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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에서는 통일 및 북한문제에 관심있는 전문확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남북한 교류협력과 통일에 대비한

전문인력 확충책의 일환으로 연구지원사업을 매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3 개의 연구과제를 위촉하였는 바 이를 분야

별로 분류하여 1 統-政策 卷 南北交流協力 卷 4b韓健制

및 政策變化展童 和 4b韓의 軍事 卷 韓牛島 周邊情勢 卷

4b韓의 行政 및 法制 北韓의 經濟 · 社含 · 文化등 7고

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논문 가운데는 관련분야에 대한 참신한

문제 의식과 예리한 논증 등으로 높이 평가할만한 내용들

이 많이 있으나 이것이 반드시 당원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통일 및 북한문제를 연구하거나 관

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널리 활욧되기를 바랍니다.

1993년 12 월

통일원 정보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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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孫 基 흐(영남대학고)

환경문제에 관한 남북한의 多角的힌 協力方案을 主題로 한 본 연구는 정치

적, 경제적, 그 리고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남북한의 공동협력이 상호 공통의 삶의 場을 質

적으로 改善한다는 차원에서 서로의 켐害에 부합되는 것임과 동시에, 서로의

接近 可能性이 가장 큰 교류의 場으로서 상호간의 공동 協力體制 構鋼의 土臺

가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篇的은 북한의 環境 現況,

환경문제 麗識의 程度, 및 환경政策의 分析을 통해 환경분야에서 남북한의 공

동 협력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우리 정부가 이 분야에서 어떻게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는가란 政策的 代案을 도 출함으로써 남

북한간의 관계개선을 롱한 緊張緩和 및 統-에의 착備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

이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요지의 的 및 硏究 方法을 제 1 장에 序論으로서

기술하였다. 제 11 장에서는 
'

오늘날 환경이 왜 문제인가 
'

,

'

환경문제는 어

떠한 폭과 깊이를 가지고 인식되어져야 하는가 
'

,
그리고 

' 

왜 오늘날 환경문

제는 國家安保的 吹元에서 다루어져야 하는가 
'

란 의문을 理論的으로 설명하

였다.

오늘날 인간은 生態界에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

환경파괴 및 환경오염, 그리고 그 것과 결부된 사회적 혼란은 인류역사상 前例

엾이 심각한 상태이다. 그 것은 全 지구적인 문제이며, 人類의 生存과 文明의

持續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모든 국가, 모든 국민이 모든 차원에서 이 환

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 력을 기울여야 할 當爲性이 제기되고 있다. 한 국가

가 추구하는 驕家安保의 궁극적 목적이 자국민의 生存 및 福利增進에 있다고

볼 때, 그것을 위협하는 환경문제의 해결이 국가안보의 槪念에 삽입되어야 함

은 물론. 우선적으로 대처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정치, 군사 및 경

제적 차원에 이어 국가안보개념의 生態的 再定意가 이루헉져야 하며, 이제 환

경안보가 理念적 대립이 무너진 이 冷戰終爐의 시기에 국가의 주된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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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而/h 되어, 각국은 환경보호를 위한 국내외적인 역량을 조 직화하고, 自國民

을 先導하어 그 해결-%A 마련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촨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폭과 깊이는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水準으로 나누

어 질 수 있다. 우선, 환경도 하나의 生命體입을 인식하고, 인간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이 환겅을.마음껏 이용하고, 오엄하고, 파괴해서는 안된다는 인간의

경에 대한 態度變/h의 必要性을 自覺하는 수준이다. 둘째, 오늘날의 환경문

제를 産業/h와 관련시켜 인식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技術的인 해결젝

(Technical Solutions)을 모색(환경정화 기술, 오염방지 기술, 환경보호적 생

산설비계발 둥)하는 수준이다. 셋째. 환경문제를 社會構成(Social Formation)

A Sd$p)] $근%-는 수준 로 특9, Fl문·-l]를 資+主義6A 正는 >i[,會主義

%{J 社會體制와 관련하여 인식(경제운엉의 理춤. 目 的, 原베, 價値觀 동과 환

경문제)하는 수준이다. 넷째, 환겅문제를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적인 힘

(Power kse )인 軍(Military)과 관련시켜 인식(후事施設, 訓얼i, 戰略 그리고

武器體系 및 軍의 資源消純 등과 촨경문제)하는 수준이다. 마지%으로, 이러

한 인식하에 인간과 완경간의 調和를 동해 인간의 福趾를 도모할 수 있는 새

로운 ' 社界觀(We1tanschauung), 새로운 理念導/<의 必要性을 인식하는 수준이

다.

제 111 장에서는 前章의 분석에 의거하여 환경문제인식 수준의 제 1 단계로

파악되는 해방이후 부터 1976년 자연개조 5大 방침,과 1977년 F 土地法,의 제

정에 이르는 기간까지 북한이 추진한 혹온 추전하였다고 宣傳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을 촨겅현황과 관런하어 살펴보았다. 이 시기는 다음

괴·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첫째, 解放直後의 時期로 북한은 무엿보다 H 帝 식

민지몽치결과 촹폐화된 산림에 의한 홍수피해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 환경보호정책으로 자연개조사업의 첫 봉화로 표현되며 1946넌

5월 21일에 착공된 보롱강개수공사, 1947년 4월 6일 부터 추젼한 산림조성사

업의 전 군중적운동촤, 그 리고 금강산의 아름다운 풍치와 자연을 그 대로 보존

하기 위한 노 력둥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戰爭中의 時期로 이때에는 과괴된

도 시복구건설 - 륵히 평양 및 대도시 - 에서 주택가와 공장지대의 분리등의

환경적, 위생적 요소가 고 려되었,다. x째, 戰後 社會초義 建設의 時期로 이때

부터 工業/h의 겯과 서서히 나타나는 토지, 강 및 하천, 항만, 호수둥의 오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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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이기 위한 統-的이며 線슴的인 國土建設總計劃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넷째, 이를 바탕으로 1976년의 「자연개조 5大 방침. 과 그 이듬해 r 土地法.이

제정된 시기로 동식물보호, 연안 및 수자원보호 및 공해방지 대책의 기반조성

이 추진되었다.

제 IV 장에서는 환경문제인식 수준의 제 2 단계로의 본격적인 전입 시점으

로 파악되는 1986년 4칠 9일 채택된 r 환경보호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환경정책 및 관심사를 환경현황과 관련하여 살펴보았

다. 이 시기의 대표적 특징은 Wy]의 後繼構圖와 관련하여 김정일이 환경보호

정책의 전면에 등장한 점, 환경보호정책이 초體思想에 포괄되어 人民大衆의

結東을 강화하고 븍한식 사회주의제도의 優越性을 높이 각인시키기 위한 組織

化毛 手段으로 등장한 점, 省경보호에서 主體/b, 現代/h, 잡學化의 요구가 주

장된 점, 그리고 核'J(h學무기를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비난하기 시작한 점 등

이다. 1984년 11월 19일 김정일은 土地와 資源에 대한 保護管理事業은 主體思

想의 요구대로 구축하는 自然改造事業임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당원과 근로자에 대한 社會主義 愛國초義敎養은 물론 共産主義 道德敎養, 遵

法敎養 그리고 환경보호와 관련한 교육사업둥 思想敎育活動의 강화를 주장하

였다. 위의 제반 사항들이 1986년 4월 9일 채택된 r 조선면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에 반영되었다.

제 V 장에서는 북한의 환경현황으로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그 들의 환경

현황과 실제의 環境實態를 가능한 자료를 통해 분석해 보았으며, 여기에 덧붙

여 그 들의 환경분야에 관한 對南宣傳 및 非難을 함께 살펴보았다. 북한은 그

동안 김일성이 제시한 가장 人民的인 環境保護政策을 추진하여 북한 全域이

로동당시대에 와서 옛 선조들이 한갖 꿈으로만 생각하던 r장생불로의 락원J

이 산 현실로 펼쳐지고, 세상사람들이 그처럼 부러워 말하는 r공해없는 나라

J , r공원속의 도시J , r인민의 지상락원J 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북 해외동포 및 귀순자들의 증언과 여러자

료를 살펴보면 환경오염 및 공해문제가 북한에서도 심각한 현상을 보이고 있

으며, 이로 인해 상당수의 노 동자 및 주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 VI 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환경문제 공동협력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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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政策的 提案으로 우선 북한의 관심사률 중심으로 한 共同協力 分野를 제시

하고 이어서 공동협력을 위한 方案을 제안하였다. 북한의 최근 환경분야의 論

文에 대한 분석을 중심 으로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공동협력분야

로 제안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유엔환경게획(UNEP) 산하 지구

환경 감시체제(GEMS-)의 활동과 관련하여 한반도내 環境汚染監視를 목적으로

한반도 내외의 大氣汚染 측정과 감시활동, 바람, 비, 강뭏 등으로 인하여 오

염원천으로 부터 멀리 이동하는 澤染物質의 감시활동, 水質에 대한 공동측정

및 감시촬동, 한반도 주번 海佯環境의 감시활동, 土壤의 물리적, 화학적, 생

물학적 변화에 대한 평가와 감정, 사멸해가는 動植物狀態의 평가와 분포 분

석, 기계 및 초저주파 소음과 전동에 의한 환경오염 등에 관한 공동언구등을

지적할 수 있다.

두번째로 原料를 가장 습理的으로 켐用할 수 았는 과학적인 계획, 생산구조

형성, 공장의 합리적 배치 등을 통하여 廢棄物을 極小+h 하려는 환경보호적

生産設備 開發 및 配置에 대한 공동언구를 들 수 있다, 이때 연구의 주안점으

로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 폐열등을 이용하는 원료의 종합적 이용, 폐

기뭏을 2차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 기존 생산공정의 개조 및 새로운

공정의 개발, 제품설계의 개선 및 폐기물회수 이용기술 개발 등을 들 수 있

다.

세번째로 自然災害에 관한 공동연구이다. 한반도 내외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突發性, 地域性, 反復性, 遇期性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정보교환

- 재해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 재해 방지기술 등 - 을 통해 發生原因 그리고

그 주요 特性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조직적인 대

책수립을 롱한 被害의 縮1가 연구의 주안점이 될 것이다.

네번째로 自然資源에 대한 공동연구를 들 수 있다. 주요방향으로서 個別的

資源을 서로 獨立的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닌 한 地域의 資源體系에 대한 공동

연구, 자원의 개발 및 이용이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生態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동연구, 자원에 대한 量 및 質적인 需要展望에 관한 공동연구, 새로운

자원 - 地熱, 風力. 太陽熱, 파도에너지등 - 의 探査 및 開發을 위한 공동연

구 등이 지적될 수 있다.

다섯번째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중국의 工業(h에 따른 移動性大氣渚染 -



1 7
T

황사포함 - 과 황해의 海佯渚染에 의한 피해의 직접당사국이 남북한임에 비추

어 이에 대한 공동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섯번째로 최근 발표된 舊 소련이 원자력 잠수합 등에서 나온 핵폐기물을

동해에 投棄한 사건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공동대책 추진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舊 소련의 행위는 「런던조약」 은 물론, r 북서태평양 해양보전게

획(N애[PAP) 」 및 「環境變形 技術의 軍事的 및 기타 敵회的인 利用 禁止法

(Environmental Modification Treat y )J 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남북한은 眞

相調査는 물론 그 被害復얄에 國際法的으로 共同對應을 취함으로서 러시아의

대응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남북한이 공조하여 핵펴]기물의 位置

및 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러시아에 요구하고, 이에 대한 일본의 협조를 유

인해 그 것에 대한 해결책을 수럽하여야 할 것이다.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바

탕으로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原子力發電의 부산물인 핵폐기물의 安全

한 處理는 물론 그 貯藏(內陸 및 海佯에서의 共同貯藏所確保, 貯藏方法의 標

準化 및 共同管理)도 서로에게 유익한 협력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야에서 남북한이 공동협력을 추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간에 조 성되어 있는 緊張이 緩和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의 주요한 前提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다.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남북한은 1932년 2월 19일 발

효된 r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몇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에서 환경분

야에서의 교 류와 협력을 규졍한 제 3 장 제 16 조에 의거 上記한 분야에서 다

각적인 협력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우선 상호방문을 통한 A的交流와 技術

및 情報의 交流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어서 협력에 따르는 投資 및 協力範圍

를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두만강 開發特區나 남북한의 일정한 지역, 혹

은 非武裝地帶 내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環境問題硏蜀所를 설립하여 위에서 거

론된 제반 부분에 대한 연구를 추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환경오염감시를

위한 ),조f星의 공동발사도 추진해 볼 수 있다.

國內에서 뿐만 아니라 國際的으로도 남북한은 공동의 보조를 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중극 및 러시아에 의한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N이YPAP 나 r 아시아태평양 經濟社잡委員잡(ESCAP)」 가 좋은 협상의 i이 될

것이다. 기타 국제 지리학협회(IV이, 유엔 환경계획(UNEP), 유엔 공업개발기

구(UNID이,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FAO), 국제 자연자원 보존연맹(lUCN),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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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에너지회의(IVE디, 환경문제 과학위원회(SCOPE), 세계 정보센터(WOC), 세계

보호갚시측정센터(WCM이, 국제 셍태학협회(lAB) 등의 국제기구내에서 흑은,

북한이 1992년 6월에 개최되었던 「리우 회의」 에서 가담한 r 리우선언」 ,

「

의정 21」 
,

r 기후협약」 ,

Ir생물다양성 보존협약」 을 바탕으로 한국은 북한

에 대해 상호 협력을 -촉구할 수 있다.

이상의 분야에서 상호협력이 추진된다면 漸進的인 統-政策의 관점에서 相

互 體制률 麗定하고 共存하는 기반위에 上記한 환경문제 인식 수준의 제 3 단

계를 모색하며, 동시에 新 能主義(Mec-Functionalism)입장에서 生態的 考慮

에 의한 남북한 軍縮協商을 추진하는 제 4 단계로의 진입을 추진해볼 수 있

고, 궁극적으로 統-以後를 위한 제 계의 거반을 조 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언구가 북한의 촨경문제에 대한 事實上 最初의 國內 硏究임

에 비추어,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자의 연구를 돕기 위해 북한의 環境問題

認識 및 政策에 대한 主要 文件을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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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序論

l 
. 려s 提起 및 W究 羅的

오늘날 환경문제는 모든 국가, 모든 국민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긴급히 대

처해야 할 문제중의 하나이다. 인간들은 지구에 입의적인 線을 그 어 개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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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 협력분야 및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분야에서 남북한의 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함은 물

론, 우리 정부가 이 분야에서 어떻게 이니셔티브를 쥐고 主導的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는가란 정책적 代案을 도출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간의 관계개선을 통한 緊張緩和 및 統-에의 對備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2. 硏蜜 方法

본 연구에서는 우선 환경문제 인식과 대책의 수준을 측정할 틀로서 본 연구

자가 고 안한 r 屢境聞題麗識 5 段階論」 를 소개하고. 이에 의거하여 환경현

황, 환경문제 인식 및 정책의 관점에서 북한의 환경정책의 단계를 분류하였

다. 그 리고 북한의 환경정책을 生態的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政治的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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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그 의미를 評價하였다. 이어서 북한의 환경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토대로 환경문제에 대한 남북

한 공동협력의 분야 및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에 있어서 가장 難点은 資料收集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가

북한의 환경분야에 대한 事實소 最初의 연구임에 비추어 가능한 한 - 次的 자

료의 수집과 그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주로 참고한 자료는 김일성 및 김정일

의 저작선집, 환경관련 북한 법규, 그리고 환경관련 북한 논문집 r 국토」 및

l(기상과 수문」 등이었다. 그러나, 가능한 자료의 限界性으로 인해 보다 體

系的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은 부인 할 수 없다. 哥으로 앞으로 이 분

야의 연구자를 위하여 북한의 환경정책 관련 주요 文<牛을 부록으로 수록하였

다.

한편, 북한에서는 環境을 辭典的으로는 r사람이나 동물에게 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위의 자연적 및 사회적 조건이나 정황J I )을 의미

하는 自然的 環境 밋 社會的 環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定意하고 있으나. 日

常的으로 환경이라 합은 자연적 환경만율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음은

우리와 같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촨경오엽各 r횐·경물질의 농도가 사람들과

동식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높아지는 현상J 2) 으로 정의하

고 있음을 밝혀둔다.

II 
. 環境鬪題에 對한 理論的 接近

l 
. 環境閨 의 a顧 및 特性

오늘날 國家內 그리고 國家間의 새로운 葛腦領域으로 生態界가 등장하고 있

다. 환경과괴 및 환경오염, 그리고 그것과 결부된 사회적 혼란은 인류역사상

前例 없이 심각한 상태이며, 그 것은 바로 인간 스스로에 의해 초래되었다. 지

1 ) 북한 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 P현대조선말사전] (서율: 도서출판 백의, 1988)

p. 2447.

2) 과학백과사전츌판사, r백과전서J , 제 5 권(평양, 1開4), p. d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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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생태계는 각 국가가 그 들의 g濟發展과 物質的 欲求를 해소키 위해 필요한

자원을 借用할 수 있는 유일한 銀行이다. 각국은 이 은행의 株主로서 그 들의

寶産은 공기, 물, 동식물, 광물질 둥의 環境資源이다. 지난 수 백년간 각국은

이 인류 공통의 은행으로부터 엄청난 자원을 차용하여 그들의 필요에 충당하

여 왔고 이러한 사실은 오늘도 변합이 없다. 이 모든 일들이 차웅한 것을 갚

는다는 고려는 추호도 없이 젼행되어 왔으며, 각국들이 이 지구 은행에 되돌

려준 것이라고는 유독성 개스, 산업 폐기물, 독극물등의 쓰 레기 뿐이었다. 이

에 따라 대기, 해양, 산림, 토지등이 오염, 파괴, 황폐화되었으며, 지구상의

어느 국가, 국민도 이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다.

환경문제는 오늘날 지구적인 문제이며, 人類의 生存과 호明의 存續이 갈림

길에 놓여있다. 인류의 생존조건과 그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探究, 開發,

發展되어온 科學技術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文鬪이, 이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도 인류 發展史 가운데 가장 큰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萬物의 흐長 임을 자처하며 自然을 侵害하고 改造해 온 인류가 지구

상에 건설한 것은 樂園이 아니라 스스로의 墓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당면하고 있고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共通

의 문제는 바로 인류를 자연환경에 適應시키는 것이며, 인류를 그것과 調和시

키는 일이다. 여기에 모든 국가, 모든 국민이 모든 次元에서 이 문제의 해결

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當爲性이 제기되는 것이다.

2. s家安保 a念의 生態的 擴張

오늘낳 지구는 (民族)國家별로 분할되어 있고, 각국은 자국의 國家利益

(National Interest )에 따라 각각의 國家安保<National Securit y )를 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안보에 대한 논의는 社會(Society), 政治(Politics>, 學文

(Science)이라는 세 차원의 틀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즉, 안보개념은 사회에

서는 일상어로서 하나의 價値개념으로, 정치권에서는 하나의 요청되는 것으로

서 국가의 課題로 여겨지는 개념으로, 학문분야에서는 학문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分析의 手段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롱용되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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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그리고 학문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었으며, 안보개념의

변화는 이 세가지 勒의 相호作用의 틀속에서 진행된다. 사회는 정치권에 대해

일상적 범주에서의 안보개념을 토대로 生活水準 向上 및 安保의 提高, 내외부

로부터 새로운 威脅에 대한 安全을 요구하고, 학문에 대해서는 T安全한 상황

에 대한 知識을 기대한다. 이러한 要'求와 期待의 形態, IA]容 및 强度는 불안

전에 대한 인식정도에 따라 다르다. 불안전하다는 인식이 높으면 사회로부터

의 압력이 중가하고 정치권은 이 러한 요구에 부웅하는 安保政策(Security

Pol ic y )을 실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와의 乘離는 커져, 결국

그 정권의 存立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한편, 정치는 학문에 대해 정치학적

知識, 理論, 助큼등 논리적 기반읗 요구하고, 학문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硏究支援, 社會的 5T등을 요구한다. 안보개념의 定立-變/h-再定立의 과정에

는 물론 이 세가지 축외에 사회의 다양한 變數 - 기술, 종교, 문화, 정보 둥

- 들이 함께 작용하며, 따라서 궁극적으로 안보의 개념은 사회의 다양한 요

구, 즉 國民的 要求가 반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를 정치권

이 수용할 때 그 정권은 正當性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국가안보의 궁극적 목적이 自國民의 生存 및 福利增進에 있다고

할 때, 이것을 위협하는 환경문제의 해결이 국가안보의 개념에 擇入되어야 함

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내외부로부터의 물리적 侵폼에 대하여 국가를 保衛하

려는데 중점을 두고 세계 각국이 추구하여 왔고, 또 추구하고 있는 軍事的 安

保이11itary Securit y )의 絶對性, 그 결과로서 國力의 상징으로 示威되고 있

는 탱크, 대포. 초음속 전루기. 초저음 핵잠수함, 대륙간 탄도탄, 첩보위성등

은 오 늘날 우리가 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할

수 없다. 국민의 셍존과 번영을 전제로 한 국가안보는 이 環境的 危機의 해결

을 포합하여야 한다.

국가안보의 개념이 擴張되어야 한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 까지

政治 및 軍事的 安保가 각국의 주된 이해였다면, 1970년대 부터 1980년 중반

사이에 經濟的 安保(Economic Securi t y )가 여기에 주가되었으며. 이제 環境的

安保(Environmental Securit y )가 理念的 對立이 무너진 이 冷戰終遠의 시기에

국가의 주된 정책으로 前面化 되어, 각국은 환경보호를 위한 국내외적인 y]a

을 組織化하고, 자국민을 先導하여 그 해결책 마련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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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3)

3. 環境9S 麗識의 S 段階

오늘날 환경, 환강문제란 단어는 하나의 流行語가 되었다. 모두가 환경문제

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모두가 그 심각성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당

변하고 있는 r환경문제J 는 일상적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는 r환경문제J 가

아니다. 그것은 다양한 차원이 얽혀진 複슴的이고 複雜한 것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와 그 해결에의 접근 가능성은 결국 卷경문제를 제대로 겊이있게 파

악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폭과 깊이를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수준으로 구분한다. 각 수준의 順序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 깊이의 擴

大를 의미하며, 동시에 바람직한 時問的 차례를 의미한다, 첫째, 환경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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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i-Woon g Son, 데證1Felt履111taruismus. Sezlo-At111tarisctIS till d liko-j냥11itarls曆11S

(Hamburg, 199기, pp. 295-307 및 Christo pher Daase, <ikoloyisc」he SIche」-talt ·

'

&017Zep t o der LeerforcelP (Berlin, 1990>; Michae[ Renner, 1VatIonal Sec&r」ityl 7779

Ec등110房」ic an d Cwlrot2譜8ntal Cicsnslons (Washington, D.C. 
. IS8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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術革命의 推進力이었던 資本主義 革命과 관련하여 접근하는 수준이다. 이에는

환경문제률 資本1義的 社會體制와 관련하여 접근해 볼 뿐만 아니라, 이에 대

한 代案으로 제시되었던 社會主義 體體와도 관련시켜 인식해 보려고 한다. 각

체제의 경제운영의 理念. 踐的, 原則, 및 價値觀등과 환경문제와의 관계가 각

사회제제의 실천적 現象과 관련되어 검토되며, 이를 바탕으로 각 체제의 相互

補完 및 그 克服이 모색된다.

넷째, 환경문제를 각 사회체제, 즉 한 國家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적인 힘

(Power Base)인 軍(Military)과 관련시커 인식하는 수준이다. 軍驗1%[地, 軍事

施設, 軍한訓練, 군의 平和時 및 戰時 戰略, 武譽體系, 武譽의 開發 및 生産,

군의 資源消純 등과 환경문제가 고 려된다. 이 수준의 환경인식은 核 및 t(h

學武器, 그리고 재래식 大量殺傷 t譽의 개발동은 물론, 오늘날의 戰爭樣相과

그 準備의 樣態와 관련하여 더욱 요청되고 있다.4)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반적인 인식하에 인간과 환경간의 調和를 동해 持續

가눙한 或長과 인간의 福社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理念, 새로운 世界觀

(We1tanschauung), 새로운 哲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수준이다.S) 이상과 같

은 촨경문제에 대한 인식과정은 현실에 있어서 이 순서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로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다섯가지 次元속에서 환경문

제가 겁토되어져야 體系的인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것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다는 점을 본 연구는 前提한다.

m . 북한의 環境政策: 第 l 段階

l 解放直後의 環境政策

해방직후에 북한은 무엇보다 H帝 식민지통치결과 황폐화된 산림에 의한 홍

수피해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1946년 5필 21일 r 보통강개수공사착공식

에서 한 격려사」 를 롱해 김일성은 봉건잔재와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새 조선

4) Gi - Woortg Son. IbId. 
, pp. 9S-280 참조.

5) Gi - Woong Son, Ib」id. 
, pp. 295-3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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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요구하면서 대자연을 개조하는 사업을 시작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 는 r인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데만 혈안J 이 되어 r훙수피해

로부터 인민들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데는 아무런 관심도 돌리지J 않았던

일제에 비해 새 인민정권은 r나라의 주인으로 된 우리 인민을 더 잘 보호하

며 더 잘살게 할 의무J 를 지니고 있다면서, 이를 위한 인민들의 개척과 투쟁

을 강조하며, r자연개조사업의 첫 봉화J 로서 평양시민을 홍수피해로 부터

보호하고, r보통강일대를 풍치좋고 아름다운 유원지J 로 만들기 위한 r애국

제방공사J 인 보 통강개수공사를 평양시민들이 r애국적헌신성과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J 적극 멀고 나갈것을 강조하였다.S)

이와 동시에 북한은 산림조성사업도 추전하였다. 1947년 4월 6일 문수봉에

서 식수에 참가한 일군들과 한 r 산림조성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

리자」 란 담화에서 김일성은 r산에 수림이 우거지게 하는것은 조국강토를 보

호하고 나라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J 를 가지며, r농

토와 산천을 잘 보호할수 있으며 우리나라를 풍치좋고 살기 좋은 인먼의 락원

으로J 만들기 위해 온 나라의 산들을 수림이 무성하게 만들기 위해 힘을 다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 한, 해방후 일부 사람들이 r나무를 망탕 찍어 산을

못쓰게 만들고J 인민정권기관들이 r산에서 나무를 무질서하게 버]내는 현상

J 과 관련하여 나무를 많이 심는것과 함께 산림을 아끼고 사랑하는것은 애국

심의 문제라며 산림보호사업을 잘하여야 함을 말하면서 이를 위한 대중속에서

의 교 양사업의 강화를 주장하였다.7)

한편, 김일성은 r아름다운 삼천리금수강산을 샅기 좋은 인민의 락원J 으로

만들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금강산의 아름다운 풍치와 자연을

그 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1947년

9월 28일 외금강휴양소 일군들과 한 「금강산을 근로자들의 문화 휴양지로 꾸

리자」 란 담화에서 이를 위해 금강산의 지하자원을 개발하지 말 것이며, r금

강산에 있는 한그루의 나무, 한포기의 풀도 마음대로 다치지 못하게 하며 바

위 같은데 자기 이름을 새기는 일이 없도록J 철저히 단속하여야 한다고 하였

다. 그러나, r바위에 후대들에게 물려줄 좋은 구호를 새기는것은 나쁘지 않

6) 김일성, r김일성 저작선집 21 (조선로동당會판사: 평양, 1979), pp. 227-230 참조.
7) 김일성, r김일성 저작선집 31 (197S), pp. 202-2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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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J 라고 하면서 환경보호정책의 정치성을 감추지 않았다.8)

2. 戰爭期間中의 環境政策

이 시기에 북한은' r미제국주의침략자들의 야만적폭격에 의하여 파괴된 도

시를 복구건설하는데J 서 r조선사람들의 생활감정에 맞게J , [근로자들의

생활에 편리하게J , r근로자들의 건강에 해J 를 끼치지 않게끔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戰線이 치열하던 1951 년 1월 21 일 김일성은 도시설계일군들과 한
된

r 전후 평양시 복구건설총계획도를 작성할데 대하여」 란 담화에서, 戰線형편

이 북한에게 유리하게 轉變되고 있다고 하면서, 도시복구건설시에 r우러 나

라의 고유한 민족적형식을 살리면서도 오늘 우리 인민들의 정신도덕적풍모와

생촬 감정에 맞게 그 리고 쓸모있고 보기 좋으며 튼튼하게J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건물기초의 동결심도와 홍수, 태풍, 지전의 피해 그 리고 전쟁피해 등

고 려해야 할 모든 조 건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야J 한다고 하였다. 륵히, 수

도인 평양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P전쟁전보다 더 화려하고 이름답게, 용장하

고 현대적으로 복구건설하어야J 한다고 강조하옜다.

한편, 도시건설시에 r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에 맞게 문화시설들과 편의

봉사시설들을 많이 건설하여야J 하며, 이들 시설듈을 r근로자들의 생활에

편리하도록 주택구역들애 골고루 배치하여야J 한다고 하였다. 또한 r주택구

역에 공장, 기업소들을 배치하면 공기를 오염시키기때문에 근로자들의 건강에

해J 를 준다고 하면서, r공장. 기업소들은 될수록 주택구역에 배치하지 말아

야J 하며, 그 대신 대동강과 보롱강 하류지역에 배치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 보통강주변을 잘 꾸려 일대에 유원지를 건설하고 공원을 꾸며 r평

양시 그 어디에나 유원지와 공원이 있도록 하여J 근로자들의 문화 휴식을 원

만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9)

5) 김일성, PA일성 저작선집 3] (197이, pp, 443-449 참조,
9) 김일성, r김일성 저작선접 S] (1980), pp, E7S-2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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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社會主義 建設期의 環境政策

戰後 사회주의 건설의 시기에 북한은 그 들의 건설목표와 관련하여 환경보호

정책을 추젼하였다. 우선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조섬유의 원료가 되

는 목재의 생산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 성 및 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였다. 1958년 5월 11 일 량강도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일군들 앞에서 한

「량강도 당탄체들의 과업」 이란 연설에서 김일성은 r흔히 일제놈들이 나무

를 망탕 찍어썼다고 욕J 할 것이 아니라 r우리도 그 동안 나무를 적지 않게

망탕 찍어J 썼다면서, 인민정권 수립 후 10년간 산림보호정책에 많은 헛점이

있었다고 시인하였다. 그는 조림사업이 r목화를 심는것과 같이 중요한 사업

J 임을 강조하면서, 조림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더불어

나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r산불을 방지하고 산림의 람벌을 금지하며 화전을

망탕 일구지 못하도록J 철저히 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r산립의 중요성

에 대하여 교과서에도 써넣고 신문, 잡지, 라지오를 비롯한 모든 선전수단들

을 통하여 널리 선전하여야J 함을 강조하였다.iO)

한편, 먹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은 「산을 낀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

고 바다를 낀곳에서는 바다를 잘 리용하라4 는 구호아래 산이 많은 북한에 산

을 이용한 과수원을 늘이는 사업을 전 군증적 운동으로, 대대적으로 벌여 북

한 주민들의 과실소비의 해결은 물론 외화벌이에도 기여할 것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과수원의 확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밭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당을 과수

원으로 한다든지, r울창한 산림과 전망이 큰 림지를 개간대상으로J 삼는다

든지, 또는 r산을 일군다 하여 함남도 수동군이나 평남도 덕천군에서처럼 산

을 몽땅 벗겨버리는 식으로J 일구는 둥의 폐해가 나타나자, 이에 대한 대책

을 모 색하게 되었다. 1961년 4월 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r 과수원조성사업을 전인민적운동으로 전개할데 대하여

」 란 담화에서 김일성은 인민들이 r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J 를

가져야 하며, 과수원을 일구는데 산림이 없는 데와 다박솔밭, 송충피해지, 혹

은 묵은 화전등을 이용하여 산림이라는 국가재부에 손실을 끼치는 일이 일어

나지않도록 지시하였다.Il>

10) 김일성, r김일성 저작선집 1기 (1981), pp. 254-2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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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체제 표방하에서 북한은 토지, 산림, 강하천, 도로, 항만, 영해,

호소와 같은 국토와 자원을 모두 국가가 소유하였다. 그러나, 그것읗 이용하

는 사람만 있었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랍이 없어 이것이 사회주의 건설시기

에 큰 문제점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토와 자원을 롱일적으로

관리하며 국토건설을 전망성있게 잘하기 위하여J 그 사업을 내무성에 귀속시

켰다. 1964년 2월 10일 내무성 및 도시경영성일군협의회에서 한 「국토관리사

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란 연설에서 김얼성은 그 간 국토와 자원을 발하고

이용하는데 통일적이며 종힙·적인 총 계획이 없이 되는 대로 한 결과 망은 문

제첨을 드 러내었다고 지적하였다. 그 例로써 r데동강에는 그 전에는 숭어를 비

롯하여 여러가지 물고기들이 맘았는데 왕해북도 신평광산을 개발한 다음부터

는 물고기가 적어J 졌고, 도시와 마을을 건설할 때 중요한 농경지를 첨범하였

으 머, 자본주의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시의 규모를 크게 확대해 농촌과의

불균형적 발전이 나타나는 현상둥을 들었다. 김일성은 이에 따라 내무성에 r

국토 및 자원과 함께 도시와 농촌의 모든 건물과 시설뭏들을 롱일적으로 장악

하고 보호관리하며 그 리용정형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유일적인 관리체계J 를

세우는 임무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국토건설총계획을 세우는 데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 r각이한 지대들의 기午풍토적 성을 잘 고 려J 하고, r나라의 발전

전망을 고 려J 하여야 하머, f전국적인 국토건설종게휙과 지역별국토건설계획

J 을 세워서 내무성은 윤곽적인 를을 제시하고, 상세한 국토건설계획은 국가

건설위원최 설계총국이 맡도록 제시하였다. 또 한, 김일성은 P황해남도를 비

롯한 일부 지방들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산에서 나무를 마구 찍어내는 현상이

없어지지 않고J 있다면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그 보호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지적하였다.12)

산림을 조성하는 것과 더불어 P산에 사슴, 노 루, 산토끼, 산양, 꿩을 비롯

한 유용동물을 많이 번식시켜 국토의 풍치를 더욱 돋구며 인민들이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하여야J 한다면서 산에 산 짐승을 많이 중식하도록 하였다. 그 리

고 강에서 물고기를 기르기 위하여 r사람들이 물고기를 망탕 잡지 않도록 교

양사업을 잘 하여야J 하며, r물고기를 가래나무껍질과 폭약, 생석회 같은것

11 ) 깁일성, f{일성 저작선집 IS] (1981 ), pp. 57-70 참조.
12) 김일성, r김일성 저작선집 1이 (1982), PP. [6B-1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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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잡거나 물동을 막고 잡J 아 물고기를 전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r특히 새끼고기를 놓아준 구역에서 물고기잡이를 못하게 하며 물고기

가 일정하게 자란 다음에 잡도록 하여야J 한다고 지적하였다.13)

해방직후부터 근 20년간 추전한 산림조성및 보호정책에도 불구하고 산림을

낱벌하는 현상이 끊이지 않자, 김일성은 1965년 5월 25일 당, 정권기관 지도

일군들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앞에서 한 r 현시기 국가경제기관들의 사업

을 개선강화하기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란 연설에서 다시 산럼보호정책

을 강조하였다. 그는 r평안북도의 일부 지방에서는 송충잡이를 한다고 하면

서 산에 불을 놓아 산림을 몽땅 태워버리는것과 같은 한심한 일을J 하였다고

비판한뒤, r우리는 이러한 엄중한 현상과 강하게 투쟁하여야J 한다고 지적

하였다. 또 한, 산들이 벌거숭이로 된 것은 송충피해를 입은 데도 원인이 있지

만, 농민들에게 필요한 연료를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한 결과라며 이의 시정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r경제림을 조성한다고 하여 본래 있던 q무를 다 베내고

조그마한 나무모를 가져다 옮기는J 등 경제림조성 사업을 형식적으로 하며,

오히려 산을 벗기고 있는 작태를 비판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관리성은 r무엇

보다도 산불을 방지하고 산림을 보호하며 조림사업을 대대적으로 하여 산림을

무성하게 함으로써 큰물 피해로부터 논밭을 보호하는데 힘을 집중하여야J 한

다고 지적하였다.14)

이상과 같은 이시기 북한의 환경정책은 자연환경에 대한 이제까지의 i 態에

대한 변화에 중점을 둔 것이며, 그 문제인식의 분야도 주로 농업, 임업, 수산

업과 같은 1次 産業과 관련한 것으로 아직 工業化 및 産業化에 연관한 환경문

제 인식 및 그 대책 수립에로까지 확대되지 않은 시기였다. 즉, 해방후부터

so년대 末까지의 북한의 환경문제 인식 및 환경정책은 上記한 환경문제 인식

5 단계중 제 1 단계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러나, 重工業중심의 산업화 결과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토지, 강하천,

항만, 호소 등의 오염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자, 북한은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72년 12월 5일 김일성은 자연과학부문일군협의회

에서 한 r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과업」 이란 연설

13) 김일성, 
'

1964년 5윌 2일 자강도 도, 시, 군당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

산과

강을 잘 리용하자". r김일성 저작선집 18] (1982), pp. 293-306 참조.
14) 김일성, r김일성 저작선집 191 (1962), pp. 355-3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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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봉해 무엇보다 공해방지 대책의 수립울 강조하였다. 그는 지난날 북한이

공해방지에 주의를 기울여왔지만, P우리 당이 공해방지문제에 대하여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일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유독성물질을 강에 내려보내고J 있

다고 비판하면서, r이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게가 서지 않은 표현J 이라며, 사

상사업의 강화를 촉구하였다. 더불어 r지금 유독성吾질을 내려보내고있는 광

산, 방직공장, 화학공장들에서는 시급히 유독성뭏질을 침전시키기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앞으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할 때에는 반드시 공해방지대책을 선

차적으로 세우도록 하어야J 한다고 지적하면서, r앞으로 공업건설에서 공해

방지에 첫째가는 주의를 돌려야J 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 한, r석유화학공업

을 지나치게 발전시켜 많은 원유를 유조선으로 실어나르게 되면 바다에 원유

가 새여 물고기자원이 없어질수J 있으므로, f승리화학공장에 쓸 원유는 배로

실어오지 말고 관으로 가져오도록 하여야J 한다고 지시하였다.IS)

북한의 국토개발, 륵히 지역개발은 戰爭 復舊事業으로부터 暑발하였고, 초

기에 그 기본 방침은 戰略的으로 주요 산업 및 행정시설의 분산 배치에 중점

을 두고, 원료 및 연료기지에 근접한 內陸工業地域의 우선적 개발이었다. 이

러한 軍事防護的인 개발정책은 경제적 非效率性을 수반하였으며, 이를 시정하

면서 절대경지 면적의 확장과 강하천 유역의 개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그

리고 절대경지 면적의 무절제한 이용과 낭비 방지를 위해 채택한 것이 1976년

의 r 자연개조 5大방침」 이었다. 5 대 방침은 관개사업, 토지정리 개량사업,

다락밭 건설사업, y수피해 방지를 위한 치산치수사업, 간석지 개발사업등이

며, 이것들이 法制化 된것이 1977년의 r 土地法」 이었다.

토지법 제 15 조에는 국토건설총계획의 원칙으로서 국토건설 및 자원개발시

에 각 지역의 기후 풍토적 성을 고 려하며, 경제발전 방향과 전망에 부합되

도록 과학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한, 제 17 조

국토건설총게획의 내용에는 토지보호를 고 려한 농경지 확장계획, 산림조성 및

이용대책, 동식물 보호, 홍수대책, 연안, 영해 개발 및 수자원 w호대책, 그

리고 공해방지 대책등이 규정되어 있다.16) 이와 같이 환경보호정책의 體系的

추진의 요구, 科學/h의 요구, 및 공해에 대한 대책 수립의 요구등이 서서히

15) 깁일성, r%일성 저작선집 2기 (19B4), pp. 521-523 참조.
IS) 이A희/이봉희, r북한의 도 시 몇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J (롱일원 

'

92 연구논문
1992), pp. 38-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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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었던 70년대는 북한의 환경문제 인식 및 그 대책 수준이 제 1 단계에서

제 2 단계로 넘어가는 過渡期로 볼 수 있다.

IV. 북한의 環境政策: 第 2 段階

l . 環境8ca과 主體恩想

북한체제를 維持, 持續 및 統슴시키는 기본적 토대는 主體思想이다. 공산주

의 사회건설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한 實踐 이데올로기로서 주체사상은 1955

년 12월 28일 김일성이 당선전선동원대회에서 사상에서의 주체를 강조한 이후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어 오늘날 김일성주의로서까지 발전되었다.17) 그 동안

주체사상은 김일성체제의 維持, IT性構築 및 正統性確保, 革命과 建設을 위

한 大衆動員 및 對南 혁명과 統-路線의 습理化, 對까政策의 까交的 基調로서

의 機能은 물론 權77a承의 正統/h등을 위해 시의적절히 補完, 變貌, 體系化

되어 오늘날 북한체제의 唯-思想으로 定式化되었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 든것을 결정한다는 전제하에 세계

를 지배하고 개조하는 사람의 本質的 特性 - 生物的 屬性이 아닌 社會的 T性

- 은 幽主性, 創造性, 意識性이며, 이러한 사람이 졉단화된 人民大衆이 바로

社會歷史의 주체임을 선언하고 있다. 즉, 인류의 歷史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鬪爭의 역사이며, 사회역사 運動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임을 주장하

면서, 북한은 사회역사 발전이 집단적 인민대중운동과 대중의 힘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그 혁명루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적, 창조

적 思想意識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그 들이 주장하는 바, 사회주의건설 혁명후쟁에서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으로 무장된 인민대중의 집단적 대중운동을 그 기반으로 삼아,

思想적 측면에서는 유일사상에 의해 顧1-化된 ),民大衆을, 社會關係적 측면에

17) 實踐 이데올로기로서 출발하옜던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회-클 거쳐 1992년 신헌법

의 채택을 통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틀을 벗어나 오 늘날 純弊 이데올로기로 격싱Ii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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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었던 70년대는 북한의 환경문제 인식 및 그 대책 수준이 제 1 단계에서

제 2 단계로 넘어가는 過渡期로 볼 수 있다.

IV. 북한의 環境政策: 第 2 段階

l . 環境8ca과 主體恩想

북한체제를 維持, 持續 및 統슴시키는 기본적 토대는 主體思想이다. 공산주

의 사회건설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한 實踐 이데올로기로서 주체사상은 1955

년 12월 28일 김일성이 당선전선동원대회에서 사상에서의 주체를 강조한 이후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어 오늘날 김일성주의로서까지 발전되었다.17) 그 동안

주체사상은 김일성체제의 維持, IT性構築 및 正統性確保, 革命과 建設을 위

한 大衆動員 및 對南 혁명과 統-路線의 습理化, 對까政策의 까交的 基調로서

의 機能은 물론 權77a承의 正統/h등을 위해 시의적절히 補完, 變貌, 體系化

되어 오늘날 북한체제의 唯-思想으로 定式化되었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 든것을 결정한다는 전제하에 세계

를 지배하고 개조하는 사람의 本質的 特性 - 生物的 屬性이 아닌 社會的 T性

- 은 幽主性, 創造性, 意識性이며, 이러한 사람이 졉단화된 人民大衆이 바로

社會歷史의 주체임을 선언하고 있다. 즉, 인류의 歷史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鬪爭의 역사이며, 사회역사 運動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임을 주장하

면서, 북한은 사회역사 발전이 집단적 인민대중운동과 대중의 힘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그 혁명루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적, 창조

적 思想意識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그 들이 주장하는 바, 사회주의건설 혁명후쟁에서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으로 무장된 인민대중의 집단적 대중운동을 그 기반으로 삼아,

思想적 측면에서는 유일사상에 의해 顧1-化된 ),民大衆을, 社會關係적 측면에

17) 實踐 이데올로기로서 출발하옜던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회-클 거쳐 1992년 신헌법

의 채택을 통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틀을 벗어나 오 늘날 純弊 이데올로기로 격싱Ii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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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組織化된 大衆集團/h暑, 그리고 社會運動적 측면에서는 大衆的 革命運動

으로서 群衆路線을 추구하여 왔다. 이를 몽해 북한은 정치적 측면에서는 思想

意識/h, 체제에 대한 忠誠 및 支持를 유도하였으며, 경제면에서는 自力更生에

거반한 생산중대 및 건설을, 사회면에서는 社會統制 및 集團/h를, 그리고 군

사적 측면에서는 對南 赤化革命을 위한 군사력 건설을 추진하여 왔다.

북한의 환경정잭도 이와 같은 0의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환경정책은 주

체사상에 수렴되어 그 들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대중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名分을 제공함으로써 인민대중운동의 自發性을 촉발시키는 手段으로서 기능하

여 왔다. 이는 1記한 산림조성 밋 보호운동, 제방공사, 도 시복구건설 및 국

토 관리사업동의 例에서 잗 나타나 있다. 또 한, 북한은 환경(보호)정책의 필요

성이 제기될 때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의 唯-思想體系의 강화를 주

장하고 이를 위한 思想敎養運動의 강화를 추진하여왔다. 겯국, 환경정책은 인

민대중의 結束을 강파하고, 북한의 體制維持는 물론, 북한식 사회주의제도의

優越性을 높이 각인시키기 위한 組織/h된 수탄으로 기농하여 왔던 것이다.

2. 環境)ilic策과 權力 aa構圖

북한의 환겅정첵은 또 힌· 깅정일에로의 權力承繼를 위한 를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북한은 혁명위업을 代를 이어 繼承 및 完成해 나가야 하는것은 공산

주의 위업을 실헌하기 위한 루쟁의 요閣性, 혁명의 難苦性 및 複雜性에서 나

오는 必然的 要求임을 주장하면서, 혁명위업의 계숭문제는 단순히 지도자가

교 체되는 문제가 아니라 首領의 領導가 계숭되는 문제로서, 이를 계승할 後繼

者 문제의 중요성 - 특히, 소련, 중국 등의 사회주의국가의 經驗과 관련하여

- 을 부각시켰다. 한편, 후게자의 반位와 役害1]에 관하여 후게자는 수령이 창

시한 혁명의 지도사상을 r과학적으로 정식화 해서 선포J 해야 함은 믈론, 그

것을 투철히 P옹호 및 고 수하는 역할을 담당J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후계자가 지녀야 할 풍모로서 수령에 대한 끝없는 층실성, r비벙한 사

상이론적 예지와 탁월한 영도력J ,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을 지적하고 있다.

1971 년 6월 김일성은 r해방후 세대들이 혁명의 대를 이어 나갈수 있게 해

야한다J 면서 繼續革命을 강조하였다. 그 다음달 로동당 이론지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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誌 7월호에서 r아버지가 다하지 못한 혁명위업을 아들이 합으로써 대를 이어

가면서 실현할수있다J 고 주장되면서, 김정일에 의한 권력 승계작업은 서서히

추젼되었다. 1973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희의에서 김정일은 조직 및 전담

당비서로 선출되었고, 1980년 10월 제 6 차 당대회 이후 김정일은 정치무대에

공식적으로 등장하였으며, 1961년 5월 부터 실무지도인 현장지도의 형식으로

공개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김정일은 무엇보다 주체사상을 김일성

주의로 정식화하는 가운데, 주체사상의 최고의 해설자로서 사상적, 이론적

능력을 갖춘 후계자로서의 r풍모 및 덕성J 을 내외에 과시하기 위하여 노력하

여왔다. 그 산출물의 하나가 P200 공산당선언J , 흑은 r인르해방에 관한 문제

에 처음으로 명쾌한 해답을 준 최초의 철학서J 로 선전되며, 1982년 발표된

김정일의 r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고 그 체계와 내용과 원리 및

방법을 전면적으로 집대성J 한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 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후계구도와 관련하여, 깁정일이 김일성이 시작한 尋경정

책을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을 바탕으로 비범한 사상이론적 에지와 탁월한

영도력을 가지고 옹호 몇 고수는 물론, 과학적으로 정식화하는 환경보호정책

의 전면에 등장하였다. 1984년 11월 19일 김정일이 전국국토관리부문활동가대

회의 참가자에게 보낸 r 국見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18) 한 편지에

서 r김일성동지가 해방직후 친히 보통강개수긍사장에 나와 삽질한 때부터 시

작된 우리나라의 국토관리사업은 내외 계급의 적에 반대하는 피투성이의 루쟁

과 심각한 사회적 변혁을 수반한 곤란하고도 복잡한 투쟁속에서 끊임엾이 강

화발전J 되어 왔으며, 로동당의 섀로운 정책과 현명한 지도의 결과 r만년대

계의 창조물이 수없이 건설되고, 경작지와 산림, 유용한 동식물과 수산자원이

중식되고, 하천과 도로, 연안은 정연하게 꾸며져 우리나라는 문자 그대로 살

기좋은 인민의 락원으로J 바뀌었다고 평가하면서, 오늘날 r국見관리부문에

는 전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역사적 위업의 요구에 부응하여 국토관리

사업을 한충 개선해 나가야할 무겁고 영광스러운 과제가 제기되고J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정일은 r국토관리는 나라의 경제발전의 물질적 기초인 토지와 자원에 대

Id) 쇼표B, 
'

쁘土管理事業卷改善强+bts ttc: 全國國土管理部門活動家大會2)a加

찹Cb < 
-긔 

h手紙 1948年 11月 19 B 
"

, AB삐/쇼正田, r幽然環境2)保護 造成] (촛 3

촛 @ 思想 際硏究所: 東호, 1987), PP. 163-1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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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호관리사업으로서 사람들을 둘러싸고있는 자연과 생활尋경에 대한 보호

관리사업J 임과 동시에, r국토의 양상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구축하는 자연

개조사업J 이며, 이는 r바로 국토와 자원 자연환경을 언민의 지향과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개발리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들에게 보

다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가지게하·는것J 이라며, r국見관리사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있어서 항구적으로 추진해야할 중요한 사업J 으로

서, 이제까지의 투쟁은 첫 걸음에 불과한 것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 기간에 걸쳐서 끊입없이 계속되어야할 것J 을 강조하였다.

김정일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국토관리사업

을 1980년대의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lOCI]전망 목표19)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r국토와 자원을 인민겅제의 발전과 인민의 복지중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

발리용하고 국토를 아름답게 구축하기위한 국토건설의 롱일적이고 종합적인

전망게 인J 국토건설총계획을 세울 것을 지적하였다. 국토건설총계획에는

r토지나 산림. 하천과 연안, 영해의 리용, 철도나 도로의 건설, 도시와 농

촌, 공장 기업소의 배치, 자원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을 규정하고 반영J

하여야 하며, r경작지를 손상하지 않고, 도시의 규모를 크 지 않도록 하며,

지역별 기후풍토의 륵성이나 발전전망, 국방상의 요구를 고 려하여 공해를 미

리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한다는 원칙아래 작성되어야J 함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김정일은 공장과 주택지건설시에 공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환경

보전시설을 우선적으로 건설한다는 원칙, 토지관리를 잘하여 토지보호를 철저

히 해야한다는 원칙, 산림의 조성과 보호관리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윈칙. 하천관리를 잘하여 홍수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는 원칙, 沿

岸 및 領海의 관리를 잘하여 폐수나 海激에 의한 피해를 막고, 수산자원과 해

저자원을 잘 보호관리하여야 한다는 윈칙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김정일의 환경정책에 있어서 륵징적이고, 또 한 북한의 환경정책이

i9) 1980년 10월 10일 개최되었던 로 동당 제 6차 대회에서 제기되었으며. 이 표는

i987년 4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제 a 기 제 2 차 데회에서 채백된 경제발전 제 3 차 7

개년 계획(1987넌 - 1993년) 기간내에서 실해되도륙 세게경제동챨에 맞추어 그 새로운
지표가 제시 되었다. 즉, 연간 1000억 KW치의 전력, 1억2천만톤의 석탄, 1000만톤의

강철, i70만혼의 비철금속, 2200만혼의 시멘트, 720만론의 화학비료, 15억 /v니 직물,
1100만온의 수산뮬, iS00만톤의 곡물, 그 리고 30만 ha 의 간척지를 개간할 것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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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제 2 단계로 진입하였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 징우로서, 그 가 국토

관리부문의 개선강화를 위해 잡學技術의 發展과 管理의 監督 및 統制의 手段

으로 法規定의 필요성을 제기한 점이다. 그 는 r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

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요구에 따른 국토관리사업을 끊임없

이 개선할수 없J 다면서, 국토관리부문활동가는 f과학기술의 발전이 수행하

는 의의를 바르게 인식하고 거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할것J 을 강조하였다. 구

체적으로, r전자계산기나 항공 및 우주사진기술둥 최신과학기술의 성과J 를

이용한 산림과학연구활동, r중요도시나 산업지구에서 공기나 물을 오염시키

는 물질을 없애고 분진이나 오염된 물을 처리하는 과학기술J 등을 지적하면
團

4

4

서, 이를 위한 기술연수회, 기술혁신見론회, 경험발표회등의 시행을 촉구하였

으며, 국토관리설계에서도 科學性과 現實性을 바탕으로한 육門性을 요구하였

다.

이러한 환경정책에서의 과학화의 요7는 결국 이제껏 북한이 추진했던 대중

운동적 환경정책이 한계에 이르렀고, 환경문제가 심각해저 그 이상의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을 반중하는 것이다. 또한, 豫防적 차원에서 전개되었던 공해방

지 운동도 공업화의 결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이제 事後對策의 문제가 심각

히 대두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국토관리의 개선강화를 위해 김정일은 국토관리에 대한 감독 및 통제

의 강화를 요구하며, 이를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서의 法規範과 規定을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추어 개선완성시켜 국토관리에 엄격한 規律과 秩序를 세울것

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각 r검사취체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극토관리에

대한 법규범이나 규정의 준수 실행사항을 일상적으로 검사하고, 허가 등록 결

재제도를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J 하며, 또 한 r국旦관리에

대한 규정에 반대되는 형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처해야할 것J 을 주장하였

다. 이와 병행하여 무엇보다 당원과 근로자에 대한 사회주의 애국주의교양등

사상교육활동의 강화가 재삼 주장되었다.

이와 같은 제 요구는 이미 이시기에 북한에서 환경오염 및 파괴가 社會 全

般的인 現象으로 나타나는, 全 社會的인 問題로 등장하였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김정일의 환경정책의 평가, 요구, 제안 등이 법제화되어 정식

화된 것이 「환경보호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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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사람들의 주위를 둘러싸고있는 자연촨경과 생촬촨경의 면모는 자주

성율 실현하기 위한 사람들의 要求와 志向이 높아지는데 맞게 吾임없이 改變

되어야하며. 이것은-경제규모가 커지고 그 내부구조가 더욱 현대적으로 급속

히 개선되며 인민들의 뭅질문화생활이 계통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자연환경,

생활환경에 대한 인민들의 요구가 그 만큼 높아지는 것과 관련된다고 주장하였

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반엉하여 로동당이 새롭게 내놓은 주체의 환경보

호법전이며 환경보호문제해결의 정확한 길을 밝힌 독장적인 법전이 바로 환경

보호법이라고 주장하였다.

r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촨경

보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란 1986년 4월 9일 담화에서 김일성은 r환경을

보호하는것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J 하여 주기 위

하여, 그리고 r후대들에게 더 좋은 새촬환경과 풍부한 재부를 물려줄수 있게

] 하기 위하여 r로동 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

른튼히 를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J 임을 선언하였다. 김일성은 지난날

일제의 식민지 약탈정 으로 r산천이 황폐화되고 사람들의 생환환경이 A심

하게 파거J 되었턴 북한 사회가 P조선로동당·의 올바른 령도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흔적이 말끔히 가셔지고 인민들에게 문화적인

생왈촨겅이 참답게 보 장되는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J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r

온 사회를 주체사상촤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현실발전의 새로

운 요구에 맞게 환경보호사업을 더욱 개선J 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r환경

보호분야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법적으로 공고히하고 자연환경과 생활환겅

을 잘 보호하며 적극 개조해나가기 위한 원칙과 방도들을 새롭게 규제하여야

한다J 고 강조하였다.20)

한편, 부주석 리종옥은 1986년 4월 7 일 행한 r 환경보호법을 채택함에 대하

여」 란 보고를 롱하여 북한은 C환경보호사업을 국토건설총계획의 중요한 구

성부분으로 포함시켜 젼행하며 유일적인 환경관리체계에 따라 국가가 롱일적

으로 조직하고 지도갚독하며 전 군중적운동으로 벌려나갈데 대한 시책들을 내

2이 r로동신문J ,
1986.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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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고J 있다고 하면서, 환경보호정책에서 무엇보다 공해방지에 주력할 것임

을 시사하였다. 그 는 공해가 r단순한 자연적현상이 아니라 사회제도의 성격

과 국가적시책에 의존하는 사회적현상J 이라고 하면서, r사람들의 생활환경

마저 자본가들의 최대한의 착취와 리윤추구의 수단으로 리용되고 있으며 공해

가 하나의 만성적인 사회적 t종양} 으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인

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

리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공해를 미리 철저히 막는

것이 국가활동의 중요한 임무로, 환경사업의 가장 선차적인 원칙J 임을 강조

하였다.

공해방지와 더불어 r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인간생활에 리롭게 조성하는

것J 이 또 하나의 중요한 환경보호정책이며, 이를 롱해 r근로자들의 건강을

중진시키고 그들의 로동생활과 문화정서생활을 원만히 보장해줄수J 있다고 하

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그 동안 r수많은 자연환경보호구들을 설정하고 그안

의 동식물과 지형, 기후등 자연조건들을 원상대로 보존J 하였으며, 대자연개

조 사업을 통하여 저수지, 인공호수, 갑문과 언제, 풍치림과 보호림, 원림과

녹지동을 건설하여 r환경보호의 기본지표들인 공기, 물, 토양의 위생기준이

세계적인 선진수준J 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환경보호사업을 r대담하고 통이 크게J 벌리기 위해 환경보호에서

r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루쟁을 힘있게

밀고나가고 있으며, r국가적으로 식수월간, 위생월간, 도),1미화월간J 이 정

해지고, r청소년학생들속에서 t향토애호근위대1 활동이 진행되는것J 을 비

롯하여 전군증적운동이 활발히 조직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r환경보호

과학이 발전하고 부문별 전문환경보호과학연구기지들과 수백개의 각종 관측소

와 분석소들이 꾸려짐으로써 환경보호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과학기술적문제

들을 우리자처]의 힘으로 풀어나가고J 있다고 하였다.

한편, 오늘날 r환경보호문제는 제국주의자들의 핵전쟁도발로 인한 파멸적

위기로부터 인류와 인류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문제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

J 다고 하면서. r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열핵전쟁위험으로

부터 인류의 운명을 구원하며 환경의 파멸을 미리 막는것J 이 r현시기 환경

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인류앞에 나서는 초미의 문제J 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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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오늘날 r핵전쟁의 위험이 가장 짙은굣은 조선반도J 이고, r조선

반도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A전쟁도발책동을 반대하며 그 위험으로 부터 인

류와 인류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는것J 이 북한인먼과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임을 주장하였다.21)

환겅보호법은 환경보호의 基本原則, 자연환경의 꼿存과 造成, 환경오염防

止, 환경보호에 대한 指導管理, 그 리고 촨경피해에 대한 損품補償 및 制裁등

전 5 장 52 조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

환을 보 장하·는 것을 환경보호사업의 근본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 1 조>.

환겅보호를 위한 기본원척으로 환경보호관리사업을 게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진

행하고(제 3 조), 그 것을 위해 물질기술적수단들을 끊임없이 현대화하며(제 4

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제 6 조), 무엇보다 인민들 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환경보

호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제 5 조)는 것등읗 제시하였다. 아울러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으로 환경이 파

괴, 오염되는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할 것(제 7 조)과 북한에 우호적인 모든나

라와 환경보호분야에서 과학기술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킬 것임을 규정하고 있

다(제 a 조).

제 2 장과 3 장에서는 대기와 -趾, 토양, 생물을 비롯한 환경을 손상, 파괴

및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제 4 장 환경

보호에 대한 지도관리 규정에서는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는

정무원이 되나, 그 집체적 지도를 보장하고 필요한 대책을 제때에 세우기 위

하여 정무원에 非常設 환경보호위원회를 두고(제 39 조), 환경보호에 대한 감

독사업은 위생방역기관, 방사선감독기관 및 해당 권한있는 기관이 하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다w 마지막으로 제 5 장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낄 제재의

규정에는 환경을 손상, 파괴, 오염시킨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그 손

해를 보상하여야 함은 물론(제 47 조), 북한의 영토와 경제수역에서 대기와

뭏을 오염시켜 해를 끼친 사람 또는 배도 억류하여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벌금

을 물릴 것을 규정하고있다(제 50 조).22)

21 ) r로동신문J ,
1986. 4. 8.

2기 r로동신문J , 1986.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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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북한의 환경정책은 환경문제를 工業化와 관련하여 인식하고 이에 대한

Rilfr的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환경보호정책에서의 科學化 및 現代化를 추진하

였다. 이와 병행하여 환경보호사업에 인먼대중이 적극 참가하도록 하기위하여

환경보호법 제 5 조에서 지적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은 물론 공산주의 도덕

교양, 준법교양 그 ]고 환경보호와 관련한 교 육사업등 사상교육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들이 학교때부터 자기 향토를 사랑하며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귀중히

여기고 정성껏 가꿀 줄 아는 혁명인재로 양성해 나갈것을 주창하였다. 북한은

환경보호법의 제정을 통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

려는 사상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북한식
뇨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각인시키며, 그 속에서 김정일의 후계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계기로 삼고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에서는 환경문제 인식의 제 3 단계인 전반적인 社會構成體(the

System o f Social Formation)와 환경문제를 인식하는 수준으로는 발전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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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폭금지 세계대회」 , 1987년 9월 24-26일 평양에서 「아세아 태평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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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사로 진행되었던 r평촤 군축 %무기 없는 세계안전쏀터J 및 r자연

및 환경보호 새 국제공보 및 통신절서와 기타 세계적 문제해결쏀터J 에서 북

한은 %물질에 의한 온갖 재난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고, 군비경쟁을 종식하

며, 핵무기 철폐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견결히 다짐하였다.23)

그러나, 모든 이러한 북한의 정책은 최근 핵무기 개발의혹에서 보여준 일련

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알맹이 없는 공허한 정치적 제스추어에 불과하였다

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에 충분하였다. 1968년에 발효된 Ir%확산금지

조약(NPT)」 에 가입하였던 북한은, 조 약의 의무로 되었던 i「국제원자력기구

(lAEA)」 와의 안전협정을 6년여의 연기끝에 1992년 1월에 체결함으로서 그 들

의 의무를 준수하는둣 하였으나, 이어 엉변에서 핵무기개발의 의흑을 둘러싸

고 구체적인 핵사찰이 요구되자 1993년 3월 12일 NPT의 탈퇴를 선언하였다.

물론, 이어전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NPT 탈퇴의 유보를 선언(1993년 6월 11

일의 제 4 차 회담)하었으나, 아직 핵무기 개발의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으

며, 남북합의서 이후 추진하기로 하였던 남북한 상호핵사찰도 진전을 보지 못

하고 있다. 결국, 북한이 추진하여왔던 非核정첵은 환경보호적 또는 평파적

고 려에 의하였다기 보다 정치외교적 전술이었다. 북한이 %개발을 적극 추진

하고, 그 것이 국제적 쟁점화된 90년대에는 非核국제회의에 참석 혹은 개최하

였다는 사실이 북한 정부의 공식적 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점이 이를 잘 반영

하고 있다.24)

핵무기를 제외하고 환경인식 수준의 제 4 단계로 파악될 수 있는 군과 환경

문제는 북한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중소분쟁, 한국

23) 조선중앙骨신사, P조선중앙년감] , 1980년 부터 1989년 까지(평양, 1950년 부터
1989년 까지) 참조.
24) 조선중앙 신사, r조선중71-년조[ 1990, t991 및 199기 (평양, t990, 1991 및
19開)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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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군사혁명, 그 리고 쿠바 미사일위기 및 미소의 긍존모색 둥의 국제정세 변

화에 상응하여 1962년 12월 10일 북한은 國誇에서의 自衛를 선언하고. 그 이

듬해부터 이른바 4대 軍事路線을 추진하여 왔다. 그 중 하나가 r全國土의 要

塞/bJ 이며 오 늘날 북한은 지구상에 가장 요새화된 국가의 하나이다. 또 한,

북한은 1967년 부터 - 1989년 까지 국가예산의 평균 31. 6% 를 군사비에 충당하

여 왔다.25) 이러한 軍事/b에 따른 환경파괴, 구체적으로 軍 驗)g地, 訓練地,

陣地 및 要塞, 軍需工業. 후事 訓練,, 軍에 의한 資源消純 등에 의한 환경파괴

는 엄청나다고 쉽게 짐작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 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결국, 북한의 환경인식 수준 및 그 대책이 제 3 단계는 물론, 제 4

단계로 전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v . 북한의 環境現濕

l 
. 環境現渥

북한의 환경정책 제 1 및 2 단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김일성의 예

지있는 환경보호정책으로 북한 전역이 환경오염이 없는 낙원으로 전변되었음

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1986년 4월 7일 부주석 리종옥이 행한 f환경보호법

을 채택함에 대하여J 란 보고에서, 그는 r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국가

의 환경보호시책이야말로 사람을 제일 귀중히 여기며 그 들의 복리를 실질적으

로 참답게 보장하여주는 가장 인민적인 시책J 이라고 주장하면서, r일반적으

로 공업화의 력사는 공해의 력사J 이지만, 북한에서는 r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서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공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첫째가

는 국가적관심이 돌려지고 예견성 있는 모든 대책이 취해짐으로써 공해없는

공업화를 실현하고 오늘과 같은 현대적인 경제를 건설J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공해방지와 더불어 북한은 그 동안 수많은 자연환경보호구들을 설정하고 대

25) 이달희, 
'

북한경제의 선택과 발전전망: 븍한의 군사비와 경제성장', 만족통일연구
원 편, r븍한체제의 변화: 현학과 전망] (국제학슬희의 발표논문집, 1991. 10.28-29),

pp. 164-2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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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개조사업등의 환경정책을 실시한 결과 r환경뵤호의 기본지표들인 공기,

물, 토양의 위생기준이 세계적인 선진수준J 에 이르고 있다면서, 평양지방의

아류산가스의 농도가 국제적인 허용기준에 비하여 무려 15분의 1이나 낮고,

공기와 수질이 좋은 등 북한 전역이 r로동당시대에 와서 x 선조들이 한갖

꿈으로만 생각하턴 , <장생불로의 락원% 이 산 현실로 펼쳐지고 세상사람듈이

그 처렁 부러워 말하는 {공해없는 나라) , 4공원속의 도 시2 , %인민의 지상락

원1 J 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測)

그 러나, 이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히 70년

대 이후에 북한에서도 공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이 심각히 나타났고, 80년대에

들어서는 그 것이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 되어 결국, 한경%호를 위한 法制定을

롱한 보다 강력한 대책마련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최근 방북 해외동포 및 귀

순자들의 중언을 롱해 알려지고 있는 북한의 환경오염 및 공해상태를 살펴보

면, 서해갑문 긴설이후 낱포지역의 공장 및 기업소에서 나온 폐수가 대동강으

로 역류함으로써 평양의 식수원인 대동강이 오염되어 물고기가 죽어 떠오르는

현상이 수시로 목격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당국은 주민들에게 물을 吾

여 먹을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에게는 호텔에서 「신덕샘물t,을 공급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두만강의 무산 폐수와 제지공장의 표백제 등

으로 물고기 서식이 어려워짐에 따라 중국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바 있으며,

원산 앞바다에서는 매년 5쇨 하순부터 8월 상순에 걸쳐 赤潮現象이 빈발하여

어패류 및 해조류가 감종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제철, 제련, 화학, 군수공장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대기오염이 국

심하여. 청진 내륙지역은 「김책제철소」 와 「청진화학섬유공장」 에서 나오는

매연과 이황화탄소등으로, 합훙시에는 r 훙남제련소」 와 r 2·a 비날론공장」

에·서 배출되는 염소가스 및 일산화탄소등으로, 원산지역에서는 「문평제련소

」 ,

「원산화학공장」 등에서 발생되는 아황산가스와 수은연기로 인해, 자강도

의 만포, 강계둥 군수공업지대와 탄광지대에는 유독물질, 폐수, 매연등의 공

해로 인해 상당수의 노동자 및 주민들이 고롱을 겪고 있으며 그에 따른 농작

물 피해도 심각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중언에도 블구하고 정보의 제한 등으로 인해 북한의 전반적인 환

26) [로동신문] , 1986. 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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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태를 파악할 수는 었다. 그러나, 북한도 T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국가와

비슷한 방식의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여 왔음을 상기할 때, 죽 북한의 제반

特殊性에도 불구하고 i 사회주의 국가들이 추구한 近代化 政策의 普遍性을

북한 역시 가지고 있다고 볼 때27), 오늘날 러시아 및 舊 동구 사회주의국가

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경오염 및 환경파괴의 실상은 간접적으로 북한의 실

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륵히, 舊 동구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 가

장 발전되었던 동독에서 통일이후 밝혀진 환경오염의 정도는 심각한 것이었

고, 이의 淨化를 위한 비용이 엄청난 統-w用의 증가를 가져왔음을 고 려해

볼 때, 환경분야에 있어서 남북한의 협혁 및 교류는 통일을 향한 長期的 觀點

에서 쌍방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임이 재삼 강조되어야 한다.

2 북한의 飜盲좋a

북한은 r공화국북반부에서 공해없고 록음우거진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이

펼쳐지고있는J 반면, r한 지맥으로 잇닿은 미제강점하의 낱조선에서는 자연

환경이 황폐화되고 사람들이 공해병에 걸려 불헝을 겪는 참혹한 현실이 빚어

지고J 28) 있으며, r공해가 자연을 혹심하게 파괴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시시

각각으로 위협하고 있다J 다면서, 남한에서는 독성물질에 의한 대기와 토양,

강하천, 바다의 오염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으며, 그 중 특히 주요도

시의 대기오염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선전되고 있다. 예를들어 서울의 대기중

에 포함되어 있는 r사람의 몸에 극히 해로운 아류산가스를 비롯한 각종가스

는 극제기준치의 2배이상이나J 되며, r중독되여 전신 또는 일부 마비현상을

일으키는 납과 카드미움의 오염도는 도그에 비해 10배이상J , 그리고 r서울

의 대기중에 있는 발앝성물질의 평균농도는 성인남자가 하루 담배 반갑을 피

워 들이마시는 량과 같으며 오염이 심한 지역에서는 그 농도가 담배 1갑을 피

울때 들이마시는 량과 같J 으 며29}, 이에 따라 r서울에서 낱자의 S6篤와 녀자

의 71%이상이 신경통으로 고통을 겪고있으며 주민 3명중 1명이 호횹기 및 심

27) 이봉철, r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

모델' :
'

근대성' 보편론을 중심 1

(통일원 연구논문, 1991) 참조.
28) r로동신문J , 1986. 4. a.

2S) 조선중앙몽신사. r조선중앙년감 198되 (평양. 1關5), pp. 26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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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질환으로 앓고있다J 고 선전되고있다.

또 한, r공장지대의 토양의 동오염도는 괴뢰들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세계기준허용치의 1, 600배, 아연은 1, 056배에 이르고 있J 고. 낭

한의 강하천과 바다들도 중금속공해물질에 오염되어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

하고 있으며, r서해와 남해안 일대에서 조기는 37%, 칼치는 28%, 공치는

54%, 가재미는 20%, 황어는 43%가 줄었으며 뱅어, 전광어는 자취를 감춘지 오

래J 며, r락동강의 상류와 중류에서는 물고기자원이 20%-30% 줄어들었다J 고

선전되고있다.30)

결국, 북한의 환경문제 인식 및 그 정책의 주된 흐름은 정치적인 것으로 사

회주의 건설에 인민대총의 참여를 誘 1하기 위한 슴理的 名分을 제공하고, 주

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이를 지도하는 김일성 및

김정일의 領導力과 政權의 IE統性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986

년 4칠 7일 부주석 리종육이 행한 「환경보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J 란 보고

는 북한의 환경정&긔이 대남선전적 추면에서의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

공해기업체듈에서 마구 내昏는 톡한 연기와 유 성폐수로 인하여 서올뿐아니

라 남조선의 모든 산과 들, 강과 바다가 심히 오염되고 산림과 물고기를 비旻한

식물자원이 고 갇되여가고있습니다.

공해때문에 멸종의 위기에 직면한 동식물이 257종이나 되며 예로부터 경치아름

답고 수산자원이 풍부하기로 이름났던 남해바다가 생물이 살수 엾%는 (죽음의 바

다1 로 되였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 도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통적

인 책骨으로 공해현상이 얼마나 참%한 지경에 일렀는가를 잘 알수 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은 인민듈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말살된 (민주주의의 폐

이지대1 일 뿐아니 라 셍명체들이 제데로 존재할 가능성마저 말살되여가고있는 가

장 -A-심한 공해지대입니다.

공해가 심한 자본주의나라들의 가혹한 현실과는 대조적으로 온 나라가 말그대

로 하나의 아름다운 큰 공원속에 있는 우리 조국의 찬란한 모 습은 공화국정부의

환경보호시%이 얼마나 정당하며 우리 인민이 이룩해 놓은 모든 성과들이 얼마나

고 귀하고 자랑놀은것인가클 뚜렷이 보여줍니다. 
'

31 )

30) 조선중앙骨신사. r조선중앙년감 t9B7] (평양, 1987), p. 348.

31 ) f로동신문] , 19B6.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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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環境鬪題에 對한 남북한 共鬪協力 方案

l 
. 共鬪協力 分'쁘

북한 환경문제의 政治性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는 他 어느 분야보다 남북한

간의 협력 및 교류 가능성이 큰 X同 關心후項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로서 우

선,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도 70년대부터 시작하여 80년대에 이르러 환경

문제가 심각한 현상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88년부터 현재까지

북한 정부의 공식 문건에 남한의 환경실태에 관한 비방이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음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32)

둘째, 북한도 이미 시인한 바와 같이 환경보호가 대중적 운동으로서 극복될

수 있는 상태는 이미 벗어났으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科學4(h, 技 貯化, 現

代化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북한의 경제 및 과학기술 수준 정도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것들이 북한 自力으로 해결꾈 수는 엾다.

셋째, 환경문제의 國際性을 들 수 있다. 대기오염이나 오염된 강 및 바다가

국가를 구별하여 골라가면서 피해를 주거나 피해갈 수 없으며,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나 친자력 발전소의 사고에 의해 누출된 방사능, 또는 동해에 폐기된

舊 소련의 핵물절 등이 남한에만 해를 미치고 북한에는 그 렇지 않을 수가 없

는 것이다. 환경문제는 지역별, 국가별로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

도 결국 全 地球, 全 國家, 全 人類가 직면하고 있는, 理念을 초칠한 문제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 협력은 제로섬(zero-sum)이 아넌 非 제로

섬(non zero-sum )분야이다. 국가간의 軍備縮小나 g濟依存關係는 서로에게 이

익이 될 수도 있지만, 서로의 利己心에 의한 공정치 못한 행태로 어느 일방이

타방에 비해 보다 이익(손실)을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 환경분야에

서의 협력은 서로에게 利益이 될 뿐 害가 될 수 없는 분야이다. 물론, 세계인

32) 조선중앙통신사, r조선중앙년감J , 1966년 부터 1992년 까지(평양, 19關년 부터
1992년 까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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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20%를 차지하면서 전 세계 폐기물의 80%를 버리고 있는 先進國과, 세계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나 2帥의 페기물을 벌고 있는 開發途上國간의 문

제, 그리고 환경보호를 주장하며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환경보호기술을 商品

/h하려는 선진국과 環境保護的 成長이란 세계적 추세에 더욱 경제개발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 둥의 l%더h問題가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긴급히 대처해야 할 共通의 문제임

에 비추어 이 분야는 어느 분야보다도 國家間, 地域間, 그리고 地球的 吹元에

서 협력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상의 전제를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남북한 공동협력을 위한 협력 분

야로서, 최근 환겅분야에 대한 븍한의 논문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그들이 관

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공동협력을 모색해볼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

L r.

우선, 유엔촨경게획(UNEP) 산하 지구환경감시체제(GEMS)의 활동과 관련하여

한반도내 環境汚染監視를 -吟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남북한의 공동협

력이 추전될 수 있다. 첫째, 한반도 내외의 대기오염 측정과 감시활동 둘째,

바람, 비, 강물둥으로 인하여 汚染源泉으로부터 벌리 이동하는 오염물질에 대

한 감시활동 셋째, 水質에 대한 공동측정 및 감시활동 째, 한반도 주변 海

佯環境의 감시활동 다섯째, 土봇에 대한 감시활동으로 토양의 물리적, 화학

적, 생물학적 변화에 대한 평가와 감정 여섯째, 再生資源에 대한 감시활동으

로 사멸해가는 동식물상태의 평가와 분포 분셕33) 일곱째, W械소음 및 초저

주파 소음과 진동에 의한 환경오엽34)에 관한 것으로 소음과 진동을 줄이는

기술과 소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 기술개발에의 공동연구測) 등이다.

두번째로 환경보호적 生産設備 開發 및 配置에 대한 공동연구를 들 수 있

다. 상품 생산과정을 롱해 원료의 일부는 제품으로 가공되어 나오지만 부차적

성분 혹은 가공과정에서 이용되지 못한 원료는 폐설물로 배출된다. 이 폐설물

을 줄이면서 原料의 +l]用度를 높이는 것은 그 사회의 기술발전 수준과 관계가

w

33) 김兮선, 
"

국제환경연구계획서에서 지구감시체계와 자원자료기지", [국토] (중앙
과학기술통보사: 팽양), 제 2 호(19開), pp. 21-22 참조.
34) 깅룡담, 

"

소음에 의한 환경오염", r국토] (중앙과학기술롱보사: 팽양), 제 3 호

(1992>, p. IB 참조.
35) 김룡담, 

"

공해방지기술의 당면한 과제", [국토J (중앙과악기슬롱보사: 평양), 제
3 호(1993>, pp. 15-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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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러한 환경보호적 생산기술의 개발이 또한 남북한의 공동연구과제가

될 수 있다. 이때 연구의 주요점으로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 폐열등을

이용하는 원료의 絲슴的 利用, 폐설물을 2차 자원으로 轉換하는 기술 개발,

기존 생산공정의 改造 및 새로운 공정의 開發, 제품설계의 改좋 및 폐설물 回

收켐用技術 개발 등을 들 수 있으며, 결국 원료를 가장 슴理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랍學的인 計劃, 生産 造 形成, 工場의 슴理的 配置 둥을 이루어 폐설물

을 極小化하려는 공동연구이다.06)

세번째로 自然災폼에 관한 공동연구이다. 한반도 내외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환경파괴 및 오염을 줄이기 위한 재해의 쪘報 및 豫防, 그리

고 그것에 대한 조직적인 대책수립도 남북한이 공동연구해 볼 좋은 분야이다.

즉, 자연재해는 突發性, 地域性, 反復性, 遂闢性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情報

交換 - 재해에 대한 旣存 硏究或果, 재해 防1h技術 등 - 을 통해 發生原因 그

리고 그 주요 特性을 線슴的, 體系的으로 연구함으로써 재해에 의한 피해를

출일수 있기 때문이다.0기

네번째로 自然資源에 대한 공동연구를 들 수 있다. 이때 연구의 주요방향으

로서 첫째, 남북한이 個 u的 資源을 서로 獨立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地域資源體系의 공동연구를 들 수 있다. 이때 資源體系라 함은 자원自體

(혹은 초要資源)와 이 자원을 전환하여 최종생산물로 만드는데 필요한 생산설

비, 기술과 운송수단, 그리고 정보 둥을 의미하는 補助資源을 포괄하는 개념

이다. 자원체계는 해당지역의 社會)Cfh體系 그리고 然環境體系와 멀접한 관

계에 있으므로, 자원을 開發, 利用 및 保護하기 위한 해당 지역자원체계의 W

造와 W能에 대한 공동연구도 합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 자원은

그 것이 존재하는 生態界 자체와 有機的인 關係를 맺고 있으며, 그 것이 개발된

후에는 일련의 連鎖反應이 일어나 생태계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36) 리영철, 
'

폐설물이 없는 섕산공청', r국토J (중앙과학기술통보사; 평양), 제 4

호(1991), pp. 15-16 참조. 이와 관련하여 김천한은 그의 논문 
'

공업기업소와 환경보

호' 에서 폐설물 통제를 위해 고 려해야할 5대 요소로서 작업인원의 인적인자,

기계설비인자, 기계설비의 유지보수. 생산방법인자, 그 리고 환경인자(생산현

장의 온도, 습도, 압력, 소음, 진동, 조명, 작업장의 깨꿋함과 오염된 정도)

등을 지적하고 있다. r국토J (중앙과학기슬통보사: 평양), 제 5 호(1991),

pp. 18-19 참조.

37) 김룡당. 
'

세계자연재해연구의 실태와 전밍-'. r국토] (중앙과학기술통보사: 평

양). 제 5 호(IS32), pp. 23-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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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자원의 개발 및 이용이 해당지역의 전반적인 생태계에 미치는 影響評

價와 그것을 위한 技術 및 方法에 관한 공동연구를 들 수 있다. 셋재, 자원에

대한 需要展望에 관한 공동연구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은 당연하고 이를 위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남

북한의 자원수요에 댄한 전망이 豫測되어야 할것이다. 이때 자원의 量적 측면

뿐만 아니라 質적 측면에서도 언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새로운 자

원을 硏究, 探査 및 開發을 위한 공동연구로서 특히 세로운 에너지原으로 고

려되고 있는 地熱, 風力, 太陽熱, 파도에너지동을 한반도에 적합하게 이용 및

발할 수 있게끔 妥當度謁査와 이와 관련된 과학기술을 哥 수 있다.38)

다섯번째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중국의 工業/h에 따른 移動性大氣汚染 -

황사포함 - 과 촹해의 海佯汚染에 의한 피해의 직접당사국이 남북한임에 비추

어 이에 대한 공동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1993년 2월 8-11 일 서울에서 개

최되었턴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高位實務會議에서 중국은 自國의 대기오염

물절이 他國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대기오염문제

논의자체에 거부감을 나타내었다.39> 그러나 이 문제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

웅책을 모색할 경우 중국도 태도를 변화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여섯번째로 최근 발표된 舊 소런이 원자력 잠수함 등에서 나온 핵폐기물을

동해에 投棄한 사건과 관련하여 남북한은 t]시아에 대해 공동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의 외교부 대변인은 舊 소련과 러시

아가 방사성 폐기물을 바다에 暑래 水葬한 사실이 공개된 것과 관련하여 중앙

동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이 핵폐기뭏이 수장된

곳이 바로 북한 가까이에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위험성이 크 다고 지적

하였다. 또 한, 러시아와 미국을 비旻한 核大國들에 의하여 지금 지구는 환경

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될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들은 핵무기를 마음

대로 만들고 마음대로 전개하고 있을뿐 아니라 생태계를 파괴하는 워험한 핵

찌꺼기도 제멋대로 버림으로써 다른나라의 이익읗 침해하고 인민들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등 인류에게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을 들씌우고 있다고 비난하였

3B) 장준, 
"

자연자원에 대한 새로운 연구동향", r국토J (중앙과학기술홍보사: 평양),
제 z 호(1992), pp. 18-20 참조.
39) 외무부 국제경제국, r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고위실무회의 결과보고서(t993.2.
B-11, 서울)] (서울, 1993),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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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의 核武楊 開發疑惑과 관련하여 이 대변인은 r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

저]협약을 위반하고 조선 동해에 핵폐기물을 몰래 버린 러시아가 오히려 있지

도 않는 우리의 핵문제를 걸고 조약탈퇴를 철회하라느니 니 하는것은 가소

로운 일J 이라면서, r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핵대국들의 포위속에서 항시적

으로 핵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무슨 담보협정 불이행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우리의 핵문제를 유엔에 넘긴 것은 사회주의를 고 수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압샅하며 저들의 비인도주의적이고 반평화적인 핵정책을 가리우기

위한 술책J 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또 한 r핵으로 다른나라를 위협하고 핵

폐기물로 생태의 위험을 조 성하는 핵대국들이야 말로 유엔에서 심의되고 규탄

받을 대상J 이라며, r핵대국들은 강압적 는리로 남을 억누를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핵폐기물로 지구를 더럽히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데

대하여 인류앞에 사죄하여야 한다J 고 주장하였다.40)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은 일단 접어두고 이러한 t 소련의 행위는 핵폐기

물의 投棄에 관해 규정한 「런던조약4 을 위반한 것은 물론, 유엔환경개발계

획(UNEP) 주관하에 UNEP의 地域海佯保存事業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r 북서태

평양해양보전계휙(NOWPAP)」 에 정편3로 위배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은

물론 舊 소련 및 러시아, 중국, 일본이 참가하여 1991년 10월 블라디보스록희

의, 1992년 10월 북경회의, 1993년 2월 서울회의등에서 사업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또한, 1977년 제네바에서 조인된, 軍후的 準備, 行爲 및 物質등에 의한

廣範圍하고(widespread), 長期的이며(long-lasting), 深刻한(severe) 환경의

피해를 주는 행위 및 그 준비를 금지한 r 環境變形 技術의 軍事的 및 기타 敵

對的인 利用 후1b法(Environmental Modification Treaty)」 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41) 이에 대하여 남북한은 員相調査는 물론 그 被害復합에 國際法적으

로 공동대응을 취함으로서 러시아의 대응을 촉진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우선 남북한이 공조하여 핵폐기물의 位置 및 量에 대한 정확한 情報를

러시아에 요구하고, 이에 대한 일본의 협조를 유인해 그 것에 대한 해결책읗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40) r조선중앙방송] , 1993. 4. 12.

41 ) Gi-Woong Son, ibid. 
. pp, 104-1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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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전제될 경우,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바탕으로 原子力

發電의 부산물인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는 뭏론 핵 安全施設 및 그 貯藏분야

(內陸 및 海佯에서의 共同貯藏所確保, 貯 iA方法의 標準+h 및 共同管理)도 서

로에게 유익한 협력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천/개발 포기와 관련하여 1993

년 7월 14일 부터 7월 19일 까지 제네바의 북한대표부에서 개최되었틴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표명한 핵시설兮 흑언감속로의 포기 대신 군사적 목적

으로의 전용이 어려운 경수로에로의 교체 용의문제도 남한은 전향적으로 검及

해볼 수 있다. 뭏론, 이러한 협력은 북한의 겸수로에로의 전촨제의가 協商遲

延 및 핵무기 개발읗 위한 協商戰略에 의한 것이 아닌 실질적 의도를 밝힌 것

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때 북한에 대한 경수로 기술지원은 對 사회주의

권 국가에 대한 기술수출을 금지한 코骨(COCOM)의 규제사항임으로 이에 대한

국제적인 숭인이 요 청될 것이며, 또 한 경수로 1기의 건설비가 30-50억7에 달

하는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국제적 협력도 동시에 모 색되어야 할것이다,

2w 共同協力 方法 및 科程

위에서 제시된 분야에서 남북한이 공동협력을 추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상호간에 조성되어 있는 緊張이 緩和되어져야 할 것이며, 그 것의 주요

한 전제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A의 解消이다.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남북한은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G'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

의서,에서 환경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규정한 제 3 장 제 16 조에 의거 다

각적인 협력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우선, 상호방문을 롱한 A的交潔와 技術

및 情報의 交流를. 실시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두만강 개발특구나 남북

한의 일정한 지역, 또는 非武裝地帶내에 남북한이 공昏으로 環境問題硏究所를

설럽하여 위에서 거론된 제반 부분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 볼 수 있다. 륵히,

마지막의 경우 남북분단이후 自然狀態를 유지해 온 비무장지대 일대의 自然植

生, 鳥類, 野生動物등의 생태계는 좋은 연구의 대상이 될것이다.

한반도 내외의 환경오염감시를 위해서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人工衛星을 제

작하여 궤도에 진입시키고, 장기적 잇최 共同分析 및 評價하는 협력방안도 검

토될 수 있다. 이미 한국은 r 우리별 1, 2호」 를 제작 및 운영하는데 성공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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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1993년 9월 28일 중국과 중형 인공위성을 1997년에 공동 발사하기 위한

협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북한과도 軍事的 衛星이 아닌 環

境監視衛星의 공동 개발은 충분히 가능한 분야일 것이다.

國內에서 뿐만 아니라 國際的으로도 남북한은 共同의 補助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의 핵 폐기물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직접 교섭을 통

한 협력의 모 색외에 국제적 협력이 절대 건요하다. 이 경우 북한과 일본간,

그리고 域內의 정치적 문제등을 고 려해 볼때 한국이 회의를 직접 소집하기보

다는 국제기구와 협조하여 國際機構 主管會議로 개최하는 것이 문제해결 유

리할 것이다. 이때 前述한 남북한, 러시아, 일본, 중국이 참가하고 있는 북서

태평양해양보전계획(NOWPAP)은 물론, 우리가 매년 협력기금을 제공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좋은 협상의 場이 될 것이다. 중국에

의한 대기오영 및 해양오염도 이러한 방향으로 그 해결의 모색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기타 國際機構인 국제지리학협회(IV이, 유엔환경계휙(LNff>, 유엔공업개발

기구(UN100),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FAO), 국제자연자원보존연맹(lUCN), 세

계에너지회의(WE이, 환경문제과학위원회(SCOPE), 세계정보셴터(WOC), 세계보

호감시측정센터(WCM디, 국제생태학협회(IAE> 동에도 남북한은 적극 참가하여

資料交流는 물론, 이에 대한 정보를 남북한 공동으로 많이 蓄積하여야 할 것

이다.

북한은 1992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브 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되

었던 「환경과 개발에 대한 유엔대회(UNC面)」에 참가하여, 환경에 대한 /,工的

인 破壞的 影響을 막으면서 경제의 발전과 개발을 위한 제반 원칙을 규정한

「리우선언,, 2000년까지의 지구환경계획을 수록한 
「의정 21」, 기후체계에 위

험한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大氣중의 온실효과가스의 a度의 安定/h를

목적으로 한 「기후협약,. 그리고 생물다양성보존을 단순히 식료품이나 의약품

의 원천으로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로 보고 生物의

多樣性을 保存하며 그 sa的 利用과 公平한 分配를 목적으로 한 「생물다양성

보존협약,에 가담하였다.42) 이러한 協約을 바탕으로 남북한은 서로의 업장을

42) 렴재성, 
'

환경 및 개발에 대한 유엔대회에서 채택된 t의정2u 과 기후협약과 섕

믈다양성협약', r기상과 수문J (농업 출판사: 평양), 제 3 호(IS93), pp. 46-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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調律하여 상호 공조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VII. 結論

5 가지 水準에서 측정한 북한의 환경문제 露識의 程度 및 그 對策의 水準은

해방직후 부터 1960년대까지 農, 水産, 및 林業분야에서 주로 인민대중의 勞

力動員을 통해 추전하였던 환경정책을 제 1 단계로, 그 리고 조業化에 의한 公

害問題가 대두되고 보다 緯슴的인 國소建設計뻬이 요구되면서 이를 法制+b한

「토지법」 (1977>이 제정되었던 70년대를 제 2 단계로 님어가는 過渡期로, 그

리고 공업화의 결과 북한에서도 환경문제가 iih會 全般的인 現象으로 나타나면

서, 이의 해결을 위해 환경보호 技術의 科學化, 現代+h가 요구됨은 물론, 환

경보호를 위한 法的 規制의 强/b 필요성에 의해 l「환경보호법」 (1986)이 채택

되었던 80년대 부터 오늘날까지를 제 2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환경보호정책

에 있어서 북한식 사회주의 건섣방식의 優越性이 강조되고 환경적 요소를 고

려한 非핵 및 反핵정책이 추진되기는 하였지만 이것이 환경문제 인식의 제 3

단계 및 4 단계로 발전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북한의 환경정책은 生態的 考慮에 의하여 추전되었다기 보다 政治的 考慮가

더욱 강하게 작용하였다. 해방직후의 ) <民政權 成立期, 전쟁 前後의 復]W建設

期, 그 리고 사회주의 건설시기에 무엇보다 主體思想에 입각하여 인민대중의

창발적인 노 력동원에 중점을 두었던 북한 정권에게 환경보호란 象徵操作은 대

중을 組織2(h하고 推動하는데 습理的 名分을 제공하였다. 이를 위한 思想 및

道德敎養敎育의 강화는 s制結東 및 體制維持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1980년

이후 본격화된 검정일의 aa構9 및 偶像化 作業의 일환으로 주체사상에 대

한 최고의 權威者로서 등장한 김정일이 환경보호정책에도 前面에 나섬으로써

그 의 指導力]1을 과시하는 계기로 상았다. 한편, 김일성 및 김정일에 의한 飯

智있는 환경정책의 결과 북한은 무병장수의 인민의 낙원이된 반면, 남한은 정

치적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말살된 民主主義의 廢爐地帶일 뿐아니라 生命1隱들

이 제대로 存在할 可能性마저 妹殺되여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흑심한 公害

地帶입을 선전하였다. 결국, 북한의 환경정책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戒 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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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主義 체제의 優越性과 이를 指導하는 김일성 및 김정일의 領導力과, 體制維

持 및 政權의 正統性, 그리고 後 WT을 강화시키는 機能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환경오염 w態의 深刻性은 최근 간접적인 경로로 알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i 사회주의 국가, 특히 동독의 例에 비주어 그 정도를 가

늠해 볼 수 있다. 환경오염 현상의 심화와 더불어 최근 남한의 환경오염에 대

한 비난이 정부의 공식기록에 잘 나타나지 않고 있음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

는 것으로 볼 수 었다. 또한, 19b9년까지 大小의 국내외 非核국제회의에 참가

하거나 이를 개최하여, 한국 및 미국을 비난하던 북한이, 핵무기 개발 의혹이

노 출된 90년대에는 이에 대한 활동이 전무하다시피 한 것은 북한 환경정책의

政治性 및 조호性을 잘 나타내고 있다.

북한 환경정책의 정치성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정치 또는 군사안보적 색채

와 無關하면서도 보다 일반적으로 상호 生活上에 意흐를 가지고, 상호 당면한

共同의 問題이며, 상호 첸益이 될 수 있는 환경분야에서 남북한 공동협력이

보다 가능하며 바람직하다는 機能主義的 요場에서 블 때, 한반도 주변의 환경

오염감시, 공업오염통제, 자연재해방지. 자연자원에 대한 공동연구, 중국에

의한 대기 및 해양오염, 그리고 舊 소련의 동해안 핵폐기에 대한 공동대책등

이 남북한이 추진할 수 있는 공동협력 분야가 될 것이다. 그 추진 방안으로는

人的 및 物的交流는 물론, 두만강개발특구, 남북한의 일정지역, 혹은 비무장

지대내에서의 공동 環境聞題硏蜀所 설립을 구상할 수 있으며, 환경감시를 위

한 공동 人工衛星의 발사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및 러시아와의 환

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NOWPAP 및 ESCAP 가 좋은 협상의 場이 될 것이

며, 기타 국제기구 및 국제조약을 바탕으로 서로 입장을 조 율하며, 정보를 교

환 및 축적하고 공동대책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공동협력의 前提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혹을 PR시키는 것이

며, 이후 漸進的인 統-의 관점에서 헉무기없이도 북한이 생존할 길이 열려

있음을 알리고, 이를 한국정부는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ta能

主義(Neo-Functionallsm)적 입장에서. 남북한 相호體制를 麗定하며 A存하는

가운데, 生]體的 考慮에 의한 남북한 軍縮儒商을 추진하는 환경문제 인식 및

대책 제 4 단계로의 진입을 모색해 볼 수 있다.

環境聞題에 대한 相호協力은 
"

}Hn-Lose" 게임이 아닌 
"

Win-Win" 게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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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닫고 이를 서로 촉구할 때, 理念에 의한 對立이 終爆된 이 脫冷戰의 시기에

아직도 冷戰이 殘存하는 한반도에 變化가 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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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1946념.5월 21 일 김일성의 r 보통강개수공사착공식에서
한 격려사4
r겸일성저작선집 2J (평양, 1979), pp. 227-230

천애하는 동포들!
오늘 우리는 전체 인민이 민주주의적과업을 수5

고 있는 환경속에서 보람찬 자연개조사업인 보 통).
다. 

. . . . . . . . . . . . . .

2 행하기 위하여
강개수공사를

힘차게 투쟁하
시작하게 됩니

걀頃일 狀稻 逸烈荊'<Fht,3 V -] /Il . PWA

縣偉猶譜韶晨屬 例, 叔認
겠슉L1다·, w . . . . . . . . . . . . . . w . . . . . . .

意掛 窟1
[鮮[愚頭脅野 泳繫編
걀頃일 狀稻 逸烈荊'<Fht,3 V -] /Il . PWA

. 에 기)하g 첫 사업이n] g방쵠 우'리' 인민@r 처음으로 하는 대자연개조사

. 科뉘1 助身稻肩討 뜩명 鄒<4同
슉L1다·, w . . . . . . . . . . . . . . w . . . . . . .制. 

群荊制 A秘<室[초肩갖訓,脣'b製
돌

程毁 勸焉
麻1猛野無剋 박t쑵1 즈肺 劍1

奮弱凉暑3%y,y%頃·>74野雪4,%
로부터 튼튼허 지켜고11고 평양시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며 보 통강일대를 풍

催 1翟 盲기
翟習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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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1946념.5월 21 일 김일성의 r 보통강개수공사착공식에서
한 격려사4
r겸일성저작선집 2J (평양, 1979), pp. 227-230

천애하는 동포들!
오늘 우리는 전체 인민이 민주주의적과업을 수5

고 있는 환경속에서 보람찬 자연개조사업인 보 통).
다. 

. . . . . . . . . . . . . .

2 행하기 위하여
강개수공사를

힘차게 투쟁하
시작하게 됩니

걀頃일 狀稻 逸烈荊'<Fht,3 V -] /Il . PWA

縣偉猶譜韶晨屬 例, 叔認
겠슉L1다·, w . . . . . . . . . . . . . . w . . . . . . .

意掛 窟1
[鮮[愚頭脅野 泳繫編
걀頃일 狀稻 逸烈荊'<Fht,3 V -] /Il . PWA

. 에 기)하g 첫 사업이n] g방쵠 우'리' 인민@r 처음으로 하는 대자연개조사

. 科뉘1 助身稻肩討 뜩명 鄒<4同
슉L1다·, w . . . . . . . . . . . . . . w . . . . . . .制. 

群荊制 A秘<室[초肩갖訓,脣'b製
돌

程毁 勸焉
麻1猛野無剋 박t쑵1 즈肺 劍1

奮弱凉暑3%y,y%頃·>74野雪4,%
로부터 튼튼허 지켜고11고 평양시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며 보 통강일대를 풍

催 1翟 盲기
翟習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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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힘으로 극복해나가야 합니다. 바로 어기에 이 공사의 중요한 의의가 었는
것입니다.

僅審

습니다.

어러분l

2. 1였7넌 4씰 6 일 김일성이 문수-沙에서 식수에 참가한 일
군들과 한 담화

「산림조성사업을 전 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리자」
F김일성x-1쟉선집 긱 (평양, 1979>, PP, 202-207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산좋고 물맑은 금수강산으로 세상에 널리 알러졌습니

官[뾰 而 草 判 - %d 刺 判 判< 巷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의 오랜 력사와 찬란한 먼족문화를 무함히 젓
' 

勝뇨結 制고· 測 詞
割栢'客< 

' 

肩 單守 ]상7[& 가 制

渚 望 軾
니다.

. 認而/省 햅肩科킹.1荊1暑로J租었킷로,
니다.

., 십 制)眼 刺 헤句有짜 여V l 후과를 하루11社리

,肩異訓
1생활을 높이며 나

IT의 풍치를 아름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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價聖' 認 該'/'t凰耐栢討

稻% 試亂渥易,}看'넛캅C顧指 씹렬
연풍경을 볼 때마다 반드시 일제침략자들은 물리치고 조 국광복을 이룩하고야

朝렵器競易1'9而1샹暗利·] . 裝 細

정성들여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은 나무들이 다 잘 살도록 물도 자주 주어

號 고고訟·顯

精割福直 超須聖
니다. .

평양시엔서뿐아니라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산림조성사업을 힘있게 벌
려야 합니다.

입니다.

[ 曆
다.

.l-怨찰 f 초%셧엘 1奪끔板 V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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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들이 높은 애국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한새람같이 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
니다.

> 旅際吳習油留는省 鳳該

기 윈탁여 아 할%A니C>. 
. . . . . . . . . . . . . . . . . .< 

333 
'

韓32썰1f]징7, 郭3

踐驚區
L· 雪 '看栢·貯看稻·船毒協

우리는
로 써 모든
인민의 락

전군중적운동으로 식수사업을
. 산들을 울창한 수림으로 뒤덮
원으로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힘있게 벌리고 산림보호사업을 잘함으
이게 하며 우리 나라를 더욱 아름다운

3. 1947년 9월 28일 김일성이 외금강휴양소 일군들과 한 담

e 罰(島악, y話, 富[J

2願驕夢潮薦都
., 訓 韓尊%회剋숙鶴 혈( 肩稻 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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器屬 ,

컬認쀼렇신論 種'%fl% 制 騎글11種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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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나쁘지 않습니다. 호수에서 -7양생들이 배놀이를 할수 있도록 뽀트 장을 만

詳盲3磬 ,羅 省

樹罰>섭If,.<<肩重' 助 著,巷합],한 制잉셩

세심히 보살펴주어야 합니다. 체육문화오락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휴양

肩' rw 騎 討 렬 ,%h 仰乳

금강산의 유물과 유적들을 잘 보존하려면 그것들을 정상적으로 보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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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연染 ·屬 房忘紂野모

다.

4· 1

聯 명肩種 ]鷄製 할
r김일성저작선집 6J (평양, 1980), pp. 276-282

니다.

야 합니다. 동무들은 전선은 념려하지 말고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준비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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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首認別協'春 認壺蓮偏·諾

습니다.

바

도

생

材

촐

. 포 7 7, 
'l]A 兮 5흑



65

편의봉사시·
편리하도록

한곳에 집중적으로 건
역들에 골고루 배치하證,夢稀易'標 설들은

· 주택구

虛 1省
리% 평양역에서 서평양역으로 나간 철길은 앞으로 올기는것이 좋겠습니n

다

, 珍h.%월k될楓 
절 될 될 錮 b % 響 龜 龜 團 w 豫 . % 활 團 團 월 될 월 왼 된 t w財痛 
域'頃호 極巷野% 쌍A교.

譜·勵順 [,臥郡認3 聖嗚
蓄 渴租稻 循留

있로록 하여야 합니다.
- 시에 도소재지들과 전국

잘하여야 합니다.
계획도를 훌륭히 작성할양시 복구건설총

'

우리 V/各 녹 건셧6)l"우
의 모든 도 시들을 복구건설하기 위%

나는 동무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것을 바랍니다.

공원이
하는 동

이 량강도 당, 정권기관, 사회단5. 1958년 5월 11일, 검일성
체 일군들 앞에서 한 연

「량강도 당단체들의 과
대하여J

산림자원을 보호할데

[김힐졍저작선집 12J (평양. 1981 ), pp. 254-260

僅
수 있습니다.

'

퇴귀對.발利荊·肩찹漁1A 易訪
니다.

g騰毫 靜答譜縣,響 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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賴,組協'淸根言/ 구猶%'利

V 葛곡尉戰稻納/栢'3·荊
3單'烈炎與荊.目梨 클3.별胡驛 浦/

能 篇
., 착<릴, 誌說,焉,言黑罔庶훨청CL,步利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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絹認層蟲勤需寬, 隱[勝

대적으로 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 , 

,

%管製羅島, 留習統野放翟
충 客 1%i 닥· a ]l.,,.C>, ,

니다. 
. . . . . . . . . . . . . . . .

i
.

.

嘉爲物照 , 讚고
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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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4월 7 일 김일성이 조 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

·婢 >野制궈執.. .削 .剛,
r김일성저작선집 15J (평양, 1981 ), pp. 57-70

6

. 뇨'淸2協알 1肩]/학根철근쩟( .c]婢郭

副謂管 崇 ·私' 
,>.E·d//,> 37

好합곱雪델忍1]巷'核 ]일 測색席[%

雪沿誰協 만들고 또 원료림도 조성하

벌판보다 못지않게 리로운] 募(脣淨 狗[無'樣3.

가고 합Vi/] 表 野되' 정 刻니다엘 騎 諒
을 관리하는 방법이 나오%VI] 

'

될것힙니다%' 
'

미도Rd d흘5호 A크로 나돌
필요간.엇介니다(.

춧2환륵J , <%을,셜괏크으로 핫기 윗한8서% 지난 기간 이 부문 사
업d서 고 l- 

,

가치 흘을 -C[든dd d리). 
' '

l 荒請 腐멱冥 島 供] 쌀谿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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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猛 衰' 限苟臥 裂 罷· 島
葛泳 荒渠肩指竟, y 

. 

<<

凰戰用 ·易 72·a 75, 55

큭 균흘"를0k켯로'命하치한 3큼 a는 신을' 관리하는것이 또한
매누 중요합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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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과 로동에대한 공산주의적태도는 정권이 인민의 손에 있고 착취)

割稻稻 器2밤片[ 猶身 W달괴 , 吳
의 사상으로, 그 듈의 생활신조로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자신

豆 f 
·

, . . . . .. 
.

제도가 없
사상은 로

' 

범한 군중
의 경험에

으로 교양
될 때 그 들은 우리 세대 사람들뿐만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製制軾2貯/首 
!1
秘%<J黑1헐 철호埋月荊

니다.

)

사람들은 심어놓은 나무도 잘 가꾸지 않고 되는대로 내버려두고있습

다.

모

랍

'聘11客)渚 
訓 話2 l'郭材恥剋 群 L V,

서 사회주읜도 공산주의도 건설할수 없습'

/逃걱 .炭훈前탓1 깃엄 :
셜할수 있고 공산주의사회에 이-趾수 있C

니다
투쟁
힌신

'

. >고

4

裝아는수로동이·한다면.0백만뎨중의자각적없이사회주의를건그것은큰잘旻입니
사회주읜도 공산주의도 건설할수 없습''逃걱 .炭훈前탓1 깃엄 :

할수 있고 공산주의사회에 이-趾수 있C

니다
투쟁
힌신

'

. >고

4

裝아는수로동이·한다면.0백만뎨중의자각적없이사회주의를건그것은큰잘旻입니
다.

] 織 모

/ 誦

(1毁 翼討 府製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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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좋겠습니다.

錦怪稽倦 .

弱弗沿 影%,濁朋屬
淸倫奮熟島制指官·.雪似恭.剛5.

鮮誦

巷:易,잡 猛聞'爲 V亂麥 姓
叫에드Pl 팔骨엇 신]로 많든것3.그鬼3>완대빈한3볼숫 잇겐.한 것 1, 족슉니

暴罷島靜酌AAA2g.薪·4322/AV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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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겠습니다

3村涓 )肩吳頭製 種%(崩 
· *'

·:豚執諾習 慰縣[習므끕'.
을 $슬을 y<연야, 흐]4며, y슬 5아열. 수원을 . 어지F] . 엔떻겐

만일 이 시일이

배울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한 다
만들며 땅이

3 31 범%名흘 한늘1시혐상학 
'

하기 휘한 로든 준비를 철저히 한 다

幣 L>慈굴적暑 섞,習누.%1M和델글캇0잇
니다. 

. . . . . . . . . . .珍 
渚煩勤就物認施

程討省%殊 // C/

들어 날라에 우-이러 큰 솝실含.骨숫 잇습V]P[
히와'같·'l 중 한 초 Ap[협흩 힌조[음'과수원조성에 달라붙어야 하겠습

니다.

證樵裂 조
礎(泳 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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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야 하겠습니다.

L>-b韓製 庶]삽, 偶 仙巷 判裝

製具1臥 例'] '刑 判判荊

尾淸肩猶野臥 誥, p,, ,,,-,,,

다

j트 
'逃野랖]韓好騎討習刻脣烈변狀장

려고 합니다.

. 화,肩)형편에서는자연부원뿐아니라도시와농촌읠가의 모든 부동산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관리種 0河
필요합니다.

,剋 1利郞)깔, 샬덧 朝4%韓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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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인민의 귀중한 재부입니다. 인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진 국가는 마땅히 인

어A野 財1헴 로,稻랭씽] . .. ... .營,

罷需勝深着薦'
誰, 얼%V寂]利,Z監秘/[例*'階 句

그러면 내무성에)%-]는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내무성의

島연荊후易[쌀' ]밍郞昌· 某 孝빗,執 額

頭忍惡 勝淵 A惟翟,
217

니다.

%裂房論省偶刷條直典 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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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뒤떨어져있습니다. 지금 일부 일군들은 도시의 규모를 될수록 크게 하려고

J(5얄후[할 로p 닝 · 

尊 흐 루

될 될 될 蟲 인 찰 團 t 될 % 唱 % 월 h h % 초 . 될 될 m 團 찬 ; T . 욀 h 될 . %

에 맞게 조 성하도록 하여야 합네다. 또 한 경제림을 조 성할데는 경제림을 조성

시설을 건셜할데 대한 운제들을 반드시 연구하여야 합L]다.

帶3踏(< 星 頂
것입니다.

傍 珍照劇
猛荊,荊訪(種 簡潛 3' ‥‥

雪偏, 誰" 哉凍居崇好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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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編紹迦'崇性 頃 訣誘
邪留認

기관에 넘겨출수
하여야 합니다.

개인 유6 VM칩들
더라도 그 것은 다 사회
다 등록하고 돌봐주고
하지 않고 관리도 하지

다른
V

있는것은 다른

도 다 둥록하고
'
‥
, 주의근로자哥의
있는데 그 들이
않는다는것은

기관에 넘거

소유입니다.
가지고있는

잘못된것입니

주어 그것을 철저히 관리하

합니다. 개인살림집이라 하
, 국가에서는 모든 공민들을

. 單 , 淚
制[ ,彩談5치 習1,춰昌 %昔則>w 省 뇨荊 

C害 
島]벅]/ )J 06 

'

로르,
다.

시설물들에 대한 감독과 롱.
공장건물과 공장에서 관리운

통제

핵당 공장에서
/渥 陣, 

'

慷[%

訪整3 單 葛紅>繁:대하여서는해당공장에.반드시내무성에서하여·과시설뭅들을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할수 있<며
수 있습니다. 내무성은 공
수명과 보수정형에 대하여

그 1 團 . a 팰 저 괸 5 1 됨 . . V흘>>]A-l][clI37수M< 
광A 1-3itL]L>

. L[% /] 
p/[-2( 測 割宅 荊%拏 刺刺 絹

교 %조] KFr訪(判야' 하/치한 래 .

.

c[윽을로.농경지骨 비롯한 모든 토토)J희 2]종형어C해% 
'

감 q),8을 강
화d5야 하3습LId.

지금까지 토지관리
니 토지를 되는대로

團 섭 t % t T t 될 % h俯震다

c(율으로.동루관르]<.1저읗 잘한여야 하겠습니다. .y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
·

%수 욱 보>줏는.줍용%도로는 나라의 문화발2
도로 가 너절하고 잘 정리

중요한 척도의 하나입니다. 만일
라의 문화수준도 그만큼 뒤떨어져정리되여있지 않으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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頌 泄省逃牙 쥐奪祿, 트粉·,易 浦 l

다음으로 강하쳔정리를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 吳 
*

猶 賊.%芽쓰前 , 埋곡,科積

勝弱 ( "

모( 
"

려

"
·

. 盲弱君叔· 假荊渚'尉雜習切
弱箕 , 오] 物%A

도농촌경리위원회들에 양어기술지도서나 주헉 양어를 할수 있는 위에서 하

起 唱 罷荊罷 5 / ·
"""破 *

頂 稻<·洪·

2荊,悲蘇偏磬易 惜 射融
' 1

3-씹,管 域 而<制 兵

세워야 합니다.

取頌
무모를 크 게
b 軻8,.

릴t,迎制7 戰% 易1'私島3單 b
키워 심은 결과 1957년에 심은 나무들이 지금은 다 수림울 이루

는 국토관리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들에 로력과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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盲 葛[ 漁
習 別 切- 戰荒 ,%

>루깟結컬1q 超,3恥 엘,l')習겁 %慘%f)1到

頻幼결'料]/野酉'3野財位]材투f淑身漂
통제하여야 하겠습니다

鉛 號崇
성野 엿討셀, 剋 賊, 苟野種核굴前

悲列該舊·店 謀 謁
까지 모든 국가 자인과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귀중히 보호관리하도록 하여

다.

/ 르 박, < JA 르,
야 하겠습

국가의
과 문화주
돌원9역9만.이 몬.蹟 

苟 尉短肩
다

製썰討淡抱射 狀與열莘)푹랍]리 E 공산주5로 룸셩[올 7}l향$p]'휘d어 
'

d <d65하주5i

訓 種和消 而 首肩野肩1$言兵1
들에게 산림은 어떻게 조성하고 도로는 어떻게 관리하며 자원은 c

많이 쓰고 책도
담아 청소년학새

어떻게 보호

십盾哉' 齒3[/dMA*] 
' / 3] ) 泳6 디]Ad 받d념

A송程 ]브>稻< 잇딥贈 刺 割報 .
끌우로 국토관리체계에 대하여 간 히 말하겠습니다.

.1살 1 荊. 材崇/살雅

애호관
다. 나

<]

'

卷浦)肺>)합汝; 稚1'盲근害귀荊 目裝
게 될것입니다.

로

를

런

앞으로 도내무국을 도 내무총국으로 게편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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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일을 잘해나갈수 있습니다.

8. ty6 년

� 

5월 2일 김일성이 자강도 도, 시, 군당책임일군
협의회에서 한 연설

r 산과 강을 잘 리용하자」
r김일성저작선집 18J (평양, 1982), pp. 293-306

鉅罷 縣
域浩稻身易, 洪踏‥힐크易,팁

뇨A陣請韓협·입怨肩星·種엮

淸剡 程·鄒 &%韓雜栢
다.

;l 甚
은 한번 조 성해놓으면 만년대계로 리용할수 있을뿐아니라 사태도 막을수 있습
니다.

頂試野 V,/·%d%違[,%$2
맡아보는 도내무총국을 새로 내오도록 하였습니다.

4 習物/ 가L俱俯' C券'
<好易河섭淸恥前'豚, 肩픔.낵認5C한*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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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목은 연필을 만드는데 좋은 나무입니다.

시켜서는 의의가 없습니다. 그 려므로 인민들이 산짐승을 보호중식하는 한편
제때에 잡아먹을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希春凍 訓 看·昌測 霜財

稀雲楓표 協組謂
MP,

僅 &習· 罰 ,
·核肩·고…, 5副

響房壽 仙 .

] 議 ,淨
굴 찔 %벨 ]科8 莊 ' 1兩 鶴 '凶 '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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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識風

)夢·詳罷繼信結'脫闢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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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編春 , 界最夢篇
破名>8쇼謹 協黑 肩葛,頓'或
니다.

勒韶:bb省· 胡%祖密程肩切切

. 核령計 稻兵種 羲얼f易,y 冷 保荊松

산간지대농사에서 제일 중요한것은 적지적작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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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작물배치를 관료주의적으로 내리 1이지 말고 지대별특성에 맞게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認弱忍個(凉' 窓玆哲
MI判裝 뼈 勉 . 刺 壯 發 L)뼈 씨健

다.

9 1965년
최고

r 현
몇d
대하여
r김일

.

5월 25일 김일성이 당, 정권기관,
. 민회의 대의원들 앞에서 한 연설
2 

製省尼혀'融易,
<까.. ,,, ,智, ,,,,,, ,..

지도일군들

程일
355-359

과

리
도

문

L

O

산링, 하천, 도로, 살림접, 공장과 마을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것은 나

럴.앗奪 野 5羽/P뇨[>,單) 凉]낙頭

倉닛CL., . 制 . . . . . . . . V . . . . . . . . . A W , .$팀- 
잘 5꾸키 3)고서는 할헉C을 아무리 격럭%도/욜이 t우며 큼물핑

謁綿詳必哲 孫/
鉅但'器辯複罷
猶情稻꿀]썰危擎 ,屈戒改奪 列설協陰

邪 /勤隆風,省,弔審材節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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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 다면 남포나 평양이 다 큰물에 견디여내지 못할것입니다.

借 領罷
>盲 値고·團%M·····……
埋으競荊/]압 l,梨 剋 %힐,일' C>.L,

4 욀 쉘 h % 醫 h 隆 % 劇 % 醫 % 團 될 될 團 鶴 團 . % t 월 團 . % 헙 % $ % 월*

野私好 認尙房 
" f /) T C

' " 
w

" '

認 習姻習看· 習'制

다.

. 蜀寫 億窘荊稀望首

%騎習等葛·醫 %t肩/ 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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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모든 군과 리들에서 군중적운동으로 강하천을 다 정리하도록 하여

僅罷[房屬房
든 길을 잘 닦아야 하겠습니다.

10. 1972년 12월 5 일 김일성이 자연과학부문일군협의회에서
하 여석

·<li ]-의 과학기술을 발전 시키기 위한 몇가지 과업,
r김일성저작선집 27J (평양, 1984), pp. 521-523

蔬毒雅易程습니다

省好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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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11. 1984년 11월 19일 김정일이 전국국토관리부문활동가대회

구席隱罰,秘 宗, C崩, 
.

쇼正5, 
"

國土管理事業황改좋强化)暮 /C a%Z: 金國國土
管理部門活動家大합00暴{0者1 h < 

-) t手紙 1945年 11月
19 5", 쇼5成/金1rn, r自然環境7)保護 造成] (子 %
3 思想國際2[究月1: 東京, 1987), pp. 163-193

. 浦. 昌,肩A ] 飛 野곁談詞<멍弱

福偏討絹 ·c
% 

'

惱 潁
稻략忍 럽 Al 島 亂言링好制

호른6을 M쳐'창이A' 旦관6] 순화 궁%C 企자d'촘흔 로 히 딤켜
있습니다w,

높이 평가하고 당
가지

다른 %'1난 기간 국토관리부문에 ·

명에 대한 높은 중실성과 조국과目 w,'野 휘립, 器<
바쳐온 대회 참가자와 毛국의 국토관리부문/稻制' ; 當 奪詠'

前 管7怨/V掌師 2但긔

毛국의 국로관y]부문의
보냅니다. 오늘 국토관
업의 요구에 부응하여

영광스러운 과제가 제기되고 있습

혁

:리
국

다.

져

과
고

軍
· 토
.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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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는 국가주권이 행사되는 전 영토에 대한 관리사업입니다. 다시 말

뾰身 /郞 3剋省5,%執4 P 
'

乳恭
다.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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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토건설총계획에는 토지나 산림 하천과 연안 영해의 이용, 철도나 도로

쌓 栢補 律,2誥럴4멀dP11刺']南*T-判智*

다.

. 冠열郞 
'뒤 

習q, 制 랩 ,%3盾 盾浦

詠韻智

惱翟 屈 韻經鮮腸跳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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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토지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토지의 보호을 정성드려 하는 것입니
다. 토지 보호를 철저히 항으로해서 토지를 잃어버림이 없이 대를 이어 효과

霧란 
A % 욀 % 錮 偏 q 4 N 욀 될 월 % 느 s 글 w g 욀 웬 1 권 % s u 욀 i 최 %絲烈·尉忽殖別 

A
固 窟" 利科 酉%,齒況詞뒤肺凉

訓 고1 
' 

迦랍 河浦샥'乳制으浦'取器

傍 ·言側 訟,矯갑留 苟
細綿 俯 

'

副防 怪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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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단. 나무를 많이 심는 것과 함께 심은 나무에 대한 관리도 잘해야 할
것입니다.

산불을 훌륭히 보

省列秘4野 글4鼻/肩 刷엮'h程

;晨 房或慰 奉霜
夢須俯詠尉 鮮勵

요합니다.
관계기관의
도 또 한 중.b 

헙 h 될 團 .강화히dd '

발2

叔渥君 y肩·歸 房習豫

'論 
다.y,

도로망
섕활상의 효

뿌剋械荊剋고속도로를를건설하여Arn 
될 . 왼

을 기울일 필요가

을 합
구에 重

騎詐絹億 低貳 고房絲
誥 %諸 고淑 % ,///V
비骨竹여.兮요감쉴도旱완.진-동짓[%롤행$ ] 맞은 모 是도로를.포y$y 합느FL

韓/盜篇)談旨管 淫1 3 l %池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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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를 잘하므로 해서 훙수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토지나 도 시 촌

置名裂個滿譜假信偉 理
騎須忽 醉 値芳軾省 7

해야 하겠습니다.

., 種車널 ]肯 
]]
고최']A/A' 前[빌列前桂

자원을 잗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개발 이용하는 것만 해도 그 만큼 나라의 경제

絹鮮富 ·>'·害'副燥 柒

誰춰烈珍 淸討烈頭
않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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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니다.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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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 壺1 v· 遲管 剋 ,期% 曹1看/認
어야 합니다4. 

. . . . . . . . w . . . .

[의 역할도 다시 높이직 않
중요한 과제의 하나입니단,
지는 주인으로서 국토관리

L으로 추진해 나가야할것업

省表 荊程'열割) ,鮮별 , 3밝
제

으면 안됩니다. 국토관리는
정권기관은 해당지역내의 모

니다.
북로省리사업을 대줄 웃돔우로석 전갠3 f 딱 경입니단..굵투관 (샀%윽

個勝俗族島西貞隋稀
하2록 해야

기관기업소
하고 국토나
화하는 일은

뾰 聘잉])벌렸竝자원을책입을
정권기관의 중요

'

한
'

기뚱의' 하니-bLI'd. Xi키관흔
대한 벌규볍곡(dA요 넘<l . 해

의
'

6나6q라. 5V키관흔' 供]3

L,刻 府1알身 0핵制肩
<뮐니CL 정직 ]권命. 국 A<1기 어1겟

遷쉬W前.y肩3쑈鼻易
대한 법적 骨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h
활동조건도 충붙*l 보장해 

,

주어야 합니N% 
% 4 접 x 葛 

-v 
1 저 夢한 ; f

%
i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而애] 荊·그財牙맛剋協協/私 制頭/
희%l,[따라) 시킬.합狀1 < 利 聘/ 25수가있고극것

다. 국도관리사
동가의 대열을

샬분
7는'일811-: 

'

국豆관 ] 의
'

월훙.
, 거운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고 애국심이 높으며 당적인 원칙이 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당조
리부문의 활동가의 대혈을 당의 유일자상체계로 확립하고 당과 혁명에 한없는

화의 주인공을 본받는 교육활兮을 착실히 하여

호曾과팔A 끌엽 1 A如
d 그 들이 당과 수령에
P사정신 자력갱샐 각2
}4도록해야 할 것입니1

달1.수령에 3]堂 학엿

8의.적3 倉.AV 장악톺/HI를 %각>흐[ . A윽 93 . 진Eh( 제
. T].으.줄

喉賀1킹인열聘쌀1-킬核. 祠聘桓. 項%器
어) Cc]4라시 북토곤 14 9 3[호운 쵠환흘 )13호54효 谷커1 名습니c/.

가는
당에
칙은 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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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동지들!

頂敬韓討菩習恥屈促程朔叔·業
韻, 磨涓'鴻沙武碩凰謁

고 하고도 보람찬 사업이며 로 동계급의 탕과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

공확 결붓 공엌
· 割 1-먼烈2場 舟 익1島荊

훨힘<끄具 분$/ 하며.' $헛CAl 호셜$<l식恭騎% 표 省
種 制.] 省느)fr해 k것�'홀 d]훗%cli' 공되]各 6] 마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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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謹房低 唱測 詳屬葛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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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翟媒,
潔冥劉 ·雷 管亂凰君·製·>,%
2弱 

'渠%客認<積奪芽 
2焉 騎討栢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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騎詩忍初芽 俯[省圖
묘風紛居信騎儒·首葛·絹 諸

. 貝,寂酉 相胡·肩'浩誠租柒利

. 입 談/剋<'1騎(. 薪벅 부 .野結엿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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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 私好種.았利 ,% 結跳 島壤核制

됩니다

잇번에.신]로휘환격부其척을 챈택흐E것음 활경볼후骨 에5.이ul 거骨 격

璘葛肩 哲 나 뇨&1電製'浦박 恭
전* l 해방흐1-고 환겅보호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요구로부터 더욱 중

測名 )//3,%- %,gy/J圍 ,

·5

g染 
' ·震個 矯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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別 蹟僅芳鳳 A )背.
간 지속되게 됩니다.

협히·고있습니다.

고, ·

'看諸럴刷卯 고' 窘·渚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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猶 · <

.

'島엥 
狀 肩잇折% 稻농看積

C

1

朝명쟐 閑, 헝,,制 例 ....

곡 룽 훈( , 촘 各 t

3

勒 協 [戶:썰肩 絹·牙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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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話管) 肩肩1討雪보껼材單牙騎

준다.

하기 위: 濕勝訓風%辯 햅測
주석 김 일 성

14. I S86년 4월 9 일 r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P로동신문J ,

1986. 4. 10

제 1 장
제1조

보호의 기본원칙

1 奪 身種黑4 P卵]XE相 每苟 荊癸

전 춘. Pd'완경<후대정( 
'

졔우는 것은 공해를 미리 막으며 생산을
정상화하j >]b 층효$ A구이대.' 

" "

. t>는 작, 깃헉수, .

협동닥>1들에서, 공 방."<] c]F윽 %저, 섹으곤 삽육

聘郡,旗省[dA矣'崩}J桃'느)]츨* 6但 假

執 ]
j島科標 벌術 訓]ty..,....

향토를 사랑하
하도록 한다.

며' 나'라'의 %경 
'

러 
'

잘)호관히 
'

l-굉 VI-힙 ) ]-각3 o

환경보호粉騎 勝 (>핸·裂고니

환경
환경

강산과
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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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謨壺&l·.pp·%Z

제 2 장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 성

‥誰,芽戀,唱唱盾鬼耐顧 합習猛
拏%1埋認혈&립엘킬녑/埋騎剋 

(
玆

구를 둔다. 
'

고영을 화시키며 各로자들의 문화정서 생활에 지

유원지를 비롯
안의 빈 땅이나

물을 마구 캐여 생물계의 균형을 변화시키며 各로자들의 문
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粉 貳節 智
돗<l %+그 줍 에는 홧겻A%3.즈1장을. /]-뭇를/-을 수 없다

利

盾韶 傷旅 壞
주변환경을 어지럽히지 말아야 한다.

제 3 장 환경오염방지
제19조 환경오염을 미리 막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및

배출기준 및 소음, 젼동 기준을
환경보호한게기준과 오염물질

업은 정무원이 한다.

' 

군료책野禽叔宜 荊泰到前)
· 업격히 지켜야 한다.
읠 배출기준 및 소음, 진동 기준을 정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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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팠<C度]y習準( 꿔)쓰>,1,1] w $<IM,] y<. .(

活 
'

應
慰 韶傍渥
다

[協嘉落順蔡,
에 실어내야 한다.

칭島.브df/'島省 兵/,j賊' 잣淸制各,
'l]

看갚1보店[l,..持.y., 利., ... .. 但 衍..

(恐斜,該諾期軾

製荊 로)]<壺官異鳥 給]열3,程 前易
오수와 오물처 리시설을 갖추고 배의 )수와 오물을 실어내며 바다물고F 강물에
' 

制고]稱 肩창,'살%1 較 [·
,> . .. .. ..

지, 정화장과 오 물, 공업 페설물x] 처리장을 바다, 강하천, 호소, 저수지와
t의는 물 원천을 오염시키지 않을 굣에 정하어야 한다.

박토장, 버럭장, 저탄장, 연재 및 광재 처 리장은 주변환경이 오엄되지 않도
록 꾸리머 다 리용한 뒤에는 吾을 덮어 나무를 심거나 농경지로 리용하여야
한다.

저그0존.대긴, 죽,k.톡악윽 온틱시- ]거k나 V친1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적으
로

.

금질될 놀 A含 SV할거나 수옅할.숫 엿다

3

에

관

환

郡苟頭替官菊渚島易,%
%악 L축AC]w않도쿠 할>아

살충제를 비롯한 농약.
' 

의 승인을 받아야 한C
제ag 방살$骨질율.

농약을 비행기로
한다.

與1쌀,지慘,荒/>M荊 制% 
. 산 T 될 포 h % h w 處 될 fr 로 % h

B

'

)]숲키(아4로 궂7스1·c한C'1-. 
' ' ' '

색拏료 퉈弱3 길 /
. L種·고외 怒租
裂삭넝 淫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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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

譯 種易居'·錦찝·' ·植熟·'恥

,았 貯 種單$d肩섭.'[ 壯 赴破 衍)剋 胡

/3後 憫 奴 · 鶴 荊 著偶 荊*%令 假 o

.罰盾6 노엑 , 習 奪裝 偶利 倍性 判

다.

叔 랩 ·種制肩壽·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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暴語 絹·野直 (MA<< 習,



南46韓合作投資推進方案

硏究實任者 : 金 基 典 (京畿大뿌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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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김 기 홍 ( 경 기 대 학 교 )

북한은 계속된 경제성장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하어 합영사업을 추진해 왔

으 나 대부분 조총련 재일동포에 의한 소-V-모 투자만 %치했을 뿐 그 성과는

매우 부진하였다. 1980년대 말부텨 진헹된 사회주의국가의 몰락에 따른 국

제적인 고립의 심화와 구소련의 해체에 따른 경제적 지윈의 감소로, 북한은

심각한 에녀지난과 자재 부족을 겪게되었으며 산업활동이 극도로 위축되

어 최근 3년 연속 마이녀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편 남한도 이제까지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촬을 담당해 온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후

발개도국의 추격을 받고 있으며 선진국 시장으로의 진출도 점점 뎌 어렵게

되고 있다.

북한은 합영사업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

나진. 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를 설치하고 외자유치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등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개방을

통한 경제난 해결에 새로운 의욕을 보 이고 있다. 외자유치에 대한 북한의

요 구는 선진국 수준의 첨단기술과 자본재가 아니라 북한의 노동력 및 자

과 결합하여 수출로 이어질 수 있고 기존의 설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다. 남한의 능력과 기술수준은 북한의 이 러한 요 구에 적

절히 부응하고 었으며. 서로의 보완성 및 지리적인 이점 등은 남북한 합작

투자의 장래를 밝게하고 있다.

남북한 상품교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낭한의 대북한 반출은 매우

미미하다. 이것은 남한제품의 북한내 유통이 체제에 가져울 부정적인 파급
T

효과에 대한 북한당국의 우려와 뎌불어 북한의 외화부족과 구메력부족에 윈

인이 있다. 남한의 대북한 반입 또한 직교역이 성사된다 하뎌 라도 북한의

생산능력, 제품의 질. 반입가능 품목의 제한 등을 고려한다인 크 게 확대되

지는 않을 것이다. 남북한 합작투자는 이 러한 상품교역의 한게를 극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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겅제교류를 著성화하기 위헤서 북한겅제의 취약짐을 보완헤 줄 수 있는 분

이·에서 우선 추진되어 이· 힐 것이다.

분단국( 독오1) 에 있어서 교억에 국한된 겅제교-퓨는 양쳬제으'l 겅제럭 A치.

가 심화되 면서 발전할 수 似合合 뵤여주고 있다. 특히 겅제럭에서 우위 에

있는 체제가 일방적인 원조성 호]력율 계속 제공할 떼, 얼위의 체제는 이러

한 지뒨이 없다민 실제로 정상적 언 겅제 유지가 어허게 될지도 모론다교 시

사하고 있다. 이 러한 리락에서도 님-식-한 %J직-투자는 조 속히 실힌되어이· 하

고
, 이것은 장래의 님-북한 겅제통w-에 따르1.<- 비용을 줄이는 데 谷 기이를

하게 필 것3J이 분)청하다.

w작투자의 초기에는 남한의 자본. 기술과 북한의 자원. IL동릭이 적절히

결힙-하여 제품울 셍산한 수 있는 의>/· 섬유관련분이·가 가장 유밍-할 것이며.

이외에도 님-한의 사양산업인 신1침. 가]상. 봉제한3L 등의 겅공업분이·에서의

管작도 유망하디-. 한핀 전기. 진자·]]t이펴]서는 북한의 기술수준과 숙린에 필

요한 시간 등에 111처질 때 AL한이 어L 정)L 비교우위에 있는 조띵기 기 능

다骨종 소량%산이 가능한 분이·에서의 효1-작이 - 1·-t 리된 수 있다. IV수상기,

녹4기 등도 현단계에서 티-당성이 있으며. 깝1퓨니 및 반도체 관린분이·에서

는 부품의 휘A셍산이 추<l 가능한 것이다. 그 러 나 대규모 3(자가 요 되

를( 자y최수가 장기간인 자y치신-업 등의 중촤학공7 야에서는 인부 J
,
L 폼

공장合 북한-p-로 이전하는 정도에시 시작하여야 한디-.

남북한 휘-작J(자는 북한의 투자 밋 겅엉 骨어가 있는 합작의 
'헝대로 

우갭-l

추진도]어야 하띠. 이 y Y]-엉 또)'< 님-한 단독으로 북한네에 투자하는 헝Ell

로 진헹되는 것이 바71-직 힐 것이다. ) (-지·방식에서1 단순위허-가공에서 설

비제·공헝 위틱-가공으로 ]p(진하는 위리'기-공]p-식을 시쟉으旦 공동기]] 1. 공4

설7] 등의 순서가 비-림A 할 것이 다. 뚜자분야에서는 박한의 노동력과 남

한의 유휴설비-趾 활용할 수 있는 의Al. 섬유 등의 겅공업분야에서 출]쇤하여

진기. 진자 등의 뵨야로 확]게하여 니·가는 것이 적힙-할 것이며. 중공업분야로

의 진출온 마지박 단계로 셍각힐 수 있다. 북한의 자유겅제무억지대는 남

북한 합작투자의 최우수1 대상지억이머. 남한전용공단을 이 지역네 또는 다

른 지억에 조J설하여 진출하는 것이 다음단게가 된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뵨다먼 남북한 합작투자의 주1방은 메우 밝은 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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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경제외적인 면을 동시에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현단계에서 시험적인 합

작투자의 가능성마저도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현안이 되고 있는 북한

의 핵문제, 북한. 일본 국교정상화에 따르는 배상금과 일본의 북한 진출 선

점 가능성, 합작투자에 따르는 북한의 체제 위협에 대한 우려 등은 남북한

합작투자에 대한 전망을 흐 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외적인 요인에 대

처할 수단을 우리는 가지고 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경

제적인 필요성이 경제외적인 장애요인보다 뎌 부각되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동시에 남북한 합작투자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정부는 북한측의 투자환경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남북한 합작平자를 가시화하기 위해 우리 내부의 제도도 정비해 나가야할

것이다. 북한당국과 의를 통해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재산권보호, 분

쟁해결절차. 공업규격통일 등 남북경협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

요 하다. 이 밖에도 남북경제협력기금올 조 성하어 팔성화하는 방안도 검토

되어야 할 것이며. GIil1에 의한 내국간거래승인비준을 조 속히 획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낭북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 민

간, 기업의 계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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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序論

1 營究目飽

북한은 계속된 경제성장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1980년대 중반 이래

합영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대부분 조총련 재일동포에 의한 소 규모 투자만

유치했을 뿐 그 성과는 매우 부진하였다. 합영사업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

해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
나진· 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暑 창설하고

외자유치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등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의 활성화에 새로운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 러나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몰락에 따른 국제적인

고립의 심화와 함께 심각한 에녀지난과 윈자재 부족으로 산업활동이 위축되

어 최근 3넌 연속 마이녀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편 남한도 이제까지 고도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온 수출에 문제

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남한은 기술개발의 부진. 임금상승, 물류비용의

증가 등으로 제품의 국제경쟁혁이 약화되어 후발개도국의 추격을 받고 있으

며. 세계경제의 블럭화 추세에 따라 선진국 시장으로의 전출도 어렵게 되었

다. 남한기업은 동남아국가 및 중국 등지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

해 생산시설을 이들 국가로 이전하고 있으나, 동남아국가의 저임금 매력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남북한간에는 간접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규모는 보잘 것 없

으 며. 이것마저도 남한의 대북한 반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비

록 직접교역이 이루어진다 하뎌라도 북한의 외환사정과 구매력 부족을 감안

한다면 남한의 대북한 반출의 신장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북한제

품의 질과 생산능력 등을 고러해 볼 때 대북한 반입도 제한적일 수 밖에 但

다. 따라서 교억을 통한 남복한 경제교류의 확대는 사실상 한계가 있으며.

남북한의 교 역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북한경제를 우선 회생시키는 방안이

모 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남북한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서는 통일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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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제통%A 앞당기기 위해 ) (y보다도 남북한에 이익에 되는 빙-향으로

겅제교류가 추진되어이· 할 것이다. 확한의 대외게밍-화 의지가 다른 어느

때 보 다도 높51 남한기업으] 헤외진출이 진헹되는 이 시점에서 남북한 겅제

에 상호 이익이 되는 겅제교A'F의 일환으로 함적-)(자를 싱-정해 삼 수 있으

띠. 이것은 헌단게에서 님-북한이 킴토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겅제협릭헝테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뵨 연5(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경제통管괴- 等일을 앞당기는데 이

바지할 수 있는 남북한 힙작투자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율 제시하는 것이다.

2. 曆究1%容

먼저 제2장에서는 북한의 외자유치 추진힌촹과 희망분야를 살피보고 있

다. 제1절에서는 북한이 1984넌 「

휘-영1補.율 제정하5서 추진해 온 힙-엉사

업에 데한 추진배겅율 실-펴보고, 힘-엉사7의 성과는 어멸게 나타났으며, 그

리)1 합엉사업의 분제점이 y엇인지를 지적하교 었다. 제2절.에서->.c- 북힌이

외자유치의 인환으로 새롭게 추진히51 있-(/ 
r

나진. 선발 지.유겅제]i-L억지데.

의 설치배겅과 나진. 선-憾-7]'1획의 네용을 A]ETC.한 후, 현제의 진헹싱-촹을 루

24 었다. 제3절에서는 외자유-치관련. 111규에 나다나고 있는 외자유치에 디1

한 책-한의 기뵨정첵은 J
I
L 이며, 북한이 실제로 어인 분야에서 외자유치暑

최망하고 있는지 살피)·tot 있다.

제3장에서는 남북한 경제헙럭 힌횡-을 기초로 남북한 하직-J(자의 필요성과

유망분이·를 조멍하고 있다. 제1철에서는 남J&-한 겅제 1력의 %1촹을 살펴보

고
, 닙-북한과 일뵨파의 J

i
t 역율 고리하먼서 반출3J 유]상폼꼭울 검토한 후,

이를 동한 시사7]을 얻)l-자 하고 있다, 제2절에서는 님%한의 합작투자에

뎨한 필요성을 남한과 삭한으로 나누어 설멍하고 었다. 제3절에서는 합작

7자의 유망분이·를 북한의 희]&분이·와 님 한의 산업 등올 고러하먼서 겅공

7, 전기. 전자, 중화학 및 기타분야로 부분널로 나누어 살피보고 있다.

제4장에서는 제2장파 제3장에서 검토된 네용율 바탕으로 남북한 합작투자

의 7진방안과 전망이 다J(어 지]f 있다. 먼지 제1절에서는 합작투자에 대

한 분단국에서의 교 훈은 무엿이며, 그리2 합작투자는 어떻게 진행되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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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그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2절에서는 이러한 합쟉투자의 기

본방향아래서 향후 합작투.자의 전개양식을 투자형태. 투자방식, 투자분야,

투자지역으로 나누어 다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3절에서는 합작투

자를 위한 선결과제가 다루어 지며, 주변환경과 남북한 관계를 고 려하여 남

북한 합작투자를 전망하고 있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 약하고 남북한 당국에 대하여 합작투자

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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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t韓3까資誘致推進現渥 希望分勝

1. 合營事業

가. 推進背景

북한겅제·는 1960넌데 중반부니 대중동원의 방식올 한 셍산성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게 도]었으띠 성장이 둔촤하기 시작하었다. 다른 한핀 구소틴

과 중국율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의 원조가 줄어돌게 되자 북한은 제1차 7

개9게획(1961-1967)올 3년.간 연장하게 되였다. -T한 겅제성장의 부진은

A한이 사회주의 빌전진략에 따라 생산제 생산5'L문의 산에 치중함으로써

산업간 -趾균헝이 심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한핀 외연적성장의 한계를 극복

하고 녜포>성쟝으로 진한하기 위혜 북한온 1970년대에 들어와 서</ 신진국

과의 겅제협력울 추진하게 되었다.

선진기술과 자뵨을 획득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은 6게넌게획(1971-1976)

기간 동안 일본울 포1-한 서5L 선진국과의 무억꽉 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1러나 서구로느L티의 기계. 설비 등 자各재의 대데적인 도 오]욘 길과적으로

욕한에게 외체의 누적올 가져다 주었다. 제1차 석유위기에 대처하기에는

북한은 세계시장에서의 겅험이 너무나 J
%
L 족兎으미. 주턱수출상骨인 ( 비천)

금속제품의 국제가격 하락은 수출에 큔 타걱을 주었다. 수출부진으로 인한

외촤부족으로 AL한은 1970넌대 중]/1),L니 서2/- 신진국에 데한 체JF·趾 이헹할

수 없게 되였다.

윈금은 暑谷 이자지뷸까지 연체하게 毛 북한욘 대외신용을 상실하게 되었

으 며, 따라서 서<l( 신진국으.로부니 너 이상의 신3[-치-4 도 오]이 어렵게 도1교(

이들 국가와의 J
I
L 역 또한 부진을 먼할 수 입었다. 검일성E 1980년 10월의

제6차 노 당 주1당대회에서 데외무역의 데서방 진 1게빙-울 신언하먼서 자1란

과 기술도RJ을 위헤 서하L 수1진국과 교 삽]을 다시 추진하었으나 {植다谷 성과

를 거두지 못하었다. -8-한은 제2차 7게넌계혀(1978-1984)의 미-지막 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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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에 와서도 새로운 경제계획을 내놓지 못할만큼 산업 전분야에 걸쳐

어려움은 심화되었다.

경제성장 둔화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현대화가 급선무라는 사실

을 인식한 북한은 대외신용의 상실에 따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서구 선진

국으로부텨의 차관도입욜 대신할 새로운 외자유치의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

다. 북한은 외국과의 합영사업올 통한 기술과 자본의 도 입을 위해 1984년

9월 r 합영법.을 제정하였다. 합영사업을 통해 북한은 상환부답이 없는 외

국인의 직접투자를 북한내에 유치하여 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수출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비록 북한이 
「

합영법.을 제정하면서 중국의 영향을 받은것이 아니라 자립

적 민족경제의 발전올 위해 독자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으

나, 중국의 경제개방정책의 성과에 북한이 고 무되었음은 사실이다. 중국은

1979년 8월 「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제정한 이래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어느

정도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

합영법.이 발

표되기 직전인 1983년 4월과 7월사이에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은 중국의 경

제특구를 시찰하였으며, 이듬해 8월에는 정무원 총리 강성산이 경제각료와

함께 상해의 생산시설과 건설현장울 시찰하는 등 중국의 실용주의 개방정책

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고조되어 왔다.

나. 或뿌

「합영법, 시행 이후 북한이 추진해 온 외자유치의 성과는 합영사업의 유

치실적 건수 및 규모의 양적인 면과 6 1불어 합영의 상대왁 부문 등의 질적

인 면도 함께 고려되어 평가되어야 한다. 합영사업의 현황에 대하여 상서1

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이제까지 보도된 자료들을 종합해 暑 때 북한의

합영사업은 외자유치의 건수, 규모, 상대국, 부문 등 모든 면에서 부진兎음

을 알 수 있다.

1989년 북한의 합영공업부(헌 대외경제사업부 내의 합영공업총국)는 북한

내에 합작투자가 추진 또는 실현된 것은 총 100여건에 이른다고 발표하였

다. 이 중에서 일본(조총련)과의 합영이 전체의 70%. 소련. 중국 등 사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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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국가와 20%. 나머지 10%는 개발도싱-국( 存공. 데국) 및 서구 션진국( X 랑

스
, 네텔란드, 오스旦 레일리아, 이달리아)과의 휘-엉인 것으로 진혜지2고 있

다. 1991 넌 9월 북한의 조소1국제管엉총최사 서기장 A 합엉공업총국 국장

인 김창길은 재미한인언합회의 북한산%시찰단에게 100여게의 합엉회사가

복한네에 설%되 어 있음合 언급하고 있다. 한펀 1991 넌 4월 평양에서 개최

된 조총런管영제骨전시최에 북한파 조총련의 효]-영기업 69사가 출폼하였다.

북한이 이제까지 추진헤 온 외국과의 힙-엉사업을 북. 조(북한. 조총련)함엉

사업이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올 것이다. 비록 합엉사업의 주된 상데국이

일본이라 할지 라도 북한과의 찹엉에 순수일본기업은 참어하지 曾+고 있으며,

다만 일본욘 조중린기업의 합엉사업에 부뵨적으로 자뵨과 기술올 제공하고

있올 관이다. 조총런기업은 싱-대적으로 규모가 적]'t 일뵨에서 주로 제3차

산업을 엉위하고 었기 때문에 이들이 북한에서 세로운 사업올 시도하는데는

겅'힘부족으로 인한 어려옴과 투자규모가 작을 수 VI-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S-. 조 힙-엉사업의 문제는 바로 북한이 거-엉올 추진함에 있어 윈리]

목적하였던 서구의 
·선진기술과 

자뵨도입이 이平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조총런 산하의 조선싱-공신문(19929 9월 1 일)은 북한파 제일조신인사이에

110 여건의 管엉시·업이 게약되었으rr] 조%조]수는 60어건인 것으로 집게하고

있다. 또한 조총런기-영추진위쇰회의 자료에는 1992넌 1질 헌재 계약건수 약

1201, 조 업건수는 약 70주1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骨투자엑욘 1 억 탈러 규

)il.인 것으로 닐-히5f 있다. 일본 대장성에 신고된 일뵨( 조총련)으로부니

한으로의 직접투자/ 1986넌부니 1991 년까지 종 32건에 4엑은 3,132만 달

러 에 이르고 있어 1 긴당 펑z-平.자액은 약 100만 달러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

다. 투자엑올 넌도빌로 살펴보면 1988넌과 1989넌의 두해가 가장 많았으

머, 업종7될로는 섬유수L문에 데한 平자가 가장 크고
, 기타 제조업. 기계류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1992닌에 신고된 투자건수는 밝히지지 않았지만

직접투자엑은 385만 달러에 볼과하었다.

직접적인 비교는 굔란하겠으나 베트남의 외자유치 실적과 비교해 찰 떼

북한의 힙$사%을 통한 외자유치 실적은 건수에서나 금엑먼에서 메우 부진

하였다. 베旦님-욘 1987넌 외국인투자띤을 공포한 바 있으며, 게1굉-의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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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인 1988년 23건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한 이래 해마다 증가하여

1992년까지 모두 470건에 41 억 600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였다. 베트남의

평균외자유치금액은 870만 달러를 상회하여 북한의 평균유치금액(대장성통

계1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표 1> 조 업중인 북한과 조총련의 합영기업

(1992년 5월말 기준

업 종 기업수

밤, 짚가공, 꿀. 수산물. 약초류, 양식( 뱀

장어), 다다미. 목재가공. 합판

1차샨업 농림수산업

경 공 업 기성복, 부인양복, 편직물. 인삼크림, 견직

물. 견사, 깃털. 기념메말, 의류, 피복, 셔

츠
, 일용품. 우산. 신발. 수예품

전기 · 전자 전기.전자제품. IV. 타자기부속품. 건설장비

(불도저. 크 례인)수리, 소 형엔진. 엔진재생

화학 공업 타이어. 염화비닐수지

기타 기기 의료기구

금속·광업 레아메탈. 흑연, 화강암·마그녜사이트가공

금속건재. 압전자기박막, 장석

식당, 상점, 양복점3차산업

은행. 금융. 무역업금융·무역

관광운수, 냉동화물선, 승용차( 버스)

골프( 연습)장

統-院, 1992. 12)자료1 統-院, 너b韓의 經濟와 貿易의 展望, (서울

l l

용

12

업 22

7

2

8

업 8상

3

3운 수

기 2타

합 계 68

pp. 13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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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기-영사7욘 주로 농수산꿀의 1 치산%, 상점 및 식당의 3차산업,

그리고 의류, 섬유 등의 겅공업부딪의 2치.산업에 치중되어 있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당 1하고 있는 에니지 난율 타게하기 위헤서 북한은 석탄, 비苟

2속 등의 광업부문파 중화학관련부문 ·등에의 합작을 회망하고 있으나, 이

들 뵨야에서의 합영사업은 부진올 먼치 못하고 있다. 특히 첨 단산업관련

부문의 투자는 전히 이루어지지 칭'고 였다. 다시 말하먼 복한의 骨엉사업

욘 그 내용( 외자유치 분야)먼에서도 바람직하게 추진되지 u았다.

한핀 북한의 힙-영사업에서 셍사. 잉7복 등 섬유. 의류관런부1습의 가엉 이

최곤에 차서 활기롤 의]( 웠는 것은 주%된다. %L한이 추진헤 온 가엉사업

중에서 유인하게 성공적인 성과롤 보 이고 있는 탈이·가 바로 섬유, 의류부문

이다. 에츨 들띤, 보 란봉합엉회사는 님싱용 슈트 및 잠바, 어성용 브 라우

스 등을 사]/-라<1骨·올 퐁하어 일1<에서 판메하고 었으며, 제폼의 고 급화 및

고 부가가戈'1화를 통하여 수출실지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북. 조 합엉사업을

昏하여 셍산된 합엉제폼의 일본 수출이 중가하고 었는 깃은 고무적언 일이

다. 합엉제폼의 데일뵨 수출증가로 의V, 섬유류는 대일본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 이진까지는 급속제품이 수骨의 주종을 이룸)을 차지하게 되였다.

다. 問題販[

외자유치의 일촨으로 북한이 추진헤 온 가엉사업의 성과가 끄L진한 1차적

인 원인은 억시 북한의 투자촨겅이 중국 등파 비교해 살 떼 그리 좋은 여건

욜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테 있다. A한온 낀자제 및 에너지의 공급이 불

안정할 昏 아니라 도로
, 철도, 항구 동 사최간졉자뵨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

이다. 확한의 5욘 시장성과 겅제관리체제의 겅직성 등도 외국투자가의 칙-

한 진출을 어럽게舌'l-고 있다. 싱-환)(딤·이 없는 외국인의 직주]]른자를 유치하

기 위혜서 북한-F 싣추된 대외신용율 최-A히.는 것이 if선무었으]J, 복한은

서구 자본주의3가와의 유데-趾 깅-화한다는 데외적인 주장파는 달리 실제로

데외신용의 회복율 위한 노 력에는 크 게 커%지 않았다.

북한이 서구의 자Al과 기술율 유치한다-는 「힙-엉]WI. 1란래의 목적에서 빗어

나 조총런기71과의 합엉에만 열중히-게 된 것은 북한체제가 안고 있는 한게



125

일 수도 있다. 실제로 북한은 서구와의 합영사업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

제에 북한 주민이 노출되어 체제에 대한 불안이 야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

다. 조총련기업과의 합영은 서구 선진국과의 합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

장경제의 북한내 유입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적으며 주맨을 설득하는뎨도

효과적일 수 있다. 북한에서 운영중인 합영기업은 대부분 조총련동포들의

자본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북한은 외자유치에 따른 자본종속 등을 우려하

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북. 조 합영사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조총련동포들의 조

국(북한) 에 대한 애국심과 충성심을 자극하여 합영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뎨 있다. 이러한 정책은 합영사업의 초기에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나,

날로 악화되는 북한의 경제사정으로 조총런기업마져도 북한내 투자에는 회

의적인 것 같다. 어면 의미에서 조총련기업은 북한내 가족, 친지들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북한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것은 투자라기 보 다는 오 히려 얼

종의 헌금이라고 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따라서 조총련동포의 회생을 바

탕으로하는 합영사업의 확대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성공한 사례로 여겨지는 모란봉합영회사의 성공요인들 중의 하

나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 기업이 북한의 관료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었었다는 것이다. 모란봉합영회사의 사장인 전연식은 조총련의 부의장

이며 동시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윈으로 북한내에서도 상당한 발언권

이 있는 것으로 알러지고 있다. 이러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모 란봉합영회사

는 북한당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노동자들도 대부분 북송교포를 고 용하는 등

일본식 경영이 가능했다. 또 다른 성공사례로 알려진 평양피아노합영회사

의 경우도 일본내 수입판매원의 사장이 모란봉합영회사의 잉원이며. 따라서

이 회사도 한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구 선진국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북한도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과감한 경제개방정책을 필요로 한다. 북한의 외자유치가 부진한 뎨

는 투자의 수익성 보장이 불확실하고, 투자여건이 나쁘며. 제반 법규가 미

비(외자유치관련 법규의 정비로 어느 정도 해소됨)한뎨서 그 윈인을 찾올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북한 당국이 체제유지를 위해 실질적인 개방

을 추진하지 않은 뎨 가장 큰 윈인이 있다. 경제적 개방이 정치적인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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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까지 이 어지는 것合 뇩한은 두러워하]1 있으머, 따라서 이 점은 남북한

합작투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반드시 고리되어야 한다.

2. 
「

나진. 선봉 자유경게무억지데.

가. 設置背景

「합영법. 제정合 앞-두고 뇩한의 겅제판료와 실무자는 수차레 중국의 겅제

특3L를 시찰하는 등 관십올 보 어 왔으나 「 합엉법. 시헹과 함께 경제특구를

설치하지는 일·았다. 그 당시 북한의 실명은 합엉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북한내 어2:- 굣에서도 가능하기 떼분에 톡벌히 겅제특구를 설정할 필요가

없으며. 겅제 5L는 북한의 설징 도 맞지 w는다는 것이였다. 그러나 북

한욘 1991 년 12월 28일 정무원 길정 74호에 의혜 나진. 신봉지억의 621k[12를

중국식의 겅제특구인 자유겅제J/억지데로 설치하]f, 나진, 신-A, 청진의 3

게항올 자유무억항으로 지정하었디-.

닉한이 
「힙-엉법. 제정 당시에 11리는 하었으나 설치하지 않았인 겅제특구

( 자유겅제무억지대)를 CI 후 
'

/닌이 지니-서 설치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북

한의 겅제사정이 디욱 익-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북한이 경제특구를 설정할

수 없었딘' 이유로는 겅제적으로 사최주의체제와 다른 특]臧한 정책과 관리체

계를 가지는 겅제 구暑 骨헤 지·11주의 요소 에 주민이 노출되는 것울 우려

兎기 때문이다. 또 다룐 이유로는 A한은 사회주의체제릅 재]1해야 할만큼

대네외적인 큔 번화를 1980년데 초반까지 겅7하지 않았다/ 것이다. 한핀

이 당시 w복한이 세로운 제도인 겅제 구를 설치할 수 있을만큽의 겅제계획

능럭을 갖추고 있었는지도 의문시 된다.

함엉사업을 통한 서구 신진국의 자뵨과 기술도8J의 부진으로 북한욘 세로

운 형테의 외자도입 방안이 필요兎으미, 이것은 바로 중국에서 성공을 거두

-A 있는 경제특구를 昏한 겅제발진욜 피하는 것이었다. 중국식 겅제특3L인

「
나진. 신-% 자유경제무억지데. 설치의 걸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겅제난

욜 치유하어 경제를 회셍시키리는 불가피한 선텍이었다 하더라도, 북한이

이 같은 걸징을 하기위헤서는 
「

합엉법. 제정 당시 겅제특구의 설치를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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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온 요 인들이 제거되었거나 다른 대안이 마련되어 었어야만 한다.

1980년대 말부뎌 진행된 동구 사회주의국가의 몰락은 북한의 국제적인 고

립을 심화시켰으며, 특히 구소련의 붕괴는 북한의 경제난을 뎌욱 가중시臧

다. 북한이 경제특구를 서두르지 않은뎨는 198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구

소런과의 정치적인 밀월이 큰 작용을 하고 있다. 1984-19韶년 기간 동안

구소련으로부텨 북한의 수입은 4배이상 이례적으로 급신장하였으며. 이 같

은 수입의 증가는 서구 선진국과의 합영부진에서 오는 자본과 기술도입의

부진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것이었다. 결파적으로 이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특구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오판을 낳게하였다.

그러나 국제질서의 대변혁으로 북한은 정치. 이념적인 유대가 뎌 이상 경

제적인 지원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였으며, 구소련과의 경협

의 감소를 메꾸고 합영사업을 활성화하여 경제난올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서는 사실상 경제특구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었다. 북한온 경제특구에 다

시 관심욜 갖게되었으며. 1990년 10월 연형묵 총리는 중국의 경제특구인 섬

천. 천진. 광주 등을 시찰하였다. 이 시기에는 또한 7만강개발계획 에 대

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다. 북한은 두만강개발계획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준비해 왔으머, 상대적으로 주민이 자본주의에 노출되는 것을 최

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두만강유역에 위치한 함경도 최북단의 오 지인

나진. 선봉지역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게 되었다.

나. 開發計廳의 內容

「
나진. 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를 결정하면서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추진위윈회는 이에 대한 개발계획을 발표하였으며, 1992년 7월 일본경제교

류대표단의 방북시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위원인 김보명도 이 지대에 대

한 시설현황과 발전계획을 설명하였다. 북한이 발표한 나진. 선봉계획의 주

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나진. 선봉지대의 산업배치 상황과 관련하여 나진에는 화학공장, 선

박수리공장(수리능력2 1-2만톤급 연간 핑-50척) 및 식료품, 일용품. 건

재. 피복공창 등 50여개의 지방공장이 있다.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청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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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 청진화학71유옌힙-기업소, 청진 비스·3장 -b 이 위치하][ 있는 칭진은

중공업과 겅공우1기지-至 조성되고 있다. 신봉지3L에는 화력1杜진소( 0만](Wh)

가 베치되어 있으머, 서두수에는 수%V(진1(42한61h) 가 있다. 나진. 선봉

지데는 두만강하류지억에 위 치하-·t 있어 공업용수왁 생촬용수가 兮부햐며,

두만강(42%flp)과 이 지역의 중. 소하천(2억m3)의 수자쩐량은 73 44%m3으

로 추산되고 있다.

북한은 헌제 이 지억에 있는 사최간주]자본合 최대한 활용하면서 이 부문

에 대한 j (자를 1차 늘리 21 능력을 증내시킬 게획율 가지고 있다. 헌재

·의 항만능력( 나진t 300반톤, 청진) 800만1<)울 제1단계(1993-1995닌)로

2.000만8 니·진c 1.000만1릇, 청진2 ] . 000만15)으로 확장하고, 제2단게(1996

- 2000년) 에서는 화물통과능력율 5,000만谷( 나진2 3,000만톤, 칭진2 2,000

만1촌)으로 파장'할 에정이 다. 이 곡'.의 전밍-기간에도 나진항과 선봉항욜 증

강하'먼서 이 지억네에서 dE 平 1 억2( L [진c 7,000만15. 청진c 2,000만톤, 선

봉2 1 , 000만1림의 화물울 처리- 중계수A-할 게획이다.

철도망온 제1단계로 회렁-히-송(160kIll)사이를 진기화하교, 두만강억-구룡

펑(lOkm)사이에 철도暑· >설하띠, 전기화 3L간의 억을 게량. 확장하고 중량

화할 에징이다. 제2단게로는 나진-3(룡평(30}OIl), 나진-훈융(110k[l, 중국파

언싣되는 지점이 있음)合 복선촤할 게획이며. 이7의 전망계획기간에는 후

창 니·진(13loll) 에 칠도를 신설하]'L 진뱐적인 (
I
L간에서 칠도의 자동화를 이롤

계획合 가지고 있다. 이러한 칠도 징미계획이 미.무리 도]띤 1 억1<의 A몰

중에 5.000만E욜 철도수송으로 해걸힐 수 있을 겻으로 진'밍하고 있다.

도로 에 관해서는 제1단계로 나진-9]된(110kIl, 중국과 언건지%J 있음)와

청진-최X(70loll)룰 9-IOm로 확징-. A<장하띠, 제2단게로 셋법-남양, 홍의-V

만강( 러시 아왁 언심지점 있合) 포의 70kIll<l(간울 확장할 에정이다. 향후 진

망계획으로든 청조1-니-진-3류만강(114k[[l)구간에 고속도로를 긴실한 3L싱-도 가

지고 있다. 이 지억의 도로 모f-한 에싱-화물 5,000易을 처리하게 苟 것이며,

나진. 신-i 지3L는 중국의 연길, 寄춘. 그리고 러시아의 핫산파 -壯리-디보스톡

사이를 항로, 철도, 도로로 언짐하는 삼긱-환상망에 위치하게 된다.

자유겅제무억지데 네의 통신 및 T-Al-W울 보장하기 위헤 -8-한은 제1단게로

나진시의 4심에 통신센니를 건설하고, 이 지역의 국제 신올 위해 힌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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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나진-블라디보스톡 간의 통신망의 용량올 대형화하고 나진-흔춘 간에

는 근거리 통신중계망을 정비할 예정이다. 제2단계로 이 지역 내의 주민과

산업의 배치에 따라서 각종 통신교황시설을 갖춘 통신분국을 건설하고, 나

아가서는 이 지대에 인횔세트의 태평양지구국을 설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

다. 또 한 증가하는 여객수송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선봉군 굴포리에 국제공

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나진. 선봉지구의 용수공급을 위해 당장은 후창리에 있는 하천을 활용하

고
, 인구증가왁 공업의 규모에 맞추어 제1단계로 후창리천의 치수댐을 증설

함과 동시에 소청천에 댐올 건설하여 하루 20맙113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

다. 제2단계 계획은 샛별군 용신리 및 회령군 창대리에 템을 쌓아 선봉,

응산. 나진지구에 용수를 공급하는 것이다. 용수와 마찬가지로 전력도 우

선은 기존시설의 전력용량에서 공급될 것이지만. 전력수요의 증가에 따라

선봉화력발전소를 핑만K%Ih로 늘이며 나진시 주변에 30만Kwh능력의 화력발전

소를 새로 건설할 계획이다.

북한은 
「
나진· 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나진- 선봉· 옹상. 우암. 홍의. 두만

강의 6개지구 분구하여 나진. 선봉. 웅상의 3개지구는 각각 산업 및 주민지

구, 우암지구는 관광 및 유원지구, 홍의지구는 서어비스지구로 예정하고 있

다. 구처]적으로 나진지구에는 피복, 편물, 식품, 일용품. 제화 등의 경공

업공장과 기계 및 전자, 자동화공장이 배치될 계획이다. 선봉지구에는 윈

유정제 및 전자, 자동화공업, 그리고 피복, 편물, 일용품 등의 경공업기지

를 건설할 계획이며. 웅상지구는 목재가공, 건재 및 포 장재공장을 기본으로

한 건재공업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우암지구는 자연호수, 해안경관, 야

산을 이용한 관광지로 개발하고, 홍의지구는 야채. 우유, 육류 등을 공급하

는 서어비스 기지화하도록 되어 었다.



130

<표 2> 나진.신봉 개말계획의 주요내뎔

- - - -

.

. . . -

團 구

자료2 조선민주주의 인빈공화국 대외겅제헙력 추진위인회. 「 황금의 삼각주,

(1992).

統-院 交浦臨力局, 「北韓의 NH經濟政策과 主要産業-苗와뺐31] 現況,
( 서울2 統-院, 1993. 3). pp. 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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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現況

북한은 국제적인 관심이 쏠린 두만강개발구상에 처음부텨 적극적인 자세

를 보여왔으며. 나진· 선봉 개발구상을 일본을 포함한 서방세계에 적극적으

로 홍보하기 위하여 1992넌 5월 동북아경제포럼을 평양으로 유치하였다.

1992년 11월 일본에서 두만강지역개발관련 국제심포지움을 가진 이래 북한

은 해외에서 수차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일본, 독일. 묀란드 등 서

구에서 열린 이들 투자설명회에서 「나진. 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창설과

개발 및 참가 유망분야 등이 주제로 발표되었다. 한편 북한은 1993년 1웰

「자유경제무역지대떱,올 채택하여 나진. 선봉지구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

련하였다.

외자유치관련 법규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 1002 외국인의 투자에 의

한 외국인기업을 허용(외국인투자법 제2조 및 제3조)하고 있으며. 이들 기

업에 세제상의 특헤를 부여(수출업물자에 대한 무관세2 외국인투자법 제9조

1항, 소득세 감면 및 낮은 소득세율 적용2 동법 제 9조 2항)하고 있다. 또

한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 외국인기업의 창설과 운영의 편의를 위해 외국

인 투자가들에게 출입국절차를 간소화(외국인투자법 제10조)하고, 외국인기

업에게 최고 50년까지 토 지 임대를 허용(외국인투자법 제15조)하고 있다.

북한이 합영사업의 부진올 만회하기 위하여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나진.

선봉계획은 현재까지는 이를 뒷받힘하는 법규들이 정비되고 서구 선진국에

대한 투자설명회 개최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북한이 조총련 기업인과의

합영에서 탈피하여 일본. 서구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다. 그 러나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합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총

련 기업인을 활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r
나진. 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 외

자를 유치함에 있어서도 남한보다는 상대적으로 체제에 멸 위협적인 서구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고 려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나진. 선봉계획은 UNDF의 두만강개발계획과 추진의 시기를 같이하고 있어

북한이 계획 추진을 연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북한은 두만강개발

계획에서 보 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여 나진. 선봉이 두만강계획의 중심으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개발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개발성과를 극대화 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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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인 것 같다. 「

나진. 선봉 자유경제무억지대.는 아직까지는 계획단계에

띠무르고 있으며. 이 지대내에 외국인 기업이 진출했다고 보도된 적F 없

다. UNDB의 ) (만강게발계획에 데한 최종보고서가 쟉성되고 나서야 북한의

나진. 선봉계획도 새로운 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3. 外資驕致 希望分野

가. 基本政策

북한은 1984넌 「

합영]相.을 시헹한 이후 합엉사업을 통한 외자유치에 적극

노럭헤 왔다. 다룐 게발도싱-국괴- 마찬가지로 북한도 국네자본에만 의존해

서1 겅제발진에 필요한 平.자재원욜 충뵨히 확보할 수 없었으며, y
'

1술수준

이 낮은 북한에서는 세계시장으로 진줄하기 위한 겅젱릭있논 제품의 셍산욘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이 의욕욜 가지고 추진헤 온 합

엉사업의 뵨레 목적은 7자부족분을 메]/-고 선진기술을 도 8J하여 -s제겅젱

력이 있는 싱·폼올 셍산하어 수출하는 겻이었다. 아울러 합엉사업의 힌데적

인 겅제관리 빛 겅엉기법을 통헤 확한의 일반공장파 기업소의 효율성 제고

에도 이바지한다는 ) [L 수적인 효패·EL <il 리 11 있었다.

「 합엉법. 에 따르먼 
"

하영은 진자 및 자동화공업. g속공업. 체취공%. 기

게제작공%. 화학공업. 피복가공공업. 일용骨공업. 건설, 운수, 관광을 비

롯하어 오11/1겅제 어러뵨야에서 할 수 있디."( 합영]1]시헹세칙 제3조)<교 하여

북한의 외지.유치 희망분야를 폭 넓게 32't-정하%고 있다. 또한 
"

합영회사는 최

신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띠 제풉의 질울 V이고 수출을 늘릴 수 였어야 한

다"(합엉7J시헹세척 제4조)고 하여 외국으로부티 신진기술의 도%을 昏한

수출종진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의 외자유치에

관한 기본정책은 1992년 10월과 1993넌 1월에 있은 외자유치관린 법규의 정

비에서 보 다 -7-체촤 되였으미 투자 상자의 법위도 사실상 확데되었다.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기뵨볍의 성걱을 지니고 있는 「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외국투자가에 대한 쟝리부문과 -R지. 제한부문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서 북한은 
"

첨단기술올 비롯한 현뎨적 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겅젱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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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자윈개발 및 하부구조 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를 특별히 잠려한다"(제7조)고 규정하고 있으

며. 
"

민족경제 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멸어

지고 환경보호의 요 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제

11조)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외자유치정책은 기본적으로 전분야에 걸친 외국인의 투자를 보장

하는 것이지만. 북한은 법규정비를 통하여 선진기술과 수출관련부문에서 사

회간접자본시설에 이르기까지 장려부문에 대하여 외자유치의 기본정책을 확

대하였다. 장려부문에 대한 기본정책의 확대는 그 동안 북한의 외자유치에

서 부진했던 부문이 무엿인지를 알 수 었게 한다. 또 다른 변화로서 투자

대상자의 범위를 종래의 
"

재일조선상공인들을 비롯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조

선동포"( 합영법 제5조) 에서 
"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외

국인투자법 제5조, 합작법 제5조,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7조)로 확대 규정

함으로써 남한의 기업과 개인에게도 투자의 문호를 사실상 열어놓았다.

나. 希望分野

외자유치에 대하여 북한은 기본적으로 전분야에 걸쳐 외국인의 투자에 제

한올 두지는 않았으며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수출산업을 육성하는뎨 중점을

두어 왔다. 그 러나 합영사업의 성과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의류. 섬유부

문을 제외하고는 수출산업의 육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렇지만 북

한이 해외에 요청한 경제협력 프로 젝트는 북한이 희망하는 경제협력분야를

대부분 망라하고 있으며, 북한은 일본과 국제기구에 투자유치 희망 프로 젝

트를 전달하고 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북한이 절설히 필요로 하는 부분

올 시사하고 있어 남북한 합작투자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985년 조선아시아무역촉진회와 일본남해전철간의 「 기술제휴·

합영에 관한 비망록,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북한은 간척지건설. 수산물 양

식. 가공, 의류제품생산. 제철소. 철도. 연료펌프공장의 근대화와 관련한 기술

협력을 요청하였다. 한편 북한은 수산업분야에서의 합영과 공구 및 아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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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주조공장의 합영율 요 청하고 였으며, 언. 아언제련. 합서고무공장, 강판

생산 및 칼라IV셍산공장 등을 위한 설비의 도 R]을 희망하였다. 북한은 
「
휘-

엉법. 시행의 초 기에는 선진기술보다는 기존공장의 근대화묠 위한 기술도입

에 비중올 두교 있었다.

1991 닌 동아시이·Y%연구회왁 일조무억회 공동조사단이 펑양을 방문兎合

떼 북한이 제시한 수입회망폼목에는 자동차, 공작기게, 전기기기 등이 포 합

되여 있으머, 착한은 엔진생산. 지兮管사, 귀급속분리 및 세라믹 등에 관런

된 기술의 이전을 요.청하었다. 같욘해 12월 두만강유억개발과 관런하여 북

한이 罷100에 제출한 
「
합엉平자유치 희밍- 프로젝트,에서 북한은 진분야에

걸%l 소 규모 투자의 유치를 희망하었다. 식-한의 관심은 특히 전기. 진자.

화학제품, 직물. 의류 등의 부문에서 높았딘 반면 기계 및 금속부문에서는

상데적으로 낮았다.

이외에도 -북-한은 「 진기. 진자분야 투자유치 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주로

반도체와 가진제품( 냉장고, 칼리-IV, 진촤기 등) 의 가작셍산을 기대하고 있

음올 曾兎으며. 19926 2월 북한무억부와 데우[1骨간의 
「 남포공업단지 발

w의. 에서는 겅공7]분야(의%, 가방, 신]관. 장식품 등) 에 대한 님 한의 투자

에 깊은 관심올 旦 잉하고 있는 것으로 니-타%L다. 최근 북한은 님 한과의

( 직)교%에 대혜 어러가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1토하고 있으머. 정유, 통

신. 치약, 비누, 섬유, 수산몰기·공, 봉제. 긴실공사 등의 다양한 부야에서

남한기업파의 합작 가능성올 시사한 것으로 진해지고 있다.

종합해 살 떼 북한E 허단기술을 일요로하는 분야보다는 섬유. 의류 등의

겅공업뵨야와 진기. 진자분야에서의 가작平자를 회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겅제발진 단게싱- 북한은 TP저 이 러한 ·tt야에서의 외국과의 합작이 겅

제발진의 윈동럭이 되 어 남한과 신광.공업국들이 겅험한 것과 같은 효과를

기데하고 있는 것 같다. 기술파 자뵨도입의 초 기단계에서는 가급적 수

출이 용이한 분야를 중즈]으로 骨작- 자플 실신하]1, 겅제가 어느정도 궤도

에 이르렸을 떼 새로운 투자진략으로 비-꾸어 나가는 것이 비-림-직하다. 아

울러 북한은 주Iv1의 셍촬수준올 향싱-시키기 위한 일용품셍산의 가쟉에도 관

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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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요 청 프로젝트

l
l渚製
l-일본남해
l 전철

l ('85.9)

烈로"'….
l (191.4) l

1개발계획 
'
‥
.

1기.전자분 l

o

o

o

o

o

o

o

o

o

내 용 l
7,,,,, ..;,,,, ..o,,x,,o], ... 괴.,, l
정어리. 명태등 가공, 전복, 해삼. 송어 등 양식; 기성복, l
메리야스제품 생산; 제지; 분사구, 연료펌프 생산공장 l
근대화; 제철소 근대화; 평양 남포간 철도 근대화 l
합영1 한동서해안에서의 어업; 다시마 양석; 토 마旦쥬스 l
공장; 궐련초 공장; 연마판, 공구세트 생산공장, 아연가공 l
주조공장; 핑산. 금강산호틸 l
대외발주.자윈개발협력2 연. 아연. 동제련설비; 합성고무 l
공장 설비; 용광로설비 근대화; 규소, 강판, 스톄인례스 l
강판 생산설비; 칼라TV수상관 생산공장 설비; 원유탐사 l

l

.]ST%, x]-8-Al-, 공z]-y]계, 전자y]2]. 旦 36. 3진.]舍, l
핑유탐사용 영상검사, 지층탐사기술; 강판류, 아연생산설비 1
; 양식기술, 어류가공공장. 어구생산. 냉동냉장설비; l
내화물. 연산10만톤 규모설비; 류화철에서 귀금속 분리기술1
과 설비도입; 규조토 여과기; 세라믹 기술 l
합영2 의류, 건강식품, 목재완구 l
대외발주·자윈개발협력z 유리공장 暑랜見; 시멘트 100만톤 l
규모 l

합 · 32 見 FC; 반五 IC , 반Y 令 谷 단 l
웨바; 칼라IV생산공장(20인치); 냉장고 및 부품조립; l

賦倪羅昏 모/ 
'

寫 
判' 制科 ' 制朝相' ']"·

l
.., ..... ..,...., ..... ... ... l
器· 

T判* 
· 絹· 判軒· V著); 桐 冊 l

平· 2
· l

자료2 金永信, 
"

南 lb 經協의 展望", 
「北韓硏究.. 제3권 제4호 (1992년 겨

울). pp. 109-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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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南]韓合作投資% 必要往 有望分野

1. iiIh韓 經濟'鷗]fy

가. 現涓

남 한의 물자교억은 1988년의 「7.7신인, 멎 그 후속조치인 10월의 대북

겅제게방조치와 디살어 시작되었다. 이후 님%한의 교억은 증가하여 1992

년까지 님-한이 승인한 교억총액은 4억 5.410만 달러이며, 실제로 관된 교

억총액유. 3억 1,688%l- 달러릅 기록兎다. 통관총엑중 남한으로의 반입은

954긴에 2억 9.952만 딜구]. M-한으旦부.티 반출은 90건에 1,736만 달러로 반

입이 94..5%를 차지하兎다. 1993넌 1월부티 7월까지의 반입과 빈출액욘 갹

각 1 억 1, 142만 날러, 24·7만 달리었으며, 1992넌 같은 기간의 반5]파 반출

액은 갹각 9. 174만 달러. 920만 曾러를 기록하여 반입은 소폭 중가한 1신먼

상데적으로 반출이 谷 폭으로 줄어들어 통관총엑의 감소를 보 었다.

1993넌 들어 님%한의 교 억이 다소 주骨하고 있지만 대닉·경제게방조치 이

후 3넌만에 남한은 중국. 일11, 구소련( 러시아) 에 이어 4))1쩨 교역싱-데국이

되었다. 북한은 아직 납북교억율 공식적으로 인정하<교 있지 않기 매문에

남A교억은 제3-o-의 헤외 중 싱-을 ·통하는 간접교억이 데부1)L을 차지하교

있다. 반3]과 반출의 중개지로는 홍공, 일뵨, 중국 등이 찰용되고 있으며,

님박교억의 절반 이상이 홍콩울 경유하이 이루어지)1 있다. 한괸 1991 넌에
A

는 5긴의 직교억. 1992년에는 한약제와 일부 W산물 등 13긴의 직교역이 성

사되었다.

반출 통관품목合 보 떤 북한욘 주로 칠걍. 금속( 아언괴. 금괴. ]銳례트)파

시 트 (1990년의 겅우는 감자, 아언괴, 시{y]트)를 제공하고 있으띠. 남한은

1990넌에는 양말괸직기룰, 1991 년과 1992넌에는 화학제폼을 주로 반출하고

있다. 1992년에 와서는 의류, 가방, 신]짠 등의 임가공교역이 시도되교 있

어 교역헝테가 다양화되고 있다. 한괸 남북한교억에 찹가하고 있는 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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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에 123개 업체이며, 이중 대기업이 20개 업체, 중소기업이 100개 업

체. 기타 은행. 공사 등이 3개 업체로 1991 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

다. 특히 교역당사자로 민간업체가 아닌 정부투자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

가 참여하고 었어 향후 교역의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되었다.

<표 4> 연도별 반출입 통관현황

.. l
,,,,

亞i
1992 l
""

*·l

보

건 수

65

78

300

510

359

286)

1.313

품 목

24

21

49

89

61

115

· l ·

· · t·*
18.655

12.278

105.722

162.863

111.415

(91,745)

1

4

23

63

47

50)

,,,.,,, l ,,,
. l

품 목

1

3

18

24

12

41

· l ·

· · ]p*i·

9

69

1.187

5.547

o.563

2,471

, 200) (3

, >l
8이

323 l
573 i
썹6 1
36) l

25

24

67

113

73

‥.‥71·,…l1피
주2 1993넌은 1월부텨 7월까지의 누계이며. ( ) 안은 1992년 같은

치임.

자료; 통일윈. 
「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26호, p. 20.

,,,,,,

,目l
亞l
100.945) l

.,,,,, ]
團

l

기간의 수

나. 향Eh)L 有望品目

현재 진행중인 남북한의 물자교역은 거의 일방적인 남한의 반업으로 유지

되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대북한 반출품목은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반입

되는 물자들의 상당부분도 비교우위에 따른 북한의 장기적인 수출전략품목

이기 보다는 남한의 수급불균헝에서 파생된 단기적인 수요에 부응하고 있

다. tr I 라서

� 

반출입품목올 통해 남북한 교역의 유망품목과 한걸음 뎌 나아

가서 남북한 합작투자의 유망분야를 가늠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남한의 대북한 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본의 대북한 수출

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북한 반입의 경우도 일본의 대북한 수입과 연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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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셍각할 괸요가 었다. 사회주의권의 몰릭-으로 자뵨. 기술. 선비 둥의 도

입신이 제한毛 색한은 일본과의 수교시 타걸될 베싱-금율 데일뵨 수입의 증

가로 활용할 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대일뵨 수출의 증가는 북한의 수출능력

의 한계를 고 리할 떼 비록 납한의 북한 제품에 대한 빈1수요가 놀어난다

하뎌라도 공급의 차진이 에싱-된다. 북한의 81쟝에서 보떤 남한과 인본은

겅제적 인 민에서 가장 큰 경합관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N-한과 우J뵨과의 무역이 2/f Al-모나 내용면에서 남한겅제에 큰 엉향율 미

치 지는 -못힐 것이나 남북한의 교역. 특히 반출입 폼목7조에 대한 파급A과

는 /시할 수 없욜 것이 다. 언구( 언하청, 최병도] 에 따르먼 남한의 데북한

반骨유1-폼꼭과 1990년 일본의 데북한 완진수출특촤품목(무역특화지수 O.8

이싱-, 교억 10만 달i[1 이싱-)중에서 공통되는 폼목은 84개 폼목으로 나타

났으띠. 남한의 대북한 반R]유망骨목과 일뵨의 데북한 완전수RJ특화폼목(무

억특화지수 - O.8이하, 교역액 10만 달러 이상) 가운데 54게의 폼목이 중복

도]고 있다.

남한의 대북한 반출유밍-품목과 일뵨의 데북한 수출특화폼목 중 공통품목

은 상대적으로 한이 취약한 산유]분야에서의 수입수요가 있各舍 나타네 주
s

교 있다. 북한의 수3]수요가 었는 이들 공통폼목은 주로 제료1組 제조제풉

(SIlC 6). 기계 및 운수장비(SIlO 7) . $제骨(SIlO 8) 등의 광산骨에 집중

되어 있1J. 반]핀에 남한의 데%L한 반입·J망품목과 얼본의 데 한 수R]특화

폼목에서 공통도]는 폼목욘 식품 1곳 산동吾(S110 O]. 비식용 윈제료(SITC 2)

등의 1차산A-과 제료]植 제조제퓨의 1 차가공제품이 데부분울 차지하조1 있다.

구체적으로 %L한에 대한 님 한의 반출과 인뵨의 수출특화의 공통폼목올 살

펴 보띤 화학제폼(SIlC 51 에서는 플라소티수지 및 暑리스틸렌 등이 포함되

어 있다. 제료]臧 제조제폼의 경우에는 티-이어. 합판, r%지, 섭유사, 인조

섬유직물. 유리제품. 칠강제픕 등이 주종-울 이7고 있다. 비록 북한이 일

뵨에 섬유제1후율 수출하고 있으나 섬유제품의 원료인 인조섬유사는 일본으

로 부티 수입하고 있으띠 이들 제폼의 기술수준은 남한에 비혜서 싱-당히 두]

떨어지 있는 것으로 알리져 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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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남한의 대북한 반출유망품목과 일본의 대북한

수출특화품목(1990넌)중 공통품목

8 1 1 0

베이커리 제품o.식품 및 산동물

맥주음료 및 담배

5. 화학물 및

관련제품

안료색소, 폴리스 唱. fiBS수지, 폴라스틱제의

기타판. 쉬이트, 필름. 박 또는 스트 립

재료별

제조제품

각종 공기 타이어. 고무제의 벨트 및 벨팅, 합

판. 벽지, 골판지. 코움한 양모사, 면사, 복합

사, 케이블사, 인조섬유·직물. 편직·뜨게직물.

특수사.특수직물. 마루뎔게. 유리제품. 철 또

는 비합금강 압연제품, 철강봉. 철강튜브.파이

프 및 중공프로과일. 동판, 철강제 구조물, 알

미늄제 구조물. 철강제의 연선

및 클로드. 망·울타리 등

로프
, 케이불

기계 및

운수장비

공기조절기. 사진복사기, 디지탈처리장치, 칼

라IV 수상기. 라디오방송용 수신용기기. 음성

기록기, 음성재생기, IV카메라, 변환기. 전기

도 체. 냉장고, 축전지. 차량. 콘톄이녀 등

조 립식 건축물, 조명기구, 가구, 의복 악세사

릭. 신발. 플라스틱. 볼펜. 건반악기. 마그녜

틱 톄이프 등

잡제품

자료@ 연하청. 최병선. 「북한· 일본의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제관계의 변화전

망, (1993. 2). p. 76

P

6聘, 刻軒, ., 利 判 l ,,

. 플라 틱. 볼펜. 건반악기. 마 녜 1 l
( 등 l l

. . . .

l ll l

... l
i

목품 명

6

42

19

합 겨]

기계 및 운수장비의 경우 일본이 남한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앞서 있으나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는 남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분

야에 속하는 제품으로는 공기조절기, 복사기, 省레비젼. 냉장고,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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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테이너 등合 들 수 있으며. 북한의 이들 제품셍산 기술수준은 1970년대

후반-19808데 초반의 님-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잡제품의 겅우

에는 조 립식 주)축물, 조 띵기구. 吾라스틱 제폼 등이 일본과의 겅합관게에

있으머 의꼭. 신]敎 등 남확한 힙-작투자가 유망한 분야도 포합되어 웠다.

님-한의 반R]유W폼목과 일본의 수입 화폼목에서 공통되는 품목 가운뎨

식폼 및 산동물에는 각종 어류, {]-각R, 연체동물, 체소, 기타 조 제 식료폼

등이 있으미. 음료 및 담배(SIlO 1 )의 겅우에는 술이 포 함되어 있다. 비식

용원제료 가운뎨서 -%제. 셍사. 암석. 혹연. 철 및 비칠骨속, 미가공 식물

성물짇 등이 북한으로부티 반입유망 또는 수입특화의 공통骨목이머, 광물성

언료(3110 3) 에 속하는 무연탄은 북한이 님 한파 일본에 계속 수출 가능한

骨%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6> 남한의 데북한 반입유망폼목과 일본의 대북한

수입 화품6(1990년)중 공昏품목

S I l O

M치류, 기타 셍션, 넹동간장과 어란, 갑각류

언처]동暑과 수생무척추동물, 체소, 기타 조제

식료폼 등

o. 식骨 및 산동물

1. 음료 및 담배 주정 및 2코省.성 증류음료

침활업수 ·목재. 생사, 안석. 혹언. 철.동.알미

y.주철 웨이스)'-<, 미가공 식물성 물질 등

. 비식용 윈제료

무언탄

제료벌

제조제骨

먼제의 린녠, -%트唱드시W트, 폐로실리콘, 폐

로크롬, 칠 또는 비힙-금강, 동, 니毛, 알미돕

언. 아연, 미-그녜合 동

國

1

l ·1수 1
l 1

l,.·l.7 {].,,

響

l·.*·t*‥‥

吾 목 멍

21

6

합 겨 54

3. 광물성 언료

자료0 언하청. 최벙신, 위의 첵.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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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별 제조제품에 속하는 포트唱드시멘트와 철 및 비철금속의 1차가공제

품은 북한의 국제경쟁력이 뛰어나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이들 금속의 2차가

공제품은 국제경쟁력이 멸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남한의 대북

한 수입유망풉목에는 포함되지 않는 섬유류는 일본의 대북한 수입특화품목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섬유(의류)제품은 북한이 일본으로부 기계와

설비를 도 입하였욜 뿐만 아니라 섬유사 등의 원부자재를 도 입하여 임가공한

상품들이 대부분이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의 노동력과 일본의 기술과 자본

이 결합하여 생산된 섬유제품이 일본으로 역수입된 것으로 남북한 합작투자

의 유망분야라 할 수 있다.

다. 示暖点

남북한의 상품교역은 경제교류- 협력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며 실현이 용

이하기 때문에 서로 필요로하는 물자를 반입하고 공급여력이 있는 물자를

반출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싱-호 이익이 될 것이다. 남한은 북한

의 주된 수출품목인 광산물 및 비철금속의 상당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

으며, 북한이 수입하고 있는 섬유, 전기. 전자제품, 화학제품. 수송기기 등

의 품목을 수출하고 있다. 남북한의 부존자윈의 차이, 산업부문별 상호보

완성. 비용의 차이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올 감안해 불때 남북한의 교 역은

확대될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남북한 상품교역에서 나타난 것처럼 남한의

대북한 반출은 사실상 매우 저]한되어 있다. 이것은 첫째, 남한으로부텨의

상품반입이 북한체제에 미칠 부정적인 과급효과와 경제적인 종속올 북한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북한의 부족한 외화보유에 기인하고 있

는 것이다. 비록 북한에 경제적 이익이 되는 것이라 하뎌라도 당분간은 남

한 최종제품(완제품)의 북한으로의 반출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반면에

중간소재제품의 북한으로의 반출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

다. 이외에도 북한의 낮은 구매력은 남북한의 상품교역 확대의 제약요인으

로 작용할 것이다.

상품교역 확대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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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합작투자는 필요한 것이다. W'작J - 자를 통하어 남한은 반제품을 북

한에 공급하고 북한은 이를 가공하이 님한 및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있을 것

이다. w직-투자는 북한이 우러하는 남한싱-脅의 -EL한네 유·통문제, 외촨사

징, 3L 럭부족 등올 동시 에 해걸해 줄 것이며 북한겅제의 취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분야에서 우신 추진되어 야 한 것이다. 힌제 겅영환겅이 악촤되

어 헤외로의 이진올 주진하고 있는 님한의 제조7] 등에서의 남북한 합작투

자의 가농성은 매우 높다고. 힐 수 있다.

2. 合作投資의 i%要往

가. db韓의 必要柱

남복·한 가작투자에 데한 -%(한의 폭1요성은 당연히 당면한 겅제난율 해소하

31 겅제를 활싱화시켜이· 한다는 전제에서 출반한다. 헌재 복한이 처하C교

있는 경제싱-황은 어쩌먼 파국 적진의 싱-태에까지 와 있올지도 모를만큼 극

도로 악화되어 있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난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시와 마찬가지로 계획겅제의 재텍에서 기인하고 있지만, 주체사상에

입각한 지·립경제骨 팀성하기 A-]하여 착한이 강조해 온 폐쇠]적인 겅제정 에

서도 그 원인욜 찾合 수 였다. 1980넌대 먈부터 진행된 동구 사회주의국가

의 몰락과 구소런의 해제는 북曾의 겅제난율 더욱 십촤시컸다.

사회주의권의 -R피라는 국졔집서의 데변혁은 북한의 주된 겅제협럭 상대

국이었딘 c /-소런 및 동3L국가들과 식-한간의 관게가 세로운 헝테로 전환되는

계기룔 마런헤 주었다. 자국의 겅제사정을 이유로 러시아(브L소런)의 북한

에 대한 겅화짇제 요구는 양국간의 무억율 3격히 감소시臧다. 톡히 러시

아로 부티 윈유 공if의 대폭 감축욘 북한의 에너지난올 가중시臧으며. 북한

-F 이{l] 러시 아로부티 지윈이 힙-의된 설비 및 기술의 도 입도 어기게 되었

다. 중국 또 한 북한에 데해 겅촤결제를 요 구하고 있으미 우호가걱을 철폐

하고 국제시장가걱으로 원유를 착한에 공·v;f하고 있다.

국제환겅의 1쇤朴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으로부61 파거와 같은 경제후]럭관

게를 유지하눈 것이 사실싱- 볼가능헤 진 북한은 세로운 겅제힙력 상데국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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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히 필요로 하고 였으며. 일본과 남한이 현실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상대국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 미회담

이 성사된다 하뎌라도 양국간의 조속한 경제교류 및 협력을 기대할 수 없으

며. 1970년대 중반 이래 지불을 중단해 온 채무문제가 우선 해결되지 않고

서는 한이 서구 선진국과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 국가는 실제로 북한을 투자기피국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북한은 그 동안 사회주의국가로부텨의 주문생산에 의존해 왔으나 이들 국

가의 경제체제 변혁으로 공장가동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생산된 제품

마져도 판로를 찾기 어렵게 되었다. 복한의 수출상품은 대부분 세계시장의

기준에 미달하는 연화(SOft 8oo ds)로서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산업구조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시도의 일부분으로 합영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조총련 동포

기업의 소규모 투자에 머물러 북한이 계획兎省 합영사업을 통한 선진기술의

도입과 수출증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내외적인 상황은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북

한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나진. 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고

외자유치관련 법규를 정비하면서 남한의 투자에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일본 등의 선진국이 보 유하고 첨단기술과 자본재를 필요로 하

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되어 수출로 이어질 수 있고 기존의

설비들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윈하고 있다. 남한의 기

술수준과 능력온 이러한 북한의 요구에 가장 적절히 부응하고 있으며. 남북

한의 상호보완성, 지리적인 이점 등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뎌라도 북한

이 합작투자의 상대로서 남한을 선택할 가능성과 필요성은 증가하고 었다.

나. 南韓의 必要往

수출드라이브정척 且 경제성장을 이룩해 온 남한은 임금상승, 기술

개발의 부진. 물류비용의 증가 등으로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

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경제불력화와 기술개발의 부전은 선진국

에 대한 수출을 어렵게하고 있으며. 임금상승으로 인한 노동집약적 수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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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국제겅젱릭 이 g·격히 약화되어 이듈 제품은 후발게도국의 추걱욜 반고

었다. 따라서 겅제성장의 %동력이 되어 온 수출울 다시 활성화하기 위句

서 남한은 산업3L조 조 정이 볼가펴하게 되었고, 이미 우리( 님한) 기업은 제

품주기싱- 성숙국먼 또는 조정국먼에 접어든 Ii 동주]약적 셍산시실의 헤외로

의 이진욜 추진하고 있다.

우리기업의 최군 헤외두자 추이를 살펴보띤 국제겅젱럭이 급속히 하락한

섬유, 의류, 신]%, 봉제. 완구 2의 노동%]약적 부문의 생산시설을 싱-데적

으로 저렴한 노동럭올 제공하는 동남아시아와 중국으로 이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닙-한의 최데 해외투자지억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찔리毛,

테국 등 동남아국가들에 대한 투자는 0동안 헌지의 인긴비. 토지가걱 싱-

승, 기능인럭 부족 동으로 1990년욜 정점으로 다소 감소 추세에 있으나 중

-국에 
데한 투자는 증가하교 있다.

<표 7> 제조업);닉(의 대인도네시아 및 중-기L과의 힙-직

업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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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 L.

주: 1) 19886부.니 1991 닌까지의 투자실적RI.

2) 기타는 광업. 기타 제조, 음식.숙박7] 등임.

자료r 한국은헹. 「 조 사昏계월보, 1991. 12.

작투자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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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지억의 투자여건이 악화되고 있논 것은 사실이지만 남한은 헤외투

자의 지속적인 확대. 7자지억 및 3른자71종의 다변촤, 국네와 헤외 셍산공

정 빛 제품차별촤 분업체계 등의 과제를 안)1 있다. 남한이 직띤하교 있는

이러한 과제를 헤걸하기 위혜서 북한에 투자하는 것은 Id 한의 산업구조조정

뿐만아니라 북한의 겅제난 타계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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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은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하고 제조기술이 발달

해 있으며, 이것이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하여 생산된 제품은 충분허 국제경

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현재 남북한의 간접교역이 직접교역으로 바뀐다 하뎌라도 북한의 낮은 구

매력과 반출가능품목의 제한을 고려한다면 상품교역을 통한 경제교류의 확

대는 곧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남한기업이 동남아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의류. 봉제, 일부 전기. 전자제품 등의 생산시설은 바로 북한

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설을 북한에 설치하는 것은 남한에게도

큰 자본부담이 따르지 않으며 당장 실현 가능한 것이다. 동남아왁 중국에

대한 합작투자선을 북한으로 일부 전환하는 것은 국제시장에서 이들국가의

추격을 지연시키눈 효과도 수반하게 될 것이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동북아경제권의 중셤적인 역할을 남한이 담당하기 위

해서도 한과의 합작투자에 대한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다. 러시아의 극동

지역과 중국의 동북3성은 남한의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남

한은 북한을 이들 지역에 진출하는 교 두보로 활용할 수 었으며, 북한과의

합작투자를 통하여 생산된 제품은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을 보 다 용이하게

하여 남한의 수출지역 다변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oemp의 두만강

개발계획에 대한 남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북한과의 합작투자는 요

청되고 있다.

합작투자는 물자교역에 비해 생산요소의 이동을 수반하는 보 다 발전된 경

제협력형태로서 경제외적인 파급효과도 매우 크 다고 할 수 있다. 민족의

과제인 통일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경제교류가 활성화 되어야하고,

합작투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외적인 측면에서도 이를 위

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남북한 경제협력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뎌불어

북한과의 합작투자는 통일과 관련하여 남한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경감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3. 合作投資의 有望分野

가. 뿌工業分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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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유력시되는 남꾹한의 기-작투자는 님니의퓨를 포함한 섬유산업뵨야인

것으로 알리져 있다. 남녀의류분야는 남북한 31 두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으

로 분%되교 있으며 겅젱싱-대국은 상대적으로 지림한 노동럭욜 비-팅-으로하

고 었는 중국]]- 동남아국가들이띠 홍할과 데만도 겅쟁이 싱-된다. 심유산

7에서 남한은 비조11우위가 있으나 북한은 비교-Y위 에 었는 뵨야( 가성섭유,

섬유사, 핀骨, A수직물 등)도 남한의 기술이 A한의 노동력과 걸합할 떼

중분히 겅쟁릭이 있는 것으로 찐가되고 있다. 骨작투자의 초기에는 남한욘

유-효설비·룰 %L한으로 이전하어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큔 자본이

소요되지 않1 이커도 가지고 있다.

1991 넌 람부니 님 한은 꾹한과 위탁가공셍산율 시직-하여 그해 2주1 2민

3.000달러. 1992닌에는 8건에 44만 딛러로 규모가 증가하었다. 위탁가공셍

산의 대부분은 시츠, 비-지. 제킷, 스 웨니. -%제인형 등의 섬유제품이 차지

하그1 있었다. 이와 같은 헌싱-F 북한의 외화획% 펄요와 북한의 게)-S-에 데

비한 남한기업의 기려선 구축 및 자체수요의 증가가 일치兎기 때묜이다.

섬유산업욘 크 게 %유사, 방직, 의( 등으로 나뉘어 지는데 북한의 화섬( 섬

유, 직물)생산%력E 1990넌 기준으로 님-한의 I/IO 수준인 것으로 알리지)(

있다.

북한의 섬유산%은 기술적인 d에서 낙-A-되어 있지만 다른 산업과 비교할

떼 비교적 반진된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었다. 삽]유산업은 북한의 수출에서

큰 비중율 차지하고 있으며 북한욘 최2 들어 셍산능럭제31 및 시실의 헌데

촤를 서두르고 있다. 반떤에 남한 기업E 높은 임금과 기능직 인럭난에 봉

척하고 있어 이 부문에서외 북한과의 합작사업에 큰 관심울 보이고 있으111.

한국섬유산업언한회는 이미 「
남북한 심%산업] 헙력1-s-안 보고 서.룔 작성하여

섬유산업분야의 헙릭빙-안을 6단게로 나누어 제시하교 있다.

신발. 완구. 가1<ff 등의 d촌이·는 남한의 수출에서 큔 비중율 차지헤 왔으나

후]짠개도국의 저임금에 1신리 급격히 국제겅젱력合 상{-1헤 가고 있다. 고 급

기술럭과 적기 공급능력 등으로 삐-른 성장을 거A룹해 한떼 님한 수출에서 2

위를 차지兎도1 신발산업은 주로 저입금과 OBFl에 의존하여 왔기 떼분에 지속

적인 인건비 상승에 따른 체산성 악화왁 수츌선의 단절로 어리옴율 질어 왔

으 며 사양산압]하 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규정에 따라 A한에서 제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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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제조공정이 까다롭지 않온 신발갑피부문

에서의 엄가공형태의 생산방식을 통한 납북한 합작이 우선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업종에 비해 노동집약적이며 특별한 장치산업이 아닌 봉제名구분야

는 품질에 있어서 남한의 우수성이 인정되고 다른 국가에 앞서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저임노동력과 결합하여 경제협력이 이루어질 때 국제경쟁력을 회복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방제조분야도 북한과의 합작이 가능하며. 농. 수산물

가공 및 일부 식품의 합작도 가능성이 있다. 경공업분야에서의 합작은 북한

이 희망하고 었으며 수출증진을 위해 역점을 두는 분야(의류. 섬유 등) 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여겨진다.

구분

섬유·

의류

기 타

t]-료1 한

<표 8> 경공엽분야

북한측 유치희망분야

섬유.의류; 실크의류, 실크니트

웨어. 실크양말. 섬유신발.

각종의류, 나일론, 인조섬유,

톄트론스톄플, 테트론이온

식품@ 농수산물가공. 쥬스, 콩기

름. 두부

1국산업은행. 「 남북한의 산업기술

투자유망항목

남한측 투자유망분야

섬유1 Nylon F사, Polyester F사

견방적, 아크릴 장적. 적물

의류1 와이셔츠, 블라우스, 양말

쟈項, 메리야스

신발2 신발갑피. 밑창부분. 완제

품( 단계별). 봉제완구. 가방

식품가공2 라면. 제분. 제당. 농

수산물. 가공식품

현황과 협력방안,, 1992. 3.

나. 黨氣· 電子分野

전기. 전자분야는 남한이 어느 정도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북한 또

한 이 분야에서의 외국기업의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 북한이 전자산업에서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가장 크 게 월요로 하는 분야는 컴퓨텨와 반도체 및

이와 관련된 부품산업이다. 그 러나 이들 분야는 북한이 기술을 습득하는뎨

시간이 소요 되며. 따라서 한이 비교우위에 있는 IV수상기. 녹음기,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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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기 및 제셍기 등의 가작셍산을 우선 고리헤 볼 수 있다. 컴%티 및 반

도 체 관런분이·에서의 부폼의 합작셍산은 가능성이 있율 것이다.

북한이 ON1DO에 용억올 주어 발간한 「 북한의 친자산업을 위한 외국기업 에

데한 제안서. 에 따르먼 북한이 외국과의 가작을 昏헤 기술과 자본율 도 입하

는 것이 유망한 분야로 컬러 IV. 수치제어기기, 징밀기기, 통신기기 등을

선정하고 있다. 또 한 외국과의 합작 가능성이 큰 것에는 넹장고 및 넹쟝Cll

용 콤프레셔, 정빌모티, 얼진지 둥도 포 함되었다. 한핀 이 보고 서는 투자

유치 상국에서 한국과 미국올 제외시커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으머, A

한측이 제시한 월펑균 200-250 달러의 임급파 빌뎡 임대료 등은 니무 높기

때문에 조정이 퓔요하다고 지직하교 있다.

l…l
1割. l

주c ( ) 인

자료2 힌

넹

컬

수

; 2

기

은

국

<표 9> 진기.주1지Y야 투자유망항목

북한측 유

장그1(US$12백

러TV(10;30),

치제어기기(6

). 스 피커(3;

타2 9압기.

조멍기. 스 위

Il ]]이티, 계산

성 집적회로

치회망분이·

만t 연산 50만데)

반도체(10;20).

;2), 宅퓨티(2-4

150)

]펀조기. 밧데리.

치. 계진기, 엘리

기, b음기. 양극

남한 투자유망분

1중소형 컬러IV, 일반 - 9-

1진자렌지. 세틱-기. 냉장

1기. 사설見환기. 펴<널

lED0, 반되]J 립

범용게페기기. 자동촤관

기기, 초51 가 번전기기,

베선기기

(USI벡 I; 만대/넌)

산업은행, 
「

님A한의 산업기술 현황과 협력빙안., 1992

o

디오기기

51-. 진화

宅퓨니.

린 진자

가전용

.
3.

전기. 전자보야는 북한에서 가장 낙후한 분야의 하나이며. 에를 들먼 북한

은 IV수상기에서 남한의 1/60, 넹장교에서는 I/37(1990닌 기준)의 셍산능력

올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겅공업분야와는 달리 이부문에서의 남북한의 합

쟉은 상데직으로 남한의 설비투자가 클 관민 아니라 북한의 노동자에 대한

기술교육도 함께 고 리되어야 하기 떼문에 합작투자는 단순조로]에서부티 출

발하여 완제품으로 옮겨가는 것이 비-람직하다. 그러나 북한이 비교우위에



149

있는 분야, 조 명기기 등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한 분야, 고 급기술이 필요

치 않는 분야에서는 완제품의 합작생산이 추진될 수 있올 것이다.

다. 重化學分野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중공업발전에 치중해 온 북한의 자동차 및 기계공업

의 생산능력은 1960년대 까지는 남한올 능가하였지만 1970년대에 들어와서

는 억전되어 남한과는 지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남한은 자동차를 수출

전략품목으로 육성해 왔으며 수출시장의 다변화에 힘쓰고 었다. 북한에는

승리자동차공장(평남 뎔천). 청진버스공장, 평양여객자동차공장 등의 자동

차 생산공장이 있으며, 1990년말 현재 넌 3만 3천대( 남한의 약 1/60)의 생

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완성차의 생산은 다른 업종에 비해 투자규모가 크며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성패의 위험도 매우 높다. 년간 3만대 규모의 독립적

인 완성차공장을 계획한다고 가정할 경우 착공후 첫 제품이 나오기 까지 3

-4년이 소요 되고 수천억원의 투자가 펄요하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의 남

한 합작은 완성차공장보다는 부품을 대부분 남쪽에서 공급하고, 북한은

이를 조립하여 마무리하는 방식(irn 방식)의 자동차 조립공장을 북한에 건설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자동차 생산에는 많은 부품이 필요하므로 북한

이 공급할 수 있는 일부 부품공장의 북한 이전은 겅토해 볼 만하다.

자동차보다 투자규모가 적은 일반 기계류분야에서의 합작투자는 현실적으

로 협력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기계공구, 연마석. 고 압금강 Plake드릴 등

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남한의 투자유망분야로는 저급형 NC시반. NO밀

렁기. 저급형 BLO, 유. 공압기기 등을 들 수 있다. 일반기계류의 대북한 협

력은 남북한 합작으로 북한에 공장올 건설하고 이 과정에서 남한은 플랜트

를 북한에 반출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생산된 제품은 북한에서 사용하거나

제3국에 수츨하는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

금속. 철강. 광물 등 자원관련제품이 남한의 대 한 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속이나 광물자윈의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남한의

필요성과 보 유자원은 많은 편이나 가공기술이 부족하여 상당량을 윈자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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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차가공헝테로 수출하는 -吟한의 실졍을 41안한디.면 이분야에서의 합쟉7

자는 진19-이 曾다고. 할 수 있다. 칠강분야에서 A한은 군수산업과 관린딘

특수강분야811서 남한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북한으로부리 반입되고 있거나 반입이 상되는 품목으로는 언, 이.언, 구

리. 금 등의 금속과 시1虛트, 무연탄. 규사 등의 굉-물자린이 있다. 철강제

骨으로 핫코인, 강괴 등이 반8]되51 있으 며 남한은 넹언강판제품을 꽉한으

로 반奇하고 있다. 시 트 산에시 남한은 북한의 재레식 킬른(소성로)의

게조 및 품조1향상에 기술을 제공하거나 자뵨참이룔 통한 공장의 공동운엉

및 합쟉셍산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칠강풀렌트 및 철강시

설 관리분야의 대북한 7력도 가능할 것이다.

남한의 조선산업은 세게 최대 3f모인 힌대조선소가 준공된 1973넌욜 기점

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昏하어 1993닌에는 507만톤의 조선전조 수주를 에

싱-하고 있다. 특히 남한은 엔화의 싱-승에 힘입어 1993년에 듭어와서 조선

산업분야에서 인꼰율 능가하는 세게 최데의 수주국으로 부싱-하 되었다.

반면에 북한의 조-신산7은 지속적인 A-성 첵에도 불구하<11 남한의 1970넌데

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핑가도]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선박건

조-k력은 1990닌 말 현제 21 만 4친톤으로 남한의 1/16 수준에 머무르고 있

다.

북한의 조신신7]은 정부의 지원에 WT어 1960년데에 3,500톤급의 넹장운

반선과 3,750톤의 선미트룰선올 긴조하는 등 비교적 mIl-른 반전올 )i였다.

19짐넌데에 들어왁 연안어7] 중심의 수1빅국1조에서 진양어업이 가능한 대형

신박의 긴조와 화물신 건조에도 힘써 왔으며, 1990넌데에 들어와서는 일반

화물신 및 어신의 1호준화화 내헝화吾 추진하과 동시에 데헝선박 긴조에 인

요한 각종 기술43에 노 력하고 있다. 삭한은 혔재 2만톤급의 화물선, 뎨

헝 어객선울 비롯하이 군함, 잠수함까지 긴조하]1 있기 때y.에 싱-당한 조선

역량올 갖추고 있으나 조선산업은 아직도 내수용 위주의 중소형 어신의 긴

조 예 r니吾고 있다.

q북한 조선산업의 구조적인 차이는 이 뵨이·에서의 힙-쟉의 빙-향-全 제시하

고 있다. 남한의 수출헝 7조와 북한의 네수형 구조는 걱-각 이 분야에서의

특화로 이어지서 남한욘 은 기술과 많은 자뵨이 소요되는 데헝신박의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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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에 북한은 중소형선박의 건조에 특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화의

경우에도 남한은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므로써 북한의 조선산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한은 북한의 조선업체에 기자재와 건조, 수리, 해체

기술 등을 제공해서 수리조선분야에서 도급형태로의 협력이 가능하다.

구분

철강·

금속

자동차
. 기계

화 학

요 업

기 타

아료1 한

<표 10> 중화학분야 투자유망항목

북한측 유치희망분야 남한측 투자유망분야

아연. 카드뮴. 이산화티타늄, 크

롬강. 마그녜샤크링커, 압연강.

전기동, 황산, 황. 회토산화물,

회거금속, 회토마그녜트, 마그녜

시아, 내화暑, 금속괴 등 부산물

폐로티타늄. 마그네슘. 콜롬브석

정광, 보울트, 너트

티타늄. 이탄화티타늄, 비철주물

철관. 철판가공, 도금, 양식기,

철구조물. 주물

기계공구, 유압기기. 언마석. 고

압금강 Flake 드릴. 산업용재봉

틀, 디지탈 전해·절삭기, 유압

폄프, 디젤연료폄프 분사기

저급형 NC시반. NC밀링기, 머시

닝센타, 자동차시반. 유.공압기

기. 저급형 BLC. 자동차부품. 시

계. 카메라

에틸렌. 벤젠. 부타디엔 합성수

지(자동차, 전자부품용 BVC제품)

합성고무(신발. 타이어). 합성윈

료(화학섬유원료)

전자부품용 대출품. 고무가공품

타이어, 일반합성수지 가공품,

복합비료, 각종 Blant 설비

레미콘. 콘크리트파일, 昏관. 병

유리, 식기유리

고령토, 규조토, 점토, 평암토,

벤존, 나이트, 환유리. 유리섬유

유리복, 실리콘 싱클크리스탈

목재2 합판. 목재

조선2 어선제작. 선박수리

목재2 골판지, 포장용판지

에녀지2 발전소 건설

기타 사회간접시설 투자

l

국산업은행, 「 남북한의 산업기술 현황과 협력방안.. 1992. 3.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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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其他 分野

통일을 데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뵨다먼 남한은 -브한의 무연탄. 철강. 미-

그네사이트 등과 같은 지하자윈의 공동게1짠. 북한지억 데륙날유전의 공동

탐사 및 게발. 북한네 철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주1자各의 꽉충 등에도 관심

올 갖고 투자를 하여야 한다. 특히 에녀지부문에서의 管작은 
' Id-북한이 각

각 서로 다른 에너지환겅과 비교우위를 보완함으로서 충체적인 에너지 셍산

과 소비의 단위탕 비용을 질감하는 경제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올 것이다.

비록 북한이 남한으로 소71-모의 무인탄을 반출하고 있지만 북한은 지급 십

각한 에너지부족애 직먼하고 었으며. 이것은 석탄셍산의 부진과 석유수입의

감소에 기인하교 있다.

석단산업은 남한에서는 거의 최셍이 어 리운 사양산업이띠 따라서 남한이

보 유하고 있는 체굴장비 및 기술을 이용하여 북한의 석탄셍산욜 증진할 수

있다먼 삭한의 에녀지난은 다소 완화될 깃이다. 한핀 석유부문에서의 중질

유는 북한의 수·요 증가가 에싱-되고 M-한의 겅우에는 정제시 M-아돌기 떼문

에 이를 제3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북한에 공급하는 것도 고교]할 수 있다.

진럭부문에서의 협럭빙-안으로 발전소의 공동진설 및 기존의 발진소-趾 이용

한 진력의 싱-호교류로 서로의 부하조정울 이룹으로써 겅제적인 이익올 추7

할 수 였을 것이다.

이외에도 에녀지분야에서는 남북이 동으로 에너지를 수입하거나 시설몰

( 파이프라인 등) 온 공동사용%-으로서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절감도 기대

할 수 있다. 님g한은 관광자윈올 공동개발하여 외국인울 유치할 수 있合

것이며 헤외건설에도 님%한이 함께 참여하는 등 제3국에서의 합쟉사업도

에싱-할 수 었다. 해외조1설의 경우 남한의 자뵨과 기술. 식-한의 노동력이

걸하하는 헝테로 추진되는 것이 남북한의 겅제어긴싱-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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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離韓合體資賤方案 題

1. 合作振貿의 基本方陶

가. 分斷國의 敦罰

비록 통일이전의 동서독의 경제관계가 남북한의 경제관계에 아무런 여과

없이 그 대로 반영될 수는 없지만. 남북한 합작투자를 포함한 남북경협의 기

본방향을 설정하는뎨 있어 동서독의 경우에서 도움과 교흔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대만. 중국은 양국사이에 존제하는 여러가지 정치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하여 상호간의 신뢰구축과 경

제관계의 심화를 이룩해 낸 겻도 남북한 경제관계 발전을 위해 시사하는 바

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951 년 베를린조약의 체결 이전까지 동서독교역의 가장 큰 문제는 교역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였으나, 베를린조약이 체결되면서 동서독간의 정치

적 대립이 교역의 최대 장애요인이 되었다. 동서독간의 정치적 대립은

1972년 기본조약의 체결로 서독이 동독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어느 정도 해

소되었고, 이후 동서독 경제관계는 순탄하게 발전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

왁 동서독의 경제력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동서독 경제관계는 정체되는 양상

을 보였으나, 원조성 협력사업을 통한 서독의 동독 지원으로 경제관계는 뎌

욱 긴밀하게 되었다. 경제통합적전의 동독경제는 서독의 지원없이는 정상

적인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같은 동서독 경제관계의 특징으로는 첫째. 서독정부는 대동독 상품

교역뿐 만아니라 비상업적인 거래마저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리하였다.

둘째, 서독은 동서독교역을 내국간거래로 간주하여 금융· 세제상의 각종 지

원을 제공하고, 다른 한편 정치.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서방국가에 대해 동

독과의 경제관계를 가능한 자제하도톡 유도함으로써 동독의 대서방권 교역

욜 사실상 거의 독점하였다. 셋째. 동서독 경제관계는 주로 교역에 국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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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었으머, 겅제헙럭사업은 대부분 비상업적인 것으로 공기업과 정부 차

윈에서 이루어지고 었었다.

동서독 경제관게에서 나타난 이러한 헌상F 넹전시대의 싱-황을 반엉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서>-의 대骨% 경제관게에 데한 염격한 관리는 최근

중국과 대만간에 정부의 묵인하에 l/1간차원의 경협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동독의 데서]'u-권 교역 대한 서독의 독점은 양국의

산업37-조( 동독이 데서방권 교%A 통헤 확보하고자 한 ·부야는 서독의 국제

겅쟁럭이 강한 분야인 기기]퓨f 밋 각종 셍산섣비제엄) 에도 기인하는 것이지

만. 외교직 노 럭까지 동원한 서독의 동독에 대한 데서빙-국파의 겅제관계 확

데의 저지는 경제에속 이싱-의 우려를 동독에게 안거주였다.

과거에 비헤서 자1라과 기술의 이진이 씬활혜진 최근의 조긴하에서 교억의

중·요성은 상데적으로 줄어듣고 있다w 경제력 격차가 심촤되먼서 동독의 반

출농력은 한계에 다다르게 되고 따라서 동서독 교 억은 1간진할 수 없게 되었

다. 그러Ll- 이러한 교억의 제한적 요소骨 타게하기 위한 번간차윈의 싱-업

적 겅제협력올 보장하기 보 다는 서독p. 징부와 공기업에 의한 동독에 데한

지원성 훵릭사업에만 치중하貸다.

이와는 탈리 데만기업윤 1980넌대에 들어왁 간힐적으로 데중국 직접투자

를 시작하었으띠, 19889 이후 이를 -P격화하었다. 이겻은 1987년 데만정

부가 데륙의 친척방분을 히용하고 외촨苟-제를 크 게 자유화兎으며, 중국도

1988넌에 데만투자장리주/-정올 ]杜표하여 여 러 헤를 제공兎기 d i]문에 가능

하였다. 비록 대만기업의 데중국平자가 힝식적으로는 제3국율 통한 간17

자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획·한 통계를 파악하기는 어러운 실정이나, 중·그의

외국인 투자에 있어 데만이 효랒에 이 어 x]'2위의 누자국( 게약기준) 이 된 것

으로 알리지고 있다.

나. 基本71向

님닉-한 협끽-투자는 호헤. 펑등의 헙력윈칙울 긴지하]핀서 일방적인 대북지

윈이 아도1 상호보완적인 협럭으로 삭한겅제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빙-

안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헤 북한이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날 수 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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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서구와의 관계 개선 및 국제기구에의 가입을 주선하는 등 다자간 협력

관계를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신축성을 가지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

진하되. 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의 동질성올 회복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은 투자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여건이 세계 어느 나라와 견줄 수 없

욜 만큼 얼악한 투자위험국이다. 대북투자의 높은 위험올 감안하여 남한기

업은 대북투자의 초 기단계에 있어서는 저수익 또는 손실을 감당할 수 었을

정도의 소규모 합작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업종 선택에 있어서도 북한의 임금. 기술수준, 희망분야, 사회간접자본. 합

작투자의 성공 및 실패 사례, 국내산업과의 연관판계 등을 고려하여 초 기에

는 의류, 봉제 등의 경공업분야왁 전기. 전자분야의 조 립형 수출산업에서 북

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소 규모의 투자가 소요 되

는 분야가 적합할 것이다.

한편 남한정부도 기업의 합작투자에 보조를 맞추어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기업의 대 투자가 용이하게 진척되도록 뒷받침하여야 한다. 북

한과의 협상을 통해 남한기업의 대북투자가 보장되도록 함과 동시에 민간차

핑에서만 추진될 수 없는 분야의 합작투자에 대한 정부의 참여도 가능할 것

이다. 그 러나 기본적으로 정부의 참여는 최소한에 머무는 것이 남북한 상

호간의 신뢰 및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될 것이다.

초 기의 시험적인 대북투자에 있어서는 북한측과의 합영 및 합작을 통한

남한기업의 단독진출이 예상되나. 남북경협의 성숙화와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3국과의 협력에 의한 다자간 협력진출도 고려할 수 있다. 다자간

협력진출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활용하거나 현재 진행중인 동북아지역개발

을 위한 두만강개발계획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두만강개

발계획과 관련하여 서로 이해관계에 있는 동북아지역국가왁의 다자간 협력

은 북한을 포함한 이 지역의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합작투자를 추진함에 있어 기업은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시하여야 할 것이

며. 따라서 남한기업의 경우 대북한 투자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 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남북한간의 생산요소의 차이왁 이에 따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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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가능성, 겅제망친단게싱-의 싱-호보완성, 그리]1 대외J>L%싱-의 헙럭가능성

이 고러되어이· 한다. 둘께. 투자제윈의 다국간 헙력빙-안파 셍산제품의 시

장진출 주]R.<방안이 %. 색되어야 한다. 셋께. J 른자헝티1, /자방식, 투자분

이·, 루.자지억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헹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남한의 대북한 합작투자는 그 헝테에 있어서는 가쟉에서 휘-엉

및 9독7자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투자1창식에서는 비교적 손쉬운

위탁가공에서 시쟉하어 공동개발, 공장실립의 순서가 적하한 것이다. 투자

뵨야는 의류 및 섬유 등의 겅공업분야에서 진자. 진기 등의 분야로 확데해

나가고. 이를 바당으로 중화학공업 분야로 t A]위를 w혀가는 것이 비-람직 할

것이다. 투자지억과 관련해서는 우선 자유겅제무억지대를 활용하고 다음으

로 자유겅졔J(억지데 이외의 지억에 남한진용공단울 긴설하여 진출하는 것

도 고 리할 수 있다.

<표 11> 단계벌 님A한 합작투자 방안

구 분

투자헝

투자방

平자지

누자旻·

. j

.

자

제1탄게

2엉

입가공

유겅제무억

경공업

지데

제2단게

독자

광동게1%
-) 님 t전정 -공

-i 전자.전기

주2 동 확대유형은 게넘싱- 정립으로 신제

반진출이 가능하머. 순서가 J (자이긴

제할 수 없음

제3단계

합작

공장설기

단 기타지억

중화학공업

동시진출가능성

2, 3 단계

1. 2. 3단계

1, 2 단게

사회간접시설

동반투자

로는 종적.횡적으로 연계 또는 동

변화에 따라 억행할 가능서도 1데

2. 은作投資의 展罷樣式.

가. 投資形態

북한의 외자유치관런 법규의 모 법이라 할 수 있는 
「
외국인기업법.에서는

외국인이 북한내에 투자하어 실립할 수 있는 기업형태로서 함작기업. 骨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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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외국인기업의 3가지 형태가 있음을 규정(외국인기업법 제2조]하고 있

다. 합작기업은 북한측과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나 운영은 북한

측에서 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에 투자몫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

는 기업을 이른다. 합영기업은 양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 운영하고 투

자몫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며, 외국인기업은 투자와 경영이 전적

으로 외국투자가에 있는 단득기업이다.

남한기업이 북한과 합작을 추진하는뎨는 북한의 외자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3가지의 기업형태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들 기업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합작기업은 북한측에 의해 운영되

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는 북한측에 대한 감시. 감독이 어려운 단점이 있으

며. 북한측의 미숙한 경영에 의존해야만 하는 부담도 있다. 이러한 합작기

업의 단점은 공동운영 방식을 취하는 합영기업에서 어느 정도 해소되지만

경영에 있어 양측의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외국인기업은 단독으로 설립되

기 때문에 경영 또는 북한측에 대한 감독의 문제는 따르지 않지만 투자에

대한 위험이 전부 외국투자가에 귀속되며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만 설립이

가능한 단점이 있다.

남한이 북한에 투자할 때 어면 기업형태가 가장 유리할 것인지는 기업의

규모, 진출분야 등등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기단계부텨 북

한에 경영권을 일임하는 함작기업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북한과 같이 폐쇄되고 경직된 사회에서 북한측의 참여가 없는 외국인기업의

생산 및 경영활동이 북한내에서 순조롭게 수행될 수 있을지 의문스렵다.

따라서 남북한 합작투자의 기업형태로서는 일반적으로 합영기업이 우선 고

려될 수 었을 것이며. 합작기업 및 외국인기업형태는 합영기업의 진행여부

에 따라 2차적으로 고려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남한기업이 북한에 위

탁가공을 원하는 경우에는 합작기업도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나. 投買方或

제1단계(위탁가공)z 우선 가능한 투자방식으로 투자위험이 작으며 자본회

수기간이 할은 위탁가공방식의 투자를 고려할 수 었다. 최초에는 욈자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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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하고 임금욜 지볼하어 한에서 셍산毛 완제폼율 반RJ하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단순위탁가공( 현제 임가공헝태로 일부 시도되51 있음)율 헹할 수

있으띠. 남북한 겅제헙럭발전 정도에 따라 북한에 직접 설비투자를 한 후

껸자제와 313올 제공하어 완제폼울 반입히.는 설비제공헝 위탁가공으로 옮

거갈 수 있合 것이다. 단순위탁가공의 겅우에는 합작기업의 설립이. 설비

제공헝 위탁가공의 겅우에든 管엉 기업 91는 합작기%의 설립 이 비-람직할 것

이다. 위탁가공과 걸합한 수 있22 투자부이·는 주로 신유, 의류, 신발, -i

제. 식품가공 등의 겅공업분야가 직'호]-하다.

제2단게( 공동게발)c 설비제공헝 위탁가공 다음으로 271리헤 暑 수 있는 방

식은 자윈율 공동게반하여 들여오1-<- 공X-게)짠 투자방식이다. 남북한간의

신업구조상 -hL한욘 천언자윈에 데하여 강점울 지니고 있으므로 우신 광물

[ 지하자뮌)의 공동게말을 고 리할 수 있다. 공동개발의 범위는 %림수산물.

관광지, 간척지, 데륙꽁게발 등으로 O 규모를 닐허갈 수 있올 것이며. 이

겅우 단독기업의 설7]P 骨가능하다.

제3탄계(공장긴설)r 님A한의 정치적 여긴이 성숙하고 북한의 사회간졉자

뵨시섣이 어/-1 정)L 갖추어진 겅우 공단건설-金 퐁한 뵨격적인 진출을 T려

해 뷴 수 있다. 우선 자유경제무역지데내에 공단율 건설하거나 님한전용공

단合 건설하여 언관산업이 가께 진출할 경우 수펑. 수직적인 분업의 이익도

얻율 수 있을 것이다. 부폼 및 소제공장을 공단내에 배치하여 복한에서 제

조 한 중간제를 국내에 반입하여 조 립. 셍산( 조 립. 셍산에 전문기술이 질요한

분야, 원산지분제 등올 고리)하거나, IV, 컴퓨터, 자동차 등의 조 %공장올

설%하여 북한의 노동럭을 이용하는 것도 가농하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에

서 원자지'l. 부품에서부니 완제품에 o

'

l르기까지 일괄셍산하는 완성공장으로

진전될 수 였올 깃이다. 이 경우에는 휘-엉 기업 EL는 도(독기7]의 설럽이 싱-

데적으로 합작기엽에 비헤 신호될 것이다.

제4단계( 사최간접자본/자)t 사최간주1자11시선에 데한 루자는 위의 제1-

3단게와 벙헹하어 이루어짇 수 있으나 J (x'l-·Al-모가 매우 크기때문 1臧도의

J르자방식올 필요로 한다. 사최간주]자·본시실의 미비는 데북한 3츄자를 제익·

하논 요소로서 북한의 가징- 취익2한 )C
,
L 뵨의 하나이다. 다른부분의 투자와

벙헹하여 %되-한과의 헙상을 헤 기-엉망식으로 사최간)자뵨에 투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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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며. 남한기업만의 콘소시움 또는 외국기업과 콘소시움의 형태로 진

출할 수 있을 것이다.

4표 12> 투자방식별 접근단계

위탁가공 공동개발 공장건설 사회간접자본투자

단순위탁가공

설비제공형

위탁가공

지역1관광)

간석지.

대륙兮

자원2광물.

전력

농림수산물

- 수송2 철도, 도로

항만
- 통신

- 에녀지2전력

합작, 합영 합영, 독자 합엉

진출 중소기업 중소· 대기업 중소· 대기업 콘소시움 형태

단기 단·중기 중·장기 장기

l

l 判, 判 l 判

7 1 7 1 兮 . tIl
l l

, 利 l
準 L

骨 . l
J

l l

l구 분

형

기

간2

부품 및 소x{

공장

현지조립공장

완성공장

다. 投資分野

남한의 대북한 투자진출분야로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의 생산요소의 부존

현황 및 경제발전단계상의 산업구조조정을 고려하여 상호보완적인 분야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요소 측면에서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 자원. 토지 등의 요소가 결합될 수 있어야 한다. 경제발전단계상에

있어서는 남한은 성숙단겨] 또는 조정국면에 접어든 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

어야 하며 북한의 경우는 경공업분야의 낙후로 이 분야의 육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투자분야는 1 ) 납한의 자본·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

는 분야. 2) 남한의 성쟝한계산업으로 유휴시설이 북한에서 활용 가능한 분

야, 3) 수출촉진과 수입대체산업으로 남한의 경제에 악영향을 적게 미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거] 선정된 투자분야라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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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자본회수기간, 요 구되는 기술수준 등율 고려한다먼 다음과 같은 단계

적인 진출이 AA적일 것이다.

<표 13> 平자분야T臧 성비교-

겅 공 업 진 자 전 기 중 화 학 공 입

가엉, 독자투자헝태 임가공합작 설비제공헝

임가공합작, 하영

진출기업 $소기업 대기업 콘소시움 형성. 디]기업

자원먼에서 남한의 취

약성 보완

단계띰 진출. 우회수출

가능( 자동차)

셍산기술, 판매망. 자

본 최대활용

장기적. 통일에 밑거름

장 점 단게]植 진출시도 가

능(조7d-완친생산)

중국등지에의 우회

수출가능

%-한측의 리 높음

- 위험부담 적음
- 자뵨최수 신속
- 남북한간 겅헙겅

험 존재
- 북한시장 활용

가눙

형성. 디]기업
野 團

미 w

d 남한의 취

출. 우회수출

차)

판매망. 자

용

y일에 밑거름

團 團 團 團 團

團

1-制·
속 l 능(3곡

헙겅 1-중국등
l 수출가.

- 

용 l-%-한측
l

L弔

l . . 1
l l

j‥ 도 2전

제1단계C 의%'F 빛 봉제산업읕 중섬으로한 시인적 단순위틱-가공의 추진으

로 싱-호간의 신뢰회복이 이루어진 다음 이 Af야에서의 설비제공헝 위탁가공

으로 a-거잗 수 있다.

제2단게2 겅공업 1질 노동7]약적인 상骨셍산울 위하여 중소기업 위주의 투

자규)2가 비교적 작고 자뵨회수 기간이 111]]-르머 아울러 11도의 기술울 필요

로 하지 않는 분이·에서 남한의 자본과 기술, 착한의 입지왁 노동릭을 활용할

수 있는 4]-직-투자분이·로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3단게t 제2단게의 진헹싱-황合 Al-리한 Y 7자규모가 크고 자본회수도

쟝기간이 소요되는 중화학공업에의 진출을 고 러할 수 있다. 중화학공입분

야로의 진출에는 자뵨규모 및 투자위험 등을 감안하어 콘소시웁을 헝성하거

나 데기업과 하청기업의 동반진출욜 통한 수직적 분업욜 이루는 것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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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개발이 병행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천연자원. 관광자원 및 농림수산물의 공동개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자원과 투자업체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

일 것이다.

라. 投資地域

투자지역은 그 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 원부자재 공급상황, 우대지역

여부 등을 고 려하여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중국의 경제특구를 모

방하여 나진. 선봉지역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여 외국인 투자가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현행 북한 법규상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만 외국

인의 100%투자가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합작기업 및 합영기업의 설립만

이 허용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우대지역인 자유경제무역지대가 남한기업이

우선 진출할 수 있는 지역일 것이며 남한전용공단의 개발도 다음 단계로 고

려해 볼 수 있다. 그 러나 북한내 다른 지역으로의 젼출은 북한의 개방과

보조를 같이하여 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1단계( 자유경제무역지대)2 대북한 투자시 우선 고려할 수 있는 지역은

나진. 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이다. 이 지대에서는 투자형태에 제한이 없으

며 각종 세제 및 교역상의 특헤가 부여되고 었다. 북한은 이 지대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항만.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UNDB의 두만강개발계획과 북한의 나진. 선봉지역 개발계획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국간 협력도 가능한 지역이다. 남한기업의 개별적인 진출곽

뎌불어 이 지대내의 특정지역에 남한기업이 집중적으로 진출하는 겻도 검토

해 볼 필요가 었다. 나아가서는 남한전용공단을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 설

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2단겨]( 남한전용공단)t 자유경제무역지대 뿐만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남한 전용공단율 조성하여 산업분야별 진츨욜 시도한다면 수평. 수직분업상

의 이점을 살릴 수 있다. 특정지역에의 진출은 개방의 부정적인 요소가 주

민들에게 전과되는 것을 우려하여 나친. 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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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헌정첵과도 일치하는 것이 디. 주1용·공단율 조성하여 북한으로 진출하

는 방안은 1 ) 특정지연q에 한정함으로써 체제상의 차이에 
'띠.룐 

미-싣을 극소

화할 수 있으띠. 2) 공단조성과 관런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이 집중적

으로 추진필 수 었어 겅제직이01, 3)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진출할 겅우 기

업의 부音이 겅감v]고 위험이 분산되어 누자의 안징성이 뇨-아지띠. 4) 동일

한 조긴으로 셍산횔·昏에 필요한 전럭. -8.수 등올 제-牙1산율수 있으며. 5) 남

식-한간 1된도의 헙약에 따라 진용공단이 특수지위吾 J >L여릴게 됨으로써 북한

의 외자유치관$111]싱-의 미 비에 따른 볼叫수1성을 줄일 수 있다.

제3단게( 기타 지억)o 현실적으i 닉한의 외자관련법규의 게정 이후에나

가능하띠 -A한의 전먼적인 개벵-조치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러

니. 지하자핀 및 관광자윔 개管 등올·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특정지

억을 자원게T짠지억으로 지정하어 공昏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단계에서 논의하기에는 이-직 시기싱-조이지만 mtZ( 비무장지대)의 공동개

딸도 장기직으로는 조1토되어이· 한 것이다. 이 지억은 남북이 서로 대치하

고 있는 득수지억이기 WI]문에 개T짠욘 제한된 구억에서만 기.능하며 각 분야

에 걸친 교 퓨F. 힙럭울 언길하·는 공간으로 著용하1 것이 바림-직히.다. 남A

한 기업의 상설진시장, 겅제싱-딤-소, 졍보센터 등이 설치필 수 있으며. 물자

교류왁 괸련한 중간하억징', 보세창고 등도 f망하며�, 남북한 공동연구시설

단지 및 3한인릭의 기술언수시설 등도 이 지한1에 설치될 수 있合 것이다.

특히 금강산파 v악산-全 연긴하는 동헤안일대를 국제직인 데규모 관광위락

단지로 발하는 것은 님북한 모두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복한은 금

강산 게발과 관로1하어 외국에 조 사용역을 의로]하고 있다.

미-. 決濟制度

현재 교 억에서 이루어 지]1 있<- 물骨교촨1상식으로는 님-북상호간이] 절제가

정확히 맞아 명어지지 않으므로 남북한긴- 상품 및 용억거레를 뒷]긷-침할 자

굼길제1-U-식으로 매닌 체결히-A.< J /억의징서o]l 의한 칭산걸제방식의 도 R]이

필요하다. 청산결제란 물품이 오 짇 배]깡다 자금길제를 하는 것이 아니 라

일졍기간 거 레한 뒤 양측이 지정한 은헹( 칭산결제온헹)을 통헤 수출입물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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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을 청산하는 방식으로 외화없이 우선 수출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다.

청산결제 대상품목의 범위에 대하여 남한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나 북

한에서 전략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많온 물품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청

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하고. 나머지는 전산결제방법으로 거래하는 것이 타당

하다. 왜냐하면 민간기업들이 교 역의 범위를 널혀가고 있으므로 청산결제

대상폼목을 많이 늘릴 필요가 없다. 산결제의 주체는 정상적인 결제방법

에 따른 거래는 민간기업들에 맡겨주고 청산거래는 남한 정부왁 북한 정부

간에 이루어질 수 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산결제창구는 남북한이

합의하여 지정한다. 여기서 청산결제에 따른 차익이 처리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남북 쌍방이 예컨대 1년 동안 교역한 양의 값이 서로 차이가 날 때

이것을 어혈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의 실체로서 서

독이 취하였던 방법을 주의하여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서독은 동독과의 무

역을 
「

내독거래.로 규정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산결제방법을 통하

여 품질이 멸어지는 동독의 물건을 사주면서 필요한 경우 대규모 차관성격

을 가진 무이자신용제도(Svdn8제도)를 활용하였다.

현재 남북한은 화폐가치가 매우 다르다. 남한은 한가지 화폐체겨]로 되어

었다. 반면에 북한은 국내용화폐와 외화와 교 환이 가능한 화폐가 동시에

발행되고 있다. 때문에 남북한은 제3국 화폐를 결제통화로 이용하거나 청

산용 통화를 별도로 만드는 수 밖에 없다. 동서독은 과거 VE( 청산단위) 라

는 청산용 통화를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VE왁 서독 마르크, VE왁 동

독 마르크 사이의 환율은 양국 정부가 수시로 협의하여 조정하였다.

3. 合作投資의 屬望

가. 先決課題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의 일환으로 남한기업이 북한에 직접자본올 투자하

여 합작공장을 건립하거나 북한과 공동으로 자윈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외자유치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선 해결되어야 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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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듈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吾.이 해결된다고 하

더라도 북한 지도증의 정치적인 걸단이 j%3L되는 부분이 남게되지만 이것은

어기에서 다7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남한의 데북한 平자가 구체화되기

위한 선결과제로서 북한의 외자유치 관련1러3-l-의 미비1. 국제기구와의 판게

등을 살피보기로 한다.

비록 북한이 1992년 10월파 1993년 1월 두차례에 걸처 외자유치관련 법규

를 정비하었다고는 하지만 이낸1의 제정 에서도 문제의 소 지가 있는 조항들

이 싱-당수 포함되어 있다. 우신 투자에 대한 상환과 이윤뵨배에 있어서의

합작제폼 기본윈칙( 합작볍 제13조)울 들 수 있다. 북한 근로자의 우선사용

올 요 구하는 종업원 체용의 베타싱(외국인투자법 제16조, 외국인기업3循 제

20조, 자유겅제무억지데볍 제21조)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미, 외국인기업

이 보힘올 들 겅우 반드시 색·한의 보힘에 가R](외국인기업]p 제23조) 혜야

한다1 규정은 외국인기업에게 사실상 이중의 부답을 지우는 길과룔 가저온

다.

이 밥에도 외국인기업에 대한 셍산 및 수출R)게획의 제출 요 구( 외국인기

7법 제15조)는 외국인기엽의 경엉에 대한 북한당국의 지나친 긴갸]으로 자

율적인 기업할동올 보장하지 않고 있으머, 셍산파 겅엉 에 필요한 물자수31

에 대한 사진 승인( 骨작답] 제12조)으로 가작기업의 물자조딜이 11장되지 않

고 었다. 외국투자가와 외국인기우1이 1러율 위반한 겅우 정상에 따라 처1植

( 외국인기업1+] 제29조)한다는 규정은 주체가 모호하며 ]러의 헤석이나 적용

에 북한의 자의성이 개제펼 여지가 많은 조항이다.

한푸) 1러Al-가 모호하고 추상적인 겅우도 있어 외국인이 한내에 투자시

당사자들간의 계약에 모든 조긴듭을 띵시헤야만 하는 13거로웁이 1삼 하고

있다. 딧붙여서 분젱발셍시 북한의 제관기관이나 중제기관에 의한 해걸에

의존헤야 하는 조항( 거-엉법 제26조, 외국인기%Id 제31조, 자유경제무역지

데법 제43조, 외국인](자1個 제22조, 가작법 제26조)과 (등록)자본율 늘일

수는 있으나 줄일 수 없는 조항( 합영1補 제92조, 외국인기업법 제26조)은

「
管영법,의 문제점율 그데로 안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외자유치관런 7규의 문제점 이외에도 남북한의 합쟉투자

에 의해 북한에서 셍산된 물폼에 데한 윈산지 규정의 문제도 국제기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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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GAll의 원산지 규정상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은 북

한산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북한을 적성국으로 분류하고 있

는 미국이나 북한을 채무변재 불능국 또는 파산국으로 선언하고 었는 EO역

내 국가에 대한 합작제품의 수출은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 그 렇다면 동남

아나 중남미 등지로 수출할 수 밖에 없는뎨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한 경공업

제품의 수출이 이 지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뎨는 상당한 애로가 예상된

다. 따라서 남한정부는 북한과 보조를 같이하여 GAll의 웨이버조항( 예외규

정)을 획득할 수 있도록 공동 대처하여야 한다.

현재 남한기업의 대북한 직접투자에 가장 큰 걸림이 되고 있는 것은 남북

한의 투자보호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었는 것이다. 합작기업을 설립兎다 하

뎌라도 북한정부 또는 북한측 합작상대가 남한기업에 대해 일방적인 철수를

요 구한다고 했을 때 법적인 대응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남북한

사이에 미해결된 정치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북한측의 태도가 돌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작투자에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국제

관례상 국교수립이 전제되어야만 투자보호협정이 가능하나 KOIRh 등의 유관

기관이 우선적으로 정체결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 합

작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에대한 이중과세가 방지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야 한다.

북한은 세계중재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합작으로 생산된 제

품이 제3국으로 수출되어 클례임이 제기되었을 때의 해결에도 문제가 있다.

이 경우 결국 합작당사자인 외국기업이 책임을 지게될 것이며 그 만큼 위험

부담은 커지게 된다. 선진국공업규격(또는 국제표준규격)과 다른 북한의

공업규격도 남북한이 합작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표준규격으로 통일

되어야 할 것이다.

나. 展望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남북한 합작투자의 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지

만. 경제외적인 면올 동시에 고 려할 때 전체적으로 현단계에서 시혐적인 합

작平자의 가능성마저도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핵사찰문제와 관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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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N51를 탈퇴하었다가 다시 딛퇴를 유)A'하었지만. 여전히 북한의 핵문

기]는 미테결인 체로 남아있어 남북한 겅제)럭의 가장 큰 릴림돌이 되Cd 있

다. 그 러나 북한도 
-국제적인 그d과 제재의 위린올· 감수하먼서까지 핵문제

를 장기화하지는 않욜 것이다. 헥문제의 장기화는 북한겅제-趾 더옥 위기로

몰아가는 것이기 때If에 북한은 어宅 헝데로든 %AC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뱅-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북한의 헥분제가 혜결되고 남A-한 관게가 개선도]어 시]슁적인 唱-쟉투자가

이루어진다 하더 라도 이 러한 합작투자의 확대. 말전욜 흐 리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남북한 합작투자暑 통해 비록 제한된 지역에서이지

만 북한에 개빙-의 피·고가 일게되고, 이것이 복한지도층 내부의 분얼과 주민

의 게빙5데 요 구로 이어져서 체제유지에 엉향울 미치게 된다고 판단될 때

북한은 남북겅협의 수준合 한탄계 낮추게 필 것이 다. 합엉사7]이 북. 조가

영사업에 머분 이유와 
「
나진· 신-S- 자유경제무역지데.를 겅제 구로 설정한

팍한의 과거 4첵이 이를 대번헤 주고 있다.

개혁. 게]·s-이 멉출 수 없는 세게적인 추세인 깃은 분띵하지빤 북한의 개

헉. 개방욘 아직도 요원한 상테에 있다. 북한은 북한의 실정에 맞는 개혁.

개방울 추진하게 苟 겻이고, 이것욘 급걱한 자뵨주의 시장겅제暑 동반하는

형테가 아닌 보다 완만한 속도로 진헹되는 시장겅제 요소 의 도 입일 것이다.

비록 북한이 완만한 속도의 걔V合 윈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하뎌라도, 이 러한 계방의 최우선 상대자로 남한율 선택하리란 보장은 없

다. 남한의 겅제성장이 주민에게 알리지는 것울 식-한당국은 두리워하고 있

으u ]. 따라서 A한은 합작푸자의 최우신 싱-데자를 님한이 아닌 제33-에서

찾으려고 노력할 지도 모른다.

현실적으로 데복한 직접투자에 있어 님 한의 가장 큰 겅젱-국욘 일본이라

핥 수 있다. 9본은 자본, 기술, 겅엉기11] 등에서 세계 최고의 겅제데국이

다. 骨론 남한은 데북한 투자시 다룐 여 러면에서 일본에 비해 얼세에 있는

이들 분야를 보완할 수 있는 이점올 가)('151 있으며, 대북平자에 있어 빈-드

시 최51만이 요3L되지는 않는다. 11 러나 비록 지금 헥문제때문에 다소 뒤

로 밀려나 있지만 북한과 일뵨의 국교정상촤/ 남북한 합쟉)/-자를 가로 막

C 장애임에는 들림似다. 국교정상화에 포 함될 배싱-금을 탁한은 기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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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일본은 이를 여러 형태로 분산하여 지불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일본으로부텨 받게될 배상금은 북한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일본은 이를

빌미로 북한에 먼저 진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남북경협에 대한

경제적 필요성은 당분간은 줄어들게 될 것이며, 남북한 합작투자는 뒤로 밀

려나게 될 것이다.

경제외적인 요인은 납북한 합작투자에 대한 전망을 흐 리게 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북한당국, 특히 북한지도층의 의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남한)는 이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방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남북한 합작투자에 대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끊임없이 남 한 합작투자의 필요성과 경제적 이익을 북한에게 알리는 것이

다. 동시에 우리는 합작투자를 통한 어뗘한 정치적 의도도 없음을 북한에

게 심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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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結論

1. 要胸

남%-한 싱-풉iiI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지렴 남한의 데북한 반출은 매우

미미하다. 이것은 남한제품의 북한네 유통이 체제에 가져울 부정적인 파if

효과에 대한 %봐한당국의 우려와 지불어 북한의 외화부족과 C
I
L 메리부족에 윈

인이 있다. 님-한의 대북한 반입 또 한 직교억이 성사된다 하뎌 라도 북한의

생산능력. 제품의 질, 빈입가능 퓨목의 제한 등合 고리한다면 크 게 확 되

지는 않올 깃이다. 남북한 힙-작투자는 이 러한 상품교억의 한게를 극복하고

경제교류를 팔성叫하기 위해서 북한겅제의 취약거율 보완헤 骨 수 었는 분

야에서 우신 추진되어야 管 것이다.

북한은 합엉사업의 부진율 만회히-기 위헤 
「

나진. 신봉 자유겅제무역지데.

룔 설치하고 외자유치관린 111규츨 정비하는 등 제한적이기는 하지빈- 게방올

한 경제난 혜결에 새로욘 의욕을 보 이고 있다. 외자유치에 대한 북한의

요C,L는 선진국 수준의 첨딘:기술과 자본제가 아니라 북한의 노동어 빛 자윈

과 걸함하여 수출로 이어질 수 있]1 기존의 설비들을 효율적으로 운엉할 수

있는 징도의 것이다. 남한의 능럭과 기술수준은 북한의 이러한 요 31.에 적

절히 부令하고 있으띠. 시로의 보완성 및 지 리적인 이점 등은 남북한 힙-쟉

투자의 장례를 3게하고 있다.

분단국( 독일) 에 있어서 교역에 국한린 겅제교류는 양체제의 겅제럭 걱차

가 심화되면서 l%진할 수 似合율 보이주고 있다. 특히 겅제릭에서 우위에

있는 체제가 일방적인 윈조싱 힙력율 계속 제공할 떼, 얼위의 체제는 이러

한 지핀이 없다먼 실제로 정상적인 경제 -序지가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고 시

사하교 있다. 이러한 맥락 서도 남븍한 힘-작平자는 조 속히 실헌되어야 하

고
, 이것은 장례의 남북한 경제통합에 따르는 비용을 줄이는 뎨 큔 기여를

하게 될 것3]이 분벙하다.

합작투자의 초기에는 남한의 자본, 기술과 북한의 자인, 노동럭이 적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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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의류. 섬유관련분야가 가장 유망할 것이며.

이외에도 남한의 사양산업인 신발. 가방, 봉제완구 등의 경공업분야에서의

합작도 유망하다. 한편 전기· 전자분야에서는 북한의 기술수준과 숙련에 필

요한 시간 등에 비쳐놜 때 북한이 어느 정도 비교우위에 있는 조 명기기 등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한 분야에서의 합작이 고 려될 수 있다. IV수상기.

늑음기 등도 현단계에서 타당성이 있으며. 컴퓨텨 및 반도체 관련분야에서

는 부품의 합작생산이 추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

고 자본회수가 장기간인 자동차산업 등의 중화학공업분야에서는 얼부 부품

공장을 북한으로 이전하는 정도에서 시직-하여야 한다.

남북한 합작투자는 한의 투자 및 경영 참여가 었는 합작의 형태로 우선

추진되어야 하며, 이 후 합영 또는 남한 단독으로 북한내에 투자하는 형태

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투자방식에서는 단순위탁가공에서 설

비제공형 위탁가공으로 발전하는 위탁가공방식을 시작으로 공동개발, 공장

설립 등의 순서가 바람직 할 것이다. 투자분야에서는 북한의 노동력과 냠

한의 유휴설비를 활용할 수 있는 의류, 섬유 등의 경공업분야에서 출발하어

전기. 전자 등의 분야로 확대하여 나가는 것이 적합할 것이며. 중공업분야로

의 진출은 마지막 단계로 생각할 수 있다.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는 남

북한 합작투자의 최우선 대상지역이며. 남한전용공단을 이 지역내 또는 다

른 지역에 건설하여 진출하는 것이 다음단계가 될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남북한 합작투자의 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지

만, 경제외적인 면을 동시에 고 려할 때 전체적으로 현단계에서 시험적인 합

작투자의 가능성마저도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현안이 되고 있는 북한

의 핵문제, 북한. 일본 국교정상화에 따르는 배상금과 일본의 북한 진출 선

점 가능성. 합작투자에 따르는 북한의 체제 위협에 대한 우려 등은 남북한

합작투자에 대한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외적인 요인에 대

처할 수단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경

제적인 필요성역 경제외적인 장애요인보다 뎌 부각되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동시에 남북한 합작투자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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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政策%藏

대북한 투자지출이 쉰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모平 개신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

첫쩨, 우신 투자증진 및 ) (자보li 를 위하여 투자관런 111규정비나 기정체

힐의 일요성 이 있다. 당국간 힙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J 른자)it호,

이중과세빙-지. 분젱해짇. 신-업제신-권보호, 공업)-l-걱 통일 등의 과제룰 들수

있다. 이중 투자보장과 이중과세1(('l, 산업재산권보호등은 국제적인 기준

과 중국, 동남아 등 인는'3f가의 사레가 있기 떼분에 획한즉의 의지반 있으

띤 비교적 힙t가 쉬운 사항일 것이다.

돌쩨. 힌재 남박한이 서로의 오]장에서 교역가능품목올 제시하고 그 1된위

안에서 정부간 교억품목 추진하자는 벵-안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교억상폼을 제한 하는 것은 최소화 하여야 한다. 이는 북한이 게획겅제의

특성·은 갖고 있으므로 어쩔수 N는 상촹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방]循으로 교

역확데를 도모 하기는 7'1둘기 레분이 다.

세쩨. 수A-비의 절감을 위하여 헤싱-은 물谷 육로수송을 개발할 필요가 있

다. 초기에 데북투자는 
「 1J진. 신% 자유겅제무억지데.기· 유리하고 투자방

식도 3]가공헝디1가 많기 떼모에 수A-비질감은 중요한 투자요소이다. 또한

이 AL분E 인프라를 구축하는 타원이기 때분에 지금부61 준비하여 야 한다.

특히 직접교억이 의미를 갖기위해서는 육로수송이 가능토록 해야하는데 헌

실적으로 념-한의 운송·장비가 북한울 昏파한다는 것욘 불가능하므로 비무쟝

지디]네에 여 러 의 종한유통센티룰 실%하이 이를 통해 상호 교환하는 것도

하나의 ]팡]{] 이 될 수 있다. 또한 인천-남%, 군산. 목포 신의주, 2항 名

산, 칭진-부산 능 지 리적으로 싱-호 연계가 가능한 해상 직항로의 신정 및

정비작업도 필요하다w

넷께. 투자7]骨의 신택은 -A한의 임굼 및 기술수준, 국네 산7]과의 언판

판계, 시장叫보, 사최%B]자뵨, 외국인투자의 성공 및 실폐 사 등의 1마즐

요소를 고려하여 야 한다. A기 단게에는 의복, 왼·구 등 노동즈]약적 겅공71

과 소비제 원료산우1. 전기, 진자 등 조 누]헝 수奇산 1 등 북한노동력과 북한

의 노동력과 남한의 유휴시설활용이 용이하띠 平자3-l-모가 쟉은 분야가 적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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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현단계에서 우리기업이 취할 수 있는 경제협력사업은 임가공교역, 즉 북

한이 말하는 합작기업의 형태이다. 임가공사업은 크게 두가지 형태로 분류

할 수 있는뎨. 하나는 북한의 기존설비를 이용하고 남한기업이 원자재를 공

급하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노동력 및 건물 등 제반 인프라만욜

이용하고 기자재를 공급하는 형태이다. 사업성 측면에서 본다면 전자( 단순

위탁가공)의 경우는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이 원재료 공급에 국한되는 반면

에 북한의 생산설비 및 기술수준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크 기 못하다. 후자

( 설비제공형 위탁)의 경우는 일정규모의 자본이 투입되면서도 투자자의 관

리가 항상 이루어 질 수 없어서 그 만큼 투자에 위험부담이 높다.

대북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제도 즉, 대북투자절차, 대

북투자의 조정. 및 대북투자 지윈제도 등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

선 현재 대북투자절차는 녀무 복잡하다. 대북투자를 추진하려는 자는 협력

사업자승인. 북한주민접촉 또는 한방문승인. 협력사업승인, 해의투자 승

인의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절차를

간소화시켜 주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통일윈이 81개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r
대북투자환경에 관한 기업인

의 의식조사,에서 우리기업인들은 현시점에서 대북투자에는 많은 장애요인

과 투자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남북한 경제협력의 본격

화에 대비해 적극적인 투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었다.

대북투자는 북한의 수용능력에 비하여 우리기업의 투자수요가 크 기 때문에

대북한투자가 허용될 경우 과거 대중국 투자에서 보았듯이 기업간의 과당경

쟁이나 중복투자의 현상이 싶화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조정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꾈요하다.

현재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한 투자협력의 창구로서 통일윈

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특별법으로서 이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

은 외국황 관리법. 외자도입법 등의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T 대북투

자의 경우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뎨. 이에 따르면 협

력사업 승인후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해외투자의 승인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

다. 이미 협력사업 승인단계에서 재무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들이 남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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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력조정위원회, 님% 교 류헙력 추진위윈회 등을 통하여 사업내용을 검토하

고 통일윈 장관이 승9.1한 싱-데에서 다시 J(자 승인율 한국욘헹 충재가 하도

록 하는 것도 불필요한 중복이다.

데북투자의 당사자는 남한의 겅우 9간기7]이지만 북한의 겅우 체제득성

상 한 당국이므로 다수의 기업이 진출合 윈하는 분야의 겅우 정부의 平자

조정 또논 V.1간자율의 「

북한 투자] 1간 후]의회.의 설립올 통한 조정이 필요

하다고 뵨다.

이 VI-에도 남%L겅제후]럭기Af을 조 성하기 위하어 기존 지 급올 단일朴하

T 장기 q으로 체권을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직교억合 위

한 교억헙징의 체걸. 특허, 공우]2:t-격. 각종 클레오) 등의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싱-설기C,L의 설치. Gf[Il'에 의한 네국간거 레승인비 , 남북한 겅제협럭

기금의 수줄보7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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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商事%1裁制度의 활용을 통한 南 Ih韓

交易 및 投資 紛爭解決

趙 貞 坤(강릉대)

요 약 문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은 조선로동당의 정치적보위

자로서 당외 사법정책올 집행하며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의

리익을 법적으로 옹호하는 프로레타리아목재의 무기이다"

이상의 내용은 북한의 재판소구성법 제1조를 인용한 것이다. 북한측

과 교 역을 하다가 분졍이 발생하옜올 때. 북한재판소의 문을 두드리면

제일 처음 부닥치는 재판소의 성격은 이렇다는 것이다. 리 더 검토를

할 것도 열이 이렇게 구성된 재판소에서 국제상사분쟁올 국제적 관례에

맞게 판결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최근 남북간에는 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몇가지 정치적 걸림돌로 인

하여 경제적 교류의 확대에 지지부진올 면치 못하고 있는 설정이다. 그

러나 세계적인 냉전의 종식과 함께 남북간의 교류협력도 시대적 흐름에

서 벗어날 수는 없욜 겻으로 전망되고 다소간의 우여곡절을 겪는다고

치더라도 경제적 교류는 꽉대의 길로 나아가리라고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에 아울러 곁들여지는 것은 예기치 못한 분쟁발생의 가

능성이다. 따라서 분쟁발생올 사전에 예방하고 부득이 생겨난 분쟬이라

도 왼만히 해결할 수 있는 길올 모색해 둠으로써 모처럼 교류협력의 기

지개를 켠 남북간의 우호적인 분위기에 룡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어 본 연구에서는 체제가 다른 사회주의국가와의

경제적 교류에서 발섕하는 운제점들올 과거 소련이나 동구국가들의 경

험을 통하여 살펴보고, 이것올 토대로 남북한간에 발생활지도 모를 분

쟁을 전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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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옴오로는 이미 발생하여 니타나는 분쟁올 해철하기 위하여는 어떠

한 모형들이 있는지률 검토해보3(, 그 충에시V 중{/-한 밤법으로 주%목w

되는 국제상사骨재제V와 국제兮재협약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이이서

국제상사兮재제도가 남북한간의 A;f역 3/ 平자찬련 분쟁에 적랍한지를

검토분석해보았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검토와 분서各 바'탁으A- 하여

앞으로 발생할 지도 모률 남북한간의 2-억 및 투쟈와 관련한 상사분

올 해결하기 fr-1한 방향올 제시코자 하였다.

저 제11장에서는 남-북한간의 최근의 J,<-억 및 투자협력의 현황과

분쟁에 대한 전1캉올 ·살펴보았다. 남북한의 교역관계를 일·아보기 진에

북한의 대외<,(역규모롤 대한% 역젼춈공사 
'

[ 추정한 통계지·료릅 통하·s

알아본 결과, 북한은 작년([992년) 한해동안 9여 1. 600만 날러暑 수출

하3L 15억 5, 400만 달러를 수입하玆는데, 이 금액은 수출에서 남한피

t/83, 수입에서 1/認에 지나지 않는 액수이다.

혹기할만한 시·빵은 작년도의 교 억실적各 기준요로 賓올 때, 남안은
·5한의 5대 교 역국에 속하고, 특히 북한의 수출시팔으로시는 일본다옴

으로 남한이 큰 시장역할욜 차지하3:t 있다는 점이다.

한편, 남북정헙은 198B년 7·7선언올 계기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다가, 1991. t2. 10. - 13. 서올에서 개최된 제5차 
「

남북고위급회하

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V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暑 채택한

이수 급신장하였다. 그 렇다고 하더라도 이제까지의 남북경협은 물자교

J루에 한정된 초보단계에 머물d'i 있윤 뿐 투자협럭이 곽대되기에는 한계

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합영사업이 부진.하게 宅 인인·은 대)해외·적인 요인으로 L
'

Fe어

뷴 수 있는데 우신 복한리 국나]경제요인오로는 지·립서 민곡.·평·제 달·셩이

라는 페에적인 경제정책으 - 인한 경제부문간 구조적 -g.-균형 ·심차, 기

술 T:l> 설비지]원의 빈.굔에 띠-른 제'1산문제. 대외경제필·동 겅험의 부족 등

으로 . -
g-약할 수 있고, s-제적 · Vi.인으로는 시방올 · <.심·으y.. ty'[ x

'

l-뵨주A.·l

국가들의 대북힌· 경제봉솨'1조치애 따召. 시 장$·'l 3L립·헉., 짜한상품에 대함

반입-吾지정·핵으로 말미암이- j /[로개척, 지·금조달. 
'

1술]],1입 p[-에 
'·개%:[

신인도 지하-와 권·세>.r이 혜팀//> 받지 A 히.는 둥오로 /l ‥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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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교 여 및 平자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과연 북한이

국제상관습올 수웅할 겻인가의 문제. 거래상대방이 대외무역의 주체로

서 독립성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 대외무역기구가 월권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을 북한 당국이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계약체결후

반출입에 대한 남북한 당국의 승인이 나지 않았올 때의 책임문제나 또

는 책임있는 대표가 서명한 계약서인가의 문제,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

약금올 중재판정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 노사분규 등이 불가

항력사유에 해당되는가의 푼제. 분쟁해결과 준거법의 적응문제 등이 관

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북한의 경제적 상황은 경제적 대외개방의 전야에 와 있는 것으로 暑

수 있고, 일단 대외개방이 진척되면 한국의 경제개발초기의 경제적 상

황과 유사게 될 것요로 예측할 수 있다. 그 렇다면 북한과의 교 역 및 루

자와 관련하여 발생할 지도 모를 상사분쟁의 유형은 한국의 과거와 크

게 다르지 않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분쟁올 해결하기 위해

서는 한국의 경제적 대외의존정책 초기에 발섕賓던 분쟁해결의 경험을

잘 활웅함으로써 가능하리라고 본다.

북한의 합영사업실패는 북한자체의 투자재원의 부족과 기술수준의

낙후. 합영당사자간의 이념상의 상이 및 도로, 항만. 철도, 전력. 용

수. 통신 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회간접시설(infra-structure)

등의 미비에도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w 특히 할영사업 暑

아니라 무역과 관련한 대북한 사업상의 큰 장애요인으로는 북한이 국제

적 관행무시와 약속불이행 등 국제비지니스와 관련한 높은 국가위험도

(country r isk)暑 제거하는 노력부족으로 인하여 대외경제협력의 층진

에 한계를 자초하고 있다는 점올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사정은

남북교역 및 두자가 확대될에 따라 상사분쟁이 서서히 발생하게 될 項

임올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U1장에서는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사분쟬의 해결모형에 대

하여 살펴보았다m 분쟬을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올 때, 갈동은 갈둥

의 원인이 있고 그 갈등의 원인에 의해서 서서히 갈둥이 감지되기 시작

하는데 갈등은 이 수준에서 해소되는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겉으로 나타나서 이른바 분쟁화되개 시작하고 분쟁의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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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갈둥의 걸과는 달리-지게 닌다.

갈骨올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디. 우신은 그게

나누어 私的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公7J으로 해결하는 방법()'l 있다. )%I
'

[

적으로 해결할 때3-L 갈등올 회피해버린다든지 비공시적으로 협의를. 하

여 문제틀 해절할 수도 있고 당사자간에 협상올 하여 해결하는 방법도

있으며. 당사자 자신들로-서는 갈동율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2r( 믿율

때 제3자에게 협조를 구하여 해결하는 알선의 방법V 았% fL 제3자가

걔입히-여 행정적 결정올 내러준다든지 중·재暑 몽하여 사적으로 해걸아

는 방법이 있다.

공적으로 해걸하는 방법에는 司法的 해·'결을 구하는 방법과 立法各

통하여 갈두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외에 톡수한 해경방법으로 법

의 차원올 넘어시서 상대방에게 폭력적 수단이나 비프러저 수단올. 동원

하여 강압올 합으로써 분쟁올 해걸하는 방법이 있다.

분쟁의 해결모형요로는 이상과 같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국제무억

얠 두자와 관련한 분쟁올 해걸하는 데는 중재률 으 뜸요로 꼽올 수 있

A 중재가 d--송에 비해 국제상사분쟁의 해질에서 널리 이용되[V 었는

까닭은 다옴과 깊'이 )L약할 수 있다. 죽. 상사중재제도의 장첩은 自由

숩意에 의한 분쟁해결의 부탁, 호]-적 분 기, H
'

1공식적인 절차, 신속

성, 중재인의 진문성, 審問절차의 비공개, 저렴한 비용. 
「

외국중재판정

의 숭인 및 집행.의 보 둥올 暑 수 있다.

이러한 중재도 넓게 해석하여 그 내용올 분해하여 보면 몇가지 단계

의 著차로'나누어진다. 즉, 
「

알신-調停·-)재,의 세탄계로 구분 - 수 있

다. 르히 이 중에서 알신온 공정한 21訪者的 기관이 당사자외 일방 또는

쌍방의 의회에 의하여 사건에 개입하여 -인만한 51염이 되도록 력하는

방법올 말한다. 알선인의 개입으%, 회·해가 이루이잔 경우에는 당사자간

의 신의의 문제로써 私的 계약의 형태를 이루는 것일 뿐 骨재판정과 같

온 톡별한 . 효러은 없다. 따라서 알선이 화해와 다른 첨은 제3자가 해·결

올 주선한다는 것이며. 調停이나 省-재와 다른 점은 해결안이 수락된 경
-우 법적보호륵 받고 있지 VA다는 것이다.

한국외 대한상사骨재원에서는 분 발생시 알선올 전얠하어 당사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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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밀을 뵤장하고 거래관계의 지속올 가능하게 해주고 있는데, 작년

(1992년)의 알선사건 접수건수는 531건으로 예년과 비슷하였다. 이러한

알선은 무역진동의 차원에서 1966년이래 현재까지 비공개.무료로 서비

스 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기간동안의 중재사건 71건과 비교가 안될 정

도로 많은 알선건이 접수되었다.

한편,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에 부탁한 경우. 중재절차를 전행하기에

앞서 간편한 해결을 도모하여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과暑 갖게 하는 調

停이 있다. , 조 정이란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제3자인 조 정인에게 분

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 가 제시한 조 정안에 둥의함으

로써 분쟁욜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알선이나 調停

은 중재와 다르지만 넓은 의미에서 중재에 포함시킬 수 었올 것이다.

이러한 중재가 국경올 넘어서 헝하여졌올 때.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

省정이 숭인되고 집행될 것인가가 문제된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이러한

운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제네바의정서

와 제네바협약, 뉴윽협약. UN인TRAL 표준중재법 및 중재규칙, 워싱틴협

약 등이 그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중재가 실시되고 있는지, 실시되고 있다면 이

러한 국제중재협약올 인정하는지의 여-F暑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

서 제IV장에서는 북한에서의 분쟁해결규정과 중재법규에 대한 검토틀

롱하여 남북한간의 경제적 교 류에서 발생할 지%i 모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지롤 분석하였다.

북한에서는 분쟁해결과 관毛하여 민법, 민사소송법, 합작법, 합영

법, 외국인기업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등에서 중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지의 선백에 있어서는 각 법규에 따라 적용이 다르므로 유

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의 중재법 및 중재심문규칙올 검토하였는데, 중재법은 아

직 입수가 불가능한 형편이나 영푼으로 퇸 중재심문규칙은 최근에 입수

되었음-R% 이를 통한 북한의 중재제도와 한국의 중재제도를 비교검토

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북한의 중재는 대외무역중재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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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의장중재인으로시 역할올 수행管 수 있)13르 허용T',C 있는 둥

북한당국의 정5A적 영향아래 놓여 있다<,-< 할 수 있으므로 독립적인 충

재활동이 보창되지 NV- 있다는 문제점올 지적할 수 었다. 챨.만 아니라

중재힌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중재인의 수는 17밍에 분과한데 이 중재인

뼝부 이외의 사람은 중재사긴올 맡올 수 없.V록 규정해두·4'·'f- 있다는 정

이다.

이상과 같은 분·%올 통하여 제V장에z(·'i는 남북한 상시·분쟁의 해결방

향올 정리하여 보았다. 북한은 외국·중재판정의 숭인 및 집 율 보장·한

다는 국제충재협약에는 이디에도 가입하지 않J( 었으므로 우신 당 은

남녁한간의 분쟁올 중재로 해절하기는 어렵다3< 할 수 았다.

다만, 제3국-에시의 중재를 허웅하고 있는 외국인平자법, 합영법, 자

유경제무억지대법의 규정올 원용하여 ·중재에 대한 희1강올 걸이 블. 수는

있올 것이다. 또 한 북한내에서 중재나 1 송올 몽하여 북한내에시의 집

행올 보장받올 수 있다. 그6·
'

1나 -A한에서의 소송이나 - 중재는 한국올 비

롯한 외국인에게는 불리하기 이를 데 但옴은 익히 살펴본 바와 간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무역협졍 낄 투자헙정율 체걸할 때 분쟁의 해

절율 위한 분쟁관리기/, 분쟁해걸방식, 그리5( ‥雪-재·장소의 신어(·1라는

세가)('1률 신骨히 마련함으y씨 분쟁해걸의 토 대를 확보할 수 있-올 1이

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으로 하여급 국제상관습에 일치하는 중재 밋 소.

송제도의 확3올 권고하여야 할 것이며. 국·제중재1협약에의 가입올 도

하여야 비 )t 분생해결으-] 실질적 보장욜 이륙할 수 있윳 것으로 보인

다,

분쟁관리2'1구로는 q북한 공동의 상),p沙재기구의 ·절치, 분생해결방

시·으로는 알선의 활용, 그리[고 중재장소로는 한안도내의 장5<-·,률. 제일외

장소로 하V 낚득이한 경우에도,. 동경, 북경. 홍공, 쿠알라-Mc무르. 둥과
·7-(은 아시아지역에서-피 중재가눙성올 검兒히는 것이 바람적하다고 할

수 있다. 툭히, 헌재 한국의 대한·상시·骨재원에·서는 기존의 상담, 알선,

兮재업무 이외에도 1991 년 1 일 이%·Y 외국업 暑 상대로 吾레엄옴 제

기하는 대외吾레임 %무長 새로이 취급히 
'

iL 있< 데. LC 이융도가 마1년

3-충하는 -y세에 었.C.'[. 따3'[-시 대한상사7재원.괴 6한의 대외무역·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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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간의 중재를 비롯한 조 정. 알선에 대한 업무협정올 체결함으로써

남한의 기업가들에게 북한에 대한 대외吾레임의 수윌한 해결율 지원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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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시론

국제적 상거래에서는 정치적 위험에 의한 후자자산의 몰수, 수용 등

의 극유화라든가 세법이나 행정규게 등의 합법적인 방법올 동왼한 두자

가의 권익을 침해하는 현상을 비롯해서 품질불량. 대금미지급. 인도지

연 등의 대표적인 무역暑레임을 필두로한 수수료미지급. 수량부족. 운

송 및 보험관련 등의 븍잡다기한 상사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간에 무역을 한다거나 루자진출 및 平자유치 등의 싱-

거래를 하다보면 으례히 다소간의 분졍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남북한간

에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교 역현4상올 暑 때. 또는 후자협력에 관한 논

의가 무성한 현실에 비추어 暑 때.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는 남북한간

의 교 역 및 루자와 관련한 twa爭올 접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사분쟁은 여러 분야에서 복잡다기한 형태로 발섕하게 될

것인 바, 서로 다른 법暑체제에 속해 있는 낱북한 당사자간의 교 역이나

두자에서 삼사분쟁이 발생한다면. 이의 해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감수

하여야 할 것이다. 즉. 분단이후 남한의 경제체제는 「시장경제-분권체

제-경제적 유인,의 구조로 발전해 온 반면, 북한의 경제체제는 
「명령경

제-집중체제-사회주의 규범,의 구조로 발전되어 오는 동안 이질적 경제

제제률 갖게 된 남북한간에는 t으해係規 의 ae制가 相異하므로 상

사분쟁해결에도 많은 난관이 있을 겻으로 생각된다.

국제간 교 역 및 무자의 팍대를 회망하는 경우에 싱g거래의 신호성보

장이라는 측면에서 상사중재제도를 도 입하여 활웅하고 있는 것이 관레

라고 할 만큼 많은 국가에서는 상사중재제도를 요法하여 운영하고 있

다. 특히 법률체게가 전혀 다른 자본주의국가와 사회주의국가간의 교역

및 두자와 관렸한 상사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는 국제상사증재제도의 활

웅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남북한은 「낱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휴·협력에 관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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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푼수를 위하여 1992. 9. 7. 에 
「

남

북 교류·협력 부속합의서,률 채택하였다. 이 합의서 제1장(경제교-T·협

력) 제1조 12항에서는 남과 북의 경제교후L와 험력올 왼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쟁조정省차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청한다:p- 하

었다.

따라서 본 언구에서는 국제상사분쟁해결에 보편적으로 창용되고 있

는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연구·검토暑 룡하여 남북한간의 교 역 및 부자와

관련하여 발생할 상사분쟁율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올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 「외국兮재판정의 숭인 및 집행에 관한 UN

협약,에 가입하지 라고 있요모로 해서 남북한간의 상사분쟁해졀에 기초

가 될 국제거래법의 체제정비暑 갖4추었다고 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현실정올 감안하여 북한이

국제거래법체제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남북한에 적합한 상사중재모형율

개발하는데 중점율 두었다.

한편,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온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놜 수 있

A 첫째로 국제상거래 4g尋1[國鬪외 분쟁이라는 축면과, 둘째로 국제상

거래의 私)L인 T事者鬪의 분행이라는 A면이다. 당사국간의 분쟁은

GATT가 그 뵨쟁해결절차暑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간의 분쟁은 일반적으

로 국제상사증재롤 홍하여 해결되고 있4 전자률 거시적 국제상사분쟁

이라 부른다면. 후자는 미시적 국제상사뵨쟁이라고 -7-暑 수 있올 것이

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연구의 범위로는 미시적 분쟁올 주된 대상으로

하여 남북한간의 상사분젱의 해결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의 싱-사

중재. 국제상업회의소의 상사중재. 10SID, LINOlTRAL중재. 사회주의국

가의 상사중재 등에 대한 모 형연구와 이 모 형의 남북한 교쳐 및 후자

분쟁해결에의 적용에 한졍시臧고 거시적 분쟁은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단, 국가와 외국私金樂간의 분쟁에 관하여는 무자분쟁과 관련

하여 연구대상에 y-함시臧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옴괴· 같이 구성하였다. 죽. 
r 제 1 장 서론,에서

는 연구으 목적 및 펄요성. 그 리고 연구의 범위 딜 방법올 기·술하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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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제11장 남북한 교 역 및 두자 그 리고 상사분쟁.에서는 「게1절 남북한

교 역의 현항,과 「제2절 남북한 투자협력의 현할,. 그 리고 
「제3절 남북

한 교 역·무자분정에 대한 전망.으로 구분하여, 남북한간의 교역과 루자

에 대한 현황율 파악하고 강사분잭에 대한 전망올 하옜다.

r 제墮장 국제적 교역·투자분쟁의 해결모형.에서는 「제1절 븐쟁해결

모 형의 형태.와 「제2절 국제상사분쟁과 중재,, 그 리고 
「제3절 국제중재

협약,요로 나누어서. 과거부터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온

교 역 딜 무자의 분쟁해결모형이 어뗘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겅토하였

다.

T제IV잠 남북한 교 역·투자분쟁에 대한 상사중재의 적합성,은 「
제1절

북한에서의 분쟁해결규정과 중재,. 「제2정 북한 중재법규의 검토분석,.
「
제3졀 남북한 교역·平자분쟁에 대한 상사중재의 적합셩분석.욜 통하여

남북한 국제상사분쟁해결의 특수성율 조명해 보고 남북한 상사분쟁에

대해 중재모형이 적합한지를 분석해 보았다.

r 제v장 남북한 교역·乎자분쟁의 해결방향.에서는 「제1절 예방과 우

호적 해결,, 
「

제2절 중재,로 구섬햐여 남북한 교 역 빛 平자 분쟁외 해

결방향으로서 가잠 바람직한 예방이나 우호적인 해결의 가능성을 중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함과 아울러 차선책으로 국제상사중재제도를

활웅한 남북한간의 교역 및 두자 분쟁해결의 구체적 방향올 제시하였

다.

끝으로 r 제끼장 결른2에서는 연구결과의 요약과 추후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기술함으로써. 연구의 결과를 분명히 항과 아울러 연구결과의

현실적 활응을 도모하고 나아가 본 연구에서 다하지 묫한 연구내용이나

새로이 제기되는 연구과제틀 차후의 연구자들올 위하여 밝혀두었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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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남북雷 2역 및 후자 그리고 상사분體

Irn 남북한 교역의 현팜

1992년도 북한의 대외무역실적은 <표 Il - l>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수

출이 전년대비 3. 0% 감{한 미화 9억 I ,
606만달러, 수입은 5. 2%가 줄어

든 미화 15억 s, 4認만달러暑 기록하였으며, 총교역액은 4. 參가 감소한

미화 24억 7, 029만달러에 머물臧다. 1992년도 북한의 대외교역규모暑

남한의 것과 비교하면, 수출이 1/83, 수입이 t/52로써, 총교역규모는

약 l/S4에 불과하다. 1)

(隆 運 - I> I 외M廷 g削1트므U/][旦@균몹 브L그,

(단퍼 : 미하 백만달러)

l (A

i ,
·

r 
e

L
v

'
w 杵 w

隱 

r甲 
甲'野 

r 
唱 

關

浮 

關 辱錯1

L/L,,y· ,, . . J fL77 翟 L그2 르으J
l . 계 l 15S, 407 l 2, 4.70 l 64. 1 li 

l 
. . I 屬

1992년 교역실적올 기준雙을 때. 남한은 중국, 일본. 푹.립국가었管,

이란 다옴으로 북한의 다섯번째 교 역국이 피었다w2) <표 11 - 2>에서 보

旻이, IS22년 기준오로 북한은 총수출 骨 17, SSI%를 남한에 반출하고 있

- 고, 북한의 총수입 중 0. 7915暑 남한으로부터 반입하 있다. 반출입올

%모두 합하여 비중올 계산하면 남한은 북한의 총교역급액 중 7,ox률 점

유하고 있는 것오로 나타난다.

1) 대한무역진t공사, 
'

92년. 도 북한피 대외무역%항, 1993. 5-6等

2) Korea EconomIc Weeltl y 1993. 6. 4자 KOTR6알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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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끄떡>1992년도 북합의 고역실적과 남한의그끄르

(단위 : 미화 핵만달러)

l 荊韶剡

固
[ 刻肩

對豫層/ )

162. 9

10. 5

173. 4

劉崗章弱
916

團

l, 554

2, 470

W . /
'

B

17, s%

o. 77

7. 0%

<표 II-3>이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1992년 북한은 남한에 미화 I

역 6,286만달러暑 반출하여 전년보다 54% 중가틀 보였고, 남한으로부터

의 만입은 미화 l,OS0만달러에 달해 거의 두배로 늘어났다. 특기할 사

항은 북한에게는 남한이 일본 다음의 제2의 수출시장으로 둥장하게 되

었다는 점이다. S2년도에 북한의 대외수출이 3%나 감소하였음에도 對남

한 반출은 91년의 미화 1억 S72만管러에서 미화 1억 6,2흘6만으로 S4%가

중가한 것은 향후 남북교역이 확대될 가능셩이 있욤올 시사하고 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록 간접형태이기는 하지만 낱븍한 반출입은 대부분이 경화졀제방

식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북한의 w낱한 반출은 외화획득원으로 이미 중

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올 알 수 있다. 더우기 남한이 반입해오고

있는 한약재, 냉동생선, 건채소류는 다른나라에는 수출할 수 없는 품목

들이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과의 반출입올 통해 추가적인 외화가득올 하

고 있옴올 알 수 있다.*)

3) 매한무역진흥공사, 曾책, 12혹.



194

%w므 즈0흐드 Lg登重 반g입 실적{豊健기조그4)

(단위: 미화 천달러)

[' 
國 團 團

'

I 
團 團 團 關

關

t

·-…

2w 남북반 平자협력으 현황

북한은 1980년대에 들어와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경제난욜 타개하기

위하여 198t년 9윌 외국과의 경제기술 %교)PF 빛 管작平자를 적으로 하

는 합염법율 채백·시앵함요로씨 채무상판부담이 컬는 기술 및 외자도입

방식올 선여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은 합영법오로 대표되는 대외개방여율 시도하였으나

북한이 부자대상국가 또는 기업에 실질걱인 투자유인올 제공하지 묫하

므로씨 서방자본 띨 기술을 2 입하는 데에는 실패한 것오로 평가피고

있4

합영사업관련 북한2교위당국자는 합영법 발표이래 1901년 9윌 현재

총합엉건수는 160여건으로 이 가운데 약 /3 가 북한내에 설립된 것이고

나머지는 북한이 해외에 투자한 것이8'[고 V표하였다.5)

그 러나 합영내웅이 구체적오로 밝혀진 자료(1990년 6월말 기준)에

의하면 북한네의 유치가 韶건이고 해외平자가 21 겐으로 진체적오로 67

건에 불과한 겻으로 알러쳤다. 그리고 對北平자 S6건중 66견온 조 총현

계 일본기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1련올 위시한

4) ibItf . 13@,

5) 이엉식 · 박몽청, 님4북한 합작복.자의 유방분야 밋 추진방안
14혹,

·몽잃원. 1罷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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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라리온, 탄자니아, 중국, 몽고 등과의 합작뿐이다.

재일조총련계 자료에 의하면 북한내에 설립된 합영회사의 80% 이상

은 재일조총텬계 기업인과 합영사업으로써 총平자규모는 약 130억엔 정

도이고 총합영계약 87건중 51개 기업이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러쳤

4

그러나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합영사업은 소위 朝·밴합영이 주종올

이루고 있는데 이는 자본이나 기술도입에 한계를 보여 재미한국인 기업

들과의 합영사업을 시도하는 등 저조한 합영사업 실적을 타개하고자 하

나 뚜렷한 실적은 없는 펄으로 보인다.

북한의 합영사업이 부진하게 된 원인은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暑 수 있는데 우섰 국내경제요인으로는 자립적 민족경제 달성이라는 폐

쇄적인 경제정책으로 인한 경제부문간 구조적 불균형 심화. 기술 및 설

비재원의 빈곤에 따른 제반문제. 대외경제활동 경험의 부촉 등으로 요

약할 수 있고, 국제적 요인으로는 서방올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국가들

의 대북한 경제봉쇄조치에 따른 시장의 고립파. 북한상품에 대한 반입

금지정책으로 말미암아 판로개척, 자금조달, 기술도입 등에 대한 신인

도 저하와 관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으로 暑 수 있다.

낱북경협은 19聽년 7·7毛언을 계기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

다가. 1991. 12. 10. - 13.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

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暑 채택한 이후

급신장하였다. 그걸다고 하더라도 이제까지의 남북경협은 뭏자교류에

한정된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을 暑 아니라 북한 경제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남북한 분업체계가 형성되기에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7) 남북한간

물자교역의 중점방향은 현행 간접교역을 직접교역요로 전한하는데 두고

있옴올 통일원의 남북교류협력부문계획(1992-1996)*)에서는 밝히고 있

다.

한편, 최근의 한국과 중국간 겨제교류형태를 살펴보면. 무역운만 아

니라 중국애 대한 해외루자도 동시에 발섕하고 있옴올 알 수 있다. 이

6) 1992 a 19. 제으차 납骨고쉬급회탐(펑양개최)에서 발 르

게 李相貳 朴東暫, 앞책, 1폭.

07 봉잃원. 게7차 경제사회발전6개년계苟 ; iX고류협럭부문계획(1992-19節).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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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현상온 제품수명주기이론(PL이과는 다른 현실이 우리에게 직면해

았완島 보여주고 있다w 따라서 북한이 대외개방올 화대한다고 가정慷올

때. 남북한간외 경협형태는 한국과 중국간의 그 것과 마찬가지로 무역과

류자가 동시에 발생하게 될 것임올 예측할 수 있다.

최근에 吾어와서 북한온 과거 소련이나 중국으로부더의 毛제적 지원

이 총단되고 에너지수입이 硬貿決濟로 전환되는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곤란을 혀어오던 차에 금년(1993)에는 冷害로 인한 ·뇽작물수확외 감소

가 예상되애 더육 심한 경게적 어려A욜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온 대외교역의 활성화와 외국인平자유치의 확대률 도모

하는 정책방향올 제시할 가능성이 여건상 무르익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자급자족 형태의 경 구조暑 유지하고 있는 이상 남

북한간 분업체계는 형성되기는 어러울 暑 아니라 남북한간 毛제력격차

가 크고 톼한의 구매늉려도 충분하지 묫하기 때문에 교 역올 중심으로

한 경제협렵의 충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L吟정협을

위한 제빈 장애요인이 제거되는 것을 전제모 할 경우 남북한간의 경제

엄력은 합작平자롤 중심으보 추진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다.9)

남%한 합의暑 롱해 북한에 합작루자 전용공단이 빠튼 시일내에 조

성필 경우 남한의 대북한 합작우자는 骨격히 뉼어날 겻으모 전망되며,

남한의 대중국 및 동남아 平자진출실적 및 유휴생산시설규모 둥욜 감안

하여 暑 때 공장건설비를 포 함한 대북한 합작투자규모가 t990년% 가져

기준으로 ISS6년말까지는 4需건에 약 6, 594억원(It.3억달러), 그리고

2000년에는 I, 156긴에 약 27- 2, 730억원(30억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어기에 열병합발전소, 폐수처리시설, 사무실, 기숙사

동 부대시설 건설비를 포함하면 2000년까지의 홍平자규모는 3조 l.000

억왼(41억달러)에 달하게 唱 것으로 보인다.

합작후자외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는 1996년까지는 신발, 의류 둥

유휴설비보유업총의 설비이전올 중심으로 대북한 합작平자가 이루어질

겻으로 예상되나. . 그 이후에는 지불., 방A, 전기 . 전자 및 기게부품, 조

립혐 전자제품 등의 분야에서도 투자진출이 활발해질 것오로 보인C·'[.
團 w 罰

도 

野

野 團 윈 1習 w 罰 w 

團

9) 李相直, 朴東哲, 압첵, zs-'/)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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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밀 신발산업의 경우 1936년까지 현재 남한 전체설비의 lOsr내외에

상당하는 규모가 북한에 무자될 것이고 2000년까지는 13-20%에 달할 전

망이다m

3. 남북한 교 역 · 平자분잼에 대한 전考

가. 분쟁원안의 내웅

사회주의에서는 국가가 대외무역을 직접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무역거래가 국민경제계획의 벙위 안에서 이루어진다.10) 따라서 교 역을

하고 있는 상사믈은 공산권 국가들이 수출대금지불올 지연시켐으로써

어려옴을 겪고 있고 또 한 투자보장협정도 그 체결과 실현이 명확하지

않아 진출업체들이 위험부담올 안게 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실정이

다.

T소련의 대외무역중재위원회에서 취급한 국제매매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은 약 절반이상이 히aa務의 25rn이나나 그 지연에 기인하였고

대금졀제와 품질불량에서 발셍하는 분섕도 상당수에 달하었다는 보고가

있다.iO 이로 미루어 暑 때. 남북한간의 교역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될

분쟁도 이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섕갹된다. 12)

다만. 규모면에서 놜 때 공공기관에 포착되는 暑레임의 규모는 실제

로 당사자간에 발성한 문제의 규모에 비해 약 2%에 불과하다. 1*) 예괸대

한국의 경우, 1988년 한 해동안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클레임금액

미화 1억 6,000만달러14)이고, 같은 해동안 한국의 무역관련 문제발생

10) 박종수, 동서교역과 무역분정의 해결. 충재 졔15코 졔9호, 대한상사중재원.

1991. 9. 12혹.

11) 박종수, 동서무역과 무역분챙의 해철, 중재 제15권 제10·11호, 대한상사중거원,

1991. 10 a 11, 8혹.

12) 고준환, 국제상사骨채易. 법문사, 19S3. 365쪽.

13) 擔亂 앞논문, 7等.

14) 여기에서 클레임의 범주에는 상담, 알선, 외국환지급추천. 幽凰 중재 등을 모

두 포합하고 있다. 이 충에서 騰整이라 함은 爾亭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뎨,

즉 알선으로 해결되지 팔은 분쟁사건에 대하여 방사자간의 이해판계를 거듭하여

조율함으로써 합의에 이르게 하는 업무를 총쳉화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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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추정-晋액15)은 당해년도 수출입총액 1, 078억달러 가운데 73억달

러에 달하는 것요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모든 분생올 해결

하고i 있는 것은 아니2, 오히려 분생충 극히 일부만 지+인처리해주-)C 있

다고 할 수 있다. 1992년도 남북한 반출입액은 미화1억7,336만닫러에
·불과하므로 아직은 분쟁발생이 심각하게 표 출되고 있지는 않지만 장래

에는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될 것이다.

무역과 관련한 대북한 사업상의 큰 장애요인으로는 북한이 과중한

외채부담올 안고 있고, 사회주의체제 톡유의 충앙통제계회에 따른 h무역

업무의 겅직성. 고 질화된 관료/주의. 국제적 관행무시와 약속불이행 묶

국제비지니스와 관련한 높은 국가위험Q도(country r isk)暑 갖/J 있.['7 이

로 인한 분쟁의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합영의 측면에서 보았올 때 북한은 부자재핀의 부속과

기슐수준의 낙후, 합영당사자간의 이념상의 상이 및 IC且, 항만, 철도,

전력, 용수, 총신 등 기본져으로 갖7이야 할 사회간접시설 등이 미비

한 겻으로 가되고 있어 분쟁발생의 J aL인이 될 수 있다.

한편. 합엉법상의 분쟁해결은 합영당사자간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합영회사운엉에 관한 분쟁은 합영회사의 구체적인 운영이 최고의

결기관인 이사회와 집행기관인 사장 T 찬리성원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로 이사회외 운영과 사장 및 관리성원의 업무수행과 찬련하여

발생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분쟁사항올 예시하면 합영계약의 해석,이행, 출자의 이얠,

회사규약의 해석 및 수정. 경영계획의 수립 및 집행, 판리성원 및 재정

검열왼외 선임 및 해임, 결산 및 분배 둥올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합

영계약의 해석·이행 내지 출자의 이행에 환한 사항은 합영법에서 알하

는 합영당사자간의 직접적인 분쟁대상이 될 것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사회의 권한.사항으로서 그 -7-성왼인 이사에 의하여 이사회 졀정의 무효
· 기소 등올 주장할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16)

이사회의 곁정사항에 대하여는 합염법 시앵세칙 제43조에서 규정하

15) 추정방법은 설문조사暑 몽한 1임.
16) 법제처, 북한의 骨영법제, 북한법계자2 제2i년법졔자료 제1復)십). 1992, )話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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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옹과 같다. 
"

리사회에서는 합영회사규약의 채택

밉 수정보총. 합영회사의 발전대책. 경영활동계휙, 결산과 분배, 콴리

성원의 임명 및 해엄, 재정검열원의 임명, 등록자급과 출자총액의 추가

와 양도, 합영회사존속기간의 연장, 회사기업의 중지 및 해산 등 합영

회사운영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올 토 의 결정한다."

이어서 鬪시%세칙 제44조에서는 
"

리사회에서 합의회사규약의 채택

懷 수정보충. 출자총액의 추가와 양도, 회사기업의 중지 및 해산, 리사

장·부리사장·리사·합영회사사장·부사장·재정검열왼·청산인의 임명 및

해임. 결산과 분배문제 등은 리사회에 참가한 리사성원 전원의 찬성으

로 정하며 그 밖의 문제들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점한다. 리사회

에서 토 의하는 문제들은 거수가결의 밤법으로 결정하는 것율 왼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추표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합영법시행세칙 개정전에는 합영회사 이사회의 의결정족
-수를 만장일치로 하옜딘 것올 개정후에는 이사회에 창가한 이사전원의

찬성을 요하는 사안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안으로 구분하

여 놓은 것으로 합영회사운영의 묘 를 살리고 분쟁올 가급적이면 줄이고

자 하는 의지가 있옴올 엿놜 수 있다. 그 러나 의사정국수는 없고 의결

정죡수만 규정하여 놓으므로써 후일 분쟁의 불씨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경제적 상꽝은 경제적 대외개밝의 전야에 와 있는 것으

로 暑 수 있고, 일단 대외개방이 진척되면 한국의 경제개발泉기의 경제

적 상황과 유사하게 될 것이다. 그 렇다면 북한과의 교역 및 투자와 관

련하여 발생할 지도 모를 상사분쟁의 유형은 한국의 과거와 크 게 다르

지 않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정치적 위험에 기인한 몰

수나 수용 등의 국유화의 발생가능성올 배제할 수는 없다.

나. 분쟁의 법적인 측먼

북한과의 % 교 역 및 투자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과연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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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게상관습올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 거래상대방이 대외무역의 주체로

서 독립성올 갖고 있는가의 문제. 대외무역기구가 월권행위를 함요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율 북한 당국이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거래당사자

간 계약이 체결된 후 반출입에 대한 남북한 당국의 숭인이 나지 않았올

때의 %임문제, 또 는 쪄임있는 대표가 시명한 계약시인가의 문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약% 을 兮재판정부에서 L초 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 노

사분규 동이 불가항력사유에 해당되는가의 문제, 분쟁해결과 준거볍의

적용문제 등이 체제가 다른 남북한간에 있이서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

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t소얜올 비롯한 공산진국가률의 입장올 검

토하여 봉오로써 북한의 상관행올 좀더 근접하게 이해할 수 있올 것으

로 기대된다. 다행히도 공산핀국가들온 條約소의 원척올 국내빕외 원칙

에 우선해서 적응하 있다.

T스련의 실무가 국제상관습과 다른 예暑 대표적오로 들어보면. 설

비-수출의 경우 보증기간이 인제부터 시작되는지 불화실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계가 항구에 도착해서 설치에 이르는 기간에서의 지체가 생각

보다 길기 때문에 기계설치이진외 취급부주외에 의한 기게의 고 장 등에

까지도 보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계섣치 후 rFa時부

터 보 증한다고 하는 項이 합리적일 것이다.17)

동유럽 毛제상호인조회의(COMECON)ItO 회왼국 삼호간 W內]It易에 찰

웅코자 제청한 CONtECON 일반·상품인도조건(General CondItIons for

Delive ry o f Goods )은 회원국哥의 대외무역관습율 집대성한 통일무역법

전이며, 회원국간의 h무역에는 강제적요로 적옹뒨다. 이 일반상품인됴易

겁은 COMECON의 회인국은 아니지만 옵저버국인 북한도 국제무역의 모범

법으로 받아듈이고 있고, 나아가 북한의 조선국제무역촉진위왼회와 일

본의 무역단체 사이에 체결된 
"

일,조 양국 상사간의 상품거래에 관한

w

野 w 習

17) 장심玄. 내공산권 경+교{f의 넙적 세 (소런 및 동구骨 중심오로), 식시,헥·41논
분, 한양대학교 매학원. 1985. 12. . 30-32쪽.

18) unc l l for It1tuxll EconomIC Assistan{Y(CME/0 . 1949넌 1필 소련.A 骨십으로한
동독, 체코, 루미·q아, 방비·니아. 偏.란<<-, 뻥가리, 暑가리아. 몽고 빛 -7바 -牙의

공산사회주의 국가·猛-이 설씹한 7·세상호원&회의로서 네넌. 1회씩 개최괴는 이사
회이다. 조직-구성으로는 이외에도 정척려%권을 身고 있는 ·씹첵A]웜회. 그6

'

1도t

사부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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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건"에도 적응되고 있다.19) 일반상픔인도조건은 계약의 체결에서

부터 클레임, 인도지연에 따른 위약금. 증재20) 등에 대하여 상세한 규

졍올 두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제시하는 표준정형계약서

가 국제상관습 득히 코 메콘의 일반상품인도조건에 위배되게 작성되었고

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공산주의국가의 경제조직체는 독립채산제를 취하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의 대외무역기구나 다른 대외무역주체뮬의 경게적인 능력은 국가가

배정해 준 재산과 이듈의 활동에서 얻은 收1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톡히 대외무역기구暑은 어타 생산기업과는 달리 국내에 별도의 고 정자

산을 갖고 있지 않고 주로 은행대출 등에 의해 운영되묘로 보유재산이

매우 적다. 또 섕산기업이 대외무역권한을 부여받고 자기의 상품과 관

련된 무역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조직의 고정자산올 혐성하고 있

는 기업, 견물, 시설 등은 채권자의 첨구에 외한 저당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담보가 될 수 있는 것은 금융자산 暑

이다. 따라서 공산주의국가내에서 강제집댕을 하려고 하먼 이러한 어려

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다음으로 主權急除(goverei8n imunit y )를 주장할 가능성에 대한 문

제가 있다. 주권면제는 국제법상 주권국가나 점부는 외국재판소관할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21) 공산권국가들은 경제조직체의 설립,

운영. 해산과 자금의 면에 있어서까지 정부와 밀절한 관련을 맺고 있

다. 그리고 공산권국가듈이 대외무역율 주권적인 활동의 일부로 파악하

고 있기 때문에 대외무역기구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主흙免除를 주장하

머 a喉1S으로부터의 면제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22)

공산국가들은 일반적으로 等치행위(aots jure imper ii )와 경제관리

행위(acts dure ges tion{s >暑 구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주권면제이론

올 적응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공산권의 국영무역올 별도의 법인이라

함으로씨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읗 전개하여 사실상 주권제약웅안올 가능

케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지배적인 견해가 되어 가고 있다.23) 죽. 주

19) 장신호, 앞논분, S3혹.

20) 00罷0ON의 표준중재조항은 피고지주의블 원칙으로 하고 있다

21 ) 고骨환, 앞苟, 324폭.

22) 창선호, 曾논분, S6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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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제의 주장올 고수하는 것온 시대·학{리· 아니할 수. 飢다.24)

그렇다고 하여 북한이 무억업무에 있어서 주권면제톡권올 주장할 가

능성올 배제할 수4는 없는 일이다. t972년 美.蘇무억협정이 무역계약의

당사자가 재판권이나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됨올 주장할 수 없도록 명

시한 사례를 타산지석k으로 삼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분쟁해결에 있이

서는 &令보다는 주긴제약의 용인이 가능한 국제상사중재를 꽐용하는

연이 유리하다.26)

공산권 국가들의 대외무역기구들은 국가계픽에 근거하여 부여된 업

무를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보等이다. 이러한 상항에서 대외무역기구가

정관에서 규정한 %직-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옜올 때, 즉 긴한유칠행위(權

限驗越行爲)를 하였올 때. 그 권한유월댕위에 의한 기래자체는 유효인

지 아니면 무효인지패 문제가 발생한다. T&련의 경우에는 무효에 해

당하고 헝가리의 경우에는 tt한 것오로 본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거

래에서도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상대방의 定 정도는 검見하어 싱g대방

외 인한올 알아 두어야 할 것이다.26)

또 다른 면에서, 남북한 거래당사지들간에 합의된 반출입거래에 대

하여 남북한 당국의 숭인이 나지 않았舍 때 책임문제가 발생한다. 그러

므로 이에 대한 사진검로가 필j(하다.

%또한 공산국가들의 무역계약에는 엄격한 형식의 구비가 이구된다.

계약이 체결되었,올 때부더는 그 동안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교환慷던 모

든 서신과 협상은 무효가 된다는 코떼콘의 일반상품인 i ·조건의 규정27)

이 있다. 이는 서면에 의한 법暑행위외 내웅율 그 서면이외의 중거에

의하여 서면에 기재된 것과 다르다고 중명하는 것올 더용치 차는다는

원칙올 명시하고 있는 것이% T소련의 대외무어중재위원회의 판졍에

서도 인의 서명이 결여된, 계약내f各 구체화하기 위해 쟉성된 의정서

를 무효라고 하였요며 계약의 수정에 대해서도 서면에 의한 인의 서명

이 졀여되어 그 수정이 무효라고 판정하였다.2S) 따라서 북한과의 무역

23) 고骨완, 앞책, 325쪽.

24) 장선호, 알E문, Sfi-87%.

25) 박종수, st-는·문. 9혹.

2[i) 장선호, V논문, 으g꼭.

2'/) General Conc너tions ot' Ueltverv o f u00(ts between or ganIzat.ions o t' the

Il」lember Cotrntrtes o f t.tie COMEC()N, ar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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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졀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적 요건에 주의를 기울이고 상대

방이 서명권올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도 착인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다.

공산주의국가에서는 경쟬이 존재하지 않 로 경제계획에서 규정한

상품이나 웅역에 대한 선택적있 원천이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게약

의 이행을 전제로 하여 세워둔 다른 목표가 지장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는 인도의 지연이나 이행에 있어 과실이 용인되지 않고 있다. 또 공

산국가에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므y 게약위반에 대합 구제로서 손해

배삼액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위약금제도를 운영할 수 밖에 없다. 과

실있는 당사자에게 위약금올 부과하며 이행지체의 경우 지체기간이 경

과할수록 위약금을 가충시킴으로써 이행올 강제하고 있다. 위약금이 챙

구질 경우, 그 위약금을 중재에 의해 조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어 논란

이 분분하다. 공산권국가 대외무역기구의 표준정형계약에서는 위약급

의 비올이나 위약읍총액올 중재에 의해 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는가 叫면. 몇몇 코 떼콘 회원국에서는 중재판정에서 경감시켜 춘 예가

있기 때문이다.29)

계약의 항사자들은 불가항력사유로 말미앝은 불이행으로부터 책임이

면제된다.30) 그 러나 파업과 같은 노사분규가 불가항력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의 대상이 된다.31) 그러므로 게약당시에 불가항력사유에

대한 분명한 명시가 필요하다.

분쟁해결과 관련하어 중재장소나 재판장소를 어디로 정할 것인지,

준거법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판정결과의 집행이 가능한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피고지주의를 택한다면 소송이나 중재의 결과

가 집행될 잠소에서 분쟁에 대한 심리가 진%되므로 소송기술상 상대방

의 부존재확인졍구와 같은 책략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

나 법체제와 운용이 다른 북한에서 소 송이든 중재이든 심리를 진앵한다

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3) 장션호, 앞논문, 92혹.

20) TEAf . S3-97혹.

30) Intsmatlonal Ct1amber o f Comerce, rarc른 飽,f인re atx t litrrdst]m 19S5,

arL l.

31) 장선호. 앞논분, 9으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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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국제적 교역 · 후자분德의 해礎모형

I. 분쟁해결묘형의 겨테

분쟁올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무역거래에서의 i辭眞靈올

정리해보면 다음의 <그림 Ill-I>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32)

<그립 麗-I> 므역갈등의J 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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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무역갈둥올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그림 III-2>에서와 같이

Christopher Ww Moore 
'

[ 제시한 갈둥판리 및 해겹의 접근방법올 살펴 볼

필요가 있다.33)

분 옵 해결하는 수단은 다양하다. <그림 Ill-2>가 뵤여 주듯이 그

신백은 여러가지가 있1 분쟁의 有리 및 해결과정이 공식·적인가 사적

인가에 따라 신어할 4스 있는 수단이 달라지2;(, 또 관련된 사람들, 제3

자가 개입할 경우 제3자의 권한, 의사결정의 형태, 강압의 크 기 동에

32) 油魏, y.역有듯·에 관한 싫중적 연R-, 박사이기 논. , 한양대헥·교 대학원, 1989,

10-32혹 및 111% 가조.

33) ChriSLot)her w, Moore, fhe 晨'@D'61.lort Process 71rscfk'%sl st.rate%195· f'or

RPsoIt%1료· C(II2rIlct), Jossey-ttass Inc. , 1986,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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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도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진4

<그림 麗-2> 電등礎리 및 해결의 졉泄重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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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2>에서 일쪽으로 갈수록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절차가 진행

된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대방을 강얍하거나 공식적인 조 치에

의존하게 된다.

대부분의 25和는 비공식적으로 다루어진A 사람들은 사안이 별로

중요차지 않기 때문에 또는 변화를 도모할 힘이 없거나 더 나은 변화의

가눙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서로 회피하는게 보통이다. 회피가 불가능

하거나 긴장이 고조되어 당사자들이 불화를 더 이상 방치해둘 수 없게

되면, 사람들은 불화를 풀기 위하여 문저1해奮을 위합 비긍식 협의를 하

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련된 사람들의 만족도에 차이는 있을지언

정 불화가 해결되기도 하고, 아니면 관심부족이라든가 능력부족으로 결

과를 보지 못하고 중탄되기도 한다.

불화는 양당사자가 자기듈의 불화를 해결할 능력이 얼거나 해결할

의사가 없을 때 비로소 분쟁화한다. 죽, 일방이나 쌍방의 당사자가 現

狀(status quo >올 밤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앓거나, 상대방의 요구에

동의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거나, 상대방이 요구에 대해 거절하는 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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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돌일 수 없올 때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분쟁은 판계가 악화되면

촉진된A 분쟁관련당사자들은 분쟁올 해소하기 위한 다앙한 수단율 선

택할 수 있%

헙상(11egotiatiorl)은 이해싱·충에 펴면해 있는 당사자들간 교 섭하는

과정올 말한다. 習상은 岳져1해畜醫 위합 비공식 협의보다 더A 의도적

이고 체계적인 분 해걸절차라2]( 할 수 있다.

알선(mediaUon)은 習상과정이 연장핀 것으 로 디 정교한 習상과정율

말한다. 알선은 마옴에 暑고 불편부당하며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게

된다. 제a자는 분쟁의 사안올 분 당사자듈이 수락할 수 있는 해결점에

자발적으로 도달하도록 분쟁당사자들올 돕지만, 명령적인 외사·절정은

갖고 있는 젓온 아니다. 협상에서A'1럼 알선에서도 의사결정권한은 분쟁

딩'사자들의 수중에 놓여 있다. 알선온 갈등올 겪고 있는 항사자듈이 자

신들의 갈등을 디 이상 다룰 수 없다고 믿율 때, 그 리·고 유일한 해결-수

단이 공정한 제a자외 덥조를 - 구하는 펄이라고 믿율 때 알선은 흔히 시

작된다.

협상이나 알선의 단게률 넘어서게 되면 분쟁해겯의 또 다른 기빕듈이

있다. 이 기법들은 분쟁의 결과에 대해 관련자듈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제어력올 감{시키죠(, 외부에 있는 의사절성A'[吾의 관계를 중대Al키며,

또 한 승패 및 의사절정기법에 접점 디 외존하게 된다. 이러한 접근방법

은 公·私로 구분할 수도 있.고, 법적·초법4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행정적 또는 侵리적 분쟁해舊방법<fldministratlve or execu tive

dis pute reso lution e pproec h)온 어떤 L초 직내에서 분생이 발생하었올

때 곧잘 이응된다. 이러한 분쟁해결절차에시 보면 분쟁올 해짇하는 제3

자는 분쟁과 다·소 거리가 있는 사랍이고, 또안 반드시 공정하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다. 만일 어·노 사기업0'1나 이느 한 부서 또

는 어띤 작업팀 안에서 분팩이 발생한다면 그 해절과정은 私的인 것이

되고, 만일 市長이나 지방장관, 기회관 1쭸는 기타 官吏哥이 공기관 안

에서의 분쟁올 해결.한다면 ·2L 해결과정은 公的인 것이 된다. 관리 . 댈정

적 분쟁해절은 일반적으로 체제전체의 필요와 개인의 이익올 균형시키

려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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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공평하고 중립적인 제8자에게 분쟁당사자들이 다루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분생당사자들을 위해 의사결정올 해 줄 것올 협조요청하

여 부탁하는 분쟁당사자들의 자발적엔 과정올 일반적으로 총칭해서 부

르 는 말이다. 의사결정의 결과는 권고로 그 치는 수도 있고 당사자를 구

속하기도 한다. 중재는 중재연율 선정하여 진형하는데, 중요한 점은 중

재인은 해당분쟁과 이해관계가 없는 무관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司法的 해결방盟(judIcial a pproac h)은 제도적·사회적으로 인졍된

당국이 사적인 분졍해결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사적인 해결과정에서 공적인 해결과정으로 넘어가게 된다. 사법적 단계

에서는 보훙 법률가들올 고 용하게 뙤고, 재판관은 법에 근거해서 결정

을 하게 된다. 결과는 누가 홀은지 누가 그른지에 대한 결정과 함께 숭

패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또 재판의 결정은 당사자를 구속하게 되

고 집행될 수 있다.

玄法的 해걸방惱(legislativ翁 a pproac h )은 분쟁율 해결하는 또 다른

公的이며 법률적인 수단이다. 개인에게는 증요한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

도 더 많은 다수의 사랑들에게 영향올 미치기 때문에 커다란 분쟁이 발

생한 경우에 보통 이 방법이 이응쵠% 이 입법적 해결방법에/d는 획종

적인 결정올 하기 위하어 승패를 결정젯는 투표를 전행시키게 된다. 최

종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자신과 같은 생각올 가진 사람올 많

이 동원하면 된다.

昏으로 超法的 해결방법(extralegal a pproac h)A로 비폭력적 행동

(nonviolent act ion)과 폭력적·醫리적 강압(violence or phys ical

coerc Ion )이 있다.

t 국제상사분잼과 중재

가. 서설

분정이 발섕하고 나면 일단 분쟁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하여 원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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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올 모서하게 된다. 그리나 당사자간의 엽상이 여의치 않올 경우 중

립적 위치에 있는 게3자의 개입에 의한 분쟁해걸절.차로 들어가게 된다.

"

예방의 1온스는 치료의 1파운드보다 낫다"라는 法8과 같이 분생은

사전예방이 가장 바람직하나, 분쟁이 이미 나타난 다욤에는 분 올 해

결바기 위한 최적의 실용적인 방법으로서 중재가 단연 으 뜸오로 꼽히고
m

있다. 물론 화해가 가능하다면 더 나은 방법이 되겠지만, 화해가 되지

低올 때에는 소 송이나 骨재의 두가지 방법 중 어느 겻올 신택하여야 하

는데34), 국제적 교역이나 후자에 있이시의 분쟁은 소송보다는 중재에

의해서 해걸하는 방얩이 더 선%호되고 있는 것M의로 밝혀지고 있A

국제무억에서 분젱을 대부분 중재로 해곁하려는 까닭은 중재가 소 송

에 비하여 다옴과 같은 리한 점올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상사중

재제도의 장점은 自由合意에 의한 분쟁해걸의 부탁, 평화적 분위기, 비

공식적인 절차. 신속성, 骨재인의 省문성. 審閨절차의 비공개. 저렴한

비용. 「외국충재판정의 숭인 밋 집앵,의 보장 등올 듈 7수 있다.35)

따라서 여기에서는 Christo pher W, Moore의 분쟁해결방법 가운데 국

제무역 및 부자와 관련한 분쟁해졀見형으로서 兮재에 초점올 맞추어 살

피본다. 충재도 넓게 해석하여 그 내용올 분해하여 보면 械가지 단계의

절차로 나누어진다. 죽. 
「

알선-調停-중재.의 세단계로 -7-분할 5수 있다.

중재의 각 단계의 내웅에 대하여 차례로 겅도해 보면 다各과 같다.

나. 후대IF(meditltioni inte]f+110diation >

알선이라 함은 공정한 第3者的 기관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의뢰에 의하여 사건에 개입하여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는

방법을 말한다. 알선은 
'당사자간의 

협력올 唱요로 하며 강저]력은 없으

나 휴旋受任기관의 역량에 의해 그 실호성이 나타난다.[W)

34) 소송과 중제(. 방상 대처1畓게에 있는 %은 아니 다. 당시-자간외 기1약서이1 중게조

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은 불가능·하기1 된다는 심·fl서 분쟁미 발생한 이<f-에 해

겼방법의 ·실익에 어느 정도 제익t이 있.:‥]l 된니..
35) 幽11(i倫 編鷗의 gii積{1廳純度. 「

付栽. 제 145iL /<韓臧事仲裁錦. 1984. 2. 
.

4-14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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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mediation)이나 調停(conciliation>은 중재와 다르다. 이 알선

이나 調停은 노 사관리상의 불평해결에 사용되던 절차로써. 분쟁의 당사

자들은 제a자에게 해결을 위한 권고(reoo圍1endetlon)를 해 줄 것올 요

청하거나 화해에 도 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는 절차이다. 이 때

제3자가 하는 권고는 당사자들올 구속하거나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

알선이 助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중재는 사법적 기능올 가지고 있

다고 할 수 았다. 즉. 알선이 권고한다면, 중재는 결정한다는 정에서

차이가 있다.77)

중재인이 아닌 제프자인 알선인의 개입으로 화해가 이무어진 경우에

는 당사자간의 신의의 문제로써 私的 계약의 형태를 이루는 것일 哥 중

재판정과 같은 득별한 효력은 없다. 따라서 알선이 화해와 다른 점은

제3자가 해결을 주선한다는 것이며, 調停이나 중재와 다른 점은 해결안

이 수락된 경우 법적보호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닥.3S)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분쟁발생시 당사자간의 우호적 해결이

곤란할 경우에 일방당사자의 의뢰에 따라 클레임올 접수하여 신속·공정

하게 처리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클레임의 당사자나 관계인으로부터 진

술을 받거나 관계서루의 제출올 요구하고 사실조사를 한다. 알선은 당

사자간의 비밀올 보장하고 거래관계의 지속올 가능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알선은 무역진훙의 차왼에서 IS66년이래 현재까지 비공개
· 무료로 서비스되고 있다.

다. a停(conciliatior1)*9)

당사자가 분잭올 중재에 부탁한 경우, 중재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간편한 해졀올 도모하여 중재관정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하는 調停이

있다. , 조정이란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제3자인 조정인에게 분졍해결

36)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제도안내. 1990. 18족.

37) t」1artin Dwke, 1bike Otl Cd錢릴r」clal / trIdtretloll te (層 at7d PractIce. c r

ca鷗릴초cAU Artu+ratIo브1, Cal la르han & Co聞1any, 1954. PA 4.

38) 정기인, 상사중재론. 무역경영사, 19Si. 42쪽.

39) 매한상사충재원. 앞책. 19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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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율 제시해 줄 것올 부탁하고 그가 게시한 조 정안에 둥외함으로써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조정은 중재률 신청한 당사자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행하여 진

다. 분쟁의 당사자들이 초정안올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면 그 조정결

정은 骨재판정과 동일안 효력올 갖게 된다. 중재판정은 당사자에게 법

핀의 왁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율 갖고 있으므로 조 정결정도 이와 마찬가

지의 효력올 발생한다.

그러나 謁停)L이 고하는 調停%올 당사자 가운데 일방이나 쌍방이

수략올 거절하면 조정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 조 정절차는 자동적%으로

폐기되면서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종재겅차로 이앵되게 된다.40) 조정은

롱싱-적으로 骨재보다 우월한 분쟁해결수단이라고 인정된다. 그것은 종

재에 의한 해결은 강제적 구속력올 가짐으로씨 당사자의 자발적 숭복이

무시되기도 하지만, 조 정에서는 당사자가 불 하는 경우 거부의 선며핀

이 있기 때문에 和解的 방법이라2 빨 수 았다.41)

한편, 국제상업회의{.에서도 전문 1개·조, 본문11개조로 구성된

Rules o f Optional Concil i.otion 욜 두이 고-정省차률 선택적으로 운용하

2 였다.42) 調停율 충국에서는 調解43)라는 하는데, 기본적인 제도의

률은 같으나 조 정이 실패慷율 경우 ·조정언이 중재인으로 칠 수 있는가

에 있이시 西歌의 조정·중재제도와 차이점0'l 있다.U)

라. 중재(arbitration)

兮재는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私法소의 권리 기타 법률관계

4이 상사省·재규칙 제 18조.

41) 정기인, 曾책, 4()곡,

42) 1ntematlonal oliArnl]er t]r Comm난rclal. lCC Rules o r Conci l iation an d

/irtrlt.ratIon(1955),

43) (J:l China Internat ional b:conomIc an d 
' 

rrafle Arbi t.ratton Co讓1sston, 中國圖際

經濟貿易{y裁委員會 簡介. f ) 曹陽, 國際經濟慣例'쁘用指南, 4니C辭書出版iE,
1993. 59-70쪽.

44 ) Tanp, [louzht, In'l{m敎'tional 1icono繼1c an 너 
'

I'ra너e Arrntratir]n l. n t.he PIt,

CIlina Internat lonal Econoln]C an(1 Trade /%rr어t.rat1on Comml ss Ion, 1988,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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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분쟁올 소송에 의하지 않고 私)W,인 제5자暑 중재인으로 선정하

여 그 분졍의 해결을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그 판

정에 복종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올 말한다.46) 중재는 분쟁이 상당히 악

화되어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기 전에 제프자를 개입시켜 쟁점

올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46) 중재는 소 송에 비하여 신속하고 비웅

이 적게 들며, 절차가 편리하고 기밀이 보장되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

인 분쟬해결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7) 이러한 중재의 톡성은 <표 屋

- I>에서와 같이 소송과 비교하여 봄으로써 더욱 분명해진다.

국제적으로 상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잼에 직면하여 많은

비용과 장기간올 필요로 하는 소 송에 의하여 분쟁올 해결하는 것이 과

연 실익이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국

제교역 및 平자와 관련하여 분쟁관련 당사자들이 외국법원에서의 소 송

올 꺼리는 경향올 보임에 따라 국제상사骨재제도(international

con騰淫 {el ar bitration )가 효과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사중재제도가 국제적으로 발전욜 거듭하고 있는 주

세에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이 급증하면서 국저1거래와 찬련하여 발

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효과적인 수단의 필요성이 중대되었다. 실업계에

서는 외국법원에 가서 소 송으로 분쟁올 해결하려면 위험하고 착잡하며

지체되는데 비하여 중재로 분쟁올 해결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교

적 확실성이 있고 간단하므로 중재를 선택하는 경향올 보 여螢%4S)

45) 매한장사충재윈, 앞 , 19꼭.

46) lioDert E WeI墓크nrt an 0 111 1da c. Wassonl /Ir61tratlon In the 驕흐rteetln豚

Channel, 愈1SUiness 施]애晨311s vo l. 17(Octorter 1974). IR. 39.

47) 매한상사중재윈, 상사중재절차해설, 1079. 
, 2혹.

4S) BIward R Leah y an 0 DIane F, 0rent1tcher, 
'

Enforcement o f Arbttral Awards

Issue0 try the AddItIonal FacIlIt고 o f the InternatIonal Centre or Settlement

o f Invest,sent Disputes(lCSID), 
'

고0firn니 o f Ill(e초113t.」iotASl l lrtVtrarJiorx Vol. z

No. 3. SeptemDer 19SS, p,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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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계약당사자들은 상대방과의 우호적인 상거래관계를 유

지하기를 왼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당사자들이 일반적으로 중재판

졍부가 내린 판정율 묵인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50) 통계

에 의하면 대부분의 敗壽당사자들은 자발적으로 중재판정에 따르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상업회의소의 조정·중재규칙에 따라 내려진 중

재판정의 30%가 자발적으로 패소당사자에 의하어 지켜지고 있다.51) 따

라서 상사중재는 국제무역분쟁올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려 할 때. 분쟁의 당사자인 국제거래주

체가 개인52)이냐 국가냐에 따라 국제간 분쟁해결의 적용규척이 달라지

게 된다. 예毛대, 국가와 국가간의 경제적 분쟁에 대하여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n).의 분졍해결절차53)에 따르게 되고, 개인

그 국가간의 경제적 분잭에 대하여는 「국가와 他飜국민간의 투자분쟁해

결에 관한 협약(lCSID>,54)에 의르하게 뒨다.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은

mw

50) Kenneth T. ul rnr,
'

The 敗1forcement o r ArIoItral /&wards Unoer UNCTI묘AL's

驗70el Law on International Comerclal /Irt31trat1on, 
'

CoX廳6)Ut lottmal o f

fratlSIIStuioll」al L쿄IF, Vol. 25, 1967, p. 717; 장복희, 曾논문, 214폭 중복인용.

51) lIMiratito, 
'

Ttle Ltr11ted NatIons Conventton on the IMco顯11tIon an d

Enrorceamt o f Foretgi l%rI)1tral Awartls; The First Potlr Years. 
'

61卽조용la

lOttmal o f 111tef71혀Tooal & carnpara했19 Law, Vol. 25 t967, p717: 장복희.

Ib]itL

S2) 국졔거래주체에는 개인, 국가, 국내법인, 국제회사 둥이 있으나, 전롱적 국제법

에서는 법인은 자 인화 마찬가지로 개인으로 취급해 왔다: 高魯煥, w去來決
陰 經聽吐, 1967. 103-5혹 참조.

53) CArr에서는 병확한 單 분쟁해펼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분쟁해졀절차라고

曾 수 앴는 조항이 30개가 멍게 언급되고 있고. 체약국들로 하여금 GArr와 댕의

로록 의무화하고 있는 조항만도 22개에 曾하고 있다: lohn R Jacksonrn G/[TT해

설. 한국무역혐회. 19SS. 376혹.

그려나 GArr 제23조에서는 曾사자간의 분쟁해평방법으로 圖整을 규정하고 았는

셰, 
"

국가는 만족소러운 켬정읗 위하여 타방체약국에 태하8 서먼으로 사정설명

또는 게안을 합 수 있다(. . . the con tracttng party 隱 킥, w Ith a v iew to the

satIsractory a그Justmmt or the m떠ter. ma lte wr Itten representatIons or

proposals to the o ther con tractIn意 party or parties whIch it cons Iders to

l)e concerned)'고 규정하고 있다.
GArr의 무역분정 해결절차에 판하여는 박대위 · 오병선 · 이영수. 무억마찰의 해소와

수출증매방안에 관한 언구(-GArr의 무역분쟁 해경절차를 층심오로-). 부역학회지

제14권, 한국무역학회. 1989, 65-9요혹 참조.
54) lCSID는 

'

InternatIonal Center ror Settlemmt o r lnve%mmt 01sputes' 의 약

어이며, 1956년 10필 14잃 국게부홍개방은행(1WD')의 부셜기구로서 
"

早자분쟁의

해경을 4한 국제본부'를 저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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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

외국충재판정의 숭인 띳 집행에 관한 협약(일.명 뉴$협약),M))

에 뿌리를 둔 각 국가나 국제기구의 기관중재에 따르거나 임의·중재에

의해서 해결절차가 진댈뒨T

다옴으로는 국제상거래에서의 분쟁을 중재로 해결慷올 때 중재결과

인 중재판정이 국제적으로 숭있되고 집댁되기 위하여는 각 개별 국가의

공릉의 이익이 이우리전 국제협약이 필요한데 이를 검토해본다.

3. 국제중재협약

가. 제네바a定書와 제네바lg約

1920넌 1월 10일 국제연맹 발족당시만 하더라도 국제거래에시 말생

하는 분쟁옴 구속력있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소 송91-에 없었고, 소 송

에 적응되는 실체법의 내용 억시 나라마다 크 게 파이暑· 보임으로씨 국

제상거래는 불안한 가운데 지속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暑 해결

하기 위하여 1923년 9칠 4일 국제연맹이 주축이 되어 제네바에서 중쟤

합의계약의 효력올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각국은 자국의 실정법

에 이暑 5수용토록 한 것이 제네바의정서(Geneva Protocol on

Arbi.tration Clause >56]이다.

이 제네바의정서에 의하여 체약국들은 그 들의 국민간에 분쟁올 骨재

하는 합의(compact, a greement )는 유효하고 취소할 수 없다는데 합의하

였다.57) 의정서는 일단 중재가 시좍뙤면 법원소송은 충지뙤2, 덧붙여

각 체약프-은 자국의 영艮내에서 내려진 骨재판정내용올 자국의 관할기

관이나 자국의 빕령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할 것올 약속하였다.隨)

55) ())nven'tIon on the Reco료nttton an() Enforcemen't ot' F'on3)르n 」l%rI)l(al Awanls.

N아 York, Tune IO, 1955. The text o f the conventIon i put]11이jed In 330

Tit에/ /Mar.Ions If種1y 33fl'es. p. 38, uo, 4739 (1959) . Altaert Jan van den

her直, n)e Ab[F ydrll ,

·trrntrMTo]「l cornefltlon o f' IS$5, Klu%ver Law an(I TaxatIon

PUI)Itshers, 1961. Annex E.

bS) 1924년 7웡 25 일 발효되었고, 전문 6개조로 </성회었다.

57) Reneva Pro-tocol Art, l.

50) Geneva Proto(301 Ar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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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네바의정서는 분잼이 국제성올 띠고 있는 경우에도 준거법율

중재지의 법만으로 제한하고 중재지에서 내린 중재판졍만이 중재지에서

집앵되도록 하므로서, 사실상 국내중재판정의 집행을 보장한 것에 지나

지 않았고, 외국충재판정의 집행에 대하여는 언급올 하지 않으므로 인

해서 체약국에서 내린 (외국)중재판정올 집행거부할 수 있는 문제률 내

포하고 있었q

따라서 제네바의정서가 중재합의계약의 효력만 인정할 暑 외국증재

판정의 숭인이나 집헝올 보장하고 있지 않는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327년 s윌 26일 관련국가들은 
"

외국중재毛정의 집행에 관한 제네바협

약"(Geneva Convention on the Execution o f Forei gn Arbitral Awarfs )

59)올 채택하옜다.

제네바협약이 체결되므로써 중재판정은 중재지법에 따라야만 집형필

수 있다고 규정한 제네바의정서 제3조는 무효화되었고, 대산 제네바의

경서의 규정에 의해 유효하게 승인된 중재합의계약에 따라 중재판정된

내용은 제네바협약의 체약국 안에서는 관할 법원에 의해서 승있 및 집

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60)

체약국에 의하여 중재판정이 집행되기 위하여는 同협약하에서 일졍

한 심사가 행해겨야 한다. 중재판정은 유효한 증재합의로 이루어져야

하고, 중재계약에 정하여진 방법과 그 준거법에 따라 구성된 중재판정

부에 의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져야 한다. 중재판정은 그 것이 내려진 국

가에서는 종국적인 것이 된다. 그리고 중재판정 집행국의 공공질서를

침해해서도 안된다.

중재판정이 중재지의 법령에 의해서 무효로 되었거나. 당사자에게

중재절차진행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대리인이 정당하게 선임되지 아

니하옜거나, 또는 중재판정의 내용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났올 경

우,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거부된다.

한편, 이 협약의 약%의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다옴과 같다. (l) 제

네바의정서와 제네바협약 둘 모두를 비준한 국가의 관할권에 구속되는
團

團 團 團 團 .

59) 전骨 11개 조은으로 구성된 이 첩약은 일병 
'

제네바협약'이라 부르며. 1929년 7

25일 발호되었다.

60) Geneva C에1VentIon /krt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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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n 낱북한 M iL역 · 루자분쟁에 대한 상사骨재의 적합성분석

외국투자가의 입장에서 보 올 때 북한에·서의 국가중재가 민사·소송

보다 유리한 점은 다옴과 같다. 즉, 첫쌔로 분쟁당사자를 비롯한 모든

사건관계자들은 충재인의 지시에 복종할 의무를 지고 있:j 兮재·재판의

절차도 제기, 푼비, 심리, 재걸의 집행. 재심 둥으로 되이 있요묘로,

중재재결의 집행이 보장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소송은 공개적이

어서 영업비밀의 보 장이 안되는데 비해 중재에서는 비공개기· 기·능e"[다

는 점. l()g) 셋쌔로 재판에서는 있민들이 신축하는 안사에 의해 인민재판

이 되는 반면 중재에서는 당사자들이 선정하는 중재인에 의해서 중재정

차가 진행된다는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17명의 중재인명단

만 보유하2 있고 반드시 이 중에서 중재인율 선정하여야109) 하므로 骨

재인선정이라는 측면에서의 잇점은 소송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올지 暑

라도 일 적오료 볼 때 좋은 점보다는 불리한 첨 平성이이므로 구태어

. 표현하자면 소송에 비해 멀 나쁜 택이라고 할 것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0'l 북한에서는 국제적 교역 1곳 루자외· 간련한

많은 법들에서 이미 중재관련 조 할올 삽입하여 분쟁의 . 중재에 의한 해

결의 길올 터놓고 있옴올 알 수 있다. 그리므로 남북한간의 교역.平자

분쟁은 1송보다는 중재에 의한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합영계약서 표준양식에서는 북한내에서의 중재절차만올 규정

하고 제3국의 骨재기관에 대한 심의의뢰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31 있

로 유의하여야 할 것이t 합영법에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제 국

의 骨재기有에 분생문제의 심의를 제기토록 히용하고 있으므로 합영계

약에서는 모든 분쟁올 제3국의 兮재기판으로 가져가도록 포괄적으로 합

의하는 방시올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w ) IO]

제3국외 중재기판율 신어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한 제3국

1()S) 중기'1십 ·反프/·칙 제327에 외하면 심AI·E · A'·게가 원칙이 나 2사지.의 기방이라
요청을 하면 비공개로 할 수 34다.

109) 합엉(피 경우는· 체외 (합영법 시헹세첵 제 1(]1조),

1 10) 법제처. 앞책, 129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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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UNClTRAL 표준중재법 및 증재규칙

測 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ml9 Commise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1TRAL)는 국제무역구조와 그 변화에 상옹하는 통일입법

의 종합추진기구로서 1966년 유엔충회의결에 따라 창설되었다.62)

UNClTRAL 중재규칙은 1976년 4윌 28 일 UNClTRAL 제9차 회기에서 채

택한 41개 조문의 중재규칙이다. 이 규칙은 자본주의국가와 사회주의국

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그 리고 불문법계 국가와 성문법계 국가에 소

속된 사기업간의 상사분쟁올 해결하는데 널리 이웅되도록 범세계적 사

웅욜 위해 제정된 것이 특징이다m63) 그러나 UN인TRAL 중재규칙은 기콴

중재보다는 임시중재에 더 적합하고, 중재인선정이나 중재절차전행올

지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성문법계 국가들로부터 호옹올 얻지 못

하고 있는 실졍이다.

한연, UNC1TRAL은 IS胃년 7월의 제12차 회기에서 범세계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국제상사중재법의 제정율 추진하여, 1985년 6월 3일부터 21

일까지 비엔나에서 개최된 UNClTRAL 제t8차 회기에서 
「UNCl買4L 표준국

제상사중재법(UNCl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nmercial

Arbitration).올 채택하였다. 이 법안은 1985년 12월 11일 제112차 유

엔총회에 넘겨졌다. 유옌총회에서는 각국의 정부가 이 법안올 심사숙

고 하여 국제적 중재법의 홍일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짚고하는 결의문올

채택하였다.

이 때까지만 해도 뉴윽협약의 가입올 거부하고 중재게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오던 캐나다는 뉴욕협약에 가입함과 동시에 1986넌 최초로

LNCITRAL 표준국제상사중재법올 수정었이 그대로 국내법에 수용함으로

써 국제적인 상사충재법의 통일화에 앞장서 나섰다.64)

61 ) lottrINu o f 117termtionttl A4죠bItISt.ion. Vol. to, No. t. 1993, tI 105.

62) 고춘환, 국제거래법혼, 경진사, 19요7. 26혹.

53) 신한동, 앞척, 175혹.

54) IMrt . 153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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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싱턴협약

오뉼날 국제기래는 유형의 상품 뿐만 아니라 무형외 기술, 용역, 정

보, 경영, 힌연자원의 이용, 공장건설 등의 平자거래도 그 대상이 꼬·]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 유형이나 무형의 자본올 후자하는 경우 후자자는

자신의 두자자산올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夜이 매우 중요한 문제

로 등장e'[게 된다.

국제간의 자본이나 기술의 후자거래를 촉전시키기 위하여 상호平자

보호협정올 체결하고는 있지만, 후자와 찬련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분챌온 복잡다기하게 領히게 되어 상호투자&호협정으로는 1효과적인

해곁올 기대하기 어렵다. t또한 두자, 기술이쩐 및 그 외의 유사한 국제

거래는 상업적 행위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법원의 편협탄 견해로 인하여

寡,A의 對외국平자는 위축칠 수 밖에 없었다.65)

이에 따라 미국 국제법학회(Amerfcan Societ y o f International

kw )는 1961년 연차총회에서 국가와 외국私企業간의 중재에 관한 국제

적 협정제결의 필요성올 토 의하였다. 외국민간平자의 촉진올 위한 안정

색으로 무자분쟁은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련 중재절차업

무暑 담당할 기관은 세계온앵으로 히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

리하여 세계은행이사회는 수차에 걸친 협의를 7
'

[졌고 1963년 10실에 워

싱틴협약의 초안올 마련하였다.

이 초안은 국제상업회의&暑 비롯한 기타 유수의 전문기관으로부터

의젼올 수렴한 뒤. 1986년 10월 t4일 국제부훙개발은행(IBRD)의 부설기

구로서 
"

平·자분쟁의 해결올 위한 국제본부(International Center fol‥

Settlen1ent o f Investment DIs pu tee: 1.CSID)暑 설치하여 투자분쟁에 관

한 조 정괴· 중재暑 담당토록 하였다. lOSI0 의 사긴관할권온 1965년 3일

18일 워4싱턴에서 채택되고 19韶년 10월 18일에 발효된 워dIg턴협약rIfi 에

� 

05) T이뵤 . 1'/()흑·.

6(i) 국가와 타국국멘간의 ·呼.자분갱 해깅이] 판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seU[.lem난nL o f Investment l)Isp[ites Between SIAl.es [Int l NatiOnals u t' Otl켠r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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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고 있고 분책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위임이 있올 때에 발생한다.

lCSID 는 개인당사자간의 분쟁에는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 )

한국온 이 협약에 196S년 4월 18일 가입서명하고 1967년 2월 21일

비준하였으며 같은 해 3쇳 23일 발효되었다. 1992년 1윌 30일 현재 워

싱턴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수는 110개국에 달하고 있다.6g) 그러나 북한

은 아직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ICSrn 재에에 회부된 첫 사겁은 1972년 1윌 13일에 둥록뒨 사건이다.

커싱턴협약이 발효된지 5년만에 헛 사건올 취급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

이 첫 출발이 늦은 IC인D%중재는 1380년말까지 3毛만이 접수되었다.

1981년 이후부터 IS86년까지 사건 수는 늘어나서 9건이 중재에 부탁되

었고, 2건이 調停에 회부되었다. lCSID 발족 이후 이때까지 총 사건수

20견 가운데 8건만이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사건들은 취하되거나 우호

적으로 해결되었,다.69)

57) 장복희. 앞논문, 205혹; lCSID ConventIon Art. 25(1): 
'

Its centre has

jurisdiction o%ter any Ie뜨al dislXIte ar Rin窟 directl y Ollt o f Investment.

between a Contract1聰 state. . . an d a naUonal o f another Contractt聞 state.

whIch the partIes to the dIspute consen t tn wrIt1導 to sut禮1t to the

Centre. 
'

56) ICOi Yearrtook; 신한동, 앞척. 173-75쪽.

69) lCSID. 1966 TIt證鍾1 齒]헐rt.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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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rn 남북안 고역 . 早자분循에 매11- 상사중재의 적暫성

Irn 북한에서의 분쟁해결규정과 중제

가m 북한의 먼법과 재판제도에서의 중재

북한에서는 민법올 
"

기관, 기업+, 단체 및 공민들이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맺는 재산관계를 규제하는 법"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70)

따라서 모든 재산관계는 민법의 규제대상이 되머, 우리의 법체계상 特

別私法에 해당하는 상법 및 대부분의 경제법분야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

미를 가지고 있다.71)

북한의 민법 제91에서는 
"

. . .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의 민사상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재판 또는 중재절차로 해결한다"

고 규정하2 있M, 같은 법 제92조에서는 
" 

계약은 법이 정한 모든 사항

들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이진 때에 맺어진다. 계약올 맺는데서 의견상

이는 중재절차로 해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민법에서는 계약자유뮬 제한하고 국가개입 . 통제를 당연시하고

있다. 계약당사자들은 인인경제계 올 가장 졍확히 합리적으旦 수앵할

수 있V록 계약내용율 정하여야 하며 계약과정에시 의견이 다른 때에는

骨재절차를 봉해 조 정올 한다.72) 북한민법에서는 이외에도 제2593에

서 민사시효기간안에 兮재暑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6S조 내지

제Z86조에서 민사시효와 중재의 관련조항올 마렸해 두-고 있다.

또한 북한 민사1송법 제24조에서는 
「

법에 의하여 중재 또는 행정적

절차로 해결하도록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재산상 분쟁사건, 리혼

사건, 자녀양육 및 -Y-양료3구와 찬련한 사건, 민사상 권리와 법륩허

0) 북윤 7빕 제2조 힘조.

71) 북한연구소, 북한외 i
lJ빕개요, 1992, 17쪽

7그) IUM , 134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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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를 가지는 사실들에 대한 재판상 확인사건, 법에 의하여 민사재판

절차로 해결하도록 규정된 사건,올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

다. 북한에서는 토 지 등을 국유화하고 협동농장 등을 운영하면서 국가

가 직접 게획통제하는 영역이 확장되고 이러한 분야에는 중재 등 특별

절차를 인정하고 있다.73)

그리고 채무의 강제집행은 금전지불채무나 특정된 물건을 인도할 채

무에 대하여만 적용되머 사회주의적 재산은 그 대부분이 강제집행의 대

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채무의 강제집행방법은 민사소송법이나 중재

법에서 규제하고 있다.74)

한편, 북한의 재판제도暑 살며보면 참심원제도를 두고 있어서 參審

員이 재판소에서 그 심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판사와 동등한 권리暑

갖도륵 하고 있다.75) 즉, 북한의 참심원제도는 참심원이 판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재판소틀 구성하여 사실인정 밋 법률적용의 모든 과정에 참여

하는 것으로서 해당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판사와의 사이에 아무런 권한

의 차이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배심원들만으로 하나의 합의체를 구성

하어 사실의 인정에만 관여케하는 영미법 국가들의 배심원제도76)와는

다튼 것이다. 북한의 학자들은 참심왼제도틀 통하여 인민들이 재판소의

구성에 다수로 참여하여 재판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이 제도가 가장

민주적인 겻이라고 주장한다.77)

북한이 재판에서 참심원제도를 두고 있다는 것은 소송에서도 중재제

도에 접근한 분쟁해결방식올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올 겻

이다. 재판소구성법 제26조를 보면, 
"

재판소는 중재활동올 통하여 인민

경제게획 및 계약규률위반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하며 사회주의경제건

셜을 적극 추동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에서도 그 일면을 엿볼 수 있

다.

73) 북한언구소. 북한의 민사소송법 개요, 1991. 51-55혹.

74) 법무부, 북한법연구(tv) - 법-. 법무자료 세78집. 1987, 181等.

75) 북한 재판소구성법 제17조. 북한연구소. 북한의 개판졔도. 1991, 43혹.

76) 우리나라는 배심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다반 군빕회의에서 법무사 아닌 일반

장교가 심판관익 되어 법무사와 함께 평정하는 점에서 입종의 참심제를 패택하고

있다; 동이-윈색세계백과사전 「배섬제. 참조.

77) 북한연구소. 북한의 재판계도. 1991. 49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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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재판소구성법도 제1조를 보면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

화국 재판{구성법은 조선로동당의 정치적보뀌자로서 당의 사법정책율

집행하며 로동자. 농밌, 병사, 근로인테리의 리익올 법적으로 옹호하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무기이다"라고 규정하):t 있는데. 이렇게 구성된 재

판소에서 국제상사E쟁올 국제적 관례에 맞게 판결하리라<·:L 기대하기는

어러울 것이다. 측, 서방의 민사소송법이 국민의 민사상 권익올· 보호하

기 위하여 소숑의 적정·공평.신속 및 경제暑 기본이념으로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률 보이고 있다.'/8)

북한에서 민사사건올 처리하는 기푼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이

아니라 김일성의 교 시와 당의 사법정$%이 T, 재판올 하나의 정치사업으

로 보고 인민올 교양개조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북한에서는 부동

산소유가 인정되지 t고 있어 그에 관한 복잡한 강제집행절차의 규정이

필요없고 k또한 판결에 불옹하는 평우에는 무거운 벌칙이 따르므로 판졀

에 불옹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다. 때문에 민소법상에 판결의 집앵에

관한 조t문은 겨우 6개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비상싱-&제도가 널리 인정되고 있는데 이는 판결이 확정된 뒤

라도 그것이 「

위대한 수령님의 교 시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말骨,

그 구헌인 우리 담 정색에 어굿날 때,에는 언제든지 비상상소에 의하여

뒤집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시 판졀은 프로레타리아 독재률 관철하기

위한 최후의 i무기라고 설병e'[고 있는 바에서 알 수 있듯이 %한에서 진

졍한 의미의 판결의 기판력온 인정되지 않2교 있다.

북한 민사소송겅차의 특징올 보면 우 철저한 직권주의에 의하여

지배률 받는 점올 吾 수 있는데 이는 남한의 민사소송법이 1송심리의

측면에서 당사자주의률 귀하고 이른바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률 따르고

있는 것과 크 게 다로다. 즉. 
「

부르죠아 변론주의는 사긴해결에 필-요한

사설적 자료의 수집·제출욜 %-직 당사자들의 책잎에 맡기는 소송진행의

형식이다. 그러나 이것은 저들의 계급적 목적율 은폐하려는 하나의 궤

면에 지나지 압는다,라고 남한의 민사1송법상의 변론주의를 비난하2·1

있는 것이다.

78) 법제치, 덕·한의 팅'엉 세. 북%)·빕제자료 세2호(법제x'l·료 제1(iO%] ), 1992. 126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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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민사소송절차의 또다른 특징은 검사가 여러 형태로 일반 민사

사건에 깊이 관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말씀, 그 구현인 당정책, 그리고 공화국 법령이 잘 집행되는지 법관의

재판을 감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법관의 독립이나 사법권의 독립

은 생각할 수 엾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외

에도 일반 대중이 여러 형태로 소송절차에 직접 관여하여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실현시키는 인민재판적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육징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블 때 북한의 민사소송제도하에서는 외국

측 합영당사자가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올 수 있다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고 하겠으며 재판제도가 그 정도라면 중재제도는 새삼스럽게 논의할 필

요도 없을 것이다.79)

나. 외국인무자 관렸법에서의 중재

T 외 국인투자법에서의 중재

북한의 외국인平자법(DPRK Law on Forei g%ers
'

Investment )so) 제22

조 는 다옴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

외국인平자와 관련한 의곈상이

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섬의해결하뗘. 합의에 따

라 다른나라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Sl) 외국인우자

법 제22조의 특징은 다른나라의 중재기관에서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허

웅하고 있다는 정이다.

79) 1trtct , 126-129%.

80) 영문병청은 Fore%w rrate o r 77se itaecraUc 」To pIe's 」Sfy&IZUlc o f Kvrea

1993. l - 

4 염호 참조.

31) artIcle 22. l%n고 01sagreement concern in意 fore1토1 investment s hall be

se ttled throu딸1 consu ltatIolt DIsgutes s hall be exam inerl an d se tt led ty a

court o r law or an ar bItration bod y o r the DR김<, accordIn意 co prescr ibed

proce dures. or may IDe taken to an arl)1tration 했ency In the third CO[IntrIes

]for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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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뱁이서의 骨7CH

합작기업은 북한측 平자가와 외국츠 후자가가 공동으로 후자하고 북

한측이 생산과 경영올 하며, 합작계약-조긴에 따라 상대측의 루자묩올

상尋하거나 이-t율 분배하는 기업올 말하는데,82) 이러한 내용올 규율

하고 있는 합작법(DPRK Law on Contrtlctual Joint Venture ) 제21조에서

는 
"

합작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억사건은

조선먼주주의인먼공화국의 재판기판 또는 · 중재기찬에서 해당절차에 따

라 심의해결한다"S3)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갑열td과 았영법시행시5에세의 충xti

합영법에서는 항영회사의 분쟁해결에 관하여 벌도의 -8-정올 두고 있

는데, 합영법 제26$와 합영법 시헝세·직 제10장(제98조 내지 제104조)

의 규점으로 그 내용은 다옴과 같다.

합영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의견상이는 업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험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얼는 분쟁문제는 7%민주주의인

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 는 충재기관에서 심의한다. 쌍방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분쟁문제의 심의률 제기할 수도 있다(합영법 제震

·조).

한편, 1985. 3. 0. 정무원결정오로 제정하였고, 19빌. 10. 16. 정

무원절정 제148호로 개정한 管영법시행세·치 제10장(제98조 내지 제104

(로) 뵨생해켤조항은 다음과 같다. 즉. 합영회시롤 운엉하는 괴·정에서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생기는 의견상위와 분쟁문제는 협의의 방법으로

32) 북%MI 합작법 제2조.
83) /trttcle 21. any tIlsa言1'eement8 conc卷1'ntn言 호缺 us亂 登謀 1ur錢 s hal l l)e

sett. lefl throurn mt11'ual consu ltatIon. DIsput.es shal l he 안cam)ned an() settl미[

by a CO[Il'호 o r law or an ar bItratIon a %ncy or lhe 0PRK. In accon:1딜nce wth

the relevant I)rocetlures. 여기서 쓰인 합작(t.1協 dotnt venture)츤 contractual

JoInt venture 의 의미이지 결컬 입반11-s.AL %‥]는 함작기업이거qg 함영기업

(eoutt.y Joint ven tur이의 의미가 아니라는데 유의핥 입T.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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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여야 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정문제는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심의해著한다(세칙

98조).

합영당사자들은 제기된 사건올 우리나라(북한)에서 심의해결받으려

할 때에는 소송문건올 해당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내야 한다(세칙

弱조). 재판은 조선민주주의인맨공화국의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한다.

합영당사자들은 민사소숭에서 동등한 권리틀 보잠받는다(세칙 100조).

중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중재사건심의절차에 따라 한다.

종재원고와 피고는 중재원명단에 없는 사람을 중재원S4)으로 지명할 -수

있다(세칙 101조).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분쟁문제의 심의틀 제3

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어 해결할 수 있다(세칙 102조). 합영당사자듈

은 분쟁올 해결하는 기간 분쟬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의무들을 계속 이

헝하여야 한다(세칙 103조>. 상대측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합영회사 운

염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하여 줄 데 대한 신소와 청원올 할 수

있다(세칙 104조>.

개정된 합영범시행세칙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개정전의 管영

법시행세칙에서 규정쑥고 있毛 분쟁해결조항과 달라졌다. 즉, ( ) 제簡

조는 개정전의 제韶조와 대비할 수 있는데. 「의견상이,를 t 의견상위와

분졍문제,로 세분화해서 표기하고 있고, 「무역중재기관,올 「중재기판,

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다.

(S) 제9S조는 신설된 조항으로써 합영당사자가 북한에서 소송이나 각

판올 받으려면 소송문건올 해탈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에 제출할 것올

규정하고 있다. (3) 제1僞조는 개정전 제70조의 민소절차를 그대로 규졍

하고 있다. 俱) 제too조가 민소절차를 규정란데 이어 제10&조에서는 중

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전 제69조에서는 「무역중재사건심의졀

차,라고 贊毛 것을 개정후에는 「중재사건심의절차,라고 표 기하고 있고,

계속해서 仲裁員에 대한 규정올 포함시켜두고 있다.

(5) 제10Z조에서는 개정전 제71조에서 
「

제3국의 무역중재기관.이라고

표 기하였던 것을 「

제3국의 중재기관,이라고 변경하였다. (6) 제10즈조는

St) 남한에서는 4飽險)L으로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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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唱기간중에도 합엉의무부담올 규정하여 분쟁의 납용을 방지하고

자 합 것으로 해석된다.

(7) 제104조는 합엉회사 운영상의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으로 신설된

조항이다. 즈. 외국인 당A'l-자나 대리인이 회사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신소와 청왼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의 활동에 관한 문제는 뷸평의 선고, 청원의 형태로 당해 핼정

기관의 상급기관에 제기하여 해결t'[게 된다. 예暑 들면. 쇼유세납부에

관한 으견은 소 둑세를 징수]핸 기관의 상굡기관에 제기하면 그 상굡기관

은 불평의 접수.처리기관이 된다.35)

鉛 외 -A-웬기업번

외국인기업법은 1992. IO.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결정한 전

문 4개 장 31개 7문으로 구셩된 법이다. 이 법의 제31f는 중재관련조

항인데 다옴과 같다. 즉, 
"

외국인기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업의의 방

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

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겸한다. 
wv

<A[1 dis pu tes

concern in g tI forei. gn enter pr iseS6) s hell be se ttled throu sh

consu ltet1on, Dis pute9 s hal l be exam ined an d se ttled by 11 cour t o f

law or an ar hitratlotl a gency o f the DPRl(, in accor dttnce w ith

prescr ibed formal i tics. )

倦 외 국투자기업 및 외 국인셸금법

憾

醫

管 코 우 

墨

85) 외국답자기입 및 되곡‥a세-d새 세8정-(제가] 빛 신소청 al) 제hGT,에시, 외 <g.)y.자
기업되· 외국인.+,· 세.다d부와 챈-련하여 의 선이 ·길-泳 경 우에는 세3.오. 납부{f 님 2.

hL터 3(y>l 얀으료w 샌소.청 원이나 소.%.-A 제기 함 수 있2,7., 신소청우( y 세骨움 Y/,
재정 기W의 해寺 성·급기판에, 소장-f- 헤당 채반.소dil 제기-612L목 -6Y-정하V 있CI.,
대한무> 진-좋공사, 북한부자-실 무., 무牙지.뵤 93-35, 50%..

Efi) r 외-g-인기 업,에 대·i 영 병청y) 시-녁.에 있이시 회-3는J平자법 MI)20죠d서 ] 회 <f
인기업을 whol ly foreign-owned en ter prI se 라0( 달리 AL기하2'IV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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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외국平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납세

자들이 세금올 제때에 정확히 내도록 하기 위하여 1993. 1. 31. 최고인

민회의 상설회의에서 결정하여 「

외국平자기업 械 외국인세금법,올 마련

하옜다.*7)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

는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안으로 신소청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4 신소청원은 세금올 받은 재정기관의 해당 상급기관에, 소송은

해당 재판소에 제기한다.襲)

재정기관은 신소청원올 받은 날로부터 80일 안으로 션소청원의 내용

올 심의처리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올

경우에는 그겻올 처리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해당 재판소에 소 송올

제기할 수 있다.*9)

이와 같이 세금납부와 관련하여서는 신소청원이나 소 송만이 가능하

고 중재는 허웅되지 않고 있다.

a 하무 경쟤무엌지대법(The Law o f the DPRK on Frea Econ儒1c an d

Trade Zone )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염하여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1993. 1. 31. 최고인민

회의 상설호의결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법올 만暑었다.

이 법의 제43조에서는 
"

외국平자기업의 경제활동과 판련한 분쟁사건

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서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라고90) 규정하여 중재관련조항올 두고 있다.

67) 외국투자기업 빛 외국인셰금법 제1조 참조.

요으) 외국早자기업 빛 외국인 세금법 제56조.

89)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언 세금법 지157조.

90) /&rtlcle 42. A case or Olsgute s hall ]Ie settled by a court o f law or an

ar l)1tration l]Orty o f the DemocratIc People' s RepudIlc o f Korea, In

accor danoe w Ith the re lev雷1t I)roce dure超. or may be brou딩ht to ar 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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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북한과 중국간외 홈상w*tyl억 간한 조 괴4 骨재

이 조약 제15조에서는 
"

T약중의 쌈방 법인, 기관이 규정해 놓은 동

무역에 관한 계약에 쟁의가 발생慷올 때에는 당사자 쌍방은 적절한 방

식으모 이 A적올 위하여 진문적으로 설치破거나 또는 싱g설의 중재법정

에서 이 쟁의를 심리하도록 동의해야 하며 당해 책의의 骨재판결은 조

약국 쌍방이 보장 집앵해야 한다. 중재안결의 결정 및 骨재판결의 집댈

은 판절올 집행하는 조약국인 일방의 법령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21( 규

정하·고 있다.

다. 유사응어와 중재규정

부한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회사운영 중의 불평 띳 분쟁올 중재

기관, 재판기관 그리고 행정기관을 몽하여 처리할 수 있다.91) 외국인후

자법 제2고-에서는 외국투자가. 외국早자기업. 압작기업, 雷영기업, 외

국언기업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다옴과 같이 내리고 있다.

피국早자가(foreign investor)란 북한의 영역 안에 平자하는 다른나

라의 법인과 개인올 말한다.館) 외국早자기업(foreign-funded

en ter pr ise)이란 북한의 영역 안에 설립한 합작기업, 합엉기업. 외국인

기입올 말한다.93) 그러나 외국있투자법올 제정한지 불과 넉달이 묫뙤

어 같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제정한 
「

외국平자기업 및 외국인세
·금법,의 제 조에서는 외국早자기업율 정의하여 북한의 법인인 합작기

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과 3한의 법인이 아닌 외국기업이 여기에 속

ln a u]l l'd countl'y.

91) 데한무역씬.Ad사, 북한早지.실무, 드L공자2 93-35, 1991}. 49- iO·%.

92) A rore1卽 Invest.or is a body corporate or an in[lIvId11al from a foreIgn

country that In년st tn the territory o r th UP띠오

93) A fore1卽-rundecl enterprISe is a contractu히 or e quitv Joint venturt

enter pr ise. 01' a 曹1101 ly r에etgn-ownerl ont.el'prtse thst Invest In the

1.errI(Ory o r th요 DPR[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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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외국인투자법과는 달리 9표기하여 두고 있다.

외국인투자법 제2조에서는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두자하여 경영하

는 기업올 외국인기업(vtholly forei gn-owne d enter pr ise)이라고94) 정

의하고 있는데 비해. 외국인기업법 제2조에서는 외국인기업은 외국루자

가가 기업설립에 필요한 자본의 전부틀 무자하여 창설하며, 독자적요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정의해두고 있다.

暫쟉기習(oontrsctual doint ven ture )이란 북한측 平자가와 외국측

平자가가 공동으로 후자학고, 북한측이 온영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상

대측에 무자몫올 상환하거나 이윤올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95) 이에

비해 합영기엽(equity joint ven ture)이란 북한측 투자가와 외국측 루

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염하머. 平자몫에 따라 이윤올

분배하는 기업올 말한다.96)

합작기업과 暫영기업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합작기업은 북한측이 운

영하는데 반해, 합영기업은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점이다. 즉, 합작기업

에의 루자는 외국平자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기업경영에 참여하지 善

고 단지 平자수익에 초 점올 맞추는 해외간졉平자(foreign portfolIo

investoi置1t)인데 비해. 합영기업에의 무자는 기업경영에 참여를 목적으

로 하는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 n t )라는 점에서 근본적

으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분쟁의 해결방식에서도 합작기업의 경우에는 북한측에서는

제3국에서의 중재를 허용하지 앓고 있는데 비해. 합영기업의 경우에는

제8국에서의 중재를 허용하는 입법올 하고 있다.

94) A v사1011% fore1드n-owned en terprIse ts a bLISln덩ss en terprIse In V+hIch a

ror이므1 lnves(Or InvesCs 
· 

ant I %tIch the rore1므1 Investor man龜 빰s on his own

account.

95) /l contractual JoInt venture Is busIness actIvIty In whIch Invernors from

the WHK arrt a foretrn coun tr y joIntly Invest, the mana 르ernent ts assume&l ty

the partner from the host coun try ara l, demndln窟 on the l)ro모 1stons o r the

contract, th融 portion o f ule Investmmt 隱너e [)y (he forei르n invesfor ts

re(1연me0 or the s hare o f the pro flts to Whlch ttle forel罪 investor l s

entI(led is a llotte4

95) An equIty jotnt 일nture ts trIS1ness ac ttvtty tn whIch Investors rro隱 the

host 왕1de arrd rro隱 a rore1뜨n country Inves호 JoIntly, o perate (he business

JOIntly, an 0 profIts are distrU]Uted to the Investors In accor darlCe w Ith

the share o r their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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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업의 경우 외국인이 100% 전액 술자한 기업인네 이 기업에

대해서는 제3국에서의 중재가 허옹되지 입'J< 있다. 외국인기업은 경영

찰동에 필요한 - 물자를 한내에서 구입하기나 외국에서 수입할 수도 있

으 며. 생산한 제품올 수출할 수도 있2;.t 북한에 팔 수도 있다.97) 이리한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북한내 거래기업 또는 - 녁한 寺국과

의 분생이 발생한 경우에 북한은 제3국에서의 ·중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는 것요로 보인다.9S)

그러나 이 외국인기업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의전상이나 분쟁사긴의 겅우에는 제 국에서의 중재를 허용받옵 수도 있

다. 자유경제무역지대법온 1993. l. 31. 죄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결

정된 법으로 19號. IO.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걸정한 외국인기

업법보다 후에 입법된 것이모.芽 우신 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분쟁사긴올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률 알아보

기 위하여 북한의 최2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결정한 외국인平자판련법

吾의 규정올 한데 묶어 요약하면 다옴의 <표 IV-1>k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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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w 북한 중재법규의 검토분석

t 북한의 중제법99)

1971년 평양에서 발간한 「법학사전,에는 
"

중재"에 대하여 
"

중재란

사회주의적 기관, 기업소, 단체들 사이에 인민경제계획수행올 위하여

체결된 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분쟁올 심의해결하는 활동"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적 기관, 기업소, 단체들 상호간에 계약과제수행과 관

련하여 발섕하는 분쟁은 여러가지 면에서 특성올 가지기 때문에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취급되며 최고재판소와 도(직할시>재판소의 중재부서

가 심리해결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중재는 국가중재, 무역중재. 국제중재 등 여러가지 의미

暑 가지고 있다. 특히 국가중재(공화국骨재)가 큰 역할올 하고 있다.

국가중재는 당의 경제정책의 철저한 관철올 법적요로 담보하기 위하여

경제기관, 기업소들의 계획수행과정에 제기되는 분쟁들에 대하여 시비

를 가르는 사회주의국가의 권력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국가중재기관은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는 중재절차에 있어서 재판소

와 같이 주인으로서 지도적·결정적 지위를 차지한4 따라서 사毛당사

자를 비릇한 모든 사건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사건해결올 위한 仲裁員의

지시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국가중재와 민사재판 사이에는 우

선 사건올 심리해결하는 성원들의 조직과 구성, 그 활동원칙에서 본질

적으로 차이가 있다.

즉. 중재에서는 경제기관, 기업소들 사이의 인민경제계획 수행과정

에 제기되는 분쟬문제를 심리해결하는 仲%員이 인민들로부터 선거되는

99) 북한의 중재법은 현재 입수되지 않고 있고, 다은 문헌을 통하여 갼접적으로 충

재뱁의 내옹을 과악하고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북한 중재법에 관하

여는 최종고 교수가 발간한 r 북한법, 박영사, 1993, 257-151쪽.의 내용을 찹고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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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해 한 전문일군들로 국가가 잉별하며 재毛의 인민성, 공

정성 보장율 위한 인민참심원들의 참가문제가 제기되지 21는다. 그 리2

심리외 공개도 민사재안에서처럼 중재활동에시 반도시 관철하여야 할

근본왼칙으로 되지 않는다.

이쟬게 본다면 북한의 민사재판은 인민이 선출하는 판사에 의해 행

해지지만. 충재판정은 국가가 임멍한 仲裁員에 의해 이루이지기 때문

에, 남한의 제도와는 거의 반대暑 이룬다2 보여지며, 북한에서 민사재

판이 약화되고 중재라는 이름으로 국가감독이 강화되는 제도적 기초暑

보게 된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骨재법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외무역관계에서 생기는 -분쟁은 국제무역충재의 절차로 해결

한다고 서술a'[고 있고, 국제무역중재를 무역계약의 이탤과 관련하여 발

생하는 분쟁율 심의해결하는 무역중재기관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 계속되는 설명의 내-f은 다옴과 같다.

, 국제무역·충재는 서로 다튼 나라들의 무역회사吾간에 무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올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재결원욜 선정

하여 해경하는 법적 수 이A 그 러모로 국제무역중재는 본질적으로 민

사재판의 성격올 가진다.

국제무억중재에는 상설적 중재와 륵설중재가 있다. 상설적 중재는

상설적인 중재기관과 중재규정올 가지고 있다. 북한에는 상설적 국제무

역중재기관으로서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직속 대외무역兮재위원회가

있다. 특설충재는 분쟁올 심의해결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조직된다.

무역·중재는 분생당사자들.간에 서면상 중재합의가 있는 조건하에서

진행된다. 이 때 중재합의는 무역계약兮재조항올 ·포함시키거나 따로 중

재계약올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후L어진디·. 국제무억중재의 심의대상에

는 각국 무역상사들간의 상품매1개계약 및 위탁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

생하는 배상-헝구와 관련된 분젱과 기타 무역거래와 관련된 분쟁·吾이 속

한다.

무역중재에-시는 분쟁·팔방이 각각 재결원올 -지명하며, 지뻥된 재절원

율은 다시 책임재결원올 선출한다. 분쟁쌍방은 재결왼의 )(]떵올 대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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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중재위왼회 위원장에게 위염할 수도 있다.

무역중재는 피고측 나라의 중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관레

로 되고 있으나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제3국의 국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다.

자본주의국가틀에서의 국제무역중재(일명 「상업중재,)는10e) 최대한

의 이윤획득을 위한 자본가들간의 불상용적인 저해관계의 대립올 반영

하고 있으며 그 해결은 항상 자본주의사회의 약육강석의 법칙에 따라

해결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법학사전,상의 중재에 대한 설명내옹올 보면. 국제상

사중재에서의 중재계약의 효과, 기관충재와 임의중재, 중재기관, 사전

중재조항과 사후중재합의. 중재의 대상범위. 중재인선정. 仲裁地 등에

대한 일반적인 서슬을 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예컨대. 중재인(재

결원>선정의 방법올 설명함에 있어서 분쟁담사자들이 각각 1인씩의 중

재인을 선정하고 이렇게 선정된 2)k의 중재인들이 의장중재인(umpirei

책임재결원)올 선정하는 방법은 보통 임의중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海事伸裁側6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고, 일반적인 국

제상사중재에서는 오히려 기관중재가 선호되고 이에 따라 해당 중재기

관의 중재규칙에 의해 爭재인이 선정되고 있는 것이 보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중재제도의 실상올 알아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중재심

문규칙올 살퍼 놜 펄요가 있다.

나. 북한의 중제심문규척101)

북한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1989년 1월 4일 결정 89/002로서 대외

무역중재위왼회의 중재심문규척(Rules o f Hearin g )율 채택하였다. 이

100) 일반적으로 驕園毒事仲裁(Internattonal comerc1al ar bItratIon 라고

� 

부른다.

101) 英文으로 작성된 북한의 중제규칙을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충재

용어로 번역한 것이므로 북한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표기와 다를 수 잃음을

일리둔다,



234

중재심문규칙(이하 
"

규척"이라고 약칭함)은 8개의 장과 57개의 f문으

로 구성되이 있다.

북한 최2-의 무억기관은 政務院 무역부이다. 무역부 산하에는 국제

무역촉진위원회(The Committee for the PromotIon o f International

Trade o f DemocratIc Peo p le's Repu blIc o f l(oreo)가 있어서 북한과 외

교 관계가 없는 비공산진 국가와의 무역의 개척 및 확대暑 촉진시키는

사무률 관할하고 미수교국과의 무역촉진올 위한 창구적 역할올 한다.

이 국제무역촉진위왼회는 민간사회단체의 형태를 하2V[( 있으나 무역부

의 지도감독올 받고 있는 사실상의 정부기관으로서 전원회의, 상무으'1원

회, 대외무역충재위왼회(The ForeI gn Trade Arbitra 
. on Commission)

로 구성되며, 동구긴국가의 상업TI의&와 유사한 조히과 기눙올 수행하

고 있다.

북한에서는 국제무역촉진위원회만이 대외무역중재위인회의 위원올
·骨재인뼝부102)에 등재시키거나 중재인명부에서 제외시킬 1수 았는 권한

올 가지고 있다(규칙 제9k조). 이와 같이 骨재인명부에 등재될 수 있는

중재인에 대한 자격심사진한올 준정부기관인 국제무역촉전위원회에서

가지고 있고, 그러한 중재인의 수도 북한사람 17명만 동재하여 놓고 있

는 실정이머 또 반드시 중지1인명부에서만 중재인올 신정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 북한의 중재규칙(제26조)올 볼 때. 북한의 중재가 국제수준

에 못 미치는 폐페적 제도에 불과하r·'h( 할 수 있다. 1()3)

대외무역충재위원회는 북한의 무역회사들이나 기타 경제단체듈과 다

튼 나라의 법인이나 자연인 사이의 상품매매계약 및 대리점계약으로부

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骨재심리(triel)를 
담管한다. 1한 이 대외무

역중재위4iS회는 다른 나라의 법인이나 자연인 사이의 분쟁도 키급하21[L,

운송, 보험, 보관, 금융. 합작투자 그리 ( 기타 경제적 기舍적 거래와

102) 충개인멍부 또는 ·중재3]x 탄온 코·재사-d.이 람생하였을 
' 

4우, w 그 중재사염의 骨

개인이 펑 수 있는 자%1있는 f보자碩.의 1-2부 1는 명단을 밀·한다, 따라서 엄격
히 표인하면 룽·개인수보자멍부 艮는 증제인牛보자뼝단이 정확한 표%1이라고 管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일반적V] 호칭이1 따라 중재인병부 T.는 층·재인명 단으보
표기하옆다.

103 ) 북한은 승세법규骨 CI]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일.다. 충재심y.규칙의 입수도 충
국을· 옹·하어 한글이 이·닌 엉骨으로 직·성된 사뵨을 어 입게 구曾 수 있는 4毛일
뿐만 아니라 외국출재판정의 A-인 및 십헝을 보장할 국제업약에모 가입하고 있지
會으브로 국졔상시.중개·趾 원반히 d·.헝항 처지애 있다고 보기는 어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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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분쟁도 취급한다(규칙 제1조).

이 대외무역兮재위원회는 평양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南), 조직은 전

문지식올 가진 위왼으로 구성하며, 이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 1인과 부

위원장 2인올 선출한다(규칙 제7조). 이 대외무역중재위원회의 사무총

장(Secretary General )은 국제무역촉잔위원회가 임명한다(규칙 제8

조).

특히, 이 대외무역중재위원회의 위원장 밀 부위원장은 중재판정부의

의장직올 맡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규척 제10조), 이러한 점에

서 북한 중재기구가 독립성이나 공정성올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으

며 북한에서의 중재가 국제상사충재와 동떨어져 있는 흑이한 제도라고

할 수 있올 것이다.

대외무역중재위원회는 분쟁당사자들간의 書酉同意에 의한 중재부탁

에 따라 사건에 대한 심문올 진형한다(규칙 제2조). 만일 중재심문규칙

으로 분쟬율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북한법이 일반적용법이 된탁(규

칙 지a조>. 심문은 평양에서 개최토록 하고 있으머. 쌍방의 분쟁당사자

들이 원하거나 대외무역중재위왼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양이

외의 장소에서 심문을 개최할 수 있다(규척 제4조>.

중재사건의 심운은 한국어(조선어)로 하여야 하고, 한국어暑 이해하

지 못하는 당사자는 자신의 비웅으로 통역올 준비할 수 있다(규칙 제5

조). 그 러나 대외무역중재위원회에 제출하는 중재신청서와 답변서틀 포

함탄 모든 서류는 판련당사자간의 합의서나 계약서에서 정한 언어로 작

성하여야 한다(규칙 제20조). 이러한 규정들은 한국의 상사중재규칙 제

罷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분쟁당사자의 요구가 있거나 중재인

가운데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틀 공웅어로 쓸 수 있도록 용

하고 있는 규정과 상사중재규칙 제31조의 
「

통역 또는 번역.규정과 대

비된다.

중재신청서와 함께 중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이나 정본의 제

출을 요구하고 있다(규칙 제15조). 중재사곈의 중빙서류를 여러차례 복

사하어 만든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할 뿐만

104) 북한의 충재십문규칙 mLues o r Hearing) 졔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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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위조의 가능성도 있는 페단이 있으므로 원본이나 정본올 제출.更

르 한 규정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재신청서나 중빙서류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때에는 사무

총장은 보완서류률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당사자는 보완서

J8-를 정해진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티 개월 이내에 제출e]-여야 한다. 보

완서튜를 제會하)t'l 못할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그

제출기한의 연장올 허락할 수 있지만, 아무런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으

면 骨재신청을 철회한 것오로 간주한다(규·치 제17조 내지 제19·조).

이러한 내용은 한국의 경우 2재판정부에서 맡아서 판단할 사안에

해당되나. 북한에서는 사무총장이 그 역할올 하도록 하교( 있다. o
'

l것으

로 미루어 보아 북한중재기관외 감시같독핀한이 막강함올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로부]5'l 제출된 ·
A-1류暑 점검하다보

니 충지]사긴해걸에 시일이 디 %소요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할 수 았다.

중재신청이 제출된 날로JP-터 兮재판정부를 구성e'[는데 보·몽 1개월정도

의 시일이 소요 되므로 필수적인 중재신청시튜에 대한 점검올 할 수 있

는 귄한올 사무국에 부여하는 겻도 중재절차의 신속썽올 우1해 바합적하

다고 할 수 였다.

兮재신청서暑 제출할 때 답사자가 신정한 중재인외 성명올 대외무역

중재우]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몰 경우에는 중재인의 선정올

대외무역중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한다.2 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규척 제14조 4항). 중재毛정부는 1 인 또는 인요로 당사자 합

의하여 구성도록 하고,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하면 대외무역·중재위인회

우'1원장이 결정한다(규% 제 1조). 한국에서는 중재인신정방법에 있어

서 당사자 과-l접선정방법과 사무국에 의한 선정방법으로 2원화시켜 두고

있다. 이에 비해 ·3한에시는 중재인선정절차를 단순화시켜 놓고 있어서

꼭잡한 중재인선졍의 문제에 한력적으로 대옹할 수 없는 문제정올 내포

하2,( 있다. 예컨대, 海事紛爭의 중재고L항에시는 대부분 2있 중재인에

의한 중재률 규정%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충재판정부는 喪사람의 중재

인으로 구.성되어야 會]-는지 해석상외 문제가 발섕할 수 있다.

북한은 당사자에 의한 ·허접 중재인선정올 원.칙으로 하여 3인 중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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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구성해야 할 경우, 양당사자 각각 1인씩의 중재인올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중재인올 선정하지 못하게 되면 대외무역중재위

원회의 위원장이 충재인을 선정한다(규칙 제說조). 이렇게 선정된 2앤

의 중재인은 의장중재인올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당사

자에 의해 선정된 2인의 중재인이 서로가 처매 있는 입장때문에 의장중

재인(제3의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한 적이 있

어서 중재규칙올 개정하여 이러한 졍우 사무국이 중재인올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사중재규칙 제20조 6항).

<凰 IV-2느登합 대외무역중재위豊회의 중재앤명보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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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英文姓名을 한굴로 번역한 것이므로 다소간의 表記上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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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북한의 경우에는 대외무역충재위원회 위왼장과 부위원장

은 중재판정부의 의장중재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규칙 제10조)2

규정하3< 있는 등, 17멍기-에 안되는 중재인명부상의 4재인들만0'l 중재

인으로 취임할 수 있으므로(규칙 제26{조) 의장중재인율 선정하지 묫하

는 사태는 실제로 발생할 우려는 없올 것으로 판단뒨다. 북한 대외-7-여
·중재위1인회의 1재인 t7인의 명단은 (표 IV-2>와 같다.

또한 북한중재규척은 당사자들이 1인씩의 중재인올 선정할 때에도
"

사7총장이 정한 기한내에" 선정하도록 규정하고(규척 제21조 2항) 있

는데. 이 규정과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중재규칙에서 그 기한올 규정해

平 있다. 이린 측면에서 보았올 때에도 북한은 남한의 法治에 비해

A治에 가깝다2 할 수 았올 것이다.

사무총장은 분쟁당사자듈에게 중재인후보자 명단올 송부하는데, 양

당사자가 지병한 骨재인이 일치푀는 경우에는 그 지명틴 중재인은 단듀
·骨재인으로 행동하게 된다(규척 제24·조)C(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한국

에서도 도입올 고 려해 볼만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중재인의 자격(상사중재규칙 제19조), ·骨재인의

不適格 曾知(상시4·재규칙 제26-조)에 대한 규정올 7고 있요나, 북한에

서는 중재인기피사冬에 대한 명시적 내용이 없이 단순히 
"

충분한" 근거

가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올 뿐이다(규·척 제27조). 또한 중재인해

임에 대한 결정도 해당 兮재사견의 중재있이 결정한다T 하여(규칙 제

韶조), 한국에서 중재인기피를 법원에 신청하는 것(중재법 제6조)과 다

르 게 규정하고 있다.

다옴으로 중재심문절차와 판련한 규정에 대하여 4 한간 비교를 해

본A 먼지 w方75出席에 대한 규정옵 보면. 남복한 모두 당사자 일방

이 ·심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충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총

재규칙 제37조), 쌍방 모두가 심문에 출처하지 아니 했을 때, 한국의

경우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북한의 경우 중재절차진앵올 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1<, 1년 이내에는 재개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에는 최종적으로 兮지된다2 규정하2;1 있다(규·칙 제31조, 46조, 47조).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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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절차의 공개여부에 관하여는 한국에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

고 있으나(상사중재규칙 제8조, 32조). 북한에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

되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륵 규정하고 있

다(규칙 제32조). 그리고 심문의 내옹은 심문조서를 작성하여 중)y인과

중재기관의 담당자가 서명하도록 한 점은 남북한 모두 동일하다(상사중

재규칙 제36조 2항, 북한의 중재심문규칙 제朋조).

한편, 북한에서는 당사자나 위임장올 지닌 대리인은 심문에 참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翼조), 한국에서도 직접 이해관계자만 심

문에 참석할 수 있고 기타의 사람들은 중재판정부의 허가를 엄어서 참

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사중재규칙 제52조). 그러나 북한에서의

심문의 공개왼칙(규칙 제32조)에 비추어 볼 때 심문참석가능한 자는 싱

문에 참가해서 진술 등 공방올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가자暑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비해, 한국의 심문출석가능자의 의미는 심문에의 적

극적인 참가자를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졈에서 다소의 차이점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중재에서는 심문종결전이면 언제든지 반대신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대신 반대신청이 불합리한 것으로 드 러나고 이에 따라

중재절차가 지연되였으면 그에 대한 보상비웅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규척 제諸조). 본신청과 반대신청올 병합심리한다는 측면에

서는 남북한이 동일하나, 한국은 반대신청기한을 3차 삼문기일까지 한

정하고 있는 점에서,107) 북한은 지체상금올 부과한다는 점에서 서로 차

이가 있다.

이어서 충재판정에 관한 규정을 검토해 본다.

3인의 중재판정부는 다수결로 판정올 한다(규칙 제41조)고 규정하고

있어서 2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경우를 가상하고 있지 卷옴올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이에 대한 규정율 살펴보면, 당사자간의 중재계

약어1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올 우선적으로 적응하고, 달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경올 하되 가부등수인 경

108) 고 석윤, 중재법축조해설, 중패논총(1972-19905. 매한상사중재원

챰조.

107) 상사중재규첵 14조 참조.

1991, St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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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중재계약의 t력이 상실된다<J 규성하2 있다(중재법 제tI조,

상사중재규칙 제窮조).

북한에서는 중재판정문올 구두로 선고하고 서편으로 당사자에게 붕

지토록 하고 있으나, 구두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규·칙 제42조). 국제중

재에서 구두로 선2하려면 관련자듭옵 다시 한번 소 집해야 하는데 이에

띠-른 비용이 추가로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묫한 규정이

라 할 수 있2, 또 분쟁해결올 져업으로 하-:교 있지 않은 일반적인 대다

수 
- 중재인들이 당사자의 면진에서 직접 선고하는 것은 자신올 骨재인요

로 선정해준 당사자에 대하여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 있으므로 불필요

한 조항이라2Y< 하겠다.

반대로 필%-한 조 항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즉 판정문은 한국

이로 좌성하되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낭사자의 비용으로 번역

본올 첨부해 주도록 있는 바(규·칙 제4W조),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8'1한 조 항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판정의 형식에서는 중재인과 사무총장이 서껼하도록 하교 있어(규·히

제44조) 한국의 증재인만 서명하는 규정(·상사兮재규·이 제49조)과 차이

가 있다. 즉, 사y총장의 권한이 한국에 비해 비대할 정도로 막강하다

는 점이 측이하다고 할 수 있다. 또 3인 중재판정-부-의 경우 2인 이상의

중재인만 시명올 하면 유효하다고 명확한 규정율 해두57 있다(규칙 제

44조). 한국은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해석상의 논란이 있다.

판정의 효혁에 대하여는, 충재판정이 최-종적이라고 규정해 두고 있

어서(규척 제45조), 한국의 중쟤법 제t2조에서 
"

兮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시는 법왼의 하청안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규정과 대비언다.

骨재판정의 이행과 관련6'[여, 당사자듈은 판정문에 떻시된 기간내에 쟈

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규칙 제45조). 한국에서는 충제안정이헝에

대한 직접적인 조항은 두2;:( 있지 않으'니- 관련된 조 항으로는 상사중재규

첵 제56조률 듈 수 있다. 이 조 힝'에시는 당사자기· 정당한 사유飢이 兮

재관정에 따르지 아L'1할 때에는 중재기관인 대한·상사兮재원은 행정상

필요한 조치률 정부에 대하여 건의할 수. 있다교 규정해두고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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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한상사중재왼은 충재판정문올 송부할 때 중재판정에서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중재판정의 즉시 이헹을 요청하는 공문올 청부하므로써 북

한의 중재심문규칙 제45조에 대신하고 있다.

남북한 모두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調停이 가농하다.

북한에서의 謁停料金은 중재요금의 반액인데 비해 탄국에서는 조 정요금

과 중재요금이 동일하다는 정에서 차이가 있다(상사중재규칙 제18조,

북한중재심문규칙 저14S조와 모조).

이외에도 남북한간의 중재규칙에서의 차이점올 보면, 쟁점정리

(terms o f re ference)조항의 유무라든지 중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규정의 유무에서 차이틀 보이고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북한에서는 중재계약의 내웅이 어떠해야 대외무

역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낸 
「표준중재조항,

이 없는데 비해.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이나 국제상업회의소(ICC), 또

는 미국중재협회(AAA>의 경우에는 각 기관이 권장하는 
「표준중재조항,

율 두고 있올 뿐만 아니라 중재규칙에서도 당사자합의의 내웅올 구체적

으로 명시하여 관할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전대, 한국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대해서는 상사중재규척 제

s조 에서 명시하고 있고, 대한상사중재왼의 표준중재조항도 다옴과 같이

권장되고 있다.

이 겨1약으로 부 더
,

또 는 0 1 계 약과 긴련헤여, 또 는 
0 1 계 약의 불이

으 로 밀미얌에 딩시자긴이1 빌생히는 모 든 분 , 논쩽 또 는 의 %Ar이는

데 인먼국 A d울특별Al에A-l 데 힌샹Ar중체원의 샹Ar중체규직 및 대 한민국

법어1 
a rer 중쟈1어1 의 r여 최 종적으로 헤 결인cr, 중체인 (들)어1 의 r어

네려 A l 는 핀정은 촤 종적인 것으로 딩Ar체 싱빙에 데히역 구 속럭을 기 진

Al l dis pu tes, con trover ies or differences which ma y ar ise

between the parties, ou t. o f or in re lation to or in connec tion

w ith this con 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 hall be final l y

se ttled by ar bItration in Seoul, Korm in accor dance tr Ith The

Commercial Arl]it.ration ftules o f The Korean Cormerclal ArbItrat Ion

Boar(l an d un der the laVIS o f Korea. The awar d ren derM b y the

ar bitrator (s) s hal l be final an d bindin u pon bot.h parti弱

concern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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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n 낱북한 M iL역 · 루자분쟁에 대한 상사骨재의 적합성분석

외국투자가의 입장에서 보 올 때 북한에·서의 국가중재가 민사·소송

보다 유리한 점은 다옴과 같다. 즉, 첫쌔로 분쟁당사자를 비롯한 모든

사건관계자들은 충재인의 지시에 복종할 의무를 지고 있:j 兮재·재판의

절차도 제기, 푼비, 심리, 재걸의 집행. 재심 둥으로 되이 있요묘로,

중재재결의 집행이 보장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소송은 공개적이

어서 영업비밀의 보 장이 안되는데 비해 중재에서는 비공개기· 기·능e"[다

는 점. l()g) 셋쌔로 재판에서는 있민들이 신축하는 안사에 의해 인민재판

이 되는 반면 중재에서는 당사자들이 선정하는 중재인에 의해서 중재정

차가 진행된다는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17명의 중재인명단

만 보유하2 있고 반드시 이 중에서 중재인율 선정하여야109) 하므로 骨

재인선정이라는 측면에서의 잇점은 소송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올지 暑

라도 일 적오료 볼 때 좋은 점보다는 불리한 첨 平성이이므로 구태어

. 표현하자면 소송에 비해 멀 나쁜 택이라고 할 것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0'l 북한에서는 국제적 교역 1곳 루자외· 간련한

많은 법들에서 이미 중재관련 조 할올 삽입하여 분쟁의 . 중재에 의한 해

결의 길올 터놓고 있옴올 알 수 있다. 그리므로 남북한간의 교역.平자

분쟁은 1송보다는 중재에 의한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합영계약서 표준양식에서는 북한내에서의 중재절차만올 규정

하고 제3국의 骨재기관에 대한 심의의뢰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31 있

로 유의하여야 할 것이t 합영법에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제 국

의 骨재기有에 분생문제의 심의를 제기토록 히용하고 있으므로 합영계

약에서는 모든 분쟁올 제3국의 兮재기판으로 가져가도록 포괄적으로 합

의하는 방시올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w ) IO]

제3국외 중재기판율 신어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한 제3국

1()S) 중기'1십 ·反프/·칙 제327에 외하면 심AI·E · A'·게가 원칙이 나 2사지.의 기방이라
요청을 하면 비공개로 할 수 34다.

109) 합엉(피 경우는· 체외 (합영법 시헹세첵 제 1(]1조),

1 10) 법제처. 앞책, 129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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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재기관이 어느 곳인지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실제로 분쟁이 발

생하였올 때. 중재장소가 스 톡흘룸이라든가 파리 또는 런뎐으로 되어

있율 경우에는 분쟁올 중재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한국기업의 입장에

서는 워낙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이고 사용하고 있는 언어도 한국어

가 아닐 暑省 아니라 대리인선정에 있어서도 외국변호사를 선임해야 하

는 등의 예기치 못한 큰 비용올 감수해야 하므로 남북한간의 합영계약

일 경우에는 남북한과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까운 제3국의 중재기

관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북한은 현재 뉴욕협약이나 워싱턴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

에 있으므로 중재의 걸과인 의국중재有정이 북한내에서 승인되고 집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저버릴 수 없는 실정이% 따라서 남북한

경제교류협상시에는 북한에 대하여 국제중재협약에의 가입올 권유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남한 기업이 북한에 두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남북합의서의 정

신에 따라 남북 당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절차를 정하는 방법도 고

려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첫째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중재기

구로 지정하는 방법, 둘째 위 공동위원회의 합의에 의하여 공동위가 지

정하여 양측 동수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 동이 거론되

고 있다. 111)

그러나 국제상사충재는 분정의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절차진헝이 요

구되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왼회가 중재기구

의 역할올 수행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4스 있t

또한 쌍무중재협정올 체결하여 상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예컨대, 한미중재협정이나 한일중

재협정은 범세계적으로 상거래를 하는데 오히려 걸림들이 될 수 있고

분쟁이 실제로 발생하였는데도 쌍무중재협정에서 약속한 공동중재위원

회가 구성되지 못하여 분쟁당사자들에게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의 서비

스를 제공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분쟁당사자들은 게약상에 중재조향

이 있으므로 있해서 소송으로도 해결하지 폿하는 난감한 처지에 빠전

111) It내다. . 129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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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간의 신뢰관계가 돈독하고 공동중재위편회

가 구성된 다옴에야 이러한 꽁동중재위원획률 활용하는 骨재조할율 계

약에 삽입하V록 권장해야 할 것0'i다. 이러한 점은 ICS10가 발족한 지

5년이 지난 연후에야 분쟁사건올 접수하였다는 기록이 시사하는 점올

주꼭케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A-한 것은 남·3-한간의 신뢰의 구축이다.

남북한간의 불신이 배한 상할에서는 정치저 ·상等변화에 따리·서 가변

적인 상황이 국싱할 수도 있다. 만일 정치적 상꽝의 변화에 따른 부한

의 외국자산에 대한 묠수, 수용 둠의 국유화조치가 있게 될 경우 국제

적 다자간 협약에 의한 보상올 받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제][9조에서는 「

외국안루자기업과 외국平자기·가

두자한 재산은 국유화하거나 국가기· 기두어 들이지 않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일 경우에는 해당한 보·상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유화란 대부분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하][( 있는

데, 외국인우자법의 이 2-정만으로는 平자보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

다. 윽히 남북한간은 상호 숭인된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므로 외교적 보

호핀올 댕사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모로 북한이 사전에 다자간 국

제협약에 가입·토록 권고하는 s /율 게올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C'[.

이러한 진체적인 暑各 형성시키는 h 럭과 함께 실질적인 분쟁해결의

원활화暑 도모하기 Y'1해서는 반입과 반출 모두에 대해서도 분쟁욜 해결

할 수 있는 길올 툐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상대방으로부터 暑레임

율 제기받는 입장에서만 있는 것이 아L'1라 상대방에게 . 吾레임올 제기할

수 있는 제2il를 낱북한간에는 이느 다谷 나라보ti 쉽게 만들 수 있다

는 힛점0'l 있A

최근 대한상사중재왼의 督레임치리통계를 M면 외국업자률 상대로

청구하는 대외클레잉이 상당한 중가를 V-이.)L 있는데 이겻은 다방 담사

자를 상대로 吾레임올 제기할 국내무역업자가 삼당히 잠재되어 있다는

중기가 될 것이다. 남북한간에는 다른 나라보다 언어나 문화 관습이 81

숫한 잇점이 Y{으므로 남북한 겅제교류헙상어1서 보다 원만한 분쟁해점

모헝올 창율해낼 d수 있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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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알선업무협정올 맺는 것이 우신은 대부분의 상사분쟁올 해걸하는

길을 트 이게 하리라 생각된다. ·북한의 무억은 중앙집인적인 지)L와 같

독하에 관리되고 있으므로 %한당국의 의지어1 따라서 알선업무협정은

수윌히 합의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다음요로는 법적으로 효력올 나타냄 수 았는 L조 정이나 중재에 찬한

문제률 해결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북한측의 여

긴이 성·숙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쥬, 북한은 외국중재판정의 숭인 및

집행올 보장하는 국제충재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올 뿐만 아니라 북한

이 현재 보유중인 중재인명단욜 보면 t7명에 불과하다. 이 졍도의 인원

오로는 분쟁올 모두 해결할 4수 飢2V( 전문적인 업종의 분쟁욜 해결할 능

력도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남한의 骨재인 숫자가 각계에서 530명

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맘은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윽히 북한의 중재법올 비롯한 제반 법규가 공개되고 있지 아니한 상

황에서 법적인 측면에 기포하어 분쟁올 해결한다는 것은 안정성올 보,.장

받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吟한이 국제]1억이나 해리우.자유치를 소 위 「우리식,으로 하러는 項

은 굔란하다. 1가판가지로 분쟁해결·SC 
「

우리식,으로 해결하려 해서도 아

니될 것이A 그리모로 북한이 현재 국제상사중재사건올 해절할 능력이

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기는 이렵다 보아서 중재로 해결하기 이전

에 국제상사분생처리에 많은 경험을. 오랜 기간동안 축적해온 대한상사

중재원과 북한의 중재기관이 공동으로 분쟁처리기구롤 발족하여 판문점

이나 지역센타112)로서 서율이나 펑양에 사무소를 개설할 수도 았율 것

이다.

이러한 -t동의 분쟁치리기-7-를 설치하게 피 중재뿐만 아니라 상

담, 알선, 조 정. 骨재 모두가 가능하게 될 것이2](, 윽히 알선업무를 통

해서 남북분단의 기간동안 이칠화핀 국제상관습을 바료 잡7'L 통일화시

켜 나갈 수 있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올 것이다.

물론 이상의 방법은 단기적인 구상에 속6'[는 것이고, 장기적인 측면

112 ) 대한상사·중·게웜·은 ICC피 중처물 지 역센타로서 처 리한 겅험 도 있 
'

;t, 아시 아.아
프리키· 법-趾·자문회 외외 지익충제센타見서 이<십見외 키.이로4 管레이지0'14 -Y-일·

라-秒즈(르 지역骨재선1타가 i.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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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뉴욕협약올 비롯한 워싱턴협약 등의 국제중재

협약에 가입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 이러한 국제骨재

협약에 가입하고 이의 이행과 줏7를 약속할 때에 비로소 남북한간의

분쟬이 중재로 해결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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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남북한 교역 · 平자분循의 해결방향

분쟁올 해결하는 방향올 모색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 본 바 있는

분쟁해결모형올 기본으로 한다. 즉, 분쟁해결방법에는 갈둥의 회피. 비

공식적 협의률 롱한 문제의 해결, 상호간 협상·알선에 의한 해결, 제3

자가 개입한 행정적 결정이나 중재에 의한 해결. 
'司法이나 

立法에 의한

법적 해결, 법의 차원올 떠난 목력이나 비폭력러 강압에 의한 해결 등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간의 교 역 및 루자와 관련한 분쟁의 해

결방향올 위의 여러가지 모 형 가운데 알선올 비롯한 중재를 중심으로

제시해 본다.

I. 예방과 우호적 해결

기업이 사전에 분쟁올 예방하기 위하여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신용

조사룔 철지히 하고, 미국외 해외平자·기업暑이 미국해외민간平자회사

(OPIC: The Overseae Privete Investnent Cor pora tion)와 같은 해외平

자보험올 활용하여 해외투지·위험各 제a자에게 전가하2"( 있는 것과 마찬

가지로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출보험이나 해외투자보험올 잘 팔용

%교, 나아가 기업올 보호할 수 있는 계약서를 1가련하는 것이 바랍직하

C
'

[. 또 현지투자기업의 收用이나 沒收와 같은 국유화크t치暑. 회피d'[기

위하여 기업차원의 위험회피전략올 적극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분쟁의 사

전회피를 기대할 수 있올 것이다. 1 13)

이와 간이 사전적으로 분쟁발생올 회피하는 진략율 구A'l·했옴에V 是

구하5< 분쟁은 현실적으로 ·찾아들게 미·련이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분쟁조항에 대하여 철저히 겅토를 하여 두는

것이 좋올 것이.V 윽히 현실적으로 가능하[il- y리한 중재조항올 삽입해

야 하며 준거법조항에 주의를 기名‥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분쟁이 발생하

된 4 w x 4 w w w w w w w w

113) 收用회피전댜 관라어는 조哥·싱, 국제겅 영학. -%분시, 1993, 61-65곡 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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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더라도 우호협력에 초점올 두고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하여 원만히 해

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때로는 분쟁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기관에 상담올 하는 것도 당사자간의 해결첨올 모색하는데 도움이 된

다.

무역과 관련한 분쟁은 루자관련분쟁에 비해서 금액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무역분쟁은 ·중재보다는 알선으로, 투자분정은 분

쟁금액이 클 것이므로 알선보다는 조정이나 중재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사실 중재의 효용성은 국제平자관계에서 처럼 큰 금액의

분정사건인 경우 중재로의 해결이 경제적 실익이 있는 방법일 수 있지

만, 소 액사건의 경우에는 별로이다. - 소액의 무역분쟁사건언 경우 중재

로 해봐야 변호사비옹 등을 비旻하여 소요되는 인적 물적 경비를 감안

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또 당사자간의 갈등의 결과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당사자가 우호적으

로 중재판정을 받기를 원하는 분위기714)도 있을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왼에서는 알선과 조정의 업무틀 모두 수행하고 있는데

두 제도의 이용실적올 보면, 알선은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반해 조정은

전혀 이용되고 있지 않다. 알선제도는 서양에서 일반%으로 많이 쓰 이

는 제도는 아니지만,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에 중재나 조 정보다는 알선

에 의한 분쟁해결이 활발하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조 정이 서양인의 제

도라면 알선은 동양인의 취향에 맞는 분쟁해결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1992년 1년동안 대한상사중재윕에서 처리퇸 중재사건은 S2건, 조

정은 0건, 알선사건은 531건이었고, 19簡년 현재 일본의 국제상사중재

협회 大販支部의 분쟁해결롱계를 보면. 1簡7년 4월부터 t988년 3월까지

1년간 중재가 1건. 조 정이 0건. 알 이 8S건앤데, 이 통게수치는 매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알선이 많이 이용되고 있옴올 알 수 있다.

이렇게 알선의 이웅도가 높은 것은 현실적 이응에 있어서 알선과 $

정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알선은 상담을 포

함하여 무료로 서비스하는데 비해 조 정은 종재와 같은 요금을 받고 있

미

뷰

114) 경우에 따라서는 양曾사자 모두 충재판정에 의한 의사경정을 기대하는 수가 있

다. 특히 의사 정의 책임부답분-체가 있읗 수 잇.는 경우에는 더욱 그 러하고 관료

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사회주의권에서는 더욱 그리할 수 었다.



250

다. 알신온 간단히고 무성식적인 서신형태의 이의제기만 있이도 중재기

관에서 受理하여 해결의 길올 제시해주고 있는데 비해 조정은 중재법규

히에 의한 형석적.요건올 필요로 하[J 있C'[. 알신은 상임알선인(중재원

의 전문위왼)이 담당하여 신$.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비해 T-정은 중재

인뼝부에서 초정인올 중재인신정절차에 따라 선정한 다음에 초 정올 실

시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이웅하는데 부담스럽다.

알선은 변호사대리인 둥이 필요치 않2 분쟁당사자간 직접 협상욜

드 모하므로 조정이나 骨재에서의 변호사가 개입慷올 때보다 사안이 뻘

복잡해지고 대리인비용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역업계의 실정

에 맞는 해결책이 나율. 가능성이 더 높다)( 할 수 있다. 대기업은 기업

자체내에 법무담당실옵 운영하고 있이 상기래상의 분쟁에 대한 법적대

옹이 수윌한 연이나 중소기업은 법무담당 친문부서나 인력이 없으므로

중재기관의 전문가로부터 해당분쟁분야에 관하여 조언올 얠치하며 국제

상관습에 합당한 해결올 모색하는 경향올 보이]l- 있다.

물론 조정안이 당사자에 의해서 수락되면 중재판정과 같온 법원의

확정팝결과 같은 IL력이 있는데 비해 알 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반대로 당사자들은 - 오히러 그毛 측면에서 J - 담

없이 알선올 꽐옹하고 기래관계률 지속시킬 수 있으며. 제 자의 개입이

끝난 다옴에도 감정적 앙금이 그만큼 크 지 않다고 할 그· 있다. 즉. 한

국인의 情緖쇼 제3자에 의한 법적해결은 기피하는 경향올 보이 있다.

따라서 국제무역이나 平자에 있어서 남북한간의 분쟁이 발생兎올 때

이의 해결올 중재나 소 송으로 가기 보다는 우신 알신이라는 제도률 활

용하여 당사자간의 원' 한 해결욜 도모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판단

된다. 북한 대외무역기구의 신용은 -A한 진체의 신용으로 여겨진다는

국제무역계의 분위기를 북한 당국자들도 잘 알고 있율 ·것이다.

19(iO년대 1수출의존적 경제성장진략올 추구하딘 한·국도 1968년에 중

재법의 제정-百-포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안에 국제상사중재위원회를 설

립하였고 이 기구가 연재의 대한상-<r沙재원으로 발전해A-면서 暑吾 한

국의 수출과 관련한 분챙을 알신· 조 정 ‥ 재토록 하여 대%'1신용제)(어1

전'력하였딘 경험올 기-X'1고 있다. 북한 국제무어촉진위원회 산하예 설)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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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대외무역중재위원회의 역할은 과거 남한의 상공회의소 안의 국제상

사충재위왼회의 역할에 대비될 수 있올 것이다. 이제 ·북한이 세계를 향

하여 문호를 개방한다면 남한의 중재기관이 과거부터 계속해서 중재뿐

만 아니라 알선업무에 치중해왔던 것처럼 북한도 대외무역중재위원회에

서 중재를 비롯한 알선업무를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성을 절감하게 될

겻이다.

중국에서도 謁解(謁停)을 통한 해결올 권장하고 있올 정도로 조 정은

많이 활용되고 있고 중재보다 인기있는 분쟬해결방식에 속한다. 또한

미국과 중국간에는 공동조정제도가 새롭고 유익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

다.115) 중국에서의 조 졍은 한국의 알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

의국가에서는 중재보다 조정제도를 선호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북한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노선올 퓌하고 있고 분쟁해결제도도 중국과

유사한 점이 많다.

특히 북한의 대외무역기구 종사자들은 북한의 엘리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 바, 과거 韓·中간의 交易經驗상 이들 사회주의국가의 엘리트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분쟁으로 인해 제3자의 법적판단에 따라

자신의 신분이 위태롭게 되는 것올 회피하려는 태도를 갖고 았는 것으

로 보인다. 사회주의의 기득권충은 분쟁회피적인 행동양식율 보일 가능

성이 농후하다고 보았을 때, 남북한간의 분쟁해결을 제3자의 법적인 해

결방식인 중재나 소 송보다는 알선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 효험이

있고 북한측에 의해서 호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남

북한간의 분쟁해결의 핵심적인 밖법으로는 알선제도틀 적극 활용한 새

로운 모델을 낱북한 상호 협의하여 개발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t 중재

단기적으로 보았올 때. 남북한간의 상사분쟁올 중재를 이용하여 해

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북한의 중재제도는 아직 국제상

사중재제도와 거리가 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남북한 공동의 중재기

115) 장선호, 앞논분, 106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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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발족시키면 이 중재기구를 롱하여 상사분쟁올 저국저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올 것이다.

남북공동의 중재기구가 발족되지 않오면 우선은 피2지큐·의에 입각

한 · 중재를 전행할 가능성이 많다. 이 경우에는 어전히 복한의 骨재제도

가 국제상사4재제도로서 완비되어 있지 21다는 문제가 존속하게 틴다.

피]L지주의를 
'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국올 중재장소로 ·d택할 수 있

는데, 북한이 외국중재판정올 승인 및 집행하여 - 吾 것인가의 문제가 발

생한다. 만일 이 때까지 북한이 국제兮재협약에 가입하지 VI은 경우에

는 외국인平자관련법상의 제3국 중재히용규정에 기초하여 승인 및 집행

에 기대률 걸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북한이 국제중재협약에 가입하는 둥 북한의 국제

兮재제도가 완비되면, 남북공동중재기구에서의 중재와 함께 한국내에

서의 중재나 제3국에서의 중재도 모*%해 볼 수. 있올 것이다. 특히, 북

한당국올 J상대로 하는 투자분젱의 경우는 lCSIO 의 충재믈 활용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 중재장소와 쌍무중재협정

분쟁이 발생했올 경우 관계당사자는 중재장소에 舟·석올 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If)) 따라서 계약당시에 
'당사자률은 

자기가 속해 있

는 국가내의 장소를 7재지로 표 기한 骨재조항올 계약서에 삽입하길 서

로 원하게 된A 중재지를 걸정함에 있어시 중요한 사항은, 얠째로 충

재와 관련한 연의시설 - 예컨대. 섬리에 필요한 공간. 속기, 等여, 여

행의 자-H-. 본사와의 언락올 뀌한 통신시설 등 - o
'

i 갖추이져 있는가,

돌째로 중제지에서 어띤 兮재규·허이 적용되고, 있는가, 핏째로 중재판졍

의 집행과 관련하여 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인가 둥올 哥 수 있다.

w

w w w

1 16) 룰석 6'l-지 이·니히.고 서면S.로 분정% 해 
'깁 

하·는 절. 차도 있으니. 입빙·당시.자면. ty.

석하지 아니한 경 - 牛.에는· -讀·층석 딩사지A게 ·몰리한 구·세절차9'IA %[[행·핍 y.리 가 
·

Il
고, 쌍방딩'사자가 서변에 의인· 본겔해 을 실'의 한 경 . y.에도 서면.으로 t‥hI-한 3)

숩이 어딥 다는 측tp·l]서 대부$L시 %세A'l-d·]]서 당사자骨4·,. ·;(-재십관].에 奇.석하여
자-신의 . 징·含 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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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항들이 계약당시에 고 려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간 중재장

소에 대한 事前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하여 관계당사국의 중재기관틀은 상호 교 섭하여 쌍무중재협정(Mutual

Arbitration %reement)을 마련해두고 있다. 오늘날 중재협정에서는

중재장소의 문제를 대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 한 가지 방법은 소 위 「被督地主빼1,라고 할 수 있는 중재사건의 피신

청인 소 재지를 중재장소로 정하는 방법이4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중재

장소의 결정은 보류하여 두고 분쟁이 실제로 발섕한 경우에 장소를 지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수임탄 指名權者(appointIng au thorit y )를 중재계

약 속에 명기하여 두는 방법이다. 117)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과 일본의 國際%事仲裁協잡간에 체결한 한.

일중재협정(The Korean-Ja panese ArbitratIon Agreement )은 피고지주

의에 입각한 중재조항올 설정한 쌍무중재협정이다. 이에 비해 한.미상

사중재협정(The U,s, - Korean Commel%cial ArbitratIon Agreemmt )은 지

명권자에 의한 중재장소의 선정방법올 채택한 예이다. 북한과 일본은

피고지주의에 입각하여 상호 피신청인국가의 중재기관에서 중재를 행하

고 있는데, 당사자들간에도 이를 일반적인 판례로 받아들이고 있다. 11*)

1956년 체결된 a연방상공회의소와 일본 국제상사중재협회간의 합의서

에서도 피고지주의를 채택하옜다. 119) 또 코메콘(COMECON)의 표준중재

조항에서도 피고지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옜다.

피고지주의와 지명권자에 위임하는 방식 둘 모두 장단점이 있다. 피

고 지주의의 장단점을 먼저 살퍼보면, 피고지주의는 상당한 손해가 확정

적으로 발섕하기 전에는 중재의 신청올 남발할 소지를 방지하는 억제효

과가 있는 반면, 수입업자가 4수출업자츨 상대로 품질불량올 이유로 중

재샌청올 할 경우 불량품의 소재지가 수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지에

서 중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이 있게 된다.

그러나 남북한간에서 피고지주의를 채택하더라도 지리적인 거리가

117) 정기인. 상사충재론. 부역경영사. 19S4. 55-66혹.

11히 장복희. 남북한 -평졔교류 및 합쟉투자에 판한 국제법상 %고찰, 통일원 였구논

문, 1罷2. 46혹

U9) 박종수, 동서무역과 무역분정의 해켬, 중개 제237호. 대한상사충재원, 1991.

10all. 12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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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리 멀지 91으므로 품질볼량올 이유로 한 중재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검

사를 행하는데 별문제는 없오리3'l·A[( 생각된다. 낱북한간의 피고지주의

적용문제의 요체는 -북한의 兮재절치·가 합리적이2- 국제적 찬행에 맞는

가 하는 점에 있다.

한편, 지멍권자에게 중재장소의 신정올 찌임하는 방식의 장첨은 계

약체결시점에서 중재장{暑 결정할 필요가 없고 분쟁이 발생하였울 때

비로소 양국의 兮재기판에A-l 균성한 합동중재위원회에서 충재장소를 결

정하므로 계약당시 이毛옵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미상사중재협

정에서 骨재장+결정방식은 다음의 T항2-l- 같이 규정하2교 있다.

團 醫 w

" w 甲 

隋 國 勝 ' 團 罷 鬪 圍 ' 團 團 團 團 醫 關 關 '

3

( 
‥

. . .

·J弱‥‥P……7]‥ *‥討. 后 鬪·······……-P· i]Al l
i 하며

,
이 23]el *1 윔]이1 입 야0'1 21 징2로 동힐 저133-l 위 7/이 선 %7.l (

l 다. 
, . . . 립香 중자1·WY]회예 기 힌 중2q1싱 3 설성은 %1종식언 칫e-2 니 (

l 둔 5)Al-A 성'빵을 속 인cr, 
" 

l
[ 

半 

. . . . . . . .

. .

.

w w 物 胃 

. . .

이와 같이 합동%재위원회가 - 骨재장소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 합동兮재위왼회가 구성되지 TA올 경우에 분쟁당사자는 兮재장{를

결국 결정할 수 엾게 되V 1拔기 때문에 합동중재위원회의 구·성이 필연

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기업과 미국기업간에 · 분쟁이 발생하

였옴에도 불구하고 합동중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분생당사자는 어디에서도 충재를 할 수 없게 되었

고, 뿐만 아니라 한·미상사兮재협정에시 권5(하는 중재조항이 계약서에

있옴으로 인하여 소 송도 할 수 없는 난감한 치지가 되고 말았다. 결국

한·미상사중재협정은 tr 재위위회가가 구성되지 못하는 한, 이 협정에

서 권고하는 중재[조항올 계약서에 삽입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점올 안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쌍무중재협정올 체결시 이러한 첨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북합에서 중재를 진행한다는 것은 걸

團

管 고 고 團 권 고

12이 대한상사중재뼙회와 미국4쿵·채협회偏· 지칭한다. 대한상사충새협회는 데한상사충
·제원이 M曲 병칭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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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탐탁치 못하므로 공동중재기구의 설립올 모색하여야 하겠지만 공동

중재기구의 설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분쟁율 중재로 해결하기 F-]해

서는 결국 피고지주의나 제3국에서의 중재를 놓고 어느 것이든 선택할

수 밖에 엾올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안을 정리해 보면 다옴과 같다. (l)

피고지주의왼척에 의해서 남한이나 북한에서 중재를 하는 경우, (Z) 동

경, 북경. 훙骨. 또는 쿠알라룸푸르 등지에서 중재를 하는 경우를 상정

해 블 수 있다.

동서독간 통상협정이 국가대 국가가 아닌 通貨지역간의 협정형식올

빌臧듯이. 남북한도 상호 국가승인의 법적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형식에

의한 통상협정올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121) 만일 남한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북한에서 집행하려 하거나 또는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그

중재판정이 외국중재판정인지 아니면 내국중재판정인지의 문제가 대두

될 것이다. 따라서 피고지주의에 입각하여 남한이나 북한에서 중재가

진헝되어 중재판정이 나螢올 때에는 증재판정지역에서 집형올 하게 되

므로 이러한 해석상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다옴으로는 제3국에서의 중재를 고려해본다. 제3국 중재에 의한 증

재판정문올 북한에 가 가서 숭인 및 집행올 받고자 했을 때 북한당국

이 이를 수옹해 줄 것연지가 문제된다. 현재 북한은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헝에 관한 유엔협약,(일명 뉴욕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올

뿐만 아니라 「국가와 타국국민간의 푸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일명 워

싱唱협약)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3국에서의 중재毛정이 숭인되

고 집헝되리라는 보장은 飢다. 다만 외국인투자관련법 가운데 외국인투

자법 제22조, 합영법 제26조 및 시앵세칙 제10장.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43조에서는 제3국에서의 중재暑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강

제집형올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자분쟁의 경우 분쟁

금역이 큰 것이 보통이므로 제3국 중재도 적극 검토하여야 할 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합작법이나 오국인기 법에서는 제3국에서의

중재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데 유의하어야 할 것이다.

121) 장복희. 납북한 경제교류 및 합작우자에 各한 국제법상 고찰. 똥일원 연구논

문. 1992, 24-용7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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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의 중재판정올 북한에서 설렁 수용한다고 하더라)C 제3국의 兮

재장소를 구체적으로 어디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혼히들

스 목휼름. 런던. 파리. 쇠리히 등의 장소가 적합한 곳으로 거론하고 있

으 나.1認)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도%올 표 방하고. 있는 등 민죡적 자존

심올 유난히 강조하5L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았올 때, 제 국의 중재장

1 라고 하더라도 한반도와 지리적으로나 문파적으로 가까운 장초를 선

l(%하는 것0'l 바람직할 것이다.

만일 유럽에서 중재률 전행한다고 하면 每回의 심문에 들어가는 비

용만 해도 상당할 것이며 사용언어도 한자문화권올 벗이나 있고 현지의

변호사를 고 용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변호사 수임료 T한 아시아핀보다

도 월등히 높다고 보았올 때 骨재장+는 미-땅히 남북한과 이옷하L고 있

는 국가의 주요도시가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한 도 시로서 4재사견치리

의 경험이 풍부한 중재기판0'i 소재해 있는 굣으로는 동경, 북편 정도가

틸 것이고, 홍콩이나 쿠알라룹푸·로는 임의중재를 진행시킬 경우나 아시

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AALC이73)의 지역중재센터를 활용한

UNCl.TBAL중재규칙에 의한 중재를 진행시킬 때 적합한 장소로 홉올 수

있올 것이다 이暑 도 시들은 모두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일본, 중국. 쿠알라롤+르지역센타가 권장하는 표준骨재조항은

각각 다옴과 같다.

豈본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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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쟝'선호, 앞논·군, ]03-4꼭,

123) As1我-/%frica Legal Consulla-r.IVE) C에1rnltlee. 1971<i J. 국제부역111 소%]원 회骨 몽

하여 骨재에 판하이 다음 사%·倫· )値$'1하였다.

1 아시아 - 아$.리카 지 역 의 국지]상사·중재暑 징 려한다.

信] V시%채(ad hoc arhl-u·我1 1on)와 (..Q이'l'R4L 승세규칙의 魯.g.을 As %헌·다.

% 키·이로., -7·l'라·翟·푸)>- · 에 지어 管·게센터-證· 선·치헌·다.
124) Th년 . lapan CommercIat 4rhl t.ral' Ion AssocIatIon. OX臟색·이sl )

·II·미1raf t'on

fitTIes o f the , f최xtrl m關타1'C」MI A

·11'f)l'tTdt lofl : Isso이'MIon , Is azendecl 頗& 7 /fl

e t'fdc't. I·Wtrt錦 F T, 19기. . %'f, ·z-새요급i)L-:.2 1964년 5웡 8입 개징 된 3] Ak程. 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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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b* finall y se tt led by ar bitration it% (Tokyo, Yokoham*, N*goya. i
l O‥k·, E·k), J·p‥ i· ……t I…* · i th th· ·…… i·l A·l.·i t‥t …

i Rules o f the. Ja pan Commercia1 Arbitration Association. ;
'

團

團 .J

量登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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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 團 關野國

團曆 霧

고

l .. , .,. . ,. .. ,.,. , ,... .. ,. ...... ,,.. . ,,, .,. ... t.,a., . ,., , i
l b. .. 1葛1tt.d t. Chi,. 1.t.m.ti.,.I E..n.,i. .. d I..d. A,bt t,.t i., l
i Co,,i..i.. f., a, bitr,tI., . hi.h . h,1 1 b. ... d..c.(1 by th. i'
i Co飜1 .. i.. .. it, Sh..,h.. s. bco..1 .. l., .. it, Sha, 4,.i (
i ‥ h‥-i‥i…t th‥ pti…f th· CI·i…t i· ·…… i·‥‥ith it· !

126)

l s

l this con tract, or t.he breach, t*rmination or inval idit y fh*reof, ]

l [삼, Ci/'id'2C', , [7 [,75 , l
l NOTE: Paries ma y w ish to corts ider ddin : i

l (a) The a ppo i·tin ·u th‥ity ·h·1 1 b· th· l<‥1· L·rnp‥- l
/ R·g i…I A·bIt‥ti‥ C‥tr·/', . . . . . . . - . . . . . . . . . ; t i
l (b) The num ber o f ar bitrators hal l be . . . . . . . . . . . . . . . i
l ‥e o h· ·) l

l (·> Th· p l…. ·f ‥ bit‥ti…h·II b· . . . . . . . . . . , . . . . . i
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own or coun tr y ) ; (

i (d) Th· l·%u呵· (·) t· b· … d i· th· ‥ bit‥1 t

l p·‥‥ dI 呵‥h·1 ) 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l (e) Th. law a pp licable to thi s con tract. s hal l that o f l

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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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25)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 d Iratte /[rDIt.ra너on commtsslon, 417

fItZrodctctdotl to 01111111 fntema데이1盧1 a봇711儒]ic 慮17tI Prade / trtNf쿄r.loll

OsIrnlsslon CI厄4궁).

126) It意10nal Centre for Arl)1tratlon KLtala Lu교PLIr, Actur·rauio17 17xter flte

At1Solces C)r tIme Atal晨 L園 10fIr CF11$Ie. 1979.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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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후 For the condllCt o f ar BI t r M i on un(It·l' l ( S aus pIces, l.l'le Kualrt LumPUl j·

i RegIo‥1 /[‥bI t‥‥l.t‥ Ce·l ‥ ·pp] i e· [k UNClTRAL ArbI t r·'L l‥ Rul…]
i suhJecL [O the mot 11fIC쎄 1ons St-] ( forth I n i L.s Rule* l"or Arbi (1'atlOn, 

'

·

,

] t fiule 3 o f tIrn Rules f'C)r Art·l+rat ion o r th([· huala LU01삐 Regioni%l)

i /[·bit…tI‥ Cenl.… pr‥Id·* t I·t, … l… ·tI…l‥'· ·g·'直1 Dy U‥-)
l piirtl卽 01' i f ule 베)point inE au thorIty desIEna't이 1'e t'uses to ac t O C

i t'ai ls to a ppoInt the arbIU겼tor, tIme Gantre shal l be the a ppoInt ing

l -la‥‥t.y. ;

L

나. 공동骨재著차와 중재기구 설립+진

남북한은 분생해결올 위하여 꽁동의 兮재절차와 공동의 종재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올 합의 . 선택할 수 있다. 이 때 고러해야 할 사항으fr는

� 

7등중재인단올 비롯한 i 중재기구의 성격과 설치장소 그 리·고 란정문

집책의 보장문제이다.

남북한 당국간에 합외에 외하여 공동의 종재절차暑 정히는 경우에는

남한의 분쟁해결경험올 십분 발7]하여 국제상관습에 합당한 중재절차를

제정하면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공동의 중재인단올 구성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현재 남한에는 중재인이 630명이나 북한에는 17떨에 불과하

다. 이런 절에서 불균형이 존재하묘로 남북한간의 상사분잭올 신담할

y둥중재인1청N브暴 상호 합일점올 ·찾아서 작성해야 할 것이C'i·. 미국과

T&련 사이에는 양자가 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중재인멍단올 작성하여

활용하였옴올 찹고i- 하면 될 것이다. 12Y)

그리고 공동骨재절차에 따라 중재업무를 답당할 공동骨재기구를 설

럽할 때에는 첫째. 판문점과 같은 중립지역에서 충재업무暑 수행할 공

동충재기구를 새로이 두는 방안과 둘째, 시울과 평양에 각자 현재의 상

대방 중재기관의 지억센터를 설치하여 공동으로 협외하여 분생해절업무
·野 처리하는 방안올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첫변째 방법보다 두'언쌔

방법이 경제적으로 4수월하게 실현할 수 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두번째 방법올 이용한다면 중재업무 뿐만0'i 아니라 상담, 알선 동의

團

부 부 고 

團

고 고 미 

團 團 團 團

고 團 고 w 

團 團 고

즌 라 

부 고 고

If/) 장선ir.. 1있']y.f, lOfi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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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통하여 대부분의 남북한 상사분쟁올 처리할 수 있올 것이고 상

호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신뢰회복과 업무에 대한 경험올 교 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기존의 상담, 알선, 중재

업무 이외에도 1991년 1월 이래로 외국업자를 상대로 吾레임을 제기하

는 대외클레임 업무를 새로이 취급하고 있는데, 그 이용도가 매년 급중

하는 추세에 있다. 128)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과 북한의 대외무역중재위

원회간의 중제를 비旻한 조정. 알선에 대한 업무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남한의 기업가들에게 북한에 대한 대외클레임의 수월한 해결올 지원해

출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A 그리고 공동중재기구

에서 내린 판정문은 남북한 모두 내국중재판정으로 숭인하고 집행보장

하는 협정을 체결하면 될 것이다.

w

다. 북한중재제도의 국제화유도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생을 중재를 비롯한 제

3자의 개입욜 통한 방식에 의하여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경우에는 어떠

한 경우라도 북한이 스스로 중재관련법규를 국제상관습에 일치되게 국

제화.개방화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국제상사분쟁올 중재제

도의 취지에 맞추어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정간섭에 저촉되지 않는 벙위

내에서 중재인선정과 관현한 제한을 해제하도록 권유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은 최근 중재인선정에서의 합리적인 접근노력올 보이고 있다.

북한의 중재심문규칙 제26조의 규정과는 빨리. t992. IO. ts. 정무원결

정 제148호로 개정한 합영법 시행세칙 제101조에서는 중재인명단에 없

는 사람을 중재인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 그 實例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외국인투자 관련법에서는 아직 그턴 규정

을 찾아볼 수 飢%

또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국제중재협약에 가입하는 선택올 하는 것

123) 대한상사충재원, 검종수 위원 계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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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곧 외국중재판정의 숭인 및 집댁올 보 장하는 지름길이라는 언식올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의 상사분쟁의 해결의 어떠한 방법도

북한이 이리한 국제兮재협약의 수용없이는 궁극적으로는 ·신뢰튿.. 구축하

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토록 하여0'[ 할 것이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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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嶺歷

해방이후 소 위 우리식의 삶올 고집하며 자급자족경제를 꾸려왔던 북

한이 중국과 소련의 대외개방정책 및 체제변화의 물결속에 더 이상 奇

로서기를 감행하기에는 에너지자원올 비롯한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고 있고 더우기 금년(1993)들어 기상이변에 의한 냉해의 피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그러하리라 판단된다.

북한은 1980년대 중반 경제적 난판을 타개하고자 합염법올 대내외에

발표하옜으나 그 결과는 실패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패의 왼인

으로는 체제상의 결함이외에도 1970년대 중반 북한이 대외채무를 지불

중지한 펄을 들 수 있다. 헌시점에 와서 북한이 대외에 平자유치의 손

짓을 보내더라도 결국에는 과거의 이러한 부담에 부딪히고 있다. 이러

한 가운데에서도 북한은 외국자본의 유치와 기술도입올 위한 외국인루

자관련법올 속속 제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편, 낱북한간의 교 역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세청은 발표하고 있다. 직접투자는 북한의 여전상 아직 물색

단계에 머물러 있다. 남북한간의 경제적 교류·협력에 대한 논의가 무성

한 가운데 북한경제에 큰 영향올 미칠 수 있는 변수가 한국이외의 나라

로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핵문제가 연계되어 있지만 북한은

일본과의 국교수립의 대가로 so억 내지 100억달러의 자긍올 받올 수 있

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만한 자금이면 북한의 어러운 경제적 난관

올 극솩하는데 충분하리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남북경협의 궁극적인 목표는 통일에 있다고 보았을 때, 정치적 여건

이 호전된다면 남북경협의 확대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남한의 경제적

비쿵올 높이는 것은 필연일 것이다. 그 러나 일본이나 미국 등의 선진자

본들의 대북한 平자진출도 고 러에 넣어야 할 것인 바, 한국은 북함에의

투자에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하여 사젼에 경제적 위험에 대한 안전보장

이 얼이 무리하게 경제적 교류·협력올 감행한다면 예기치 못한 후유증

에 시달렬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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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발생의 구체적 사례로서는 (l) 외화Y촉에 기인한 대외결제볼능

빛 지연 또는 국외송骨의 제약, (2) 곡심한 인暑레이션에L·]- 판시세의 변

동으로 인한 平자기·치의 손실. (3) 혁명적 정귄교체로 인한 W務 iAa의

거부 또는 국유화·수용.꼴수 등의 가능섬, q) 외국인 경영자외 업제

한 및 기득핀외 제한, 차별적 과세 등의 iL묘 한 방법올 통한 착취의 가

능성. (5) 국제정세변화에 기인한 부자환경의 변동 등율 를 수있.r'L

1965년부디 19SO년 7월까지 사이에 동북아 주요국기.의 Countr y Risk

를 이상의 위헙도暑 기준으로 펑가한 점수를 보면, 총평점에서 한국 B,

북한 E, 1렸 c, 중국 c, 일본 」1로 나타났고, 대외지불눙력면에시의 평

점욜 보면 한국 B
, 북한 E, 소련C, 중국 D, 일본 A이다.

이러한 점올 고 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교 역 및 두자와 관毛하

여 발생할 상사분쟁올 합리적으로 해&할 t수 있는 방안욜 모색코자 하

였다. 현재까지 남북한간의 교 역이나 무자는 초 기의 반출입단계에 머물

러 있으므로 해서 상사분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그러

나 분쟁이 일단 발생하게 되면 남북한관계의 윽수성에 비추어 O 해결

이 결코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남북한 상사분쟁해결의 차잡성은

동서무역에서의 분쟁해결의 진례에 비추어 보 아서도 알 수 있다. 실제

로 한국무역협회가 남북한 교 역추진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두차례의

실태조사를 보면 대외적 문제로섀는 품질보장 맬 吾레임치리의 굔란이

1차조사에서 66 象, 2차조사에서 58. 325로나타나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시피었다.

분쟁율 갈등의 측면에서 보았올 때 해결되는 과정 및 수준에 따라

해결모형이 여럿이 있다. 우선은 같등올 회피하거나 비공식적으로 문제

暑 해결하려 시도해본다든지 또는 당사자간의 협상욜 몽하여 문제暑 해

결할 t도 있다. 이것이 여의치 않올 경우, 즉 분쟁당사자 자신율로서

는 갈둥올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고 믿올 때 제3자에게 협조를 구하여

해결하는 알선의 방법도 있다. 이외에Y 제3자가 개입하여 헝정적 절정

올 내려준다든지 w재暑 몽하여 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분쟁

올 공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는 사법적 해결올 구하는 방법과 입법올

몽하여 갈둥올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륵수한 분쟁해결방법으로는 법의

차원올 님어서서 상대방에게 폭력적 수단이나 비프력적 수단올 동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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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강압올 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당사자간의 분졍은 사전예방이 가장 좋고 이미 발성한 분잼은 당사

자간의 원만한 화해가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

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상사분쟬이 부득이 발생하옜고 또 화해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소 송보다는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호

되는 후세이다. 중재의 범7속에는 알선과 調停올 포함시켜서 섕각할

수 있다. 사견의 수로 보았올 때 알선으로 해결되는 분쟁이 대부분이고

조정은 한국에서 거의 이옹되지 않고 있으며 사안이 복잡하고 치열할

경우 중재로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북한이 대외경제개방올 실질적으로 단행한다면 북한과의 교 역 및 루

자와 관텬하여 발생하게 될 분쟁의 유형은 법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특

이하或지만 과거 한국의 경제개발초기에 발생하옜毛 분쟁과 크 게 다르

지 압을 것이다. 그 러므로 한국의 과거 분졍해결경험을 활용할 수 있올

項인데. 그 중에 7목할 만 한 해결방안이 알선제도이다. 한국이 한국

상품의 대외성가유지를 위해 상사중재기구로 하여금 외국의 클레임올

무료로 해결해주도록 해왔던 것인데. 북한도 대외개방과 함께 대외신응

의 유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알선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올 것

이다.

북한은 외국인우자관련법에서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규정하고 있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러나 중재절차를 북한내에서 진행시키는 것올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합영법이나 외국인우자법 그리고 자유경제무역지

대법의 경우에는 제3국에서의 중재를 허용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중재

판졍의 승인 및 집형올 보장하기 위하여 뉴윽협약, 워싱턴협약 등이 있

는데 남한은 이에 가입하고 있으나 북한은 아직 가입하고 있지 앓다.

남북한 거래당사자들간에 일단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협의의 방법으

로 해졀하고 이것이 안될 때는 통상적으로 소 송이나 중재에 의해서 분

쟬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남한의 당사자가 북한에 가서 소

송이나 중재를 한다고 가정하였올 때 북한의 체제가 남한의 체제와 해

방이후 48년간 서로 다른 길을 걸어 왔고, 특히 북한의 재판은 인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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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의 성격올 지니고 있어 결코 권장할 바가 못된다5( 한 수 있다. 소 송

보다는 한결 낫다고 할 수 있는 兮재r11-지도 -뼉-한兮재의 페쇄적 운영이

나 국제 상관습과 유리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남한의 당사자가 자신의

권익올 보장받올 %· 있다고 하기에는 불팍실한 점이 많다.

북한의 중재법은 대외적으로 공표피지 않 있어 그 실상울 잘 알

수 없욜 정도이다. 다만 복한의 중재심문규척율 검토해본 결과 북한에

서의 骨재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상사중재관습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북한간의 교 역 및 우자분쟁올 兮재협정올 체결하여 해결쿄자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피고지주의에 입각한 중재가 현실적

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묫하기 때문에 차선색으로 낵할 수 있는 방안

이 제3국에서외 중재절차暴 진앵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도 북한

이 외국兮재판정의 숭인 및 집행올 위한 국제중재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깝으므로 인해서 총국적으로 북한에서 집행이 보 장된다고 확언하기 어

렵다w 단지. 북한은 외국인平자관련법의 일부에서만 제3국에서의 중재

를 히용하는 정올 두고 있율 뿐이이서 달리 분쟁올 해결할 방법이 但

올 때에는 제3국에서의 충재판정올 구한 다욤 이 규정의 ·적용올 몽한

집앨판결올 구하는 방안이 있올 수 있다.

兮재장1로 제3국올 선정함에 있이서도 스 록홀름. 과리 둥 유럽지역

올 선정하는 것보다는 동경이나 북경 h 또는 용콩이나 쿠알라骨푸르 등으]

아시아 인접국가의 도 시률 신택6'l-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 지리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지주의에 입각하기나 제3국에서의 중재가 낱북한 거래당사자에

게는 그리 수V월한 제도라2교 할 수 없다. 예언대 중국 국제무역중재위원

회 초속 骨재인의 수는 홍콩 등 외국있 13명올 포함하여 불과 to9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언어, 문화, 전음 등이 같은 민족인 남북한은

가능하다면 i-동의 분쟁해결기-7-暑 설치하는 것이 5숍은 방안이 될 것이

다.

남북한간의 상사분쟁해결에 있어서는 탄기적으로 북한이 분쟁해걸에

대한 획기적인 개섰이 없이는 소 송이든 중재이든 바람 하지 묫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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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한다. 다만 중재가 소송보다는 멸 나쁜 선 이 될 수 있다. 따

라서 단기적으로는 제3자의 개입에 의한 분쟁해결의 강제라는 방법보다

는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한 분쟁의 해결이나 제5자가 개입하더라도 당

사자간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과를 7용할 수 있는 알선의 방법이

가장 바람잭하고, 이 알선업무률 남북한 공동중재기구에서 수행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격이라 하겠다.

z-동분쟁해결기구로서는 남북한의 현재 중재기관올 활용하는 것이

경제·시간·업무적으로 효율적일 것이다. 낱측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있고 북측에서는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대외무역중재위원회가 있으므

로 이 두 기구가 분쟁해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남북한간의 분쟁해

졀을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분쟁해결에 관한 협정올 체결할 시에는 유의할 사항이 몇가지 있다.

특히 공동중재인명단의 작성, 중재장소의 결정, 준거법문제의 해결. 공

동업무의 내용. 시행시기. 중재판점의 숭인 및 집헝의 보장, 공동의 중

재절차규칙 및 표준중재조항 등이 그러하다. 공동중재기구의 설치는 중

립지역에 위치하는 방안과 함께, 서울과 평양에 지역센터틀 두는 방안

을 고 려해 볼 수 있다. 서울과 평양에 지역중재센터로 설치하게 되면

상호 분쟁의 해결뿐만이 아니라 계약서작셩지도와 분쟁에 대한 상담·알

선 둥의 업무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설치비용도 저렴하며, 한

국의 과거 국제상관습에 입갹한 분쟁해결경험을 상호 공유할 수 있어서

낱북한 경제교류 및 협력에 일조할 수 있올 것으로 기대된%

특히. 낭북한 각각의 지역에 위치해서 대외暑레임올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 이 공동중재기구가 그 역할올 원활히 수헝할 수 있다. 대외클레

임은 한국에서 최근 급중하고 있는 양태로 불 때, 남북한간의 상사분쟁

해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올 것이다. 이와 같이 분정해결올 위해 알선

이나 상담 등을 망라하여 취급하게 되면 남북한 거래당사자간의 분생올

거의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액이 큰 루자분쟁의 경

우에는 증재나 소송올 이용한 법튤적인 김익보호의 추구가 필요하다.

남북교역 및 루자가 실제로 활성화될 때에는 북한도 중국처럼 개방

화의 길올 걷게 될 것이므로 북한의 체제도 중국처럼 자본주의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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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도.입하게 될 것이다. 이 때에는 북한의 분생치리방/1도 현재의 폐

적인 형태가 유지되기는 어렴V 결국은 국제적 경항올 게 唱 수 M·l-에

떨올 것이% 단지 그 동안 과V기에서 남한외 기업들의 애로사딴이 다

소 있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사전예방차웬과 정Alf적 차원에서 의

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만일 남북한 공동의 종재기구가 발족이 틴다

면 중재절차의 진핼올 서·올이나 평양 이느 곳에서든 할 수 있울 것이

다.

상사骨재모형올 활옹하여 남북한간의 교역 및 平자협려올 진행시키

게 唱 경우, 남북한간 상사분생의 예방 및 우호적 해걸율 기대할 수 있

올 뿐만아니라 상사분쟁의 실제적 발생이 초래할 경적적인 분·키기에 대

한 상호간의 우려를 해소시켜줄 수 았는 신뢰를 축적할 수 있다는 5으과

가 있다. 또한 선진국제거래법에 이4(한 우리나라의 국민듈이 북한과외

경제적 5it류暑 첨차 확대해나가면서 4게 될 법체계상의 혼란가능성올

사진에 방비하는 안전장치의 제공역할올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에 대하여 상호간에 미래에 발생하게 될지도 모

틀 상사분쟁의 해결올 위하여 국제상사중재모형에 의한 안전장치暑 도

입할 필요성올 제안하·고 나아가 이것올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합의의

전제조견으로서 한국이 이미 가입하고 았고 또한 국제적으로 가입국의

수가 89개국에 달하며 가입tI원국의 수가 정중일로에 있는 
「

외국兮재판

정의 승인 딜 집행에 관한 UN협약,. 그리고 가입국의 수가 110개국에

이르는 
「국가와 他깃국민간의 루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에 북한이 조

속히 가입하여 남북한간의 교역 或 루자 중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촉구

할 수 있올 것이다.

한껸, 한국은 「남북교튜협력에 관한 법偏., 제W/-에 따라 남북간의

뭅품이동올 반출·반입이라·<교 규정하여 수출입이 아닌 내부교역으로 간

주하모로서 CArT暑 비롯한 국제무역법규의 간섭올 배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상사분쟁을 국·제상사중재모형에 의하여 해펄할 때,

서로 상대방 지역에서 내려진 ·沙재판정올 외/중재판정으로 간주하여

치리할 것인지 아니면 내국종재안정으로 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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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낱한측에서 내려전 판정올 북한에서 내국중재판정으로 대우하

여 승인 및 잽행올 보 장해준다면, 북한에서의 중재의 집행력으로 놜 때

낱한촉에서의 중재는 고무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북한측에서 내려진

안정을 남한측에서 내국증재판정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남한에서는 법원에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헝에 대한 결정올 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 법원이 북한측의 중재를 쉽사리 인정해 줄 지

는 의문이다.

북한측이 한국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외국중재판정으로 간주하어

처리하는 경우에는 북한측이 현재 국제중재협약에의 미가입되어 있는

사정올 감안할 때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낱북한간의 분졍조정절차에 대한 협의를 할 때에는 싱-호

상대방의 중재판정올 어 한 수준에서 대우해 暑 것인지를 밝히고 그 에

따른 분쟁조정절차를 합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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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北 韓 間 交 潔 . 協 力 의 活 性 化 를 위 한 南 北 韓

g 濟 交 流 에 서 의 決 濟 制 度 의 改 좋 方 案 에 관 한 硏 究

東 西 獨 經 濟 交 流 에 서 의 關 聯 制 度 運 營 의 經 驗 과

南 北 韓 g 濟 關 係 에 서 의 關 聯 政 策 및 提 案 과 의

比 較 分 析 을 中 心 으 로 -

쇼 龍 龜 ( 江 陵 大 學 校 )

요 약 문

I 
. 문 제 의 제 기

南 北 經 濟 交 潔 가 전 반 적 으 로 직 접 교 역 으 로 이 루 어 지 게 되

고 , 공 동 생 산 . 합 작 기 업 설 립 등 경 제 협 력 이 실 시 될 경 우 ,

雷 4b 韓 間 決 濟 制 度 에 관 한 諸 問 題 들 은 매 우 긴 급 한 현 안 문

제 로 대 두 될 수 밖 에 없 을 것 이 다 . 菌 北 韓 間 決 濟 制 度 가

올 바 로 준 비 되 어 실 행 되 느 냐 아 니 냐 의 문 제 는 南 北 韓 經 濟

關 係 의 확 대 발 전 , 나 아 가 南 北 韓 관 계 와 통 일 여 건 의 조 성

등 에 큰 영 향 을 미 치 게 된 다 . 본 연 구 는 南 北 韓 교 류 . 협 력

을 최 대 한 활 성 화 할 수 있 는 決 濟 制 度 형 성 에 관 한 방 안 들

을 모 색 , 제 시 함 으 로 써 직 접 적 으 로 향 후 南 北 韓 經 濟 交 浦 ·

협 력 정 책 입 안 에 기 여 함 과 동 시 에 , 南 北 經 濟 關 係 의 발 전

과 나 아 가 그 로 인 한 통 일 여 건 의 향 상 에 기 여 하 고 자 함 을

그 목 적 으 로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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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 東 西 獨 經 濟 交 潔 에 서 의 決 濟 制 度 의 展 開 內 容 과 그 導

入 . 維 持 의 背 景

남 한 에 서 남 북 한 간 협 상 이 나 정 책 제 안 등 에 서 청 산 절 차 가

선 호 되 고 있 는 것 은 상 당 부 분 구 동 서 독 경 제 관 계 에 서 이

淸 算 制 度 가 사 용 되 었 다 는 사 실 에 엉 향 을 받 았 거 나 청 산 제

도 자 체 의 장 탄 점 에 대 한 분 석 이 올 바 로 되 지 못 하 었 기 때

문 인 것 으 로 보 인 다 .

동 서 독 경 제 교 류 의 시 초 에 는 경 제 적 배 경 에 의 하 여 청 산

절 차 가 도 입 되 었 지 만 , 1 9 50 년 대 말 이 후 에 도 1 99 0 넌 에 동

서 독 경 제 교 류 가 종 료 될 때 까 지 동 서 독 경 제 교 류 에 서 청 산

절 차 가 유 지 된 것 은 경 제 적 이 유 에 서 장 점 이 있 었 기 때 문

이 아 니 라 경 제 외 적 이 유 , 즉 한 반 도 에 서 와 는 다 른 특 한

독 일 분 단 상 황 의 국 제 정 치 적 이 유 로 인 하 여 淸 算 制 度 가 폐

기 될 수 없 었 기 때 문 이 다 . 결 론 적 으 로 요 약 하 자 면 , 동 서 독

겅 제 교 류 에 서 청 산 제 도 가 유 지 된 것 은 무 엇 보 다 도 점 령 연

합 국 의 법 률 들 과 베 를 린 문 제 등 독 일 에 서 의 특 수 한 정 치

상 황 때 문 이 었 으 머 , 이 제 도 는 경 제 적 고 려 에 의 하 여 유 지

된 것 은 아 니 었 던 것 이 다 . 독 일 에 서 淸 算 制 度 가 유 지 될 수

밖 에 없 었, 던 제 약 요 인 들 은 한 반 도 에 는 존 재 하 지 않 는 것 들

이 다 . 따 라 서 청 산 제 도 를 도 입 해 야 할 불 가 피 성 은 이 러 한

측 면 - 경 제 외 적 인 측 면 - 에 서 는 없 는 것 으 로 결 론 지 워 진

다 .

1 1 1 
. 南 北 韓 經 濟 交 潔 에 있 어 서 淸 算 決 품 制 度 導 入 의 諸

問 題 點

1 . 南 北 韓 經 濟 交 潔 에 서 의 淸 算 制 度 導 /, 주 장 들 의 근

거

남 한 에 서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에 청 산 제 도 가 도 입 . 실 시 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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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 장 점 으 로 흔 히 지 적 되 는 것 은 다 음 과 같 은 사 항 들 이

다 : 1 ) 청 산 결 제 제 도 를 채 택 할 경 우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에 서

외 환 을 절 약 할 수 있 고 그 결 과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의 확 대 효

과 를 기 대 할 수 있 으 리 라 는 것 이 다 . 2 ) 淸 算 엠 度 를 통 해 서

無 쳄 子 超 過 擔 入 信 用 ( 스 윙 ) 의 제 공 이 가 능 하 며 이 것 이 남

북 한 경 제 교 류 를 쉽 게 하 고 그 확 대 에 기 여 하 리 라 는 것 이

다 .

2 . 淸 算 制 度 의 外 換 使 用 節 減 으 로 인 한 南 北 韓 經 濟 交 流

擴 大 效 果 주 장 의 聞 題 點 : 淸 算 制 度 의 
"

쓰 레 기 통 효

과 
"

에 의 한 交 易 擴 大 制 約 效 暈 의 看 過

가 . 청 산 거 래 의 쓰 레 기 통 효 과

淸 算 制 度 도 입 의 근 거 로 가 장 많 이 제 시 되 고 있 는 , 淸 算

制 度 채 택 시 에 외 환 사 용 의 필 요 성 이 줄 어 듦 으 로 서 교 역 량

을 중 대 시 킬 수 있 다 고 하 는 견 해 의 문 제 점 은 무 엇 보 다 도

非 免 換 性 통 화 를 사 용 하 고 있 는 국 가 간 에 淸 算 制 度 가 실 시

될 경 우 에 불 가 피 하 게 발 생 하 는 소 위 
"

쓰 레 기 통 효 과

( ME l l e i m e r 
- E f fek 디 

"

를 간 과 했 다 는 점 이 다 . 즉 南 北 韓 間 에

淸 算 制 度 가 전 면 적 으 로 실 시 될 경 우 免 換 性 있 는 통 화 가

사 용 되 지 못 하 게 되 고 따 라 서 국 제 경 쟁 력 있 는 재 확 들 은 이

러 한 淸 휴 制 度 가 실 시 되 는 남북 교 역 을 피 하 고 경 화 가 득 을

위 해 다른 나 라 와 의 무 역 에 이 용 되 게 됨 으 로 써 , 南 北 韓 間

의 교 역 을 오 히 려 감 소 시 키 는 효 과 가 나 타 나 게 될 가 능 성

이 큰 項 이 다 .

나 .

"

淸 算 殘 高 의 硬 化 ( 스 윙 의 硬 化 ) 
"

를 통 한 쓰 레

기 통 효 과 의 경 감 방 안 ( 스 윙 制 度 의 개 방 안 )

이 러 한 쓰 레 기 통 효 과는 , 남북 한 간 의 청 산 거 래 잔 고 에

시 장 에 서 통 상 적 인 수 준 의 이 자를 부 과 하 고 동 시 에 이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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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를 정 기 적 으 로 태 판 성 통 화 ( 硬 貨 ) 로 청 산 하 도 록 하 면

( 淸 算 殘 高 의 硬 /h ) 완 화 할 수 있 다 .

3 . 淸 算 制 度 의 雙 務 性 으 로 인 한 經 常 收 支 興) 壓 의 문 제

쌍 무 적 청 산 제 도 의 기 본 적 인 문 제 점 은 교 역 당 사 자 쌍 방

의 상 호 간 교 역 총 량 이 쌍 방 중 경 상 수 지 의 규 모 가 작 은

쪽 에 의 해 제 한 을 받 게 된 다 는 점 이 다 . 즉 淸 算 制 度 하 에

서 經 濟 關 係 는 雙 務 的 으 로 이 루 어 지 게 됨 으 로 써 , 양 측 당

사 국 사 이 에 서 의 교 억 량 의 규 모 가 수 출 능 력 이 더 작 은 당 사

국 의 수 출 능 력 을 넘 어 설 수 없 게 된 다 는 근 본 적 인 한 게 를

가 지 게 된 다 .

I V 
. 南 北 韓 經 濟 關 係 의 확 대 를 위 한 6 由 支 拂 去 來 制 度 의

導 )L 또 는 淸 算 去 來 制 度 의 補 完 을 위 한 방 안 :
"

S

계 정 
"

( 현 금 사 용 반 춥 입 계 정 ) 의 改 善 및 이 용

1 . 청 산 계 정 들 의 확 장

교 억 당 사 자 중 어 느 쪽 에 의 해 서 든 초 과 반 입 허 용 한 도

액 이 다 사 용 되 었 을 때 에 는 동 게 정 을 롱 해 현 금 으 로 대 금

을 지 불 할 수 있 됴 록 하 여 교 역 이 계 속 가 능 헤 지 도 록 할

수 있 다 .

2 
. 언 도 별 청 산 잔 고 의 硬 貨 를 롱 한 결 산

이 현 급 지 불 계 정 은 청 산 잔 고 의 硬 化 를 위 한 수 단 으 로

기 능 할 수 있 다 .

3. 
"

現 쇼 支 拂 講 )k 
"

가 눙 성 제 공

s 계 정 을 통 한 현 금 지 불 구 입 의 여 지 를 확 보 함 으 로 써 , 경

제 교 류 의 엄 격 한 雙 務 性 이 상 딩· 히 완 화 될 수 있 다 .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에 서 는 淸 算 制 度 를 체 택 하 지 않 고 경 화 를 통 한 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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由 支 拂 去 來 방 식 을 택 하 거 나 기 존 의 남 북 한 간 의 합 의 때 문

에 청 산 제 도 가 채 택 된 다 하 더 라 도 차 선 책 으 로 S 계 정 등

현 금 지 불 을 통 한 반 출 입 을 가 능 하 게 하 는 제 도 가 보 완 적 으

로 실 시 되 는 경 우 , 동 서 독 경 제 교 류 에 서 그 러 했 을 경 우 보

다 더 큰 교 역 기 피 방 지 효 과 를 기 대 할 수 있 다 .

V 
. 結 論

1 .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의 결 제 제 도 의 형 성 방 향

첫 째 ,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에 서 결 제 제 도 로 서 청 산 제 도 를 채

택 해 야 할 정 치 적 당 위 성 이 나 필 요 성 도 없 으 며 , 경 제 적 측

면 에 서 도 지 금 까지 일 반 적 으 로 생 각 되 어 져 왔 던 것 과 달 리

淸 算 制 度 는 두 가 지 의 문 제 , 즉 쓰 레 기 통 효 과 의 문 제 와

쌍 무 성 으 로 인 한 경 상수지 억 압 의 문 제 로 인 해 남북 한 경

제 교 류 의 발 전 에 기 여 하 기 보 다는 저 해 요 인 으 로 될 가 능 성

이 크 다 . 따 라 서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에 서 는 결 제 제 도 로 서 가

능 한 한 청 산 제 도 가 아 니 라 경 화 로 의 자유지 불 거 래 제 도 를

채 택 하 여 야 한 다 .

둘 째 , 만 일 기 존 의 남 북 한 간 합 의 대 로 굳 이 청 산 거 래 제

도 가 채 택 된 다 고 하 더 라 도 남 북 한 경 제 교 류 가 전 반 적 으 로

청 산·거 래 에 의 해 서 만 결 제 되 도 록 하 는 식 으 로 결 제 제 도 가

규 정 되 어 서 는 안 된 다 . 청 산 제 도 의 상 기 한 두 가 지 문 제 점

을 해 소 할 수 있 는 제 도 가 반 드 시 동 시 에 실 시 되 어 야 한

다 .
그 방 안 은 

'

T 경 화 현 금 지 불 거 래 가 능 성 의 제 공 
'

과
'

借 청 산 잔 고 의 硬 化 
'

에 있 다 . 청 산 잔 고 의 경 화 는 한 편 으

로 는 한 교 역 당 사자 의 일 방 적 교 역 수지 적 자 누 중 운 제 를 랑

지 할 수 있 고 , 다 른 한 편 으 로 는 淸 算 制 度 의 쓰 레 기 통 효 과

에 의 한 교 역 감 소 효 과를 완 화 할 수 있 다 .

2 . 남북 한 경 제 교 류 의 결 제 제 도 에 관 한 남 북 협 상 전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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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먼 저 가 장 바 람 직 한 것 은 남 북 한 간 결 제 제 도 로 서 청

산 제 도 가 아 니 라 겅 화 에 의 한 자 유 지 불 거 래 방 식 이 제 택 되

도. 록 하 여 야 힌· 다 는 점 이 다 . 이 를 위 해 서 는 이 자 유 지 불 거

래 방 식 이 외 화 획 득 기 회 의 증 데 둥 으 로 북 한 에 도 유 리 함

을 본 본 문 에 서 제 시 한 내 용 을 바 탕 으 로 하 여 설 득 하 어 야

한 다 .

2 ) 현 제 청 산 제 도 가 도 입 되 어 있 지 않 은 상 태 이 므 로 청

산 제 도 의 도 입 을 서 두 를 필 요 가 없 다 .

3 ) 북 한 의 청 산 제 도 포 기 에 대 한 합 의 거 부 로 낱 북 한 경

제 교 류 에 서 청 산 제 도 가 실 시 되 어 야 하 는 겅 우 에 라 도 상 기

한 바 와 같 이 청 산 잔 고 의 硬 化 와 자 유 지 불 거 래 의 어 지 확

보 ( 예 킨 대 현 금 지 불 특 별 계 정 의 설 치 )는 실 무 회 담 등 에 서

반 드 시 관 철 되 도 록 헤 야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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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北 韓 間 交 流 . 協 力 의 活 性 化 를 위 한 南 北 韓

經 濟 交 流 에 서 의 決 濟 制 度 의 改 줌 方 案 에 관 한 硏 究

- 東 西 獨 g 濟 交 流 에 서 의 關 聯 制 度 運 營 의 經 驗 과

南 北 韓 經 濟 關 係 에 서 의 關 聯 政 策 및 提 案 과 의

比 較 分 析 을 中 心 으 로 -

金 龍 龜 ( 江 陵 大 學 校 )

I 
. 序 論

현 재 까 지 南 北 韓 間 의 經 濟 交 潔 는 그 決 濟 節 吹 面 에 서 제 3

국 을 통 한 간 접 교 역 의 형 태 로 비 교 적 소 규 모 로 이 루 어 지 고

있 기 때 문 에 , 南 北 韓 間 決 濟 制 度 의 문 제 는 아 직 까 지 는 일

반 적 으 로 심 각 한 문 제 로 고 려 되 지 않고 있 으 며 決 濟 制 度 의

정 비 내 지 개 혁 을 위 한 사 전 준 비 도 체 계 적 으 로 이 루 어 지 지

못 하고 있 다 .
그 러 나 현 재 의 간 접 교 역 방 식 은 교 역 자체 의

확 대 에 저 해 요 인 이 되 고 있 으 며 또 한 부 자 연 스 러 운 형 태 이

기 때 문 에 시 급 히 개 선 되 어 야 할 것 인 바 , 조 만 간 직 접 교

역 방 식 으 로 이 행 할 수 밖 에 없을 것 으 로 여 겨 진 다 .

南 北 經 濟 交 潔 가 전 반 적 으 로 직 접 교 역 으 로 이 루 어 지 게 되

고 , 공 동 생 산 . 합 작 기 업 설 립 등 경 제 협 력 이 실 시 될 경 우 ,

南 北 韓 間 決 濟 制 度 에 관 한 諸 問 題 들 은 매 우 긴 급 한 현 안 문

제 로 대 두 될 수 밖 에 없 을 것 이 다 . M db 韓 間 決 濟 制 度 가

올 바 로 준 비 되 어 실 행 되 느 냐 아 니 냐 의 문 제 는 南 北 韓 g 濟

關 係 의 확 대 발 전 , 나 아 가 南 北 韓 관 계 와 통 일 여 건 의 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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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에 큰 영 향 읗 미 치 게 될 것 이 다 . 왜 냐 하 면 決 濟 制 度 는 -

특 히 南 %h 韓 經 濟 關 係 처 럼 雙 務 的 인 經 濟 關 係 에 서 는 - 단

순 한 실 물 거 래 의 보 조 적 기 눙 만 을 하 는 것 이 아 니 라 본 언

구 에 서 밝 히 려 는 바 와 같 이 , 특 히 東 西 獨 經 濟 交 潔 의 경 험

및 코 메 콘 내 부 무 역 의 실 제 에 서 볼 수 었 듯 그 제 도 내 용

에 따 라 실 물 교 류 가 이 루 어 질 수 있 는 哥 자 체 가 규 정 되 게

되 고 따 라 서 실 물 교 류 의 규 모 가 좌 우 되 게 되 기 때 문 이 다 .

이 러 한 맥 락 에 서 본 연 구 는 南 北 韓 교 류 . 협 력 을 최 대 한

촬 성 화 할 수 있 는 決 濟 制 度 헝 성 에 관 한 방 안 들 을 모 색 ,

제 시 함 으 로 써 직 접 적 으 로 항· 후 南 北 韓 經 濟 交 流 . 협 력 정 책

입 竹 에 기 어 함 과 동 시 에 , 南 %h 經 濟 關 係 의 빌· 전 과 나 아 가

그 로 인 한 통 일 여 건 의 향 상 에 기 어 하 고 자 함 을 그 목 줘 으

로 한 다 .

1 1 
. 東 西 獨 經 濟 交 潔 에 서 의 決 濟 制 度 의 展 開 內 容 과 그 導

p, . 維 持 의 背 景

1 . 東 西 獨 經 濟 關 係 에 서 의 決 濟 制 度 의 내 용

주 지 하 다 시 피 구 동 서 독 겅 제 교 류 는 淸 算 制 度 에 입 각 하

고 있 었 다 . 독 일 분 단 이 레 東 西 獨 經 濟 交 篇 를 규 정 한 제

조 약 · 법 규 들 및 관 련 기 관 들 의 네 규 들 , 예 컨 대 1 990 넌 7 월

1 일 에 양 독 이 사 실 상 경 제 적 으 로 통 일 될 때 까 지 양 측 사 이

의 경 제 관 계 를 규 정 하 였 던 1 9 5 1 년 - 1 990 년 의 베 를 린 협 정

1 )
, 이 협 정 진 에 1 94 9 년 에 서 1 9 50 년 까 지 양 측 간 의 이 른 바

地 域 間 交 易 ( I n t e r z o n e n hande 니2)을 규 정 號 던 프 랑 크 푸 르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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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에 큰 영 향 읗 미 치 게 될 것 이 다 . 왜 냐 하 면 決 濟 制 度 는 -

특 히 南 %h 韓 經 濟 關 係 처 럼 雙 務 的 인 經 濟 關 係 에 서 는 - 단

순 한 실 물 거 래 의 보 조 적 기 눙 만 을 하 는 것 이 아 니 라 본 언

구 에 서 밝 히 려 는 바 와 같 이 , 특 히 東 西 獨 經 濟 交 潔 의 경 험

및 코 메 콘 내 부 무 역 의 실 제 에 서 볼 수 었 듯 그 제 도 내 용

에 따 라 실 물 교 류 가 이 루 어 질 수 있 는 哥 자 체 가 규 정 되 게

되 고 따 라 서 실 물 교 류 의 규 모 가 좌 우 되 게 되 기 때 문 이 다 .

이 러 한 맥 락 에 서 본 연 구 는 南 北 韓 교 류 . 협 력 을 최 대 한

촬 성 화 할 수 있 는 決 濟 制 度 헝 성 에 관 한 방 안 들 을 모 색 ,

제 시 함 으 로 써 직 접 적 으 로 항· 후 南 北 韓 經 濟 交 流 . 협 력 정 책

입 竹 에 기 어 함 과 동 시 에 , 南 %h 經 濟 關 係 의 빌· 전 과 나 아 가

그 로 인 한 통 일 여 건 의 향 상 에 기 어 하 고 자 함 을 그 목 줘 으

로 한 다 .

1 1 
. 東 西 獨 經 濟 交 潔 에 서 의 決 濟 制 度 의 展 開 內 容 과 그 導

p, . 維 持 의 背 景

1 . 東 西 獨 經 濟 關 係 에 서 의 決 濟 制 度 의 내 용

주 지 하 다 시 피 구 동 서 독 겅 제 교 류 는 淸 算 制 度 에 입 각 하

고 있 었 다 . 독 일 분 단 이 레 東 西 獨 經 濟 交 篇 를 규 정 한 제

조 약 · 법 규 들 및 관 련 기 관 들 의 네 규 들 , 예 컨 대 1 990 넌 7 월

1 일 에 양 독 이 사 실 상 경 제 적 으 로 통 일 될 때 까 지 양 측 사 이

의 경 제 관 계 를 규 정 하 였 던 1 9 5 1 년 - 1 990 년 의 베 를 린 협 정

1 )
, 이 협 정 진 에 1 94 9 년 에 서 1 9 50 년 까 지 양 측 간 의 이 른 바

地 域 間 交 易 ( I n t e r z o n e n hande 니2)을 규 정 號 던 프 랑 크 푸 르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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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정 ,

3) 양 측 의 청 산 은 헝 이 었 던 서 독 중 앙 은 행 4)과 동 독 중

앙 은 행 5>의 각 종 東 西 獨 決 濟 制 度 관 련 규 정 들 은 이 러 한 청

l Ber l i ne r Abkommen ( 베 를 린 협 정 ) : Abkommen dber den

Hande l z w i s c hen den W르hrun gsge b i e t e n der Deutschen

Mark ( DM- Wes t ) un d den Whhrun gsge b i e ten der

Deutschen Mark der Deut s c hen Notenbank ( DM- Os t ) [

독 일 마르크 ( 서 독 마르크 ) 통화지 역 과 독 일 발권 은 행

( Deut s c he Notenbank )의 독 일 마르크 ( 동독 마르 크 ) 통

화지 역 간 의 교 역 에 관 한 협 정 ] - Ber l I n e r Abkommen -

v o m 20 
.

Se p tember 1 951 ( BAnz 
.

Nr 
.

1 86 v o m 26 
.

Se p tember 1 9 5 1 ,
S 

.
3 ) i n der Fass un g der

Vere i n barun gen vo m 1 6. Au gus t 1 960 
.

2) 地 域 間 交 易 이 라고 하는 명 칭 은 엄 밀 한 의 미 에 서 는 애

당초 연 합군 占 領 地 域 (BeSRtzungszone ) 간 의 交 易 이 라

고 하는 의 미 를 내 포 한 것 이 었 으 나 , 동 서 독 에 갹 갹 의

국 가 가 성 립 한 l 949 년 이 후 에 도 동서 독 간의 교 역 을 지

칭 하는 용 어 로 사용 되 었 다 . 이 용어 는 서 독 에 서 동독

을 국 가로 인 정 하지 않으 려 는 의 도 에 서 더 나중까지

사용 되 었 으 며 , 동독 에 서 는 동독 자체 를 하 나 의 독 립 된

독 일 국 가로 기 정 사 실 화하 려 는 의 도 하 에 서 서 독 보 다

일 찍 內 獨 交 易 ( I nne r deut s c her Hande l ) 이 라는 용 어 가

사용 되 었 다 .
그 러 나 지 역 간교 역 이 라고 하는 용 어 는 간

혹 최 근까지 도 사용되 는 경 우 가 있 었 다 .

3) Frank furter Abkommen ( 프 랑크푸르 트 협 정 ) : Abkommen

dber den Interzonenhande l 1 949 / 50 ( Frankfur te r

Abkommen ) v o m 8 
.

Cktober 1 949 
.

4) 도 이 췌 분 데 스 방크 ( Deut s c he Bundesbank, 직 역 하 면

독 일 연 방은 행 ) .

5) 1 968 년 까지 는 도 이 체 노 텐 방크 (Deutsche No t e n bank
,

직 역 하 면 독 일 발권 은 행 ) ,
그 후에 는 슈 타츠 방크

( Staatsbank 
, 직 역 하 면 국 가은행 ) . 독 일 발권 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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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제 도 를 전 제 로 하 여 제 정 , 실 시 되 었 다 .

청 산 계 정 은 최 종 적 으 로 는 동 서 독 양 측 에 서 <하 부 계 정
"

1 / 2 
"

>와 < 하 부 계 정 
"

3" > 이 라 고 하 는 平 개 의 하 부 계 정 들

로 분 리 되 어 있 었 다 .

6) 즉 도 이 췌 분 데 스 방 크 는 동 독 의 슈

타 츠 방 크 를 위 하 여 <하 부 계 정 
"

1 / 2 
"

>와 <하 부 계 정 
"

3 
"

> 라

는 두 개 의 계 정 을 개 설 하 여 운 엉 하 玆 으 머 , 동 독 의 슈 타 츠

방 크 도 역 시 거 기 에 상 옹 하 는 두 개 의 계 정 을 개 설 , 운 영 하

였 다 . 이 두 개 의 하 부 계 정 ( Un t e r kon t o ) 은 줄 여 서 <01 / 2>

와 <03>으 로 도 불 리 워 졌 다 . <01 / 2>를 통 해 서 는 상 품 의 거

래 가 , <U3>를 통 해 서 는 용 역 ( 서 비 스 ) 의 거 래 가 청 산 결 제 되

었 다 .

7> 개 정 이 전 의 최 초 의 , 즉 1 9 5 1 년 의 베 를 린 협 정 에 서

는 청 산 계 정 은 4 개 의 하 부 계 정 들 로 이 루 어 졌 었 다 .
U 1 은 에

너 지 산 업 과 제 철 산 업 의 제 품 들 을 제 외 한 , 양 축 이 합 의 에

의 해 교 역 수 량 을 제 竹 한 상 품 들 의 거 래 를 위 한 것 이 었 고 ,

U 4 는 에 너 지 산 업 과 제 철 산 업 의 상 품 거 래 를 위 한 것 이 었 으

며 ( 이 0 4 를 소 위 < 석 탄 
"

4 
"

> 라 고 도 불 兎 다 ) ,
U2는 기 타 의

상 품 거 를 위 한 것 이 었 고 ,
0 3는 용 역 ( 서 비 스 ) 거 래 를 위

한 것 이 었 다 ( 이 U 3는 소 위 < 용 역 
"

3 
"

>이 라 고 도 하 였 다 ) .

( Deut s c hen No t e n bank ) 은 1 968 년 에 중 앙은 행 인

S t a a t s bank 와 일 반 은 행 인 I n dus t r i e 
- un d Hande l s bank

로 분 리 되 었 다 .
Cab l e r W i r t s o ha f t s 

- Lex i kon 
.

-

Tas c henbuch - l<as s e t t e m i t 6 Bd 
. 1 2 . ,

v o l l s t kndi g

n e u bearbe 1 t e t e u n d e r w e i t e r te Au f 1 a ge w
- -

1V i e s baden : Gab [ e r 
.

1 9 88 
.

Bd 
.

2 
.

C- P
,

un ge kOrz te

W i e de r ga be de r z w e i bknd i gen O r i g i n a 1 a u s ga be 
,

S 
.

1 21 9 
.

6) 도 이 췌 분 데 스 방크 의 롱 지 문 제 60o2 / B3호 에 대 한 부 속

문 서 제 2 번 , 제 2 항 .

7) Deutsche Bundesbank ( 1 9 87 ) ,
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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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 부 계 정 4 ( 석 탄 )>는 1 0 57 년 1 2월 3 1 일 폐 쇄 되 었 다 .

9)

하 부 계 정 들 과 관 련 하 여 유 의 하 여 야 할 점 은 , 하 부 계 정 을

너 무 세 분 하 면 각 계 정 멸 로 교 역 수 지 균 형 이 이 루 어 져 야

된 다 고 하 는 제 약 점 이 존 재 하 게 되 고 이 러 한 제 한 은 전 체

교 역 량 확 대 에 장 애 요 인 이 될 수 밖 에 없 다 는 점 이 다 . 또

한 세 부 화 된 하부 계 정 은 수 량 통 제 ( 수 량 할 당 , 즉

Kon t i n gen t i e r u n g )의 수 단 으 로 오 용 되 기 쉽 다 . 따 라 서 품

목 별 , 산 업 별 등 으 로 하 부 계 정 을 여 러 개 로 구 분 하 는 것 은

바 람 직 하 지 않 다 . 예 毛 대 북 한 이 제 1 차 남 북 경 제 회 담 에 서

제 안 한 바 와 같 은 , 원 자 재 는 원 자재 와 교 류 하 고 완 제 품 은

완 제 품 과 교 류 하 며 농 수 산 물 은 농 수 산 물 과 교 류 하 는 방 식

은 이 것 이 淸 算 制 度 와 연 결 될 때 세 부 부 문 별 하 부 청 산 계

정 설 치 로 이 어 질 수 있 고 교 역 확 대 를 저 해 할 우 려 가 큰

8) 1 9 57 년 7 월 l o 일 자의 베 를 린 협 정 부 속문서 제 7 번 , 제

l 항 참조 . 이 부속문서 의 내 용 에 대 해 서 는 최 종 적 으 로

Anl a ge 2 z u r% M i t te i 1 un g Nr 
.

6002/83 der Deut s c hen

Bundesbank [도 이 췌 분 데 스 방크의 통지 문 제 6002/ 83호

에 대 한 부속문서 제 2번 ] : Vere i n barung ( i n der

Fas s un g der Anderung v o m 30 
.

Jul i 1 975/ 25 
.

Au gus t

1 975 ) z w 1 s c hen der Bank deutscher L르nder ( z u l e t z t :

Deutsche Bundesbank ) un d der Deutschen No t e n bank

( zu l e tz t : S t aa t s bank der DOR ) zum Abkommen Wher

den Hande l z w i s c hen den W값hrun gsge b l e ten der

Deut s c hen Mark ( DM-Wes t ) un d den Wdhrun gsge b i e t e n

der Deut s c hen Mark der Deutschen No tenbank

( DM- Os t ) vo m 20. Se p t e m ber 1 9 51 이 적 용 되 었 다 .

9 ) Eh1 e r m a nn
,

C 
.

- D. / Ku pper , p. / Lambrecht 
, H 

.
/

0 1 1 l g, G 
. ( 1 97 5 ) ,

S 
.

285 . 본 래 의 04 에 관 한 세 부 사 항

에 관 해 서 는 베 를 린 협 정 제 VI I 조 와 Freund 
,

Er i c h

( 1 9 56 ) ,
S 

.
1 5 f 

. 를 참조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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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안 이 기 때 문 에 채 텍 되 어 서 는 곤 란 한 것 이 다 .

淸 算 制 度 는 남 북 한 경 제 교 류 가 논 의 되 기 시 작 한 초 기 부

터 남 한 측 뿐 만 아 니 라 북 한 측 에 서 도 선 호 된 결 제 제 도 었

다 . 남 북 한 간 에 도 이 청 산 절 차 의 채 은 내 용 상 합 의 된

상 태 이 다 . 남 북 한 간 에 최 초 로 공 식 적 으 로 이 淸 算 制 度 의

도 입 이 합 의 된 것 은 1 9 84 - 5 년 간 에 있 었 던 5 차 례 의 남 북 경

제 회 딤· 에 서 竝 으 머 ,

10) 이 에 대 해 서 는 남 한 에 서 도 남 북 한 협

상 시 에 쁘 論 이 제 기 되 지 않 았 고 
,

11 ) 추 후 남 북 한 간 에 꽁 식

적 인 합 의 를 거 처 청 산 결 제 방 식 이 사 용 될 것 으 로 에 정 되 어

있 다 .

12) 최 근 의 신 경 제 정 책 의 구 상 에 서 도 남 북 한 간 교 역 이

활 성 화 될 경 우 결 제 제 도 로 서 이 청 산 절 차 를 채 택 하 기 로 게

획 되 었 다 .

1*>

남 한 에 서 도 남 븍 한 간 협 상 이 나 정 A 제 안 등 에 서 이 러 한

쟬 산 절 차 를 선 호 하 고 있 는 것 은 상 당 부 분 구 동 서 독 경 제 관

게 에 서 이 淸 算 制 度 가 사 용 되 었, 다 는 사 실 에 영 향 을 받 있' 거

나 청 산 제 도 자 체 의 장 단 점 에 대 한 분 석 자 체 가 을 바 로 되

지 못 하 였 기 때 문 인 것 으 로 보 인 다 .

구 동 서 독 겅 제 관 계 14)의 초 창 기 에 는 당 시 유 럽 전 역 에 서

0) 졔 1 차 - 제 4 차 南 Ih 經 濟 會 談 ( 1 984 - 85 ) 時 南 韓 側 의 「 南 lh

間 物 資 交 流 및 經 濟 協 力 推 進 과 南 dh 經 濟 協 力 共 同 委

員 會 設 置 에 관 한 合 意 書 , 案 및 제 1 차 - 제 4 차 南 Ih 經 濟

會 談 ( 1 98 4 - 85 ) 時 Ah 韓 側 의 「

北 과 南 사 이 의 經 濟 
'協 

力

및 商 品 交 流 의 實 現 과 副 總 理 級 을 委 員 長 으 로 하 는 Ah

南 經 濟 協 助 共 同 姜 員 會 構 成 에 관 한 읍 意 書 ( 草 案 ) . .

1 ) 예 컨 대 1 99 0 년 9 월 의 남 북고 위 급 회 담 등 .

2) 통 일 원 ( 1 992 
.

7 ) .

3) 월 간 
'

북 한 
'

, l 993 넌 9 월 호 
,

l oo 쪽 이 하 띳 욀 간 
'

북

한동 향 
"

,
1 9 93 년 8 월 호 

, 1 56쪽 이 하 .

4 ) 舊 東 西 a 間 經 濟 交 流 關 係 에 는 상 품 교 역 과 경 제 협 력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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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직 각 국 의 통 화 들 이 免 換 性 15)이 결 여 되 어 있 었 고 이 에

따 라 국 제 무 역 이 광 범 위 하 게 청 산 제 도 에 의 하 여 실 시 되 었

기 때 문 에 청 산 제 도 는 예 외 적 인 국 제 간 결 제 제 도 가 아 니 었

다 . CECDl6)의 구 성 국 들 인 서 유 럽 주 요 국 가 들 은 각 국 통 화

품의 공동 생 산 내 지 임 가공 생 산등 ) 이 있 었 는 데 , 이 를

지 칭 하는 말로 서 內 횻 交 易 ( I nne r deut s c her Hande l
, 약

칭 하 여 1 dH ) 이 라는 용 어 가 사용 되 었 다 . 이 1 dH 라는 용

어 는 좁 게 는 상품교 역 만을 의 미 하 나 , 통 상 동 서 독 경 제

관 계 를 통칭 하는 의 미 로 도 사용되 었 다 .

5 여 기 서 제 1 차 세 계 대 전 발 발로 고 전 적 금본 위 제 도 가

붕괴 된 이 후의 통 화의 태 환성 (Konvertierbarkei t 
,

c o n ve r t i b i 1 i t y ) 의 의 미 는 당 연 히 금 본 위 제 도 가 통 용

되 던 시 기 와는 다른 것 이 다 . 금 본 위 제 도 하 에 서 태 환 성

여 부는 금 과 자유로 교 환 ( 태 환 ) 될 수 있 는 가 의 운제 였

으 나 제 2 차 세 계 대 전 종 전 후의 통화의 태 환성 은 외 환

과 자유로 이 교 환될 수 있 는 가의 여 부를 의 미 하는 것

이 다 . 따 라서 이 때 어 떤 국 가 의 통 화 가 태 환 통화 라고

할 경 우 이 는 외 환과의 교 환 이 자유로운 경 우 의 통화 ,

즉 전 면 적 인 외 환 관 리 가 실 시 되 지 않는 경 우 의 통 화를

의 미 하는 것 이 며 , 이 것 을 硬 貨 (harte Whhrun g, hard

c u r r e nC y ) 라고도 한 다 . 본논문에 서 免 換 性 , 硬 貨 라는

용어 또 한 이 러 한 의 미 로 사용된 다 . 다 만 경 화 라는 용

어 는 이 러 한 硬 貨 ( harte Whhrun g )를 획 득 할 수 있 는

국제 경 졍 력 있 는 재 화 , 즉 硬 貨 (harte Waren ) 라고 하

는 의 미 로 도 사용됨 에 유의 하 여 야 하는 바 , 이 때 의

貨 는 貨 辭 가 아니 라 財 貸 를 의 미 하는 것 이 다 . 후자의

경 화는 전 자의 그 것 과 구분하기 위 해 본논 문 에 서 는

硬 財 貨 라고도 표 기 하 기 로 한 다 .

16) Or 89n i z a t l o rl for Euro pean Econom i c Coo pe r a t i o n 
.

GEOD( Or%gan i za t i o n for Economi c Coo pera t i o n an d

Deve 1 o pmen t ) 의 前 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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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태 환 성 결 여 로 인 한 무 억 의 제 한 문 제 를 해 결 하 고 점 진

적 으 로 통 화 의 태 환 성 을 도 입 하 기 위 해 1 9 0 년 에 유 럽 지 불

동 맹 17)을 결 성 하 여 구 성 국 간 무 역 데 금 결 제 를 多 邊 的 淸 算

節 吹 에 의 하 여 실 시 하 였 으 며 , 이 유 럽 지 불 동 맹 구 성 국 들

상 호 간 뿐 만 아 니 라 여 타 시 장 경 제 국 가 들 사 이 또 는 시 장 경

제 국 가 들 과 중 앙 계 획 국 가 들 사 이 의 무 역 도 통 상 청 산 절 차

에 의 해 결 제 되 었 던 것 이 다 .

18) 즉 당 시 에 청 산 절 차 를 바 탕

으 로 하 는 지 불 협 정 은 흔 히 사 용 된 제 도 였 으 며 특 히 동 구

권 국 가 무 % 국 들 과 의 무 역 에 서 는 淸 算 制 度 에 의 한 쌍 무 적

지 불 협 정 은 일 반 적 인 수 단 이 었 다 . 이 러 한 상 황 에 서 동 서 독

간 의 교 역 에 서 雙 務 的 淸 算 制 度 가 도 입 된 것 은 경 제 적 이

유 에 서 보 거 나 국 제 적 괸· 헹 상 으 로 볼 때 자 언 스 러 운 것 이

었 다 .

그 러 나 유 럽 지 불 동 맹 이 당 초 의 계 획 대 로 운 영 되 어 소 기

의 목 적 인 구 성 국 들 통 화 의 태 환 성 이 1 9 58 년 에 달 성 됨 으 로

써 동 동 맹 이 해 체 되 자 , 동 시 에 이 들 구 성 국 들 간 의 청 산 절

차 는 당 연 히 더 이 상 지 속 될 이 유 가 없 을 뿐 아 니 라 후 술

하 는 바 와 같 이 청 산 제 도 에 는 무 역 제 한 효 과 등 의 문 제 점 이

있 기 때 문 에 폐 기 되 었 고 
, 이 들 국 가 들 의 對 東 獸 무 역 에 서

도 청 산 절 차 에 의 한 쌍 무 적 지 불 협 정 들 은 더 이 상 존 속 되

지 않 게 되 었 다 .

東 獨 도 그 동 안 성 립 되 었, 던 비 사 회 주 의 권 선 진 산 업 국 및

17) 獨 : Euro p ki s c he Zah l u n gs 
- Un i o n ( EZU ) , 英 : Euro pe an

Pa yme n t s Un i o n ( EPO )

18) Gab l e r y」l i r t s c ha f t s 
- Lex i kon. - Tas c henbuch - Kas s e t t e

m i t 6 Bd. 1 2 
. ,

v o l l s t And i g n e u bearbe i t e t e u n d

e r w e i te r t e Au f [ a ge .

- - W i e s baden : Gab l e r 
.

1 9 88 .

Bd. 2 
.

C - f 
,

u n ge kdrzt e W i e der 8a be der z w e i bknd i gen

O r i g i n a 1 a u s ga be
,

S 
. 1 7 1 2 ; Bd. 4 

.
L - P 

,
S 

.
6 54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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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발 도 상 국 들 과 의 쌍무 적 청 산 협 정 들 거 의 대 부 분 을

1 972 - 1 9 79 년 사 이 에 폐 기 하 고 대 신 태 환 성 통 화 로 결 제 하

는 지 불 협 정 으 로 교 체 하 였 다 .

19)

따 라 서 계 속 청 산 절 차 에 입 각 하 여 실 시 된 동 서 독 경 제 교

류 는 오 래 전 에 지 나 간 과 거 쌍 무 주 의 시 절 의 잔 존 유 물 과

같 은 존 재 였 던 것 이 다 .

2 . 東 西 8 經 濟 關 係 에 서 의 淸 算 制 度 채 택 · 유 지 의 배 경

1 990 년 7월 1 일 자로 동 서 독 간 에 통 화 . 경 제 . 사 회 동 맹 이

성 립 하 게 됨 으 로 써 사 실 상 동 독 이 해 체 되 어 제 2 차 대 전 이

후 4 0 여 년 만 에 독 트 한 제 도 적 暑 내 에 서 영 위 되 었 던 동 서

독 경 제 교 류 가 종 료 될 때 까지 20) 동 서 독 경 제 교 류 에 서 청 산

절 차 가 유 지 된 것 은 경 제 적 이 유 에 서 장 점 이 있 었 기 때 문

이 아 니 라 무 엇 보 다도 독 일 의 특 수 한 ( 국 제 ) 정 치 적 상 황

때 문 에 그 러 했 던 것 이 다 . 따 라 서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에 서 도

동 서 독 경 제 교 류 에 서 와 같 이 청 산 절 차 를 도 입 하 여 사 용 할

19) Gutmann
,

Gemo t / SchEl l e r
,

jAl fred ( 1 987 ) ,
S 

. 9 .

20) Ver t r a g Eber di e Schaf fun g e i n e r Whhrun gs 
-

,

W i r t s c haf t s 
- 

un d Soz i a 1 un i o n z w i s c hen der

Bundesre pu b l l k Deut s c h1 an d un d der Deut s c hen

Demokrat i s c hen Re pu b l i k v om 1 8 .
5 

.
1 990 { 

"

통화 · 경 제 ·

사회 동맹 창설 에 관 한 독 일 연 방공화국과 독 일 민 주 주 의

공 화국 간 의 조 약 
"

E 일 명 
"

국 가조 약 ( Staatsvertra g ) 
"

또 는 
"

제 1 차 국 가조 약 
"

] } :
" 

제 l 2조 
. 내 독교 역 . ( l ) 조

약 당사자 간 에 합 의 된 1 951 년 9 월 20 일 자의 베 를 린 협

정 은 통 화 · 경 제 동 맹 에 맞추 어 수 정 된 다 . 베 를 린 협 정

에 서 규 정 한 청 산 절 차는 종료 되 며 스 윙 의 최 종 잔 액 은

청 산 된 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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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인 가 하 는 문 제 는 청 산 절 차 자 체 가 경 제 적 으 로 어 떠 한

장 점 과 단 점 이 있 는 가 , 경 제 외 적 이 유 로 도 입 이 불 가 피 한

가 하 는 문 제 를 올 바 로 분 석 해 보 아 야 결 정 할 수 있 는 문

제 이 다 . 남 한 에 서 청 산 절 차 의 경 제 적 측 면 에 서 의 장 점 으 로

지 적 되 어 온 사 항 과 , 지 금 까 지 잘 인 식 되 지 못 雙 던 청 산 절

차 의 경 제 적 측 면 에 서 의 단 점 에 대 하 여 서 는 다 음 의 항 목 들

에 서 살피 보 기로. 하 고 
, 여 기 서 는 경 제 외 적 측 면 에 서 청 산

절 차 가 필 요 한 것 인 가 의 문 제 를 살 피 보 기 로 한 다 . 다 시 말

하 면 독 일 에 서 는 동 서 독 경 제 교 류 의 시 초 에 서 는 상 기 한 바

와 같 이 경 제 적 배 경 에 의 하 여 청 산 절 차 가 도 입 되 었 지 만

그 이 후 에 는 겅 제 적 이 유 가 아 니 라 겅 제 외 적 이 유 , 즉 한

반 도 에 서 와 는 다 른 독 특 한 독 일 분 단 상 촹 의 국 제 정 치 적 이

유 로 인 하 여 淸 算 制 度 가 폐 기 되 지 못 하 고 유 지 되 었 는 데 ,

남 북 한 경 제 관 계 에 서 지 금 까 지 도 입 되 지 않 은 청 산 제 도 가

추 후 에 새 로 이 도 입 되 어 야 만 할 그 와 유 사 한 경 제 외 적 이

유 가 한 반 도 에 도 있 을 것 인 가 하 는 문 제 를 살 펴 볼 필 요 가

있 는 것 이 다 .

1 9 5 1 년 의 베 를 린 협 정 은 I 4 9 년 의 프 랑 크 푸 르 트 협 정 과

마 찬 가 지 로 소 위 通 貸 條 項 읍 통 하 여 체 결 되 었 다 . 즉 이 협

정 들 은 국 가 로 서 의 동 서 독 이 아 니 라 각 측 이 사 용 하 고 있 딘

통 화 의 지 억 , 즉 T 逸 마 르 크 貸 있>를 사 용 하 는 지 역 과 東 獨

마 르 크 貨 22)를 사 용 하 는 지 역 간 의 협 정 으 로 체 겯 되 어 , 협 정

21 ) Deu t s c he Mark 또 는 DM- We s t
, 즉 

'

독 일 마 르 크 화 
' 

내 지
'

서 독 마르크 화 
'

. 즉 서 독 과 서 베 를 린 에 서 사 용 되 었 고

현 재 전 체 통 일 독 일 에 서 사용 되 고 있 는 통 화 .

22) Deuts c he Mark der Deutschen No t e n bank ( DM- O s t ) , 즉
'

독 일 발 권 은 행 의 독 일 마르크 화 
'

또 는 
'

동독 마 르 크 화 
'

.

독 일 발 권 은 행 은 상 기 한 바 와 같이 당시 의 동 독 의 중 앙

은 행 이 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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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결 당 사 자 는 엄 밀 하 게 는 국 가 가 아 니 라 각 각 의 통 화 지 역

이 었 던 것 이 다 . 이 렇 게 한 이 유 는 이 로 써 국 제 정 치 적 으 로

미 묘 한 위 치 를 가 지 고 있 었 던 베 를 린 을 이 內 獨 交 易 내 지

는 지 역 간 교 역 에 문 제 없 이 포 함 시 킬 수 있 었 기 때 문 이 었

다 .

23) 즉 , 서 베 를 린 은 베 를 린 을 점 령 하 고 있 던 연 합 국 들

간 의 베 를 린 4 강 협 정 ( S e r 1 i n e r V i e r m c h t e a bkommen ) 에 의 하

여 독 일 연 방 공 화 국 의 구 성 부 분 이 아 니 었 기 때 문 에 24)
, 만 일

독 일 연 방 공 화국 ( 서 독 ) 과 독 일 민 주 주 의 공 화 국 ( 동 독 ) 간 의 협

정 으 로 동 서 독 교 역 을 규 정 하 면 이 서 베 를 린 이 동 서 독 교 역

에 서 제 외 되 게 되 며 , 만 일 서 베 를 린 을 동 서 독 교 역 에 포 함

시 키 면 서 도 교 역 협 정 을 국 가 간 협 정 으 로 하 려 하 면 독 일 의

입 장 에 서 는 다 루 기 가 매 우 꺼 려 지 는 베 를 린 의 국 제 법 상 의

지 위 가 - 점 령 강 국 들 과 동 서 독 등 에 의 하 여 - 다 시 다 루 어

져 야 만 雙 었 는 데 , 이 통 화 조 항 을 이 용 하 여 동 서 독 경 제 교

23) 서 독 마르크화는 1 948 년 6월 24 일 에 서 베 를 린 에 도 입 되

었 고 
,

1 949 년 3월 부터 는 서 베 를 린 의 유 일 한 지 불수단

으 로 되 었 다 .
Gab l e r W i r t s c hafts - Lex i kon 

.

-

Taschenbuch-Kasse t t e m i t 6 Bd. 1 2 
. ,

v o l l s t hndi g

n e u bearbe i t e t e un d e r we i t e r te Au f 1 a ge .

- -

Wi e s baden : Gab l e r 
.

1 988 
.

Ed. 2 
.

C- E 
,

un ge kOrz te

W I e der ga be der zwe i bhnd l gen Or i g i na l a u s ga be 
,

S 
.

630 
.

24) 서 베 를 린 은 1 990년 l o월 3 일 에 발효하여 독 일 통 일 을

이 루 게 한 통 일 조 약 에 의 해 서 야 비 로 소 동 베 를 린 과 합

체 가 되 어 독 일 연 방공화국의 한 州 가 되 었 다 . 독 일 통

일 조 약 ( Ver t r a g z w 1 s c hen der Bundesre pu b l l k

Deutsch 1 a n d u n d der Deutschen Demokrat 1 s c hen

Re pu b l i k Ober di e Hers t e 1 1 un 8 der E i n he i t

Deutsch 1 an ds - E i n i gungsver t r a g vo m 31 
.

8 
.

1 990 ) 제 1

조 2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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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를 양 통 화 지 역 간 의 교 역 으 로 규 정 함 으 로 써 매 우 난 처 한

베 를 린 문 제 를 회 피 하 면 서 도 베 를 린 을 內 獨 交 易 에 포 함 시

킬 수 가 있 었 던 것 이 다 .

25) 이 베 를 린 문 제 가 동 서 독 경 제

교 류 에 있 어 서 이 렇 게 매 우 기 술 적 으 로 잘 처 리 되 어 국 내

외 정 치 적 으 로 문 제 를 야 기 하 지 않 을 수 있 었 딘 것 이 내 독

교 역 이 전 체 적 으 로 보 아 큰 번 동 없 이 지 속 적 으 로 영 위 될

수 있 게 되 는 데 에 큰 기 여 를 하 었 다 . 동 서 독 경 제 교 류 의

세 부 적 내 용 은 양 독 마 르 크 화 지 역 간 에 체 결 된 베 를 린 협

정 에 규 정 되 어 있 었 지 만 , 이 경 제 교 류 의 법 적 근 거 자 체 는

통 일 직 전 까 지 도 2 차 대 전 戰 勝 4 개 국 의 軍 政 法 들 이 었 다 .

즉 1 99 0 넌 9 꿜 1 일 에 양 독 과 4 개 연 합 국 의 제 4 차 
"

2 * 4 회

담 
"

에 서 
"

톡 일 에 관 한 최 종 합 의 조 약 
"

이 체 결 되 고 이 조 약

의 前 文 에 서 독 일 동 일 과 더 불 어 全 獨 逸 및 베 를 린 에 대 한

전 승 4 개 국 의 권 리 와 의 무 가 해 지 된 다 고 규 정 26)되 기 진 까

지 는 독 일 의 국 제 법 상 의 주 권 은 제 약 되 어 있 었 던 것 이 다 .

동 서 독 경 제 교 류 의 법 적 근 거 는 서 독 ( 독 일 연 방 공 화 국 ) 지 역

에 서 는 과 거 의 미 국 점 령 지 역 과 영 국 점 령 지 역 에 대 헤 서 는

1 94 9 년 의 
'

軍 政 法 제 53 호 
'

였 고 과 거 의 프 랑 스 점 령 지 역 에

대 해 서 는 이 와 동 시 에 밭 효 되 고 내 용 도 같 은 
'

규 정 제 23 5

호 
'

었 다 . 이 양 자 는 보 통 통 칭 하 어 
'

MRG ( 軍 政 法 ) 53 
' 

이 라

고 불 리 워 졌 다 .

27> 베 를 린 에 대 해 서 는 내 용 이 동 일 한 
'

규 정

25

26

27

구 내 독 교 역 에 서 의 베 를 린 의 지 위 와 베 를 린 문 제 의 정

치 적 의 미 에 관 한 상 세 한 내 용 은 l」Ven i g, Pr i tz Hara l d

( 1 9 75 ) ,
S 

.
77 f f 

, 를 참조 할 것 .

民 族 統 - 硏 究 院 ( 1 99 2 
.

5 ) ( 편 ) : 獨 逸 統 - · 의 分 野 別 實

態 硏 究 . 硏 究 報 音 書 92 - o 1 . 서 울 ,
39 쪽 챰 조 .

MRG 53 :
"

Ge s e t z Nr 
. 53 .

Dev i s e n bew i r t s c ha f t un g un d

Kon t r o l l e des GOte r v e r kehrs 
"

v o n der

M i l i t kr r e g i e r u n g- Deut s c h 1 a n d v o m 1 9 .
Se p t e m 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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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0호 
'

가 적 용 되 었 다 . 이 것 은 약 칭 하 여 
'

vo ( 규 정 ) 500 
'

이 라 고 불 리 워 졌 다 ,

28)

서 독 의 대 외 무 역 에 관 한 연 합국 들 의 규 정 들 은 1 96 1 년 4

월 訪 일 자 의 서 독 의 대 외 경 제 법 2이으 로 대 체 되 었 다 .
그 러 나

동 서 독 경 제 교 류 는 서 독 에 게 는 대 외 무 역 이 아 니 었 기 때 문

에 여 기 에 대 해 서 는 상 기 군 정 법 등 연 합 국 군 정 의 외 환 관

리 법 규 들 이 계 속 유효 하 였 다 .

30> 이 외 환 관 리 법 규 들 은 소 위
"

허 가 유 보 금 지 원 칙 
"

에 입 각 하 고 있 었 는 데 , 이 것 은 명 시 적

으 로 허 용 된 것 외 에 는 모 두 금 지 한 다 는 원 칙 이 다 . 이 러 한

금 지 원 칙 에 입 각 한 군 정 법 53이 헌 법 원 칙 들 과 부 합 되 는 가

에 대 해 서 는 빈 번 히 의 문 이 제 기 되 고 는 하 였 지 만 , 결 국 에

는 정 치 적 고 려 에 의 해 기 존 의 동 서 독 경 제 교 류 의 체 제 를

28)

1 949 un d 
"

Verordnun g Nr 
.

235 Ober

Devi s en bewi r t s c ha ftun g un d Kont r o l l e de s

00terverkehrs 
"

des franzds i s c hen Hohen KOTrni s s ar s

i n Deut s c h1 an d vo m 1 8 
.

Se p tember 1 949 
. ( I n :

Bundesanze i ger Nr 
.

2 vo m 27 . Se p tember 1 949 )

vo 500 :
"

Verordnung ( Nr 
.

500 ) Eber

Dev i s e n bewi r t s c haftung un d Kont r o l l e des

Gdterverkehrs 
"

der Kommandanten des

am e r i kani s c hen
,

br i t i s c hen un d franzds i s c hen

Sektors Evon Ber l i n ] vom 1 5 
.

7 
.

1 9 50 . ( I n :

Verordnungsb 1 a t t mr Grow-Ber l i n 
,

Te l l I Nr 
.

4 7 vo m

28 
.

Jul i 1 950 
.

Se i t e 304 f f 
. )

MRG 53 과 vo 500의 내 용은 Eh1 e r mann
,

C 
.

- D. / Ku pper ,

P .
/ Lambrecht 

,
H. / O l l i g, G. ( 1 975 ) ,

S 
. 263 f f 

. 를 참

조 할 것 .

29) Au%enwi r t s c ha ft s ses e t z v o m 23 
.

4 
.

1 96 1 
.

30) 연 합국 군 정 의 외 환 관 리 법 들 에 대 해 서 는

Buck, Hans j5rg F 
. ( 1 988 ) 참조 .

예 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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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 하 는 쪽 으 로 결 론 이 나 곤 하 竝 다 . 왜 냐 하 면 무 엇 보 다

도 동 서 독 경 제 교 류 에 있 어 서 의 허 가 유 보 금 지 원 칙 이 헌 법

의 원 칙 들 과 부 함 되 지 않 는 다 고 하 여 돔 서 독 경 제 교 류 의

체 제 를 완 젼 히 새 로 이 변 겅 하 는 것 은 기 존 의 법 적 토 대 인

군 정 법 5 3 과 규 정 5 00을 폐 기 하 거 나 완 전 히 새 로 이 개 정 하

여 야 하 는 데 , 이 것 은 서 독 의 입 법 권 율 넘 어 서 는 것 이 었 기

때 문 이 다 .

31 >

동 서 독 경 제 교 류 를 제 외 한 대 외 경 제 관 계 에 서 원 칙 적 으 로

무 역 자 유 의 원 칙 에 입 각 한 새 로 운 대 외 무 역 법 이 제 정 , 적

용 되 게 된 데 반 헤 동 서 독 겅 제 교 류 에 서 는 청 산 절 차 등 을

포 함 하 여 종 래 의 점 령 연 합 국 의 군 정 법 에 입 각 한 구 시 대 적

교 역 체 제 가 변 경 되 지 않 고 - R- 지 되 게 된 데 에 는 기 본 적 으 로

이 러 한 베 경 이 존 재 했 던 것 이 다 . 특 히 이 것 은 독 일 로 서 는

건 드 리 고 싶 지 않 은 베 를 린 문 제 와 직 결 되 어 었 었 기 때 문

에 더 윽 그 러 하 었 다 . 이 것 은 다 음 의 상 횡· 을 보 면 더 욱 분

명 해 진 다 .

32) 즉 軍 政 法 5 3을 폐 기 할 경 우 이 때 서 독 ( 연

방 ) 법 률 이 당 연 히 베 를 린 에 서 도 효 력 을 가 져 야 한 다 는 요

구 가 충 족 될 수 0 다 는 문 제 가 야 기 된 다 . 군 정 법 53 에 관

해 서 는 서 이 치 분 진 을 가 지 고 있 었 으 나 , 베 를 린 에 적 용

되 는 규 정 5 00 에 대 해 서 는 소 위 연 합 국 의 유 보 권 이 적 용 되

고 있 었 기 때 문 에 , 규 정 500을 완 전 히 폐 기 하 거 나 그 효 력

내 용 을 제 한 하 는 것 은 언 합 국 의 승 인 을 얻 어 야 만 하 었 다 .

규 정 500은 서 독 ( 연 방 ) 과 베 를 린 사 이 의 교 통 . 교 류 에 관 한

내 용 들 을 규 정 하 고 있 었 을 뿐 만 아 니 라 전 체 베 를 린 안 에

서 의 연 합 국 점 령 구 역 들 ( S e k t o r e n ) 간 의 소 위 區 域 間 交 流

31 ) 여 기 에 관 해 서 는 Ent s c he i dungen

Bunde s v e r fassun gsgre i c h t s ( 독 일 연 방 헌 법 재 판 소

결 ) ,
Bd. 1 8 ,

S 
. 365 f 

. 참조 .

des

판

32) 상 세 한 것 은 Rd s c h, Franz ( 1 986 ) ,
S 

.
95를 참조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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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k t o r e n v e r kehr ) 에 관 해 서 도 규 정 하 고 있 었 기 때 문 에 ,

이 규 정 500을 완 전 히 폐 기 하 는 경 우 베 를 린 의 국 제 법 상 의

지 위 문 제 에 관 한 논 의 가 유 발 될 수 있 었 다 . 이 러 한 정 치 적

으 로 극 히 민 감 한 문 제 에 관 한 논 의 에 대 해 서 독 정 부 는

관 심 을 가 질 국 제 법 적 자 격 도 없 었 고 또 서 독 정 부 입 장 에

서 는 그 런 논 의 가 새 삼 스 러 이 촉 발 되 는 것 이 바 람 직 하 지

못 하 였 는 데 , 왜 냐 하 면 그 럴 경 우 그 나 마 그 때 까 지 성 립 되

어 있 던 베 를 린 과 서 독 ( 연 방 )지 역 과 의 법 적 단 일 성 이 오 히

려 파 괴 될 수 도 있 는 위 험 성 이 존 재 하 였 기 때 문 이 다 .

이 러 한 이 유 에 더 하 여 서 독 의 정 치 가 들 은 동 서 독 경 제 교

류 에 서 청 산 제 도 를 굳 이 폐 기 할 생 각 을 하 지 않 았 는 데 , 왜

냐 하 면 이 청 산 제 도 는 독 일 정 책 33>의 중 요 한 수 단 으 로 서 의

동 독 에 대 한 無 利 子 超 過 擔 入 信 用 , 즉 무 이 자 스 윙 ( Sw i n g )

을 가 능 하 게 하 여 주 었 기 때 문 이 다 . 즉 서 독 정 치 인 들 은

동 서 독 간 의 관 계 개 선 이 나 동 독 에 대 한 경 제 적 지 원 을 통 해

동 독 주 민 들 의 생 활 수 준 을 향 상 시 킨 다 고 하 는 목 적 에 서 의

도 적 으 로 동 독 에 대 해 이 청 산 제 도 상 에 서 소 위 무 이 자 스

윙 을 인 정 하 여 주 었 던 것 이 다 . 동 서 독 교 역 에 서 는 양 측 이

미 리 합 의 한 액 수 내 에 서 일 방 이 자 신 의 반 출 보 다 더 많 은

반 입 을 할 수 있 었 고 그 차 액 , 즉 외 상 반 입 액 에 대 해 서 는

이 자를 부 과 하 지 않 음으로 써 超 過 擔 )< 額 만 큼 은 자 동 으 로

무 이 자 신 용 이 제 공 되 게 된 것 이 었 는 데 , 이 무 이 자 초 과 반

입 신 용 ( 스 윙 )은 원 칙 적 으 로 양측 모 두 가 이 용 할 수 있 었 지

만 실 제 로 는 동 독 만 이 일 방 적 으 로 이 용 하 였 다 . 이 무 이 자

스 윙 은 사 실 상 서 독 이 동 독 에 의 도 적 으 로 인 정 하 여 준 무

이 자 신 용 내 지 경 제 원 조 의 한 수 단 이 었 던 것 이 다 .

33) Deutsch 1 an d po 1 i t i k. 이 것 은 동서 독 간 의 관 계 , 향후

독 일 의 통 일 문제 , 국제 법 적 , 국제 정 치 적 인 독 일 문제 에

관 한 정 책 등 을 총 칭 하는 용어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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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러 나 무 이 자 스 윙 을 비 롯 한 對 東 獨 지 원 조 치 들 을 싣 시

해 야 한 다 는 생 각 들 은 무 엇 보 다 도 동 독 의 낙 후 성 이 동 독 의

중 앙 관 리 경 제 체 제 자 체 에 기 인 한 것 이 라 는 점 을 간 과 한 것

이 였 다 . 다 시 말 하 자 면 동 독 이 낙 후 되 게 되 는 본 질 적 인 원

인 인 그 체 제 가 유 지 되 는 한 외 부 , 즉 서 독 에 서 의 지 원 조

치 는 동 독 경 제 의 상 황 개 선 에 근 본 적 인 도 움 을 줄 수 가 없

었 턴 것 이 다 . 마 찬 가 지 로 동 독 에 전 체 주 의 적 독 재 정 권 이

존 재 하 는 한 이 러 한 제 지 원 조 치 들 이 동 서 독 관 게 개 선 에 도

큰 기 여 를 힐· 수 가 없 었 던 것 은 과 거 의 동 서 독 관 계 에 서 의

경 험 들 자 체 가 잘 알 려 주 고 었 다 .

서 독 측 에 서 淸 算 制 度 를 폐 기 하 려 고 하 지 않 았 을 뿐 아

니 라 , 동 독 측 에 서 도 자 신 에 게 유 리 하 게 - 즉 채 무 자 에 게

유 리 하 게 - 되 어 있 는 청 산 제 도 가 근 뵨 적 으 로 번 경 되 는 것

을 원 힐 이 유 가 없 었 던 것 은 당 연 하 다 .

또 한 동 서 독 경 제 교 류 에 서 는 본 논 문 에 서 상 세 히 분 석 하

려 는 바 와 같 이 , 남 북 한 겅 제 2 류 에 서 청 산 제 도 가 전 면 적

으 로 실 시 될 경 우 불 가 피 하 게 나 타 날 것 으 로 에 상 되 는 청

산 제 도 의 
"

쓰 레 기 롱 효 과 
"

에 의 한 교 역 제 한 효 과 가 나 타 나

지 앓 을 수 있 었 기 때 문 에 동 서 독 양 측 이 모 두 굳 이 淸 算

制 度 의 유 지 를 기 피 할 이 유 가 0 었 고 , 게 다 가 청 산 제 도 의

雙 務 性 에 의 한 교 역 제 한 효 과 는 잘 인 식 되 지 도 못 하 였, 었, 다 .

결 론 적 으 로 요 약 하 자 먼 , 동 서 독 경 제 교 류 에 서 1 99 o 년 의

내 독 교 역 체 제 의 종 료 시 까 지 청 산 제 도 가 유 지 된 것 은 무 엇

보 다 도 검 령 연 합 -s- 의 법 률 들 과 톡 일 에 서 의 특 수 한 정 치 상

황 때 문 이 었 으 머 , 이 제 도 는 신 중 한 경 제 적 고 려 에 의 하 여

유 지 된 것 은 아 니 었 던 것 이 다 .

독 일 에 서 淸 算 制 度 가 유 지 될 수 밖 에 없 었 던 상 기 제 약

요 인 들 은 한 반 도 에 는 존 재 하 지 않 는 것 들, 이 다 . 따 라 서 청

산 제 도 를 도 입 해 야 할 불 가 피 성 은 이 러 한 측 면 - 경 제 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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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측 면 - 에 서 는 없 는 것 으 로 결 론 지 워 진 다 .

그 러 면 경 제 적 측 면 에 서 는 청 산 제 도 가 도 입 되 어 야 할 이

유 가 있 는 것 인 가 를 살 펴 볼 필 요 가 있 는 바 , 이 는 다 음 의

항 목 들 에 서 다 루 어 진 다 .

I I I 
. 南 北 韓 經 濟 交 潔 에 있 어 서 淸 算 決 濟 制 度 導 入 의 諸

問 題 點

1 . 盲 北 韓 經 濟 交 潔 에 서 의 淸 算 制 度 導 치 주 장 들 의 근

거

정 치 적 측 면 에 서 한 반 도 에 서 淸 휴 制 度 를 도 입 하 고 남 북

한 경 제 교 류 를 雙 務 的 으 로 청 산 졀 차 에 의 하 여 결 제 하는 것

이 불 가 피 한 것 이 아 니 라 는 사 실 은 1 984 년 1 1 월 의 제 1 차

남 북 경 제 회 담 에 서 남 한 측 대 표 가 남 북 한 간 결 제 제 도 로 서

첫 번 째 로 제 안 한 방 안 이 제 3국 은 행 이 발 행 하 는 신 용 장 에

의 한 거 래 방 식 이 었 다는 점 을 보 아 도 명 백 하 다 . 청 산 협 정 방

식 은 교 역 이 확 대 될 경 우 에 고 려 될 수 있 는 차 후 의 방 안 으

로 제 안 되 었 었 다 .

34> 이 에 반 해 북 한 은 제 1 차 경 제 회 담 에 서

는 원 자 재 와 완 제 품 , 농 수 산 물 들 을 유 무 상 통 하 되 원 자 재 는

34) 1 985 년 9 월 1 8 일 의 제 4 차 남북경 제 회 담 에 서 남측 대 표

는 
"

남북 간 물자교류 및 경 제 협 력 추진 과 남북 경 제 협

력 공 동 위 원 회 설 치 에 관 한 합의 서 
"

案 제 3조 라 항 에 서

는 
"

거 래 방 식 은 청 산 唱 제 방 식 으 로 하 되 쌍 방 은 행 간 에

청 산 계 약 이 체 결 되 기 전 까지 는 제 3국 은 행 발 행 신 용 장

에 의 해 거 래 한 다 
"

고 되 어 있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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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측 면 - 에 서 는 없 는 것 으 로 결 론 지 워 진 다 .

그 러 면 경 제 적 측 면 에 서 는 청 산 제 도 가 도 입 되 어 야 할 이

유 가 있 는 것 인 가 를 살 펴 볼 필 요 가 있 는 바 , 이 는 다 음 의

항 목 들 에 서 다 루 어 진 다 .

I I I 
. 南 北 韓 經 濟 交 潔 에 있 어 서 淸 算 決 濟 制 度 導 入 의 諸

問 題 點

1 . 盲 北 韓 經 濟 交 潔 에 서 의 淸 算 制 度 導 치 주 장 들 의 근

거

정 치 적 측 면 에 서 한 반 도 에 서 淸 휴 制 度 를 도 입 하 고 남 북

한 경 제 교 류 를 雙 務 的 으 로 청 산 졀 차 에 의 하 여 결 제 하는 것

이 불 가 피 한 것 이 아 니 라 는 사 실 은 1 984 년 1 1 월 의 제 1 차

남 북 경 제 회 담 에 서 남 한 측 대 표 가 남 북 한 간 결 제 제 도 로 서

첫 번 째 로 제 안 한 방 안 이 제 3국 은 행 이 발 행 하 는 신 용 장 에

의 한 거 래 방 식 이 었 다는 점 을 보 아 도 명 백 하 다 . 청 산 협 정 방

식 은 교 역 이 확 대 될 경 우 에 고 려 될 수 있 는 차 후 의 방 안 으

로 제 안 되 었 었 다 .

34> 이 에 반 해 북 한 은 제 1 차 경 제 회 담 에 서

는 원 자 재 와 완 제 품 , 농 수 산 물 들 을 유 무 상 통 하 되 원 자 재 는

34) 1 985 년 9 월 1 8 일 의 제 4 차 남북경 제 회 담 에 서 남측 대 표

는 
"

남북 간 물자교류 및 경 제 협 력 추진 과 남북 경 제 협

력 공 동 위 원 회 설 치 에 관 한 합의 서 
"

案 제 3조 라 항 에 서

는 
"

거 래 방 식 은 청 산 唱 제 방 식 으 로 하 되 쌍 방 은 행 간 에

청 산 계 약 이 체 결 되 기 전 까지 는 제 3국 은 행 발 행 신 용 장

에 의 해 거 래 한 다 
"

고 되 어 있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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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자 재 와 , 완 제 품 은 완 제 품 과 , 농 수 산 물 은 x- 수 산 물 과 교

류 하 도 록 할 것 을 주 장 함 으 로 써 업 격 한 쌍 무 적 교 역 을 주

장 하 였 고 
, 제 2차 회 담 이 래 淸 算 制 度 를 결 제 방 식 으 로 주 장

하 % 다 .

節)

북 한 이 이 문 제 에 있 어 서 쌍 무 적 인 결 제 방 식 , 청 산 제 도

를 선 호 하 는 것 은 淸 算 制 度 가 중 앙 계 획 경 제 에 서 의 대 외 경

제 조 종 체 제 에 잘 부 합 되 기 때 문 이 다 . 북 한 의 경 제 사 전 에

따 르 면 
" 

사 회 주 의 나 라 들 사 이 의 결 제 에 서 청 신· 결 제 방 법 은

국 가 유 일 무 역 제 도 에 기 초 하 여 계 획 적 으 로 발 전 하 고 있 는

사 회 주 의 대 외 무 억 의 우 월 성 을 반 엉 한 다 
"

36) 고 주 장 한 다 .

북 한 이 청 산 제 도 를 주 장 하 는 것 은 결 국 남 북 한 겅 제 교 류 가

자 신 의 전 체 경 제 체 제 운 영 방 식 에 맞 도 록 이 루 어 지 게 하 기

위 함 이 므 로 북 한 의 입 장 에 서 는 타 당 한 주 장 이 라 고 할 수

있 다 .

非 市 長 經 濟 的 인 쌍 무 적 청 산 제 도 가 시 장 경 제 체 제 를 근 간

으 로 하 는 남 한 에 서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의 결 제 제 도 로 예 정 되

게 된 것 은 , 독 일 에 서 이 빙· 식 이 이 용 되 % 다 는 선 례 자 체

외 에 도 
, 이 제 도 가 남 한 에 서 종 종 유 익 한 장 점 들 을 가 지 고

있 는 것 으 로 인 식 되 고 있 고 또 한 이 제 도 의 탄 점 들 이 제 대

35 1 985 년 5 월 l 7 일 의 제 2 차 남 북 겅 제 회 담 에 서 북 한은
"

북 남 경 제 협 조 공 동 위 원 회 의 구 성 및 운 영 에 관 한 제

안 
"

에 서 
"

믈자 교 류 는 청 산 결 제 방 식 으 로 한 다 
"

고 하 였

으 며 , 제 4 차 경 제 회 담 에 서 북 한 은 
"

북과 남 사 이 의 경

제 협 력 및 상품교류 의 실 현 괴- 부총 리 급을 위 원 장 으 로

하는 북 남 경 제 협 조 공 동 위 원 회 구 성 에 관 한 합 의 서 ( 초

안 ) 
"

제 2조 I o 항에 서 
"

상품교 류 에 서 결 제 방 식 은 청 산

제 도 를 기 본 으 로 하 며 경 우에 따 라 다른 방 식 으 로 도

할 수 있 다 
"

고 하고 있 다 .

36) 경 제 사 전 , 사 회 과 학출 판 사 , 1 985 , 제 2 권 49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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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 식 되 지 못 하 고 있 다 는 사 실 에 도 기 인 하 는 것 으 로 보

인 다 .

남 한 에 서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에 청 산 제 도 가 도 입 · 실 시 될 경

우 의 장 점 으 로 흔 허 지 적 되 는 것 은 다 음 과 같 은 사 항 들 이

다 .

- 남 북 한 경 제 교 류 를 태 환 성 통 화 로 결 제 하 도 록 하 는 것 은

북 한 의 외 환 부 족 때 문 에 적 절 치 못 하 다 . 따 라 서 청 산 졀

제 제 도 를 채 택 할 경 우 남북 한 경 제 교 류 에 서 외 환 을 절 약

할 수 있 고 그 결 과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의 확 대 효 과 를 기 대

할 수 있 으 리 라 는 것 이 다 .

- 淸 算 制 度 를 통 해 서 무 이 자 초 과 반 입 신 용 ( 스 윙 ) 의 제 공 이

가 능 하 며 이 것 이 남북 한 경 제 교 류 를 쉽 게 하 고 그 확 대

에 기 여 하 리 라 는 것 이 다 .

*7)

- 청 산 협 정 은 지 속 적 인 남 북 한 간 경 제 적 . 정 치 적 협 력 및

궁 극 적 으 로 는 남 북 한 의 통 합 을 위 한 초 석 으 로 될 수 있

다 는 것 이 다 .

38)

아 래 에 서 는 이 러 한 장 점 들 을 주 장 하 는 견 해 들 의 문 제 접

과 , 이 제 까지 지 적 되 지 찮 았 던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에 서 청 산

제 도 가 사 용 될 경 우 의 단 점 들 에 대 해 서 살 펴 보 기 로 한 다 .

2 . 淸 算 制 度 의 外 換 使 用 節 減 으 로 인 한 南 北 韓 經 濟 交 流

擴 大 效 果 주 장 의 問 題 點 : 淸 算 制 度 의 
"

쓰 레 기 통 효

과 
"

에 의 한 交 易 擴 大 制 約 效 果 의 着 過

가 . 청 산 거 래 의 쓰 레 기 통 효 과

37) 예 컨 대 김 수 현 ( 1 開3 ) ,
206쪽 참조 .

35) 예 컨 대 김 세 원 ( 1 980 ) ,
1 44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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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 상 의 국 제 거 래 에 서 이 용 되 는 由 支 拂 去 來 3야와 비 고 하

여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에 서 청 산 제 도 를 이 용 할 떼 외 환 사 용 이

절 감 됨 으 로 써 남 북 한 간 교 역 의 확 대 를 기 대 할 수 있 을 것

이 라 는 주 장 이 실 제 와 부 합 되 는 가 률 살 펴 보 기 위 해 서 는 ,

남 한 의 기 업 들 또 는 북 한 의 대 외 무 역 기 관 들 이 남 북 한 이 외

의 국 가 와 의 수 출 입 및 남 북 한 간 의 반 출 입 에 관 한 의 사 결

정 시 에 결 제 방 법 의 종 류 , 남 북 한 간 에 청 산 절 차 가 사 용

되 느 냐 아 니 면 硬 貨 로 의 지 불 절 차 가 사 용 되 느 냐 에 따 라 남

북 한 경 제 교 류 를 여 타 국 가 와 의 무 역 보 다 더 선 호 하 게 되

도 륵 영 향 을 받 을 것 인 가 아 닌 가 하 는 것 을 검 토 하 여 보 아

야 한 다 .

즉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에 서 청 산 제 도 가 사 용 될 경 우 에 경 화

를 결 제 수 단 으 로 이 용 하 는 다 른 나 라 들 과 의 무 역 을 남 북 한

간 교 역 으 로 진 환 시 키 는 효 과 가 있 을 것 인 가 가 문 제 이 다 ,

이 와 관 련 하 여 서 는 아 래 의 두 가 지 측 면 이 고 러 되 어 야 한

다 . 첫 째 , 남 한 의 원 貨 가 완 전 한 태 환 성 을 가 진 화 페 가 아

니 며 , 북 한 의 윈 화 는 부 분 적 인 태 촨 성 조 차 가 지 지 못 한 순

수 한 국 내 용 화 폐 라 는 접 이 다 , 둘 로 는 남 한 기 업 가 들 과

북 한 의 무 역 기 관 들 은 상 품 의 수 출 시 에 는 가 눙 한 한 태 환 성

이 있 는 외 환 , 즉 硬 貨 를 획 득 하 기 를 핀 하 며 상 품 의 수 입

시 에 는 가 능 한 외 환 을 절 약 하 고 싶 어 한 다 는 점 이 다 .

이 러 한 측 면 과 관 련 하 여 고 려 하 여 야 할 것 은 종 래 코 메

콘 역 내 교 역 에 서 대 표 적 인 예 를 볼 수 있 는 문 제 인 淸 算

制 度 의 1 위 
"

쓰 레 기 통 효 과 
"

이 다 . 코 뗄 콘 내 부 에 서 는 구

39 ) 이 것 은 남 한 에 서 는 남북 한 경 제 교 류 와 관 련 하 어 인 급

할 띠] 흔 히 
'

신 용 장 ( L/ C ) 에 의 한 결 제 방 식 
'

이 라 고 표

현 된 다 .
그 러 나 자유지 불 거 대 방식 을 

'

신 용 장 에 의 한

결 제 방 식 
'

이 라고 하 는 것 은 정 확 한 표 현 은 아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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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국 들 사 이 에 서 소 위 트 란 스 퍼 루 벨 40)을 매 개 로 한 多 者 間

청 산 거 래 가 이 루 어 졌 었 는 바 , 이 때 국 제 경 쟁 력 있 는 재 화

( 즉 서 방 에 수 출 될 수 있 는 재 화 , 硬 財 貨 ) 들 은 서 방 에 수

출 될 경 우 서 방 의 태 환 성 통 화 ( 硬 貨 ,
har t e W hrun sen )를

수 취 함 으 로 써 外 貨 糖 得 에 기 여 할 수 있 는 데 반 해 코 메 콘

내 부 무 역 을 통 해 코 메 콘 구 성 국 가 에 수 출 될 경 우 그 대 가

로 硬 貨 를 수 취 하 는 것 이 아 니 라 對 西 方 수 출 경 쟁 력 이 없

는 재 화 , 즉 軟 貸 (weiohe War e n
, 軟 財 貨 )를 코 메 콘 역 내 에

서 수 출 했 을 때 와 마 찬 가 지 로 역 내 에 서 그 만 큼 의 코 메 콘

국 가 의 상 품 을 수 입 할 수 있 는 권 리 가 확 보 되 거 나 역 내 국

가 에 대 한 기 존 의 채 무 가 감 소 하 는 데 에 그 치 게 된 다 . 따

라 서 자 연 히 대 서 방 수 출 이 가 능 한 상 품 들 은 역 내 에 서 교

역 되 지 않 고 역 외 로 수 출 되 며 , 역 내 에 서 는 역 외 수 출 가 능 성

이 없 는 상 품 들 , 즉 
"

쓰 레 기 
"

같 은 제 품 들 만 교 역 되 는 경 향

이 존 재 하 게 되 고 결 국 이 측 면 에 서 는 코 메 콘 이 쓰 레 기 통

과 같 게 되 어 버 렸 다 고 할 수 있 는 데 , 고 르 바 초 프 는 코 메

콘 내 부 교 역 의 이 러 한 효 과 를 
"

쓰 레 기 통 효 과

( ME I I e i m e r 
- E f fek 디 

" 

라 고 불 兎 다 .

문 제 는 이 들 코 메 콘 국 가 들 의 통 화 들 이 非 免 換 性 화 폐 였

다 는 점 과 청 산 의 매 개 수 단 자 체 가 免 換 性 을 가 진 것 이 아

니 었 다 는 점 때 문 에 이 러 한 효 과 가 나 타 날 수 밖 에 없 었

고 , 남 북 한 교 역 에 서 도 지 금 까 지 제 안 된 방 식 으 로 청 산 제

도 가 실 시 될 경 우 이 와 유 사 한 문 제 가 발 생 할 수 밖 에 없

을 것 이 라 는 데 에 있 다 .

만 일 남 북 한 경 제 교 류 가 전 면 적 으 로 청 산 제 도 에 의 해 결

제 되 고 따 라 서 남 한 에 어 떤 재 화 를 반 출 해 도 硬 貨 가 획 득

40) Trans fer-Rube l 
. 이 에 관해 서 는 Bundesmi n i s t e r i um

fdr i nne r deutsche Bez i e hungen ( 1 985 ) ( Hrs 應 . ) ,

S 
.

l 364를 참조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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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수 없 다 먼 , 북 한 의 무 역 기 관 들 은 가 격 , 비 용 , 품 질 둥

을 고 려 할 때 국 제 적 인 경 쟁 력 이 있 는 제 품 들 , 즉 i浸 財 貸

들 은 가 급 적 이 먼 남 한 에 반 출 하 는 것 보 다 는 硬 貨 를 받 고

다 른 나 라 에 수 출 하 려 고 하 게 될 것 이 다 . 이 는 남 한 의 반 출

내 지 수 출 기 업 의 입 장 에 서 도 마 찬 가 지 이 다 . 즉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에 청 산 제 도 가 실 시 될 경 우 남 북 한 경 제 교 류 는 다 른

나 라 와 의 무 역 에 비 해 차 별 적 으 로 불 리 하 게 되 고 결 국 기

피 되 게 되 어 , 淸 算 制 度 는 일 안 적 에 상 과 달 리 남 북 교 역 에

부 정 적 효 과 를 미 치 게 되 는 것 이 다 .

나 .

"

淸 算 殘 高 의 硬 化 ( 스 슁 의 硬 +h ) 
"

를 몽 한 쓰 레

기 통 효 과 의 경 감 방 안 ( 스 윙 制 度 의 개 선 방 안 )

청 산 제 도 실 시 의 겅 우 남 북 한 간 교 역 을 기 피 하 고 대 신

외 국 과 무 억 하 게 된 다 고 하 는 의 미 에 서 의 무 억 전 환 효 과 는 ,

남 북 한 간 의 청 산 거 래 잔 고 에 시 장 에 서 통 상 적 인 수 준 의 이

자 를 부 과 하 고 동 시 에 이 잔 고 를 정 기 적 으 로 태 환 성 롱 화

( 硬 貨 )로 청 산 하 도 록 하 먼 어 느 정 도 완 화 할 수 있 다 , 이

것 을 
"

淸 算 殘 高 의 硬 /b 
"

라 고 부 를 수 있 을 것 이 다 .
또 한

이 겻 은 사 전 에 합 의 된 초 과 반 입 허 용 폭 내 에 서 의 초 과 반 입

에 의 한 채 무 , 즉 스 윙 엑 에 대 해 硬 貸 를 사 용 한 이 자 · 원

금 지 불 의 무 를 부 과 한 다 는 의 미 에 서 
"

스 윙 의 硬 /h 
"

라 고 도

할 수 있 다 .

북 한 이 남 한 에 대 해 반 출 초 과 ( 교 역 수 지 흑 자 ) 를 기 록 하

게 되 면 이 는 북 한 이 남 한 에 서 반 입 한 것 보 다 더 많 이 반

출 한 겅 우 이 므 로 그 만 큽 남 한 에 대 해 재 화 를 외 상 으 로 공

급 해 준 셈 이 되 고 이 것 은 곧 북 한 이 남 한 에 대 해 신 용 을

제 공 해 준 것 과 동 일 한 상 태 이 다 . 이 떼 청 산 잔 고 硬 +h 의

경 우 북 한 은 남 한 으 로 부 터 청 산 잔 고 에 대 한 이 자 와 黑 字 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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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淸 흐 殘 高 額 · 신 용 제 공 액 ) 만 큼 의 硬 貨 를 수 취 하 게 되

며 이 경 화 는 북 한 이 다 시 임 의 의 제 3국 으 로 부 터 재 화 를

수 입 하 는 데 사 용 할 수 있 다 . 남 한 에 대 해 북 한 이 반 입 초

과 ( 교 역 적 자 )를 기 록 할 경 우 북 한 은 정 기 적 으 로 
, 즉 약 정

된 청 산 기 간 , 예 컨 대 분 기 마 다 그 적 자 액 을 태 환 성 화 폐 로

지 불 하 여 야 한 다 .

따 라 서 북 한 은 외 환 부 족 을 고 려 할 때 적 자 발 생 을 피 하

려 하 거 나 흑 자 가 발 생 하 도 록 노 력 할 것 이 다 . T 북 한 이

남 한 으 로 부 터 필 요 한 재 화 를 가급 적 많 이 도 입 하 면 서 도 적

자폭을 줄 이 려 할 때 북 한 은 남 한 으 로 의 반 출 을 늘 리 려 고

노 력 할 것 이 다 . 磬 또 한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에 서 흑 자 를 발 생

시 킴 으 로 써 그 차 액 만 큼 硬 貨 를 수 취 하 려 고 할 때 에 도 남

한 으 로 의 반 출 을 늘 리 려 고 노 력 할 것 이 다 . 이 경 우 남 북 한

간 의 교 역 은 청 산 잔 고 가 경 화 되 지 않 는 경 우 에 비 해 최 소

한 외 국 과 의 교 역 보 다 더 불 리 하지 는 않 게 된 다 .

이 때 이 것 을 가 능 하 게 하 는 재 화 , 즉 남 한 의 기 업 체 들

이 북 한 에 서 반 입 하 기 를 원 하 며 또 한 북 한 이 제 공 할 수 있

는 그 러 한 재 화 의 경 우 , 청 산 제 도 는 불 필 요 한 제 도 이 다 .

북 한 은 이 러 한 재 화 를 다 른 어 떤 제 3국 에 도 수 출 할 수 있

다 . 세 계 시 장 에 서 경 쟁 력 이 있 는 이 러 한 재 화 의 경 우 에 는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에 서 청 산 제 도 가 실 시 된 다 면 그 렇 지 않 을

경 우 , 즉 북 한 이 남 한 의 반 입 기 업 으 로 부 터 직 접 외 화 를 획

득 할 수 있 을 경 우 , 다 시 말 하 면 남 북 한 경 제 교 류 가 自 由

支 拂 송 來 에 의 해 실 시 되 는 경 우 에 비 해 북 한 의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에 대 한 관 심 은 떨 어 지 게 되 는 것 이 당 연 하 다 .

북 한 의 수 출 능 력 이 남 한 에 비 해 떨 어 지 는 것 을 고 려 하

면 , 세 계 시 장 에 수 출 할 수 있 는 제 품 들 을 더 많 이 가 지 고

있 는 남 한 과 의 교 역 이 雷 算 制 度 에 의 해 실 시 될 때 에 는 , 남

북 한 중 경 쟁 력 이 더 취 약 한 교 역 상 대 방 , 즉 북 한 의 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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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력 에 의 해 남 북 한 간 의 교 역 규 모 전 체 가 제 한 되 게 팀 을

알 수 있 는 것 이 다 .

청 산 제 도 가 코 메 콘 내 부 무 역 이 나 기 타 사 회 주 의 국 가 간

의 무 역 에 있 어 서 는 비 록 국 제 경 젱 력 없 는 소 위 
"

쓰 레 기

같 은 
"

재 % 의 겅 우 에 서 나 마 무 역 확 대 의 수 단 이 될 수 있 었

던 것 은 , 이 러 한 무 역 이 私 的 경 제 계 산 에 입 각 하 지 않 았 기

때 문 이 다 . 이 러 한 무 역 에 서 는 중 앙 관 리 겅 제 적 무 역 b 리 4t>

에 입 각 하 여 국 가 간 무 역 계 획 의 조 정 을 집 행 하 는 수 단 으 로

청 산 제 도 가 이 용 되 었 고 또 한 사 회 주 의 국 가 간 의 탄 결 이 라

든 가 공 동 방 위 게 획 둥 경 제 외 적 고 려 가 대 폭 재 되 었

다 . 이 로 써 무 역 량 자 체 는 확 데 될 수 있 었 지 만 ,
그 러 나 이

때 무 역 량 자 체 의 확 대 가 吾 경 제 적 이 익 의 확 대 를 의 미 하

지 는 않 는 다 . 이 경 우 ( 또 한 비 사 회 주 의 국 가 의 무 역 의 경

우 에 도 , 예 긴 대 갹 종 특 혜 조 치 와 규 제 조 치 가 개 입 되 어 온

종 래 의 한 국 의 무 역 과 같 은 경 우 에 도 ) 국 가 개 입 에 의 해 무

억 량 이 확 대 된 다 고 하 더 라 도 그 것 이 곧 자 동 적 으 로 경 제 적

41 이 것 은 예 컨 대 다음 과 같 은 깃 이 다 . 어 떤 개 별 상품 ,

예 컨 대 A 기 업 소 의 어 떤 제 품 ( A 제 품 ) 의 수 출 에 서 A

기 업 소 에 는 비 록 손 실 이 발 생 하더 라도 ,
A 제 품 의 수 출

대 금 으 로 다 른 제 품 ( B 제 품 ) 을 자국 에 서 생 산 하는 것

보 다 더 싸 게 수 입 할 수 있 고 B 제 품을 국 내 에 서 셍 산

하 는 것 대 신 수 입 합으 로 인 한 비 용 절 약 의 크 기 가 A

제 품 의 수출 로 힌 한 손 실 액 보 다 크 다 면 중 앙 계 휙 당국

의 입 장 에 서 는 A 기 업 소 의 손 실 에 도 불구하 고 A 제 품

을 수 출 하 게 된 다 . 중 앙 당국 은 iA 기 업 소 에 그 손 실 을

보 조 하 여 주 면 된 다 , 이 때 그 국 가 전 체 적 으 로 는 이

러 한 수출 이 이 익 을 초 래 하 게 되 는 것 이 다 . 이 것 은 각

개 별 기 업 이 자 신 의 이 익 을 고 려 하 여 수 출 입 여 부 를

결 정 하 게 되 는 시 장 경 제 의 경 우와 는 완 전 히 다른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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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로 긍 정 적 이 라 고 평 가 될 수 는 없 는 것 이 다 .

코 메 콘 내 부 무 역 과 같 이 사 회 주 의 국 가 들 간 의 무 역 에 서

는 청 산 제 도 가 어 쨌 든 무 역 확 대 의 수 단 으 로 사 용 되 고 무 역

확 대 의 효 과 를 가 질 수 있 었 지 만 ,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에 서 는

청 산 제 도 를 실 시 한 다 고 하 여 도 청 산 절 차 를 사용 하 는 것 자

체 가 남 북 한 교 역 량 을 확 대 시 켜 주 는 트 별 한 효 과 는 기 대

하 기 어 렵 다 . 왜 냐 하 면 남 북 한 경 제 교 류 가 국 가 무 역 국 간 의

무 역 이 아 니 기 때 문 이 다 . 다 시 말 하 면 남 한 측 에 서 반 입 여

부를 결 정 하는 주 체 는 , 사 회 주 의 국 가 간 의 공 동 생 산 계 획

과 기 타 정 치 적 요 인 을 고 려 하 고 또 한 사 회 주 의 적 경 제 계

산 원 리 에 입 각 한 국 가 간 중 앙 집 권 적 무 역 계 획 의 조 정 에 의

하 여 수 입 여 부를 결 정 하는 국 가 기 관 이 아 니 라 , 전 세 계 에 서

가 장 유 리 한 구 입 처 에 서 구 입 하 려 고 하 는 개 별 기 업 이 기

때 문 이 다 . 즉 남 한 에 서 의 반 입 기 업 은 개 별 적 ( 私 的 ) 경 제 계

산 에 의 해 븍 한 이 아 닌 다 른 외 국 에 서 구 입 하 는 것 이 더

유 리 할 경 우 에 는 그 제 3국 에 서 구 입 하 게 된 다 . 북 한 에 서

구 입 한 다 고 하 여 도 남 한 의 반 입 기 업 은 어 차 피 남 한 의 청 산

은 행 에 그 대 가 를 지 불 하 여 야 하 기 때 문 이 다 .

결 국 남 북 한 경 제 교 류 가 청 산 제 도 에 의 하 여 실 시 되 는 경

우 에 는 아 래 와 같 은 사 실 이 인 식 되 어 야 하 는 것 이 다 : 즉

청 산 잔 고 의 硬 化 로 일 방 의 ( 아 마 도 북 한 의 ) 교 역 적 자 누 중

을 막 을 수 는 있 을 걸 이 지 만 , 북 한 의 경 제 질 서 자 체 에 기

인 하 는 경 쟁 력 취 약 성 의 문 제 가 근 본 적 으 로 해 소 되 지 찮 는

한 청 산 제 도 가 그 자 체 로 서 남 북 한 경 제 교 류 를 확 대 시 켜

주 지 는 않 는 다는 점 이 다 .

초 과 반 입 ( 청 산 거 래 상 의 교 역 적 자 ) 에 대 해 자 동 적 으 로 無

쳄 子 또 는 低 利 신 용 을 제 공 하 는 경 우 북 한 은 자 신 의 외 환
a

보 유 고 를 사 용 하 지 않 고 남 한 으 로 부 터 상 품 을 반 입 하 는 것

에 큰 관 심 을 가 지 게 될 것 이 다 . 러 나 북 한 은 남 한 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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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장 기 적 으 로 현 저 히 경 쟁 력 이 떨 어 지 게 됨 에 따 라 對 南

수 지 적 자 가 누 중 되 고 그 에 따 라 교 역 수 지 균 형 에 큰 문 제

점 을 드 러 내 게 될 것 이 다 .

아 직 까 지 는 남 북 한 간 교 역 에 서 오 히 려 북 한 이 큰 폭 의

데 남 흑 자 를 시 현 하 고 있 지 만 ,

42) 이 것 은 기 본 적 으 로 아 직

까 지 청 산 절 차 가 도 입 되 지 압 았 고 따 라 서 북 한 은 제 3 국 을

骨 한 간 접 적 대 남 출 을 통 해 경 화 를 취 득 할 수 있 기 때

문 에 적 극 적 으 로 반 출 을 하 는 반 먼 , 외 화 절 약 을 위 해 남

한 으 로 부 터 의 반 입 은 가 급 적 산1 제 하 고 또 한 일 본 동 북 한

이 주 로 신 진 기 술 과 자 본 제 를 수 입 하 는 국 가 들 에 비 해 남

한 에 서 자 본 재 둥 을 대 량 으 로 구 입 할 필 요 가 적 기 때 문 인

것 으 로 해 석 되 어 져 야 할 것 이 다 .

게 다 가 남 한 기 업 들 은 북 한 에 서 물 품 을 구 입 할 때 에 수 입

관 세 면 제 등 의 혜 택 이 주 어 지 므 로 북 한 으 로 부 터 반 입 하 는

것 이 여 타 국 가 들 로 부 터 수 입 하 는 것 보 다 유 리 하 기 때 문 에

북 한 으 로 부 터 의 반 입 을 적 극 적 으 로 하 고 있 는 것 으 로 보 아

야 할 것 이 다 . 북 한 으 로 서 는 輸 /%, 내 지 반 입 의 실 질 적 주

체 는 사 실 상 중 앙 계 획 당 국 이 므 로 남 한 으 로 부 터 의 물 품 반

입 에 반 입 관 세 를 부 과 하 지 않 는 다 하 더 라 도 그 것 은 형 식 적

인 것 에 불 과 하 며 따 라 서 그 것 이 남 한 으 로 부 터 의 반 입 을

다 른 나 라 로 부 터 의 수 입 에 비 해 더 유 리 하 게 하 는 효 과 는

42) 1 988 년 1 0 월 - 1 9 93 년 5 월 까지 북 한 이 남 한 에 반 출 한

액 수 는 3 억 7664 만 달 러 에 달 하 였 으 나 남 한 으 로 부 터

반 입 한 액 수 는 1 906 만 달 러 에 불 고]- 하 였 다 . 월 간 
'

북 한

동 향 
'

,
1 99 3 년 7 월 호 

,
1 67쪽 

. 븍 한은 여 기 서 얻 어 지 는

외 화 로 외 채 도 상환 하 고 
, 전 체 경 제 계 획 을 달 성 하 고 계

획 실 시 에 서 의 헛 점 과 실 책 을 교 정 하 며 경 제 과 정 에 서 의

여 러 애 로 사 항들을 해 결 하는 데 필 요 한 재 화들을 수 입

하 는 데 사용 할 수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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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질 적 으 로 는 없 다 .

반 면 만 일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에 청 산 절 차 가 실 시 된 다 고 하

면 북 한 은 상 기 한 바 와 같 이 남 한 에 물 품 을 반 출 하 여 도 硬

貨 를 취 득 하 지 못 하 므 로 오 히 려 남 한 에 수 출 할 바 에 는 다

른 제 3국 에 경 화를 받 고 수 출 을 하 려 고 할 것 이 며 , 남 한 에

반 출 하 는 만 큼 만 남 한 으 로 부 터 반 입 하 게 되 고 그 결 과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의 총 량 은 기 본 적 으 로 현 재 의 북 한 의 반 출 초

과 액 만 큼 줄 어 들 게 되 는 결 과 가 초 래 된 다 고 보 아 야 하 는

것 이 다 .

만 일 북 한 이 낱 한 으 로 부 터 자 신 의 반 출 보 다 더 많 이 반

입 하는 경 우 에 도 이 반 입 초 과 분 , 즉 외 상 구 입 액 에 대 해 남

한 에 이 자를 지 불 하 지 않 아도 된 다 고 하 면 , 즉 청 산 잔 고 의

硬 化 가 실 시 되 지 않 고 무 이 자 스 윙 제 도 가 실 시 퇸 다 고 하

면 , 북 한 은 적 자 가 오 히 려 유 리 하 므 로 현 재 까 지 와 달 리 -

과 거 에 무 이 자 스 윙 제 도 가 실 시 되 었 던 구 동 서 독 경 제 교 류

에 서 동 독 이 그 랬 던 것 처 럼 - 의 도 적 으 로 대 남 반 출 보 다

반 입 을 많 이 함 으 로 써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에 서 적 자 를 시 현 하

려 고 할 것 이 다 .

남 한 은 북 한 에 無 췌 子 또 는 低 矛1] 超 過 擔 入 信 用 ( 스 윙 )을

무 한 정 으 로 주 지 않으 려 한 다 면 對 北 반 출 의 도 를 재 조 정 하

게 될 것 이 며 결 국 반 출능 력 이 약 한 교 역 상 대 자 인 북 한 의

반 출 가능 규 모 만 큼 으 로 축소 하 게 될 것 이 다 . 결 국 이 겻 은

스 윙 의 제 공 을 통 해 인 위 적 으 로 조 성 되 는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의 중 가 규 모 는 한 도 가 있 게 마 련 임 을 의 미 한 다 .

여 기 서 또 한 반 드 시 간 과 되 어 서 는 안 되 는 점 은 , 남북 한

경 제 교 류 가 淸 算 制 度 에 의 해 결 제 된 다 면 남 한 의 기 업 이 북

한 에 물 품 을 반 출 하 는 경 우 북 한 의 반 입 기 관 은 그 반 입 대

금 을 북 한 의 청 산 은 행 에 지 불 하 게 되 며 낱 한 의 竹 출 기 업 은

그 반 출물 품 의 대 가 로 남 한 의 청 산 은 행 으 로 부 터 달 러 등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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硬 貨 가 아 니 라 남 한 의 화 페 , 태 환 성 이 제 약 된 한 국 의

원 貸 를 취 득 하 게 된 다 . 만 일 그 상 품 이 다 른 나 라 에 硬 貨

를 받 고 수 출 될 수 있 다 고 한 다 먼 그 남 한 기 업 은 경 화 획 득

을 위 해 그 상 품 을 북 한 에 반 출 하 지 않 고 다 른 나 라 에 수

출 하 게 될 것 이 다 . 이 로 말 미 암 아 청 산 제 도 는 추 가 적 으 로

무 역 전 환 효 과 , 즉 남 북 한 경 제 교 류 를 기 피 하 고 다 른 나 라

와 의 무 역 을 선 호 하 게 만 드 는 결 과 를 초 래 하 게 된 다 . 이

때 그 러 한 재 화 는 겯 국 북 한 도 남 한 으 로 부 터 반 입 하 는 것

이 아 니 라 제 3국 에 서 경 화 를 지 불 하 고 수 입 하 여 야 만 하 게

되 는 것 이 다 . 만 일 북 한 이 굳 이 그 러 한 종 류 의 재 화 를 남

한 제 품 으 로 구 입 하 려 고 한 다 하 더 라 도 남 한 에 서 직 접 구 입

하 지 못 하 고 제 3국 을 경 유 하 여 구 입 할 수 밖 에 없 게 된 다 .

구 동 서 독 겅 제 교 류 에 서 는 서 독 의 기 업 들 이 청 산 제 도 를

통 하 여 동 독 에 물 품 을 반 출 하 는 경 우 서 독 의 자 신 의 거 레

은 행 43>으 로 부 터 서 독 의 통 화 인 독 일 마 르 크 화 를 지 급 받 았 는

43) 구 동 서 독 경 제 교 류 의 겅 우 청 산 계 정 ( 북 한 에 서 는 청 산

돈 자 리 라 는 용 어 를 쓰 고 있 다 )은 각측의 중 앙은 행 에

설 치 되 었 다 . 즉 서 독의 경 우 청 산은 햄 은 서 독 의 중 앙

은 행 인 분 데 스 방크 였 다 .
그 러 나 개 별 적 인 거 래 는 각

기 업 의 각 자 의 거 래 은 헹 ( Hausbank 
. 이 를 또 한 동 서 독

경 제 교 류 의 경 우 Abw i c k l un gs bank ( 결 제 은 행 ) 이 라 고 불

臧 다 )을 통 하 여 이 루 어 졌 다 . 따 라 서 서 독 기 업 이 동독

에 물 품을 반 출 하는 경 우 에 는 그 반출물 품 의 c[1 가를

자신 의 거 래 은 행 에 서 독 일 마르크화 ( 서 독 마르크 화 )로

지 급 받 았 고 
, 동 독 에 서 물 품을 반 입 하 는 경 우 에 는 거 래

은 행 에 그 반 입 가 격 을 독 일 미- 르 크 화로 지 불 하 였 다 . 동

독 의 경 우 에 는 동 독 의 중 앙 은 행 에 청 산 계 정 이 설 치 되

었 으 리 , 역 시 별 적 거 래 는 반 출 입 기 업 과 각자 의 거

래 은 헹 사 이 에 서 동 독 의 국 내 화폐. 인 비 태 환 성 통 화 동

독 마 르 크 화 로 위 와 유 사 한 대 금 지 불 . 수 취 가 행 하 여 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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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 이 서 독 통 화 자 체 가 태 환 성 통 화 , 즉 硬 貨 이 므 로 남

한 에 서 예 상 되 는 바 와 같 은 무 역 전 환 효 과 내 지 동 서 독 교 역

기 피 효 과 는 나 타 날 이 유 가 없 었 다 . 남 한 의 경 우 는 이 와 다

르 므 로 남 북 한 교 역 기 피 현 상 이 나 타 나 게 되 는 것 이 다 .

북 한 의 경 우 에 도 그 렇 듯 이 남 한 의 경 제 전 체 의 시 각 에 서

보 아 도 남 한 은 무 역 을 통 하 여 외 화 를 획 득 하 는 것 이 중 요

하 다 .
그 러 므 로 남 북 한 경 제 교 류 를 인 위 적 으 로 확 대 시 키 기

위 해 륵 별 한 지 원 조 치 를 실 시 함으로 써 경 화 획 득 기 회 를 포

기 하고 대 북 반 출 을 하도록 유도 할 수 도 있 겠 지 만 , 硬 貨 를

획 득 할 수 있 는 재 확 를 인 위 적 으 로 청 산 거 래 를 통 하 여 북

한 에 반 출 하 게 함 으 로 써 외 화 획 득 의 기 회 를 상 실 하 도 록 하

는 것 이 바 람 직 하 기 만 한 것 은 아 니 라는 측 면 도 지 금 까 지

처 럼 전 적 으 로 간 과 되 어 서 는 안 된 다 .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의

확 대 가 필 요 한 것 은 분 명 하지 만 ,
그 방 법 은 최 대 한 효 율 적

이 며 시 장 경 제 의 원 칙 에 위 배 되 지 않 는 방 법 이 라 야 한 다 .

자 발 적 으 로 남 북 한 교 역 을 기 피 하 지 앓 게 하 기 위 하 여 서 는

청 산 제 도 의 실 시 는 바 람 직 하지 않 다 .

결 론 적 으 로 남 북 한 경 제 교 류 가 淸 算 制 度 에 의 하 여 실 시

되 면 硬 貨 의 사 용 이 절 약 되 고 따 라 서 이 項 이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에 전 체 적 으 로 긍 정 적 효 과를 미 치 게 될 것 이 라 는 견

해 는 심 층 적 분 석 이 결 여 된 , 근 거 없 는 것 이 며 잘 못 된 가 정

에 입 각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오 히 려 남북 한 경 제 교 류 가 전 적

으 로 청 산 제 도 에 의 해 서 실 시 되 게 된 다 면 , 국 제 경 쟁 력 이

있 는 재 화 가 남 북 한 간 에 교 역 되 지 못 하 고 , 굳 이 교 역 되 는

경 우 에 도 반 출 기 업 들 이 경 화 득 을 목 표 로 하 는 경 우 에 는

결 국 제 3국 을 경 유 하 여 교 역 되 게 되 어 , 불 필 요 하 게 수 송 비

용 이 중 가 하 게 될 수도 있 는 것 이 다 .

현 재 남 북 한 경 제 교 류 가 제 3국 을 통 하 여 간 접 무 역 형 식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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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로 실 시 되 고 있 는 것 은 납 북 한 간 에 직 교 역 을 위 한 제 도

적 조 치 들 에 대 한 합 의 가 이 루 어 지 지 못 하 고 따 라 서 이 를

가 능 하 게 하 는 제 도 적 기 반 자 체 가 마 련 되 지 못 하 었 기 때

문 이 지 거 래 비 용 을 불 필 요 하 게 많 이 지 출 하 게 만 드 는 그 러

한 간 접 교 억 방 식 자 체 가 경 제 적 으 로 더 유 리 하 기 문 이

아 님 은 논 의 할 필 요 조 차 없 다 , 만 일 이 제 까 지 일 반 적 으 로
g

제 안 . 예 정 되 어 온 바 와 같 이 청 산 제 도 가 실 시 되 면 남 븍 한

경 제 교 류 가 더 기 피 되 든 가 또 는 소 述 한 이 유 로 외 화 획 득 의

목 적 을 위 해 서 는 오 히 러 청 산 제 도 를 회 피 하 기 위 하 여 기 업

들 스 스 로 제 3국 을 겅 유 한 간 접 교 역 방 식 을 채 택 하 게 되 는

역 효 과 마 저 발 생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남 한 의 화 페 가 자 유 로 태 尋 될 수 있 는 경 화 가 될 경 우 에

라 야 비 로 소 남 한 기 업 들 에 게 는 - 환 율 과 수 송 비 용 을 갚 안

한 후 - 다 른 나 라 에 수 출 하 는 것 이 나 북 한 에 반 출 하 는 것

이 나 무 차 별 하 게 되 어 낱 북 한 경 제 교 류 를 특 별 히 기 피 할

이 유 가 0 어 지 며 , 또 한 남 북 한 겅 제 교 류 가 청 산 절 차 에 의

하 여 실 시 되 든 경 화 를 결 제 수 단 으 로 하 는 자 유 지 불 거 래 에

의 하 여 실 시 되 든 양 자 의 방 식 이 마 찬 가 지 로 되 어 청 산 절 차

가 륵 별 히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에 부 정 적 인 영 향 을 미 치 지 않

게 될 것 이 다 . 즉 淸 算 制 度 가 실 시 되 는 경 우 에 는 남 한 화 페

가 硬 貸 로 되 는 것 이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의 발 전 에 유 리 한 작

용 을 하 게 될 것 이 다 .

44>

3 . 淸 算 셈 度 의 雙 務 性 으 로 인 한 經 常 收 支 tcl] 壓 의 문 제

44 ) 따 라 서 납 한 화페 에 태 환 성 을 도 입 하는 것 은 남 한 이 국

제 분 업 에 더 강 도 있 게 참 어 하도록 하 기 위 해 서 필 요 할

뿐 만 아 니 라 , 남북 한 교 역 을 황성 화 시 키 는 데 에 도 매 우

바 람 직 한 효 과를 가지 게 될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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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 무 적 청 산 절 차 의 기 본 적 인 문 제 점 은 전 술 한 바 와 같 이

교 역 당 사 자 쌍 방 의 상 호 간 교 역 량 이 쌍 방 중 경 상 수 지 의

규 모 가 작 은 쪽 에 의 해 제 한 을 받 게 된 다 는 점 이 다 .

즉 淸 算 制 度 에 서 經 濟 關 係 는 雙 務 的 으 로 이 루 어 지 게 됨

으 로 써 , 양 측 당 사국 사 이 에 서 의 교 역 량 의 규 모 가 수 출 능 력

이 더 작 은 당 사국 의 수출능 력 을 넘 어 설 수 없 게 된 다 는

근 본 적 인 한 계 를 가 지 게 된 다 ,

이 것 은 남 한 에 서 일 반 적 으 로 퍼 져 있 는 기 대 , 즉 청 산 절

차 에 서 외 환 사 용 이 절 약 됨 으 로 인 해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의

확 대 효 과 가 있 으 리 라 는 기 대 와 반 대 되 는 것 이 다 . 雙 務 主 義

란 기 본 적 으 로 판 매 자 가 자 신 의 상 품 을 구 입 한 고 객 으 로 부

터 또 상 품 을 구 입 하 여 야 만 한 다 는 강제 성 울 내 포 한 다 . 이

것 은 통 화 의 태 환 성 결 여 에 기 인 하는 것 이 다 .
그 결 과 가

장 유 리 한 ( 저 렴 한 ) 곳 에 서 구 입 하고 또 가 장 유 리 한 곳 ,

즉 최 대 의 매 상 고 가 가능 한 곳 으 로 판 매 하 는 것 이 불 가 능

하 여 진 다 .

I V 
, 南 北 韓 經 濟 關 係 의 확 대 를 위 한 自 由 호 拂 去 來 制 度 의

導 入 또 는 淸 算 去 來 制 度 의 補 完 을 위 한 방 안 !
"

S

계 정 
"

( 현 금 사 용 반 출 입 계 정 ) 의 改 좋 및 이 용

1 
. 東 西 獨 經 濟 關 係 에 서 의 S 계 정 의 내 용

지 금 까 지 서 술 한 내 용 으 로 볼 때 , 남 북 한 경 제 교 류 는 경

화 를 통 한 자 유 지 불 거 래 제 도 를 채 택 하 는 것 이 가 장 합 리 적

이 다 .
그 럼 에 도 불 구 하 고 지 금 까 지 정 치 적 으 로 남 북 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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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 무 적 청 산 절 차 의 기 본 적 인 문 제 점 은 전 술 한 바 와 같 이

교 역 당 사 자 쌍 방 의 상 호 간 교 역 량 이 쌍 방 중 경 상 수 지 의

규 모 가 작 은 쪽 에 의 해 제 한 을 받 게 된 다 는 점 이 다 .

즉 淸 算 制 度 에 서 經 濟 關 係 는 雙 務 的 으 로 이 루 어 지 게 됨

으 로 써 , 양 측 당 사국 사 이 에 서 의 교 역 량 의 규 모 가 수 출 능 력

이 더 작 은 당 사국 의 수출능 력 을 넘 어 설 수 없 게 된 다 는

근 본 적 인 한 계 를 가 지 게 된 다 ,

이 것 은 남 한 에 서 일 반 적 으 로 퍼 져 있 는 기 대 , 즉 청 산 절

차 에 서 외 환 사 용 이 절 약 됨 으 로 인 해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의

확 대 효 과 가 있 으 리 라 는 기 대 와 반 대 되 는 것 이 다 . 雙 務 主 義

란 기 본 적 으 로 판 매 자 가 자 신 의 상 품 을 구 입 한 고 객 으 로 부

터 또 상 품 을 구 입 하 여 야 만 한 다 는 강제 성 울 내 포 한 다 . 이

것 은 통 화 의 태 환 성 결 여 에 기 인 하는 것 이 다 .
그 결 과 가

장 유 리 한 ( 저 렴 한 ) 곳 에 서 구 입 하고 또 가 장 유 리 한 곳 ,

즉 최 대 의 매 상 고 가 가능 한 곳 으 로 판 매 하 는 것 이 불 가 능

하 여 진 다 .

I V 
, 南 北 韓 經 濟 關 係 의 확 대 를 위 한 自 由 호 拂 去 來 制 度 의

導 入 또 는 淸 算 去 來 制 度 의 補 完 을 위 한 방 안 !
"

S

계 정 
"

( 현 금 사 용 반 출 입 계 정 ) 의 改 좋 및 이 용

1 
. 東 西 獨 經 濟 關 係 에 서 의 S 계 정 의 내 용

지 금 까 지 서 술 한 내 용 으 로 볼 때 , 남 북 한 경 제 교 류 는 경

화 를 통 한 자 유 지 불 거 래 제 도 를 채 택 하 는 것 이 가 장 합 리 적

이 다 .
그 럼 에 도 불 구 하 고 지 금 까 지 정 치 적 으 로 남 북 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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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합 의 된 것 에 따 라 굳 이 청 산 제 도 가 도 입 되 어 야 한 다 면 ,

다 옴 과 같 은 점 들 이 고 려 되 어 야 한 다 .

첫 째 , 전 술 한 바 와 같 이 청 산 잔 고 는 硬 4(b 되 어 야 한 다 ,

둘 째 , 청 산 제 도 의 탄 점 을 극 복 하 기 위 한 보 완 책 으 로 서 ,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에 서 硬 貨 를 사 용 한 自 由 支 拂 송 來 가 전 개

될 수 있 는 여 지 를 성 립 시 켜 두 어 야 한 다 .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에 서 청 산 잔 고 의 硬 化 와 자 유 지 불 거 레 의

여 지 창 출 을 위 해 서 는 구 동 서 독 경 제 교 류 에 서 의 
"

S 계 정

( K., t. S ) 
"

의 경 헙 에 서 시 사 점 을 얻 을 수 있 다 .

S 계 정 은

현 금 지 불 을 위 한 륵 별 계 정 , 즉 현 骨 을 사 용 하 여 상 품 또 는

용 역 을 반 출 입 할 수 있 도 록 하 는 게 정 인 데 , 1 9 5 7 넌 1 1 월

1 4 일 에 체 결 되 고 1 9 58 년 1 월 1 일 에 발 효 한 서 독 의 도 이 췌

분 데 스 방 크 와 동 독 의 도 이 췌 노 텐 방 크 간 의 합 의 ( 베 를 린

협 정 부 속 문 서 제 5 번 ) 에 의 하 여 설 치 되 었, 다 .

46) S 게 정 은

도 이 췌 분 데 스 방 크 에 도 이 췌 노 텐 방 크 ( 1 968 년 부 티 는 슈 타

츠 방크 ) 를 위 하 여 개 설 되 었 고 4S) ( 즉 이 게 정 은 동 서 독 양

45 구 동 서 톡 경 제 교 류 에 서 의 S 게 정 에 관 련 된 규 정 들 은

다음 과 같 다 5 베 를 린 협 정 제 I X항 : Vere i n barung v o m

1 4 
.

Novembe r 1 9 57 z um Ber l i ne r Abkommen v o m 20 
.

Se p t e m ber 1 9 5 1 Obe r d i e Err i c htun凰 e i n e s Kcn t o s S

der Deut s c hen No t e. n bank be l der Deut s c hen

Bunde s bank - An l a ge 5 z u m BA [ 베 를 린 협 정 부속문 서

제 5 번 ] - : An 
'l 

a ge 3 z u r M i t t e i l un g Nr 
. 6002 / 83 der

Deu t s c hen Bundesbank [도 이 췌 분 데 스 방크 의 통 지 문

제 6002/ 83호 에 대 한 부 속문 서 제 3 번 ] : Vere i n barung

z w i s c hen der Deut s c hen Bundesbank u n d de r

Deuts c hen No tenbank gem % Ar t i ke l 5 der

Vere i n i gung v om 1 4 .
November 1 9 57 z um Ber l i n e r

Abkommen Eber di e Err i c htung e i n e s
"

Konto S 
"

der

Deuts c hen Not e n bank be i der Deut s c hen Bundesba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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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의 중 앙은 행 모 두 에 설 치 된 것 이 아 니 라 , 서 독 의 중 앙 은

행 에 만 설 치 되 었 다 ) , 독 일 마 르 크 ( 서 독 마 르 크 ) 와 여 타 의

태 환 성 통 화 ( 硬 貨 ) 로 운 영 되 었 다 .

S 계 정 은 크 게 다 음 과 같 은 세 가 지 의 기 눙 을 수 행 하 기

위 한 것 이 었 다 :

1 ) 청 산 계 정 들 의 확 장 .

2 ) 연 도 별 청 산 잔 고 의 硬 貨 를 통 한 결 산 .

3 ) 동 득 의 서 독 으 로 부 터 의 소 위 
"

현 금 지 불 구 입 
"

가 능 성 제

공

이 러 한 기 능 들 과 그 것 이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의 결 제 제 도 에 주

는 시 사 점 들 은 아 래 에 서 상 세 히 샅 펴 보 기 로 한 다 .

2 . 청 산 계 정 들 의 확 장

동 서 독 경 제 교 류 에 서 청 산 계 정 은 하 나 의 계 정 으 로 만 구

성 된 것 이 아 니 라 상 기 한 바 와 같 이 여 러 T 部 計 定 들 로 이

루 어 져 있 었 다 .

어 떤 하 부 계 정 에 서 일 방 의 , 즉 동 독 또 는 서 독 의 교 역 적

자 폭 이 합 의 된 스 윙 額 , 즉 T 部 計 定 別 청 산 거 래 상 의 초 과

반 입 허 용 한 도 액 을 념 어 설 때 에 는 더 이 상 의 거 래 는 불 가

능 하 여 져 거 래 가 중 단 될 수 밖 에 없 다 . 이 러 한 사 태 를 막

기 위 해 S 계 정 을 설 치 하 여 양 독 중 어 느 쪽 에 의 해 서 든

초 과 반 입 허 용 한 도 액 이 다 사 용 되 었 을 때 에 는 동 계 정 을

통 해 현 금 으 로 대 금 을 지 불 할 수 있 도 록 하 여 교 역 이 계 속

가 능 해 지 도 록 한 것 이 다 .

47)

46) 베 를 린 협 정 부속문서 제 5 번 , 제 l 조 
.

47) 베 를 린 협 정 제 VI I I 조 1 
,

2 항 및 제 I X조 1 
,
2항 에 이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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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러 나 구 동 서 톡 경 제 교 류 에 서 는 이 미 스 윙 한 도 액 이

항 상 매 우 높 은 수 준 에 서 합 의 되 었 고 또 한 이 것 은 항 상 동

독 에 의 헤 남 용 되 었 기 때 문 에 이 규 정 이 현 실 에 서 는 거 의

의 미 가 없 었 다 . 또 한 동 독 은 스 윙 限 度 額 자 체 가 초 과 되 지

않 도 록 하 였 으 며 , 긴 급 한 경 우 에 는 다 른 신 용 수 취 수 단 을

강 구 하 였 었 다 .

다 시 말 하 면 , 국 가 무 역 국 인 동 독 은 중 앙 계 획 당 국 의 동 서

톡 교 역 게 획 의 조 절 에 의 해 A 윙 ,
초 과 반 입 에 대 한 자

동 적 무 이 자 선 용 기 구 를 일 방 적 으 로 이 용 하 는 것 이 가 능 하

였 다 .

스 윙 은 본 래 는 청 산 거 래 시 에 교 역 振 出 入 額 이 시 간

적 으 로 항 상 일 치 되 는 것 이 불 가 능 하 기 때 문 에 이 러 한 교

역 掘났b A 額 의 時 差 的 괴 리 문 제 를 해 결 하 기 위 한 기 술 적

수 단 으 로 고 안 된 , 일 정 한 도 내 에 서 의 초 과 반 입 허 용 제 도 에

불 과 한 것 인 데 , 동 독 은 실 제 로 이 를 일 방 적 으 로 무 이 자 외

상 반 입 , 즉 무 이 자 신 용 수 취 수 단 으 로 오 용 하 였 던 것 이 다 .

동 독 은 對 西 獨 정 치 협 상 에 서 이 무 이 자 초 과 반 입 허 용 한 도

폭 의 왁 대 를 요 구 하 였 고 
, 서 독 은 또 한 60 년 대 말 이 후 의

對 東 獨 政 策 基 調 그, 이 를 지 속 적 으 로 인 정 합 으 로 써 스 윙 한

도 액 은 계 속 확 대 되 었 고 , 이 에 따 라 S 계 정 의 첫 번 째 기 능

인 청 산 게 정 의 확 장 이 라 고 하 는 기 눙 은 그 의 미 자 체 가 줄

어 든 것 이 다 . 게 다 가 동 독 은 항 상 적 자 를 의 도 적 으 로 시 현

함 으 로 써 무 이 자 스 윙 이 용 에 따 라 이 자 액 에 해 당 하 는 만

큼 의 혜 택 을 일 방 적 으 로 수 취 하 먼 서 도 
, 국 가 적 위 신 등 을

고 려 ,
교 역 적 자 의 폭 이 이 한 도 액 을 초 과 하 지 는 않 게 하

었 기 떼 문 에 실 제 로 초 과 반 입 허 용 목 자 체 를 또 초 과 할 때

에 해 당 되 는 S 계 정 의 이 첫 번 째 의 기 눙 이 사 용 될 상 황 이

발 생 하 지 않 은 것 이 다 .

그 러 나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에 서 는 청 산 제 도 가 굳 이 채 택 되

한 내 용 이 세 부 적 으 로 규 정 되 어 있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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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 는 경 우 上 記 한 쓰 레 기 통 효 과 를 방 지 함 으 로 써 교 역

확 대 방 지 요 인 이 발 생 하 지 않도록 하 기 위 해 서 ,
또 한 교 역

쌍 방 이 모 두 반 출 에 따 라 경 화 를 획 득 할 수 있 다 는 유 인 을

제 공 함 으 로 써 교 역 확 대 를 유 발 하 기 위 해 서 는

( 1 ) 무 이 자 초 과 반 입 한 도 규 모 자 체 를 작 게 하 고 이 S 계

정 ( 현 금 을 통 한 거 래 계 정 ) 의 이 용 을 크 게 하 거 나

( 2 ) 초 과 반 입 액 에 대 해 정 기 적 으 로 이 자 를 지 불 하 고 청 산

잔 고 를 硬 貸 로 결 제 하 게 하 면 서 , 즉 청 산 잔 고 의 硬 化 와

더 불 어 초 과 반 입 허 용 한 도 액 이 소 진 되 었 을 경 우 이 S

계 정 을 이 용 하 게 하 거 나 또 는

( 3 ) 청 산 계 정 상 의 超 過 纖 出 入 여 부 와 전 혀 무 관 하 게 S 게

정 을 이 용 할 수 었 게 하 여 야 할 것 이 다 .

3 . 연 도 별 청 산 잔 고 의 硬 貸 를 통 한 결 산

1 9 60 년 에 는 기 존 의 베 를 린 협 정 에 소 위 
"

현 긍 지 불 조 항 
"

이 삽 입 되 었 다 .

48) 이 조 항 의 내 용은 매 년 6 월 30 일 에 모 든

하 부 청 산 계 정 들 의 잔 고 를 합 산 하 여 최 종 적 인 청 산 잔 고 를

30 일 이 내 에 S 계 정 을 통 하 여 현 금 으 로 지 불 하 도 록 하 는

것 이 었 다 .
그 러 나 이 현 금 지 불조 항 은 1 968 년 에 폐 기 되 었

다 .

4이 이 로 인 해 연 간 청 산 잔 고 의 결 산 은 실 시 되 지 않 게

되 었 고 ,
스 윙 은 서 독 의 도 이 췌 분 데 스 방 크 에 의 해 서 무 이

자 로 제 공 되 는 사 실 상 무 기 한 의 장 기 신 용 의 성 격 으 로 변 질

48) Bare i nz a h 1 un 8s k I aus e l 
.

1 960 년 8월 1 6 일 자로 개 정 된

베 를 린 협 정 의 제 I X조 제 3 항 .

49) 이 시 기 는 1 9SO 년 대 말 사 민 당 주 及 로 대 동 독 정 책 의

기 조 가 변 경 된 시 기 였 다 . 여 기 에 관해 서 는 Lambr..ht 
,

Hor s t ( 1 9 75 ) ,
S 

.
83을 참조 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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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어 버 렸 다 . 이 조 항 이 페 기 되 기 전 에 됴 서 독 의 연 방 정 부

는 오 직 한 번 만 , 즉 1 9 6 년 에 만 이 조 항 의 적 용 을 고 접 하

었 을 뿐 이 였, 지 만 , 적 어 도 1 9 純 넌 까 지 는 이 조 항 의 적 융 을

배 제 하 기 위 해 서 는 협 상 과 그 에 따 른 합 의 가 있 어 야 賓 다 .

만 일 이 헌 금 지 불 조 항 이 제 대 로 실 시 되 었 다 면 , 청 산 잔 고

의 硬 +h 를 위 한 수 단 으 로 잘 기 능 할 수 있 었[ 을 것 이 다 .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에 서 굳 이 청 산 제 도 가 실 시 되 게 된 다 면 ,

"

S 계 정 
"

형 식 의 특 별 계 정 을 설 치 함 과 더 불 어 이 를 이 용 하

게 하 는 , 동 서 독 겅 제 교 류 에 서 의 현 금 지 불 조 항 과 유 사 한

규 정 을 제 정 , 실 시 하 는 것 이 필 요 하 다 .
그 러 나 이 때 에 도

동 서 독 경 제 교 류 에 서 의 걸 산 기 간 인 1 년 은 지 나 치 게 길 기

때 문 에 , 결 산 기 간 은 이 보 다 더 奮 게 하 어 , 예 컨 대 각 4분

기 별 로 청 산 잔 고 의 硬 貸 支 拂 을 동 한 결 산 이 이 루 어 지 도 록

하 는 것 이 바 람 직 할 것 이 다 .

4. 
"

現 쇼 支 拂 講 入 
" 

가 눙 성 제 공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에 서 청 산 제 도 가 실 시 되 더 라 도 自 由 支 拂

去 來 의 어 지 를 확 보 하 려 는 방 안 과 관 련 하 여 볼 , 동 서 독

경 제 교 류 에 서 의 S 계 정 의 이 세 빈 째 기 능 이 특 히 중 요 하

다 .

1 9 58 넌 에 서 독 중 앙 은 헹 에 설 치 된 S 계 정 은 동 독 으 로 히·

여 금 독 일 마 르 크 나 거 타 硬 貨 를 지 불 하 고 서 독 으 로 부 터 상

품 을 구 입 할 수 있 는 가 눙 성 을 제 공 하 였 다 .

卽> 이 러 한 경

우 의 반 입 을 
"

현 금 지 불 구 입 
"

이 라 고 한 다 .

동 독 은 경 제 계 획 달 성 을 위 해 긴 급 히 필 요 한 제 화 들 을 S

계 정 을 통 하 여 경 화 현 금 을 지 불 함 으 로 써 번 거 로 운 절 차 를

50) 베 를 린 협 정 에 대 한 부속문 서 제 5 번 , 제 3조



319

거 치 지 않 고 신 속 히 반 입 , 조 달 할 수 있 었 다 .

S 계 정 을 통 한 현 금 지 불구 입 의 여 지 를 확 보 함 으 로 써 ,
그

때 까 지 의 동 서 독 경 제 교 류 의 엄 격 한 雙 務 性 은 상 당 히 완 화

될 수 있 었 다 .
그 러 나 이 로 써 아 직 완 전 한 자 유 지 불 거 래

제 도 가 창 설 된 것 은 아 니 었 다 .
S 계 정 의 위 의 두 가 지 기

능 들 이 ( 현 실 에 서 는 거 의 사 용 되 지 않 기 는 했 지 만 ) 동 서 독

양 측 모 두 를 위 한 것 이 었 던 반 면 , 이 세 번 째 기 능 은 동 독

만 을 위 한 것 이 었 다 . 즉 동 서 독 경 제 교 류 에 서 의 S 계 정 은

동 독 에 게 만 서 독 기 업 으 로 부 터 현 금 으 로 상 품 을 반 입 할 수

있 도 록 한 것 이 었 을 뿐 , 서 독 의 기 업 들 도 동 독 으 로 부 터 자

유 로 운 지 불 거 래 를 통 해 경 화 를 지 불 하 고 상 품 을 반 입 할

수 있 도 록 한 것 은 아 니 었 으 며 , 따 라 서 동 독 기 업 이 현 금 을

받 고 서 독 기 업 에 상 품 을 판 매 할 수 도 없 었 던 것 이 다 .

동 독 은 이 현 금 지 불 구 입 가 눙 성 을 크 게 이 용 하 지 는 않 았

다 .

이 것 은 무 엇 보 다 도 다 음 과 같 은 이 유 때 문 이 었 다 . 현 금

지 불 구 입 은 上 記 한 바 와 같 이 동 독 만 이 가 능 하 였 다 . 동 독

은 독 일 마 르 크 및 여 타 태 환 성 통 화 를 받 고 제 품 을 서 독 에

팔 수 가 헐 였 다 .
그 결 과 동 독 은 S 계 정 을 통 해 서 독 에 서

상 품 을 구 입 하 는'데 필 요 한 독 일 마 르 크 화 를 동 독 의 제 품 을

판 매 함 으 로 써 조 달 할 수 없 었 다 . 따 라 서 동 독 은 독 일 마 르

크 화 를 비 상 업 적 경 로 , 예 컨 대 서 독 및 서 베 를 린 인 이 동 독

을 방 문 하 는 데 필 요 한 비 자를 발 급 할 때 의 수 수 료 수 입 ,

서 독 과 서 베 를 린 을 잇 는 고 속 도 로 의 통 행 료 수 입 , 정 치 범

을 서 독 으 로 석 방 해 주 는 대 가 로 방 는 수 입 등 의 방 법 으 로

조 달 할 수 밖 에 없 었 고 그 결 과 현 금 지 불 구 입 을 위 해 필 요

한 독 일 마 르 크 화 자 체 를 충 분 히 확 보 할 수 없 었 던 것 이 다 .

게 다 가 서 독 으 로 부 터 상 품 을 구 입 하 는 경 우 , 무 조 건 부 족

한 경 화 로 라 도 신 속 히 구 입 해 야 할 긴 급 한 필 요 가 있 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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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구 동 서 독 경 제 교 류 에 서 양 독 간 에 합 의 된 스 웡 限 度 額 ,

동 독 에 의 해 일 빙· 적 으 로 사 용 된 스 ·잉 額 , 동 독 이 S 게 정 을

통 하 어 서 독 에 헌 금 으 로 지 불 한 액 수 및 동 독 이 서 독 에 서

구 입 한 總 纖 )k, 額

단 위 : 벡 만 독 일 마 르 크

자 료 :

언도

1975

19SO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W o c h e n be r i c h t de s D I li 1 1 / 88 
,

s 
.

1 5 1 u n d S 
.

1 5 6

동서독간에

합의된 스 윙액

790

350

850

850

770

690

600

850

850

r列w 
賜 w

녀롱록2ff6[칭 1
l 동독측에 의해 l 통하어 서독에 i
i 사용된 l현금 且 지불한 l
L圖列 . . . . [.. . 3소 J
l 711 l 161 l

l 74, l 12 l
) 676 ) 19 )
l ,82 l 66 l
l … l ‥ l
l 210 l 54 l

l 170 l 19
'

」

l 18, l 64 l
l 402 l 50 lL 

胃 潛 團 罷 w 罷 隆

- - - - - - - - - - - - - - 

- -

--

骨독의

서독으로부터의

총반입액

3922

5293

5575

6382

6947

6408

7901

7454

7406

화 가 아 니 라 면 데 개 는 현 금 으 로 지 불 할 필 요 가 없 었 다 . 왜

냐 하 면 동 독 은 어 차 피 - 시 간 이 더 겉 리 고 좀 더 복 잡 한

절 차 들 을 거 치 긴 하 지 만 - 서 독 의 국 제 경 )g 력 있 는 자 본 재

등 硬 財 貨 들 을 서 독 으 로 부 터 骨 상 의 청 산 절 차 를 통 해 태 尋

성 骨 화 의 지 불 없 이 반 입 할 수 있 었 기 떼 문 이 다 .

스 윙 한

도 액 이 매 우 높 이 첵 정 되 었 기 때 문 에 동 독 은 서 독 으 로 부 터

의 현 급 지 불 구 입 필 요 성 이 그 만 骨 적 었 던 것 이 다 .

이 러 한 사 정 들 로 인 하 어 동 서 독 경 제 교 류 에 서 는 s 계 정

을 통 한 현 금 지 붑 거 래 가 능 성 이 비 교 적 잘 이 용 되 지 않 았

지 1간 
,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의 겅 우 에 는 상 황 이 다 르 다 .

첫 째 로 동 서 독 경 제 교 류 에 서 는 전 술 한 바 와 같 이 서 독

화 페 가 경 회. 었 기 때 문 에 청 산 거 레 자 체 가 동 서 독 경 제 교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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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 한 하 는 쓰 레 기 통 효 과 가 적 게 나 타 났 으 며 따 라 서 청

산 거 래 를 포 기 하 고 대 신 幽 由 支 拂 去 來 를 채 택 할 필 요 성 이

크 지 참 았 지 만 , 남 북 한 의 경 우 양 측 의 화 폐 가 모 두 비 태 환

성 화 폐 이 기 때 운 에 남 북 한 경 제 교 류 가 순 수 히 청 산 거 래 에

의 해 서 만 이 루 어 지 는 경 우 외 화 획 득 의 기 회 상 실 로 인 해

교 역 자 체 를 기 피 하 게 하는 효 과 가 크 게 발 생 할 수 있 다 는

점 이 다 . 이 를 달 리 말 하 면 ,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에 서 는 淸 算 制

度 를 채 택 하 지 않고 경 화 를 통 한 自 由 支 拂 송 來 방 식 을 택

하 거 나 기 존 의 남북 한 간 의 합 의 때 문 에 청 산 제 도 가 채 택 된

다 하 더 라 도 차 선 책 으 로 S 계 정 등 현 금 지 불 을 통 한 반 출

입 을 가 능 하 게 하 는 제 도 가 보 완 적 으 로 실 시 되 는 경 우 , 동

서 독 경 제 교 류 에 서 그 러 했 을 경 우 보 다 더 큰 교 역 기 피 방

지 효 과 를 기 대 할 수 있 다 는 것 이 다 .

둘 째 로 S 계 정 의 규 정 상 동 독 만 이 서 독 에 경 화 를 지 불 하

고 상 품 을 반 입 할 수 있 었 으 며 , 이 때 문 에 동 독 의 상 품 들

이 독 일 마 르 크 등 硬 貨 를 밤고 서 독 어] 반 출 되 는 젖 이 불 가

능 했 다 는 점 이 다 . 이 로 인 해 동 독 이 서 독 으 로 부 터 硬 貸 를

지 불 하 고 상 품 을 반 입 할 수 있 는 자금 의 양 이 크 지 못 하 게

되 었 고 결 국 硬 貨 를 통 한 동 서 독 교 역 확 대 가 저 해 되 는 효

과 를 가 지 게 되 었 다 .
그 러 나 남북 한 경 제 교 류 에 서 도 반 드

시 그 러 해 야 할 이 유 는 없 는 것 이 며 ,
S 계 정 에 관 련 된 내

용 을 아 래 에 서 와 같 이 규 정 할 경 우 이 러 한 효 과 는 충 분 히

방 지 되 면 서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의 발 전 을 기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V 
. 結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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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 한 하 는 쓰 레 기 통 효 과 가 적 게 나 타 났 으 며 따 라 서 청

산 거 래 를 포 기 하 고 대 신 幽 由 支 拂 去 來 를 채 택 할 필 요 성 이

크 지 참 았 지 만 , 남 북 한 의 경 우 양 측 의 화 폐 가 모 두 비 태 환

성 화 폐 이 기 때 운 에 남 북 한 경 제 교 류 가 순 수 히 청 산 거 래 에

의 해 서 만 이 루 어 지 는 경 우 외 화 획 득 의 기 회 상 실 로 인 해

교 역 자 체 를 기 피 하 게 하는 효 과 가 크 게 발 생 할 수 있 다 는

점 이 다 . 이 를 달 리 말 하 면 ,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에 서 는 淸 算 制

度 를 채 택 하 지 않고 경 화 를 통 한 自 由 支 拂 송 來 방 식 을 택

하 거 나 기 존 의 남북 한 간 의 합 의 때 문 에 청 산 제 도 가 채 택 된

다 하 더 라 도 차 선 책 으 로 S 계 정 등 현 금 지 불 을 통 한 반 출

입 을 가 능 하 게 하 는 제 도 가 보 완 적 으 로 실 시 되 는 경 우 , 동

서 독 경 제 교 류 에 서 그 러 했 을 경 우 보 다 더 큰 교 역 기 피 방

지 효 과 를 기 대 할 수 있 다 는 것 이 다 .

둘 째 로 S 계 정 의 규 정 상 동 독 만 이 서 독 에 경 화 를 지 불 하

고 상 품 을 반 입 할 수 있 었 으 며 , 이 때 문 에 동 독 의 상 품 들

이 독 일 마 르 크 등 硬 貨 를 밤고 서 독 어] 반 출 되 는 젖 이 불 가

능 했 다 는 점 이 다 . 이 로 인 해 동 독 이 서 독 으 로 부 터 硬 貸 를

지 불 하 고 상 품 을 반 입 할 수 있 는 자금 의 양 이 크 지 못 하 게

되 었 고 결 국 硬 貨 를 통 한 동 서 독 교 역 확 대 가 저 해 되 는 효

과 를 가 지 게 되 었 다 .
그 러 나 남북 한 경 제 교 류 에 서 도 반 드

시 그 러 해 야 할 이 유 는 없 는 것 이 며 ,
S 계 정 에 관 련 된 내

용 을 아 래 에 서 와 같 이 규 정 할 경 우 이 러 한 효 과 는 충 분 히

방 지 되 면 서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의 발 전 을 기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V 
. 結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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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남 북 한 겅 제 교 류 의 결 제 제 도 의 형 성 방 향

이 상 의 제 논 의 들 을 요 약 하 면 다 음 과 같 다 .

첫 째 ,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에 서 결 제 제 도 로 서 청 산 제 도 를 채

택 해 야 할 정 치 적 당 위 성 이 나 필 요 성 도 없 으 며 , 경 제 적 측

면 에 서 도 지 금 까 지 일 반 적 으 로 생 각 되 어 져 왔 던 것 과 달 리

淸 算 制 度 는 두 가 지 의 문 제 , 즉 쓰 레 기 통 효 과 의 문 제 와

쌍 무 성 으 로 인 한 경 상 수 지 억 압 의 문 제 로 인 해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의 발 전 에 기 여 하 기 보 다 는 저 해 요 인 으 로 될 가 능 성

이 크 다 .

따 라 서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에 서 는 결 제 제 도 로 서 가 능 한 한

청 산 제 도 가 아 니 라 경 회. 로 의 자 유 지 불 거 래 제 도 를 채 하 여

야 한 다 .

自 由 支 拂 송 來 는 남 한 과 북 한 모 두 에 게 경 제 적 으 로 유 익

하 머 , 이 로 인 해 남 북 한 간 의 교 역 이 骨 대 되 게 될 것 이 고 ,

그 결 과 이 것 은 남 북 한 긴 의 조1 빈· 적 관 게 개 선 에 도 궁 정 적

효 과 를 가 지 게 될 것 이 다 .

吾 째 , 만 일 기 존 의 남 북 한 간 합 의 대 로 굳 이 청 산 거 래 제

도 가 채 택 된 다 고 하 더 라 도 남 북 한 겅 제 교 류 가 전 반 적 으 로

청 산 거 래 에 의 해 서 만 결 제 되 도 록 하 는 식 으 로 결 제 제 도 가

규 정 되 어 서 는 안 된 다 . 구 동 서 독 겅 제 교 류 에 서 의 淸 算 制 度

의 제 도 내 용 을 참 고 하 되 기 본 적 으 로 그 대 로 받 아 들 여 서 는

안 되 며 , 오 히 려 그 시 행 착 오 와 잘 못 된 점 에 주 의 하 고 독 일

과 한 반 도 에 서 의 상 이 한 제 상 촹 들 을 고 려 하 여 문 제 점 들 을

미 연 에 방 지 할 수 있 는 제 도 를 마 련 하 여 야 한 다 . 무 엇 보 다

도 위 에 서 든 청 산 제 도 의 두 가 지 문 제 점 을 해 소 할 수 있

는 제 도 가 반 드 시 동 시 에 실 시 되 어 야 한 다 .
그 해 소 방 안 은

'

T 경 화 현 금 지 불 거 래 가 능 성 의 제 공 
' 

과 
' 

借 청 산 잔 고 의

硬 化 
'

에 있 다 . 1 과 勒 에 관 하 여 부 언 하 면 다 음 과 같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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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청 산 거 래 와 더 불 어 각 기 업 의 판 단 에 따 라 自 由 支 拂

송 來 도 가 능 하 게 하 는 여 지 는 반 드 시 확 보 되 도 록 하 여 야

한 다 . 이 를 위 하 여 서 는 淸 算 制 度 와 전 혀 무 관 하 게 별 도 로

남 북 한 간 거 래 가 이 루 어 질 수 있 도 록 하 든 가 , 아 니 면 청 산

제 도 를 보 완 하 는 방 식 으 로 구 동 서 독 경 제 교 류 에 서 의 S 계

정 과 유 사 한 현 금 지 불 특 별 계 정 을 설 치 하 는 방 안 이 있 다 .

후 자 의 방 안 과 관 련 하 여 볼 때 , 구 동 서 독 경 제 교 류 에 서 의

S 계 정 은 전 술 한 바 와 같 이 서 독 의 중 앙 은 행 ( 청 산 은 헹 ) 에

만 설 치 되 어 동 독 의 일 방 적 현 금 구 입 가 능 성 만 제 공 함 으 로

써 청 산 제 도 의 쌍 무 성 을 완 전 히 해 소 하 는 데 에 는 실 패 한

것 이 기 때 문 에 그 대 로 도 입 되 어 서 는 안 된 다 .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에 서 의 현 금 지 불구 입 특 별 계 정 은 남 북 한 양 측 의 중 앙

은 행 ( 청 산 은 행 ) 에 모 두 설 치 함 으 로 써 모 두 가 경 화 를 매 개

로 반 입 하 고 반 출 할 수 있 도 록 하 여 최 대 한 淸 算 制 度 의 쌍

무 성 을 완 화 하 고 쓰 레 기 통 효 과 와 같 은 교 역 기 피 가 능 성 을

방 지 하 여 야 한 다 .

이 와 같 이 청 산 제 도 와 더 불 어 자 유 지 불 거 래 도 가능 하 도

록 하 여 야 남 한 의 기 업 들 과 북 한 의 교 역 담 당 기 관 들 이 각 자

여 러 사 정 들 , 즉 예 컨 대 거 래 비 용 의 크 기 , 외 화 절 약 또 는

외 화 획 득 효 과 , 반 입 의 긴 급 성 등 을 고 려 하 여 자 신 에 게 비

용 이 가 장 적 게 들 고 효 용 이 가 장 큰 거 래 방 법 을 선 택 할

수 있 는 여 지 가 최 대 한 확보 될 수 있 는 것 이 다 .

卷 청 산 잔 고 는 예 컨 대 각 4분 기 마 다 경 화 로 결 제 하 고 그

기 간 중 의 청 산 잔 고 에 대 해 서 는 경 화 로 이 자 를 지 불 하 도 록

하 여 야 한 다 . 이 때 현 금 지 불 을 위 한 계 정 으 로 1 에 서 언

급 한 現 쇼 支 拂 특 별 계 정 을 이 용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이 렇 게

하 여 야 만 청 산 제 도 실 시 시 의 초 과 반 입 허 용 한 도 액 이 자 동

적 으 로 무 이 자 . 무 기 한 장 기 신 용 으 로 변 질 되 는 것 을 막 을

수 있 다 .
그 렇 지 않 을 경 우 북 한 은 중 앙 당 국 의 조 정 에 의

해 의 兄 見 무 자 . 무 한 의 장 신 용 을 방 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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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용 하 는 것 이 가 눙 해 지 며 , 이 는 곧 북 한 의 무 기 한 . 만 성

적 교 역 적 자 가 발 생 한 다 는 것 을 의 미 하 고 , 이 것 은 결 국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의 장 기 적 발 전 을 저 해 하 게 된 다 , 예 킨 데

북 한 이 만 성 적 적 자 의 해 소 를 시 도 할 경 우 교 역 적 자 의 해

소 방 안 이 란 반 입 을 줄 이 거 나 반 출 을 늘 리 는 것 이 다 , 빈. 입

을 축 소 시 킬 겅 우 낱 북 한 겅 제 교 류 의 규 모 전 체 가 축 소 되

며 이 떼 남 북 한 경 제 교 류 확 대 라 고 하 는 목 표 자 체 가 저

해 될 뿐 만 아 니 라 남 북 한 경 제 교 류 , 특 히 대 북 반 출 에 종

사 하 던 남 한 기 업 들 이 예 측 치 못 한 타 격 을 받 을 수 있 게 된

다 . 북 한 이 반 츨 확 대 를 강 행 하 려 할 경 우 덤 핑 등 의 수 단

을 사 용 할 가 능 성 이 커 지 는 데 , 이 경 우 에 뇬 남 한 의 해 당

산 업 분 야 제 조 업 체 들 이 타 격 을 받 음 으 로 써 멈 핑 제 소 등 이

발 생 하 게 되 고 남 북 한 간 의 정 치 적 관 계 에 까 지 악 엉 향 을 초

래 할 수 있 게 되 는 것 이 다 . 결 론 적 으 로 
, 청 산 잔 고 의 경 화

는 한 편 으 로 는 한 교 역 당 사 자 의 일 방 적 교 역 수 지 적 자 누 중

문 제 를 방 지 할 수 있 고 , 다 른 한 펀 으 로 는 淸 算 制 度 의 쓰 레

기 롱 효 과 에 의 한 교 역 감 소 효 과 를 완 화 할 수 있 다 .

2 .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의 결 제 제 도 에 관 한 남 북 협 상 전 략

이 상 의 제 논 의 에 서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제 도 에 관 한 북 한

과 의 협 상 시 에 고 려 할 사 항 들 이 도 출 될 수 있 다 .

1 ) 먼 저 가 장 바 람 직 한 것 은 남 북 한 간 결 제 제 도 로 서 청

산 제 도 가 아 니 라 경 화 에 의 한 자 유 지 불 거 래 방 식 이 채 되

도 록 하 여 야 한 다 는 점 이 다 . 이 를 위 해 서 는 이 자 유 지 불 거

래 방 식 이 북 한 에 도 유 리 함 을 위 의 본 문 에 서 제 시 한 내 용

을 바 탕 으 로 하 여 설 득 하 여 야 할 것 이 다 , 북 한 경 제 의 당

면 문 제 중 가 장 심 각 한 것 의 하 나 가 외 화 획 득 능 력 의 제

약 과 그 에 따 른 외 화 부 족 문 제 이 다 . 이 방 식 이 북 한 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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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리 하 다 는 것 은 현 재 의 남 북 한 교 역 이 비 록 제 3 국 을 경 유

한 간 접 교 역 형 식 이 긴 하 지 만 기 본 적 으 로 는 경 화 를 매 개 로

한 자 유 지 불 거 래 방 식 이 기 때 문 에 무 엇 보 다 도 북 한 의 외 화

획 득 에 큰 기 여 를 하 고 있 는 사 실 에 서 도 알 수 있 으 며 , 이

사 실 을 북 한 에 제 시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남 북 한 간 에 직 접 교

역 에 관 한 합 의 가 이 루 어 지 고 이 를 위 한 제 도 적 장 치 들 이

마 련 되 어 현 재 와 같 은 간 접 교 역 이 아 니 라 직 접 교 역 이 실 시

되 면 , 직 접 교 역 에 따 른 관 세 절 약 등 으 로 인 해 남 북 한 교 역

이 더 욱 활 기 를 띠 게 될 것 이 고 , 이 것 은 그 만 큼 북 한 의

외 화 획 득 에 도 움 이 될 뿐 만 아 니 라 남 북 한 간 의 관 계 개 선 에

도 기 여 함 으 로 써 궁 극 적 으 로 북 한 의 이 익 에 도 합 치 되 는 것

이 다 .

2 ) 현 재 청 산 제 도 가 도 입 되 어 있 지 않 은 상 태 이 므 로 청

산 제 도 의 도 입 을 서 두 를 필 요 가 없 다 .
그 보 다 오 히 려 신 속

한 직 접 교 역 의 실 시 를 추 진 하 여 야 할 것 이 다 .

3 ) 북 한 의 청 산 제 도 포 기 에 대 한 합 의 거 부 로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에 서 청 산 제 도 가 실 시 되 어 야 하 는 경 우 에 라 도 상 기

한 바 와 같 이 청 산 잔 고 의 硬 化 와 자 유 지 불 거 래 의 여 지 확

보 ( 예 컨 대 현 금 지 불 특 별 계 정 의 설 치 )는 반 드 시 관 철 되 어

야 한 다 .

자 유 지 불 거 래 의 여 지 확보는 남 북 한 경 제 교 류 의 각 종 제

도 에 관 한 지 금 까 지 의 남북 한 간 의 논 의 중 가 장 상 세 히 논

의 되 竝 毛 경 우 인 1 9 85 년 9 월 1 8 일 의 제 4차 남 북 경 제 회 담 에

서 북 한 이 그 합 의 서 초 안 에 서 
"

상 품 교 류 에 서 결 제 방 식 은

청 산 결 제 를 기 본 으 로 하 며 경 우 에 따 라 다 른 방 식 으 로 도

할 수 있 다 
"

고 하 였 기 때 문 에 설 득 이 가 능 할 것 으 로 보 인

다 . 여 기 서 
"

다 른 방 식 
"

으 로 서 淸 算 制 度 와 별 도 로 이 루 어

지 는 자 유 지 불 거 래 , 또 는 청 산 거 래 의 보 완 책 으 로 서 의 득 별

계 정 을 통 한 현 금 지 불 거 래 동 이 가 능 하 기 때 문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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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산 제 도 의 硬 +h 와 관 련 한 북 한 의 입 장 은 현 재 로 서 는 명

확 하 지 않 다 . 북 한 은 제 4 차 낱 북 경 제 회 담 의 합 의 서 초 안 에

서 
"

쌍 방 갼 의 결 제 통 화 는 
'

스 위 스 프 랑 
'

으 로 한 다 
"

고 하 었

다 . 남 북 한 겅 제 교 류 에 서 의 결 제 방 식 과 걸 제 통 화 에 북 한 의

입 장 은 위 두 인 용 문 장 으 로 표 현 된 것 이 전 부 이 며 , 세 부 적

인 실 무 회 담 은 아 직 실 현 되 지 못 하 고 있 으 므 로 여 기 서 
' 

결

제 통 화 
'

라 고 하 는 것 의 정 확 한 의 미 를 과 악 하 기 는 어 렵 다 .

더 자 세 히 맏 한 다 면 이 것 이 0 단 순 히 청 산 질 제 탄 위

( Ve r r e c hnun gs e i n he i t ) 만 을 의 미 하 는 것 인 지 , g 일 정 청

산 기 간 마 다 청 산 잔 고 를 결 산 하 는 수 탄 을 의 미 하 는 것 인 지 ,

또 는 卷 청 산 거 래 와 별 도 로 거 래 가 이 루 어 짇 겅 우 에 도 현

급 결 제 수 탄 으 로 사 용 될 수 었 는 통 화 를 의 미 하 는 지 가 명

백 하 지 압 은 項 이 다 .
그 러 나 첫 빈 의 문 장 내 용 , 즉 

"

. . .

결 제 방 식 은 . . . 다 른 방 식 으 로 도 할 수 있 다 
"

고 한 내 용 을

감 안 하 면 , 이 
"

결 제 롱 화 
"

의 성 격 에 관 한 것 은 추 후 의 남 북

한 간 의 실 무 협 상 에 서 그 내 용 을 확 정 지 울 수 있 는 여 지 가

남 겨 진 것 으 로 해 석 되 어 진 다 . 여 기 서 청 산 제 도 의 硬 /h 를

가 눙 하 게 하 러 먼 이 
"

결 제 통 화 
"

의 성 격 이 탄 순 히 0 의 성

격 만 가 지 는 것 이 아 니 라 , 0 의 성 격 도 겸 비 해 야 하 머 , 자

유 로 운 현 금 지 불 을 통 한 거 래 가 가 능 하 게 하 려 면 卷 의 성

격 도 동 시 에 가 지 는 것 이 라 야 한 다 . 따 라 서 남 북 협 상 과 정

에 서 는 결 제 통 화 의 성 격 이 상 기 b , 6 , 卷 의 성 격 을 다

가 지 는 것 으 로 관 철 될 수 있 도 록 하 어 야 할 것 이 다 , 이 와

관 련 하 어 8 의 성 격 , 청 산 단 위 로 서 의 결 제 통 화 는 남 북

한 간 에 이 미 스 위 스 프 랑 으 로 합 의 된 것 과 같 이 하 나 의 제

3%국 硬 貸 로 지 정 하 든 가 또 는 유 럽 통 화 단 위 ( E CU · E u r o p e a n

C u r r e n c y Un i t ) 등 하 나 의 o- 제 통 호[ 단 위 로 지 정 하 어 도 무 방

하 지 만 , 및 卷 , 특 히 卷 의 용 도 에 있 어 서 는 각 거 래 당

사 자 가 자 신 의 외 화 보 유 상 태 L11 지 조 달 가 능 성 에 따 라 편 리

하 게 선 택 할 수 있 도 록 결 제 통 화 의 폭 을 모 든 태 환 성 
'

통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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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한 의 용 어 로 는 전 환 성 외 화 )로 그 허 용 범 위 를 넓 게 하

는 것 이 좋 을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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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982 a ) : 南 北 韓 總 )J 總 勢 1-h 較 .

- ( 1 982b ) : 南 北 對 話 白 書 .

- ( 1 98 4 a ) : 南 北 韓 經 濟 分 野 交 流 協 力 實 踐 方 案 硏 究 .

- ( 1 984 b ) : 北 韓 의 經 濟 交 流 , 協 力 提 議 關 係 資 料 .

- ( 1 984 c ) : 南 北 韓 統 - 方 案 띨 主 要 提 議 比 較 .

- ( 1 98 4 d ) : 南 北 韓 商 品 交 易 方 案 .

- ( 1 986a ) : 薦 北 韓 統 -

, 對 話 提 議 比 較 .

- ( 1 986b ) : 北 韓 經 濟 統 하 集 ( 1 9 4 6 - 1 985 ) .

- ( 1 986c ) : 南 Ih 韓 經 濟 現 況 Ih 較 . ( 1 985 년 기 준 ) .

- ( 1 988 ) : 北 韓 經 濟 槪 % .

- ( 1 9 9 0 ) : 1 9 89 년 도 北 韓 經 濟 線 合 評 價 . 1 9 9 0 넌 9 필 .



329

김 세 원 ( 1 980 ) :
'

南 Ih 韓 經 濟 交 潔 와 問 題 點 
'

. 國 土 統 - 院

( 편 ) : 제 6차 통 일 문 제 국 제 학 술 회 의 논 총 , P . 69 - 1 4d .

- ( 1 98 1 ) :
'

南 北 韓 경 제 협 력 과 문 제 점 
'

. 통 일 논 총 ,

l ( 1 ) . p . 1 90 - 1 98 .

- ( 1 넘2 ) :
'

南 北 韓 經 濟 交 流 의 推 進 方 向 - 經 濟 統 슴 의

推 進 을 위 한 機 能 主 義 的 接 近 -
'

. 統 - 論 繼 , 기 2 ) .

p . 7 - 45 .

김 수 현 ( 1 3 83 ) : 남 북 한 경 제 비 교 분 석 과 경 제 교 류 에 관 한

연 구 .

金 龍 읍 : r i 內 獨 交 易 
"

交 易 自 由 化 
"

方 式 의 南 Ih 韓 g 濟

交 潔 를 위 한 모 델 로 서 의 適 슴 性 에 關 한 - 考 寨 , ,

「 統

- 問 題 硏 究 , 第 9韓 ( 江 陵 大 學 校 統 - 問 題 硏 究 所 ,

1 99 2 . 1 2 ) pp . 49 - 84 .

東 西 問 題 硏 究 院 ( 1 08 1 ) : 南 北 韓 經 濟 交 流 推 進 方 案 에 관 한

제 2 차 硏 究 . 서 욜 .

매 일 경 제 신 문 ( 1 972 ) : 남북교 역 백 서 . 1 9 72 년 8 월 1 5 일 자 .

P .
9 - 1 1 

.

民 族 統 - 硏 究 院 ( 1 99 2 . 5 ) ( 편 ) : 獨 逸 統 - 의 分 野 別 實 態 硏

究 . 硏 究 報 솝 書 92 - 0 1 . 서 울 .

박 광 작 / 오 용 석 ( 1 990 ) : 東 西 獨 의 統 슴 展 望 과 示 陵 點 .

對 까 經 濟 政 策 硏 究 院 刊 行 .

배 근 후 ( 1 9 7 7 ) : 南 4h 韓 經 濟 相 호 補 完 페 能 性 硏 究 . 海 까

經 濟 硏 蜀 員 fi] 行 . 서 울 .

안 해 균 ( 1 9 76 ) : 南 北 關 係 協 商 對 備 硏 究 . 南 北 韓 經 濟 交

潔 全 擔 機 構 에 관 한 硏 究 . 國 土 統 - 院 刊 行 .

연 하 청 ( 1 986 ) : 北 韓 의 g 濟 政 策 과 g 用 . 한 국 개 발 연 구 원

간 행 .

- ( 1 990 ) :
' 

북 한 의 무 역 및 대 외 경 제 협 력 
'

. 이 태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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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9 0 ) ( 편 ) : 북 한 의 겅 제 .

이 종 하 / 윤 석 범 / 박 진 근 / 정 창 영 ( 1 9 6 1 ) : 南 北 韓 g 濟

交 潔 推 進 方 案 硏 究 .

이 태 옥 ( 1 9 90 ) ( 편 ) : 북 한 의 경 제 .

이 홍 윤 ( 1 9 79 ) : 南 北 經 濟 交 流 와 協 力 의 5 1 能 性 . 해 외 경

제 연 구 소 간 헹 .

전 웅 열 ( 1 9 8 1 ) :
'

북 한 무 역 구 조 를 중 심 으 로 한 南 4h 韓

교 역 가 눙 성 판 단 및 데 책 
'

. 국 제 문 제 조 사 연 구 소

( 편 ) : 언 구 논 총 ,
1 981 년 1 2 월 , p . 69 - 1 1 5 .

정 창 영 ( 1 9 85 ) : 北 韓 經 濟 體 制 의 開 放 化 요 인 분 석 과 전 망 .

통 일 원 ( 1 99 1 ) : 남 북 겅 제 교 류 실 무 편 람 .

통 일 원 ( 1 99 2 
.

7 ) : 남 북 경 제 교 류 협 력 실 무 안 내 . 통 일 원 교 류

협 력 국 .

1 . 2 . 英 · 獨 文 文 獻

A m t fd r Na t i o n a l e l」V i e der v e r e i n i gun8 ( 1 982a ) ( }d r s g . ) :

E i n e v e r g I e i c hende S t u d i e No r d - u n d S Odko r e a s 
.

S e o u l 
.

B a r t e l ,
A l e x a n der ( 1 990 ) : W dhrun g s po 1 i t i k a l s

S c h r i t t m a c he r d e r de u t s c h e n E i n he i t :

V/ Sh r u n g s r e f o r m o de r V/d h r u n 8 s u n i o n I n : lIVeh e r
,

G d t t r i k ( 1 9 9 0 ) ( H r s g . ) : DOR 
.

V o n de r f r i e d ] i c hen

R e v o l u t i o n e n z u r de u t s c he n V e r e i n i gung .

G e g e n %v a r t s kun de ( S o n d e r he f t 6 ) SH 1 9 90 . P . 1 6 1 - 1 74

B e hrend t
,

v」I l l I y ( 1 9 78 ) : [ n n e r de u t s c he

l( o m p e n s a t i o n s 8e s c h k f t e n u t z e n der OUR 
.

I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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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ddeu t s c he Ze i t u n 8 V 
. 25 .

/ 26. 1 1 . 1 978 , p . 35 .

- ( 1 980 ) : P r o b l e m e der derze i t i 8en

Kon t i n 8en t i e r u n 8sve r fahren i m I n n e r deu t s c hen

Hande l
,

a u f geze i g t a m Be i s p i e l der Tex t i 1 be z E 8e .

Er ge bn i s s e e i n e r Fo r s c hun g s s t u d i e de r Un i v e r s i t i t

Au gus bur g .

Be t hkenha gen ,
J o c hen / Ku pper ,

S i e g fr i e d / Lamb r e c h t
,

Hors t ( 1 9 80 ) : Di e Au genw i r t s c ha f t s bez i e hun 8en de r

ODE v o r dem H i n t e r grun d v o n Ka l t e m l< r i e g u n d

En t s pan n u n g .
I n : Be l t r ge z u r l<on f l i kt f o r s c hun 8 .

4 / 1 9 80 
. p . 3O f f 

.

B i s ku p ,
Re i n ho l d ( 1 9 77 ) : Hande l u n d P o l i t i k 

.
Zur

D i s kus s i o n Rher d i e Vo r t e i l e i m i n n e r deu t s c hen

Hande l 
.

I n : W i r t s c ha f t s po 1 i t i s c he Chron i k 
.

I n s t i t u t fOr W i r t s c haf t s p o 1 i t i k a n der Un I v e r s i t k t

z u l<5 1 n
.

26 ( 1 ) . p . 69 - 84 .

- ( 1 978a ) ( Hrs s . ) : W i r t s c ha f t 1 i c he Ko o pe r a t i o n m i t

S t a a t s hande l s l n dem - Per s pe k t i v e n u n d R i s i ken -
.

13 1 n 
.

B6hm - Eawe r k
,

Eeu 8en v o n ( 1 924 ) : Unsere pa s s i v e

Hande l s b i l a n z 
.

I n : Franz )( 
.

We i s s : Ge s a m m e l t e

Schr i f t e n v o n Eu gen v o n B6hm - Bawe r k 
.

W i e n
,

Le i pz i g , P .
4 97 - 51 S 

.

B o gn r ,
J o s f ( 1 9 78 ) : Os t - Wes t - Hande l u n d

En t s pannun8s proze」 8 . I n : Lev i k
,

fr i e dr i c h ( Hr s 8 . )

I n t e r n a t i o n a l e W i r t s c ha f t - Ver g I e i c he u n d

I n t e r de pen denzen 
.

W i e n u n d New York 
. p .

1 29 f f 
.

Bo pp ,
He l m u t ( 1 983 ) : W i r t s c fra f t s v e r kehr m i t der ODE 

.

A l l i i e r t e Recht s grun d 1 a sen .
Warenverkeh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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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i e n s t 1 e i s t u n gs v e r keh r u n d l< a p i t s l v e r kehr 
.

S t a n d

2 5 , a 
.

1 983 .
Bad e n 

- Baden :

N o m o s v e r l a 88 8es e I l s c ha f t 
,

1 28 S 
. ( Da s Deu t s c h e

B u n d e s r e c h t 
.

T a s c henkommen t a r
. )

B r o vlI n
,

A l a n A 
.

/ Neube r ge r
, Egon ( 1 9 68 ) : I n t e r n a t i o n a l

T r a de a n d Cen t r a l P l a n n i n g .
An A n a l y s i s o f

E c o n o m i c I n t e r a c t i o n s
.

Be r ke l e y ,
Lo s An ge l e s

.

Buc k ,
Han s J 6 r g P 

. ( 1 988 ) : Der i n n e r de u t s c he Hande l ;

B e deut u n g ,
R e c h t s grun d l a 8en , Ge s c h i c h t e

,

O r 8an i s a t i o n
,

En t w i c k l u n g ,
P r o b l e m e u n d

po l i t i s c h - 6k o n o m i s c he r Nu t z e n 
.

I n : De u t s c he

R i c h t e l· a kadem i e ( 1 988 ) ( l-I r s g . ) : I n n e r deu t s c he

Rec h t s bez i e h u n ge n 
, ( M i t B e i t r d g e n v o n Bdhm

,

A l e x a n der / Buck 
,

Han s J d r d F 
.

/ l-lac ke r
,

J e n s /

K i t t ke
,

Hor s t D 
, ) p . 2 1 1 - 02 .

B u n des m i n i s t e r i u m fOr i n n e r deut s c he Bez i e hun ge n

( 1 9 8 5 ) ( l-I r s g . ) : DDR Handb u c h 
.

3 
. , Oberarbe i t e t e

u n d e r w e i t e r t e A u f 1 a ge .
B a n d 1 u n d 2 .

K d l n 
.

De r i x
,

Hans l-le r b e r t ( 1 980 ) : O r dn u n 8 s pr i n z i p i e n der

H a n d e l s 
- 

u n d K o o p e r a t i o n s a bko m m e n z w i s c hen O s t u n d

y/ e s t : E i n e v e r g I e i c hend e An a l y s e de r

i n t e r s y s t e 111 a r e n Hande l s po 1 i t i k s e i t 1 92 1

v o m e h m ) i c h v o r dem H i n t e r g r u n d der de u t s c h e n

O s t h a n d e 1 s po I i t i k 
.

I n : Sc h d l ] e r
,

A l f r e d / W a 8 n e t-
,

0 1 r i c h : Au ]a e n vl i r t s c ha f t s p o l i t i k u n d S t a b i l i s i e r u n g

v o n 1V i r t s o ha f t s s y s t e m e n
. ( Sc h r i f' t e n z u m Ve r 3 1 e i c h

v o n W i r t s c ha f t s o r dn u n 8en .
28 

. ) S t u t t gar t u n d N e %v

Y o r k 
.

Deu t s c h e Bunde s bank ( 1 9 87 ) : De r i n n e r de u t s c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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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i r t s c ha f t s 
- 

u n d Zah l u n gs v e r kehr 
.

Deu t s c he

Bundesbank
,

1 2 1 .
Feb r u a r 1 987 .

- ( 1 089 ) : Me r kb 1 a t t Eber den i n n e r deu t s c hen

W i r t s c haf t s 
- 

u n d Zah 1 u n 8s v e r kehr - S t a n d J a n u a r

1 989 -

.
Zusammens t e 1 1 u n g der w i c ht i gs t e n

ges e t z 1 i c hen B e s t i m m u n gen u n d Vero r dnun gen z u r

Ile ge 1 u n 8 de s i n n e r deut s c hen W i r t s c ha f t s - u n d

Zah 1 u n 8sve r kehrs s o w i e der A l 18eme i n e n

Genehm i gungen der Deu t s c hen Bundesbank u n d der

dazu ge8e benen Er 1 6u t e r u n sen .

- ( 1 99 0 ) : D i e B i l an z des Zah l u n gs v e r kehrs de r

Bundes r e pu b l i k Deu t s c h 1 a n d m i t de r Deu t s c hen

Demokra t i s c hen Re pu b l i k 
.

I n : Mona t s b e r i c h t e der

Deu t s c hen Bundesbank 
,

J a n u a r 1 990 . p . 1 3 - 2 1 .

Deu t s c he No t e n B a n k Be r l i n ( 1 9 55 ) ( Hrs g . ) : De r

i n n e r deut s c he Zah l u n gsve r kehr 
.

Ber l i n 
.

Eh 1 e r m a n n
,

C 
.

- D 
.

/ Ku ppe r
, p .

/ Lambrech t
,

H 
.

/ 0 1 1 i s ,

G 
. ( 1 975 ) : Hande 1 s par t n e r DOR 

.
I n n e r deu t s c he

W i r t s c ha f t s bez i e hun gen .
Nomo s Ver l a gsge s e 1 1 s c ha f t

,

8 c hr i f t e n r e i he Euro p k i s c he W i r t s c ha f t
,

Bd 
.

76 ,

Baden- Baden 
.

For s c hun gs s t e l l e z um Ve r 8 1 e i c h w i r t s c ha f t 1 i c her

L e n kun gs s y s t e m e
,

Fachbere i c h

W i r t s c haf t s w i s s e n s c ha f ten a n der

Ph i l i pps 
- Un i v e r s i t h t Marbur 8 ( 1 9 85 ) ( Hr s g . ) :

Grundbe gr i f fe z u r O r dnun 8s theor i e u n d Po l i t i s c hen

5konom i k 
. ( Arbe i t s ber i c h t e z u m S y s t e m v e r g l e i c h 

,

Nr . 7 )

f r e u n d 
,

Er i c h ( 1 9 56 ) : Ke i n e Hande l s grenze d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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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 t s c h 1 a n d ! V e r l a g D i e 1V i r t s c ha f t B e r l i n ( O s t ) .

7 5 s 
.

G a b l e r lIV i r t s c h a f t s 
- L e x i k o n 

.

- Tas c henbuch - K a s s e t t e

m i t 6 B d 
.

1 2 
. ,

v o l l s t dn d i 8 n e u bearbe i t e t e u n d

e r w e i t e r t e A u f 1 a g e 
.

- - W i e s bade n : C a b l e r 
.

1 9 88 .

0 u t m a n n
,

Ge m o t / Sc hO l l e r
,

A l f r e d ( 1 98 7 ) :

G r u n d s a c hverha l t e u n d 0 r u n d f r a 8en des

V」l i r t s c ha f t e n s i n de r B u n des r e pu b ] i k u n d i n der

OUR 
.

I n : Bundesm i n i s t e r i u m fOr i n n e r deu t s c he

Bez i e h u n g e n ( H r s g . ) : Ma t e r i a l i e n z u m B e r i c h t z u r

L a gs d e r Na t i o n i m ge t e i i t e n De u t s c h 1 a n d 1 9 87 .

B o n n 
.

S 
.

1 - 2 5 
.

l-1 a r t w i g ,
Ban s ( 1 980 ) : I n n e r deu t s c her Hande l u n d

1V i r t s o ha f t s b e z i e hun gen Ill i t S t a a t s hande l s l kn dem 
.

S t a n d 
,

P r o b l e m e u n d En t w i c k l u n g s pe r s pe k t i v e n 
.

B e r l i n 
.

Heu % , Ern s t ( 1 9 50 ) ) Da s Pr o b l e l11 des G l e i c h 8ew i c h t e s

be i m b i l a t e r a l e n Au )enhande l 
,

I n : l<y k l o s
,

V o l 
.

I V

p . 1 9 6 - 205 .

l-l i r t
,

Han s / MO l I e r
,

Be r n d ( 1 984 ) : De r i n n e r deu t s c he

V/ i r t s c. h a f t s 
- 

u n d Zah 1 u n 8s v e r kehr 
.

S t u t t 8ar t 
.

Ku pper ,
S i e g fr i e d ( 1 9 72 > : De r i n n e r deu t s c h e ]dande l 

.

R e c h t 1 i c h e G r u n d 1 a gen , po l i t i s c h e u n d

%v i r t s o ha f t 1 i c he B e de u t u n g .
l( d I n : M a r kus 

.
1 72 s 

.

- ( 1 97 b ) : P o l i t i s c he A s pe k t e de s i n n e r deu t s c hen

H a n de ] s
.

I n : Eh l e r m a n n
,

C 
.

- D 
.

/ l<u ppe r
,

S 
.

/

L a m b r e c ht 
,

H 
.

/ O l l i g ,
G 

.

: H a n de 1 s par t n e r OUR 
.

I n

n e r deu t s c he v」l i r t s c ha f t s bez i e hun 8en .
B a de n 

- B a den 
.

Lamb r e c h t
,

}-l o r s t ( 1 9 7 5 ) : I n n e r deu t s c her Hande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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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t w i c k l u n g ,
Warens t r u k t u r

,
w i r t s c ha f t 1 i c he

Bedeutun g .
I n : Eh 1 e r m a n n

,
C 

.

- D 
. ,

l<u pper ,
S 

. ,

Lambrecht
,

H 
.

u n d O l l i 8 ,
G .

: Hande 1 s par t n e r 0DR 
.

I n n e r deu t s c he W i r t s c ha f t s bez i e hun gen . B a den - Baden .

Ko p i e r t 
.

Lee
,

Chon s- Ha / Park 
, Ch i n 

- l(eun ( 1 986 ) ! Nor t h Korea 
'

s

F o r e i gn Trade - I t s Ma i n Fut u r e s a n d Pr o s pec t s
.

J o u r n a l o f Eas t a n d Aes t S t u d i e s
,

Seou l
,

Vo l 
.

XV
,

No 
. 1 . p . 4 1 - 6 5 .

Nehr i n g ,
S i g har t ( 1 9 74 ) : Zu den

W i r t s c haf t s bez i e hun sen z w i s c hen der Bundes r e pu b l i k

Deut s c h 1 a n d u n d der DOR. ( I n n e r deut s c he r Hande l :

Bes o n derhe i t e n
, En tw i c k l u n g ,

Pe r s pe k t i v e n 
.

[S. 6 1 - 76 ] / I n n e r deu t s c he r Hande l :

E i n n a hmeverz i c h t e der BRD - Hande l s v o r t e i l e de r

DDB 
. [p. 76 - 8a l ) I n : D i e rye 1 t w i r t s c ha f t 

.

Ha l b )ahressohri f t de s I n s t i t u t s fUr We 1 t w i r t s c ha f t

a n der Un i v e r s i t S t K i e l 
.

He f t 2 
,

1 9 74 
. p .

6 1 - 88 
.

- ( 1 975 ) : Zwe i M i l I i a r den Mark fOr d i e DOR 
. ( db e r

den Sw i n 8 i m i n n e r deut s c hen Hande l ) I n :

힌 r t s c ha f t s w o c he 
.

Frank fur t / Ma i n
, 29 ( 1 / 2 ) .

p . 26 - 28 
.

O l l i g ,
Gerhard ( 1 97 5 ) : Rech t 1 i c he Grund 1 a 8en des

i n n e r deut s c hen Hande l s
.

I n : Eh 1 e r m an n
,

C 
.

- D 
.

/

Ku pp e r
, p .

/ Lambrecht 
,

H 
.

/ O l l i g ,
G 

.

:

Hande 1 s pa r t n e r 0DR 
.

I n n e r deut s c he

W i r t s c ha f t s bez i e hungen .
Baden - Baden .

P l a s s m a n n
,

J o c hen ( 1 98 7 ) : Genehm i 8un8 s pr a x i s de r

Deu t s c hen B u n de s b a n k b e i de r Kred i t gew hhrun g a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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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i e DOR 
. ( De r S w i n 8 i m i n n e r deu t s c hen

V e r r e c hnun g s v e r keh r ) .
I n : Po l i t i k u n d l( u l t u r

,
N r

.

1 / 1 9 87 
, p .

5 1 - 60 .

R 6 s c h
,

P r a n z ( 1 9 8이 1 Au/3envI i r t s c ha f t de r ODE u n d

i n n e r d e u t s c h e W i r t s c ha f t s b e z i e hun ge n 
.

Son der s t e l [ u n g de r i n n e r d e u t s c hen

W i r t s c ha f t s b e z i e hun gen .
I n : Gu t 111 a n n

,
G e m o t /

Z i e ge r
,

G o t t f r i e d ( 1 9 86 ) ( l-I r s 8 . ) : Au3en%v i r t s o ha f t

d e r DDR u n d i n n e r deu t s c h e W i r t s c ha f t s bez i e hun 8eu .

Rech t 1 i c he u n d 5konom i s c he P r o b l e m e
. Ber l i n 

.

S 
. 89 f f 

.

S c hG l l e r
,

A l f r e d ( 1 9 73a ) : O s t e u r o p k i s c he

l」y i r t e c h a f t s i n t e g r a t i o n dur c h e i n e Zah 1 u n 8s u n i o n

n a c h denl V o r h i l d EZU S o n de r druck a u s :

V/ i r t s c ha f t s po 1 i t i s c he (]h r o n i k 
. ( 22 .

J g . ,
He f t 1 

.

p . 6 - 88 )

- ( 1 97 h > : O s t h a n de 1 s po I i t i k a l s P r o b l e m d e r

We t t hewerbs po l i t i k 
.

K r i t i s c h e Be s t a n ds a u f n a hllle u n d

N e u a n s a t z f O r d i e Au )enw i r t s c h a f t e po ] i t i k

gege n dber Z e n t r a ] v e r v/ a 1 t u n 8 s w i r t s c ha f t e n 
.

F r a Il k l' u r t a nI Ma i n 
.

( 1 9 7 3 c ) ) P r a sllla t i s c he o de r 111 a r k t %vi r t s c ha f t l i c h e

O s t hande ] s po I i t i k I n : lu c h l fe 1 d t
,

E 
. ( Hr s s . ) :

S o z i a l e M a r k t w l r t s c h a f t i m V/ a n d e l 
.

F r e i b u r g .

p . 207 - 2 邪 
,

( 1 9 7 시 : z h l u ll g s b i l a n z a u s g l e i c h u n d Ma r k t s t 6 r u n g

i m Ve r ke h r z w i s c hen z e n t r a 1 ge l e i t e t e n u n d

m a r k t v/ i r t s c ha f t 1 i c hen V o l l( S Vl i r t s c ha f t e n
.

I n : GROO
,

E d 
. 2 5 , p .

3 1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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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980 ) : Zur Fra ge der Po r t e n t w i c k l u n g de s

I n n e r deu t s c h e n hande l s 
- Anmerkun g z u e i n i gen

Vor s t e 1 1 u n g v o n Wo l f gang Se i f f e r t 
.

I n : Deu t s c h 1 a n d

A r c h i v
.

23 
.

J g . ,
Nr 

.
7 . p .

7 1 2 - 725 
.

S e 8e r t
,

l( I a u s ( 1 9 84 ) : Der i n n e r deu t s c he Hande l 
.

Bes t i m m u n 8s8r hnde 
,

Ersche i n u n gs formen 
,

Pers pe k t i v e n
.

I n : Homo sen i tht u n d He t e r o 8en i t i n

der Po l i t i k 8e t e i l t e r S t a a t e n Deu t s c h 1 a n d u n d

Korea 
.

K i e l 
. ( Mono grap h i e de s Deu t s c hen I n s t i t u t s

fOr Ko r e a 
- Fo r s c hun s ,

Nr 
.

7 ) S 
.

1 1 3 - 1 34 .

Wa gner ,
0 1 r I c h H 

.
E 

. ( 1 9 80 ) : Prob l e m 1 6 s u n gs i m po r t e

a l s S t a b i l i s i e r u n 8s s t r a t e 8 i e

a dm i n i s t r a t i v 
- 

s o z i a 1 i s t i s c her S y s t e m e
.

I n :

Schd l l e r
,

A l fred/ Wa gner ,
0 1 r i c h :

A u %enw i r t s c ha f t s po 1 i t i k u n d S t a b I l i s i e r u n g v o n

W i r t s c ha f t s s ys t e m e n 
. ( S c hr i ft e n z u m Ver g I e i c h v o n

삔 r t s c ha f t s o r dnun gen .
28 . ) S t u t t gar t u n d New

York 
.

W e n g ,
fr i t z Hara l d ( 1 975 ) : Rech t s pro b l e m e des

i n n e r deu t s c hen Hande l s 
.

E i n e Un t e r s u c hun g Ober

d i e W i r t s c ha f t s bez i e hun gen der Bunde s r e pu b l i k

Deu t s c h 1 a n d u n d der Deut s c hen Demok r a t i s c h e n

Re pu b l i k a u s v e r w a 1 t u n gs 
-

,
s t a a t s 

- 

u n d v 6 1 ke r

r e c h t 1 i c he r S i c h t 
.

B e r n u n d P r a n k fur t a m Ma i n
.

2 72

S .

2 . 法 律 , 조 약 , 指 針 및 기 타 諸 規 定 들

2 .
1 . 韓 國 資 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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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Ih 交 浦 協 力 에 관 한 法 律 : 1 9 9 0 
.

8 
,

1 法 律 제 4 239 호 
. 개 정

1 99 0 . 1 2 . 27 法 律 제 4268호 ,

南 h 交 流 協 力 에 관 한 法 律 施 行 令 : 1 990 
.

8 
. 9 大 統 領 令 제 1 3 07 1

호 
. 개 정 1 9 9 1 .

2 .
1 大 統 領 令 제 1 3269 호 . 개 정

1 99 1 
.

1 
.

3 1 大 統 領 令 제 1 35 58호 .

南 北 交 魏 協 /J 에 관 한 法 律 施 行 規 刷 : 1 9 90 . 1 1 . 9 總 理 수 제 3 7 1

호 
. 개 정 1 9 9 1 

.
3 . 27 總 理 令 제 384 호 .

南 北 및 北 方 交 潔 協 力 調 整 委 員 會 規 定 : 1 989 . 3 . 3 1 大 統 領 令

제 1 2669호 . 게 정 1 99 1 
.

.
1 大 統 領 令 제 1 3269호 

. 개 정

1 99 1 .
9 

.
25 大 統 領 수 제 1 347 6호 ( 對 外 協 力 委 員 會 規定).

南 北 協 力 基 金 法 : 2 99 0 
.

8 
. I 법 률 제 424 0호 . 개 정

1 99 0 .
1 2 . 27 法 律 제 4 26S 호 

.

南 北 協 力 基 쇼 法 施 行 수 : 1 99 0 . 1 2 , 3 1 大 統 領 수 제 1 323 7 호 . 개

정 1 99 1 
. . 1 大 統 領 수 제 1 3269 호 

.

南 北 協 力 基 쇼 法 施 行 規 刷 : 1 99 1 . 3 . 27 總 理 令 제 384호 
.

제 1 차 - 제 4 차 南 1h 經 濟 會 談 ( 1 間4 - 8 5 ) 時 南 韓 側 의 「
南 北 間

物 資 交 流 및 經 濟 協 力 推 進 과 南 北 經 濟 協 7] X 同 委 員 會

設 置 에 관 한 슴 意 書 , 案 .

제 1 차 - 제 4 차 南 北 經 濟 會 談 ( 1 9 84 - 8 5 ) 時 北 韓 側 의 
「

北 과 南

사 이 의 經 濟 協 力 및 商 品 交 流 의 實 現 과 副 總 理 級 을 委

員 長 으 로 하 는 dh 南 經 濟 協 助 차 同 姜 員 會 構 成 에 관 한

슴 意 書 ( 草 案 ) , .

2 . 2 . 독 일 資 料

B * r 1 i n e r Ab k o m Ill e n [ 베 를 린 협 정 ] : Abkommen Gh e r den

H a n de l z w i s c he n den W kh r u n g s de b i e t e n der Deu t s c 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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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 DM - Wes t ) u n d den Wkhrun gsge b i e t e n der

Deu t s c hen Mark der Deu t s c hen No t e n bank ( DM- O s t ) -

Ber l i n e r Abkommen - v o m 20 .
Se p t e m b e r 1 9 51 ( BAnz 

.

Nr 
. 1 86 v o m 26. Se p t e m ber 1 9 5 1 

,
S 

. 3 ) i n der

Eas s u n g der Ve r e i n barun gen v o m 1 6 
.

Au sus t 1 960

( I n t e r z o n e n hande l s 
- Runder l a 덧 Nr 

.
9 4 - I ZH - Er l . 94

-

,
BAnz 

.
Nr 

. 1 68 v o m 1 .
S e p t e m b e r 1 9 60 ) ,

v o m 6 
.

0ezember 1 9 68 ( 89 .
Er dnzung des I ZH - E r l 

.
94 

,

BAnz 
.

Nr 
. 234 v o m 1 4 .

0ezember 1 968 ) ,
v o m 9 .

J u l i

1 97 5 ( 1 5 5 
.

Er g dnzun g des 1 개- E r l 
. 9 4 ,

BAnz 
.

Nr .

1 29 v o m 1 8 . J u l i 1 97 5 ) u n d i n der F a s s un s der

Bekann t m a c hun g v o m I S .
J a n u a r 1 9 79 (BAnz. Nr 

. 4 1 a

v o m 28 
.

Februar 1 9 79 ,
B e i 1 a ge 8 / 79 ) ,

z u l e t z t

ge 쿄nder t durch d i e 5 .
Er 8 n z u n g v o m 1 6 

.
0ezember

1 982 ( BAnz 
.

Nr 
. 24 1 v o m 28 

.
0ezember 1 9 82 ) .

An l a ge 5 ( z u Ar t i ke l V des Be r l i n e r Abkommens )

[ 베 를 린 협 정 부 속 문 서 제 5번 ] : Vere i n b a r u n g v o m 1 4 .

November 1 9 57 (Anla8e 5 ) z u m Ber l i n e r Abkommen v o m

20 .
S e p t e nl be r 1 9 5 1 Eber d i e E r r i c h t u n g e i n e s

Kon t o s S de r Deu ts c hen Notenbank be i der Deu t s c hen

Sundesbank 
.

Bundesm l n i s t e r der J u s t i z ( 1 974 ) (Hrsg. ) : A l l geme i n e

Genehm i 8un8 Nr . 2 ( L ) z u r I n

t e r z o n e n hande 1 s v e r o r dnun g v o m 9 . Se p t e m b e r 1 9 74 
.

/ A l l geme i n e Genehm i gung N r
. 3 (S ) z u r

I n t e r z o n e n hande 1 s v e r o r dnun g v o m 9 
.

Se p t e m b e r 1 974 .

Be i 1 a ge z u m Bunde s a n z e i ge r Nr 
.

20 5 v o m 3 1 .
Ck t o ber

1 974 
.

Lau fende Nr 
.

der B e i 1 a gen : 1 9 / 74 .
Fr a n k fur t

a m Ma i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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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9 7 7 ) ( l-I r s g . ) : R e ge 1 u n gen d e s i n n e r d e u t s c h e n

W i r t s c h a f t s v e r kehr s
.

Be i ] a ge z u m Bundes a n z e i ge r

N r 
.

239 v o m 22 
.

Deze ul be r 1 9 7 7 
.

Lau fe n de N r 
.

de r

B e i 1 a g e n : 30 / 7 7 
.

F r a n k fu r t a lll Ma i n 
.

- ( 1 9 79 ) ( H r s g . ) : Be i l a 8e z u m Bunde s a n z e i ger N r
.

4 1

v o m 28 .
Pe b r u a r 1 9 7 9 

.
B e kann t m a c hun g de r· fd r den

i n n e r de u t s c h e n Hande l ge 1 t e n den Vere i n barun 8en v o m

1 9 
.

J a n u a r 1 9 7 9 
. [ M i t s p k t e r e n knde r u n g s 

- 

u n d

E r 8 knz u n g s v e r e i n ba r u n 8en z u nl Be r l i n e r Ab k0111rne n 
-

a u %er J a h r e s v e r e i n ba r u n g e n 
- 

a l s Ergknzung z u der

B e kann t m a c hun g . ]

- ( 1 980 ) ( H r s s . > : R e 8e ] u n sen de s i n n e r deu t s c hen

W i r t s c ha f t s v e r kehr s 
.

Bundes a n z e i ge r
,

J 8 .
32 ,

Nr 
.

1 4 5 a
.

L a u f e n d e N r
.

der B e i ] a ge n : 24 / 80 
.

F r a n k f u r t

a m Ma i n 
.

- ( 1 983 ) ( H r s 8 . ) : R e se 1 u n 8en d e s i n n e r·deu t s c hen

W i r t s c ha f t s v e r kehr s
.

Vo ln 3 . 1 
.

1 9 83 .

Bun des a n z e i g e r
,

J g . 訪 
,

N r 
. 9 a

.
Lau f e n de Nr 

.
der

Be i I ii g e n : 2 83 .
F r a n k fu r t a m M a i n 

.

- ( 1 987 > ( l-I r s g . ) : R e ge 1 u n gen de s i n n e r deu t s c h e n

V/ i r t s c ha f' t s v e r kehrs 
.

2u s a m m e n s t e 1 1 u n 8 a m t 1 i c he r

Tex t e
,

S t a n d : 09 
.

O k t o be r 1 98 7 
.

Be i 1 a ge z u m

B u n des a n z e i 3e r Numme r 2 0 1 a v o m 27 
.

I O 
.

1 9 8 7 
.

- ( 1 9 9 0 > ( H r s 8 . ) : R e 8e 1 u n den d e s i n n e r deu t s c h e n

14 a r e n 
- 

u n d D i e n s t 1 e i s t u n 8 s v e r keh r s a b 1 
.

J u l i 1 9 90 .

B u n des a n z e i 8e r
,

J g .
42 ,

N r
,

1 1 7a 
,

Aus gese ben a m

2 8 . 6 . 1 9 90 ,

Bun des m i n i s t e r fb r V」l i r t s c h a f t ( 1 9 76 ) : Beka n n t m a c hun g

der V e r w a 1 t u n g s a n w e i s u n g dbe r P r e i s p r 0 fun g e n b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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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z6 8e n i m i n n e r deu t s c hen Hande l

( Pr e i s pr 6 fun 8sve r fahren ) v o m 23 
.

f e b r u a r 1 9 7 6 .

( BAnz 
.

Nr 
.

42 v o m 2 .
Mhrz 1 9 76 ) .

Deu t s c he Bundesbank ( 1 987 ) : De r i n n e r deu t s c h e

W i r t s c ha f t s 
- 

u n d Zah l u n gs v e r kehr 
,

Deu t s c he

Bundes hank
,

I Z 1 .
Februar 1 987 

.

F r a n k f u r t e r Abkommen [프 랑 크 푸 르 트 협 정 ] : Abkommen

Obe r den I n t e r z o n e n hande l 1 949 / 50 ( f r a n k fu r t e r

Abkommen ) v o m 8 .
Ok t o ber 1 9 49 . ( I n : Eh 1 e r m a n n

,

C 
.

- D 
.

/ Ku pp e r
,

S 
.

/ Lambre c h t
,

H 
.

/ O l l i g ,
G 

.

( 1 9 75 ) : Hande 1 s par tner DOR 
.

I n n e r deu t s c he

W i r t s c ha f t s bez i e hun 8en . Saden - Baden 
. p . 2 7 5- 277 . )

I n t e r z o n e n hande 1 s v e r o r dnun 8 : Ver o r dnun g Ube r den

Warenve r kehr m i t den W라run 8s8e b i e t e n der

Deu t s c hen Mark der Deu t s c hen No t e n bank ( DM - O s t ) -

I n t e r z o n e n hande 1 s v e r o r dnun 8 
- 

V O IO 1 8 .
Ju l i 1 9 5 1 ,

BOB I I 
,

S 
. 439 f 

.
i n der Pas s u n g v o n

Abhnderun 8sve r o r dnun g v o m 22 
.

Ma i 1 968 ,
BAnz 

.
NIr 

.

9 7 v o m 25 
.

Ma i 1 9 68 .

; dazu d i e h i e r z u e r gangenen

fdn f I n t e r z o n e n hande l s 
- DVO

,
a b ge druck t I n :

Eh 1 e r m a n n
,

C 
.

- D 
.

/ Ku ppe r
,

S 
.

/ Lambr e c h t
,

H 
.

/

O I l i 8 ,
G 

.

: Hande 1 s par tner ODE 
.

I n n e r deu t s c he

W i r t s c ha f t s b e z i e hun 8en .
Nomo s Ver l a g s ge s e 1 1 s c ha f t

,

Schr i f t e n r e i he Euro p h i s c he W i r t s c ha ft
,

Bd 
. 76 ,

Baden - Baden 1 9 75 
, p . 295 f f 

.

M i t t e i 1 u n g Nr 
. 6002 / 83 v o m 1 0 .

J a n u a r 1 983 der

Deu t s c hen Bunde s bank [도 이 췌 분 데 스 방 크 의 통 지 문

제 6002 / 83호 ] . ( Bundes a n z e i ger Nr 
.

1 9 v o m 28 J a n u a r

1 983 ) .
Be t r e f f : Neu f a s s u n g der Bekann t m a c hun 8 Bbe r



342

d i e Abw i c k ] u n 3 d e s Zah l u n gs v e r keh r s m i t der 0DR 
.

An l a ge 2 z u r M i t t e i 1 u n g N r 
,

6002 / 83 de r De u t s c he n

B u n de.s hank [ 도 이 췌 분 데 스 방 크 의 통 지 문

제 6002 / 83호 에 대 한 부 속 문 서 제 2 번 ] : V e r e i n bar u n g

( i n de r Pa s s u n g der Anderun g v o m 30 .
J u l i 1 97 5 / 訪

Au gu s t 1 9 7 5 ) z w i s c he n de r Bank deu t s c her Lknd e r

( z u l e t z t : De u t s c he B u n d e s b a n k ) u n d de r De u t s c h e n

N o t e n b a n k ( z u l e t z t : S t a a t s bank de r DOR ) z u m

Ahk o m m e n Bb e r de n Hand e l z w i s c hen den

1111kh r u n gsse b i e t e n de r Deu t s c hen Ma r k ( DM - V」l e s t ) u n d

den v」1 kh r u n g s ge b i e t e n de r De u t s c hen Mark der

Deu t s c h e n N o t e n hank ( DM - O s t ) v o m 20 .
S e p t e m ber

1 9 5 1 ,

An l a ge 3 z u r M i t t e i ] u n g N r 
. 6002 / 83 der Deut s c hen

B u n d e s b a n k [ 도 이 췌 분 데 스 방 크 의 통 지 문

제 6002 / 83호 에 대 한 부 속 문 서 제 3 번 ] : V e r e i n barun g

z %v i s c he n de r Deu t s c hen Bunde s bank u n d de r

Deu t s c h e n No t e n bank Hem k % A r t i ke l 5 der

V e r e i n i gung V O Ol 1 4 .
No v e ln ber 1 9 57 z u nl B e r l i n e r

Abkommen Ube r d i e E r r i c h t u n E e i n e s
"

Kont o S 
"

der

Deu t s c hen No t e n bank be i der Deut s c hen Bun de s bank 
.

( I n : Deu t s c he Bunde s bank ( 1 9 89 ) : Merkb ] a t t Bbe r

de n i n n e r de u t s c he n W i r t s c h a f t s 
- 

u n d

Zah l u n g s v e r kehr - S t a n d J a n u a r 1 989 -
,

u s a fll m e n s t e 1 1 u n 8 de r VI i c h t i g s t e n as s e t z l i c hen

B e s t i ln m u n ge n u n d Ve r o r dnun ge n z u r R e ge ] u n H de s

i n n e r·d e u t s c he n V/ i r t s c ha f t s 
- 

u n d Za h 1 u n 8 s v e r ke h r s

s o w i e de r A l l 8eme i n e n G e n e hm i g u n 8e n de r Deu t s c hen

B u n de. s h a n k u n d de r dazu 8ese b e n e n E r I ku t e r u n 8e n
,

p . 39 f' 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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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G 53 :
"

Ge s e t z Nr 
. 53 . Dev i s e n bew i r t s c h a f t u n g u n d

Kon t r o l l e de s GA t e r v e r keh r s
"

v o n de r

M i l i t ir r e g i e r u n g 
- Deut s c h 1 a n d v o m 1 9 

.
Se p t e m be r

1 949 u n d 
"

Ve r o r dnun g Nr 
.

235 dbe r

Dev i s e n bew i r t s c ha f t u n g u n d Kon t r o l l e de s

GR t e r v e r kehr s

"

des f r a n z 6 s i s o hen Hohen l(omm i s s a r s

i n Deu t s c h 1 a n d v o m 1 8 .
S e p t e m ber 1 9 49 . ( I n :

Bundesanze i 8e r Nr . 2 v o m 27 .
S e p t e m ber 1 9 49 )

Neue R i c h t 1 i n i e fSr d i e Pre 1 s p r b fun g b e l Be z d gen 1 10

i n n e r deu t s c hen Hande l 
.

I n : D i e Au %en%v i r t s o ha f t
,

1 4 .
J g . ( 1 9 70 ) , p .

242 
.

F r e i s p r 6 fun ss v e r fahren : Bekann t m a c hun g de r

Verwa 1 t un gs a n w e i s u n g Ober Pre i s pr U fun gen be i

Bez0 gen i m i n n e r deu t s c hen Hand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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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韓 g光事業協力 推進方案에 관한 硏究

李 i 澤 (漢陽大)

요 약 문

본 연구는 남북한 교류협력의 중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서 S3i5事

業協力의 可能性과 推進方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였다. 이에 대한

사전작업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남북한 관광사

업협력의 추진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살펴보았으며, 남북한 관광사

업협력의 가능성 분석이라는 차원에서 북한 관광의 실태와 북한의 관광사

업협력을 위한 잠재력을 진단해 보았다. 아울러 비숫한 여건 속에서 이루

어졌던 독일과 중국의 관광사업협력 사례들을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毒디h韓 觀鬼事業協力의 推

進 패能分野로서 크 게 6걔 부문을 設定·繩頌하였다.

우선 그 첫번째는 觀覺寶 의 共鬪關發舊門이다. 북한은 풍부한 자연자

원을 비롯하여 문화자원, 도시자원, 휴양자원, 시설자원 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觀鶯寶 ft하기에는 寶本과 技(辭觀에서 크 게 미횹한 형편이

다. 이에 대한 남한측의 협력은 북한에게 있어 매우 긴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旅行商品의 共同開發舊門이다. 북한은 아직

까지도 극소수의 국가기관형태의 여형사가 여헝상품의 개발업무를 수행하

고 있다. 따라서 업무의 젼문성이 크 게 떨어지며 宙場構築能力이 매우 부

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북한의 상할을 고려할 때, 남한 여행사의 商品企劃

能力은 북한의 여행상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남북한 주

민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상품의 판매는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체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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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에 큰 도各이 되리라 본다.

세번제로 觀光事業의 投寶 및 經營支援部門이다. 북한은 외국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이 매우 7족하머 스 키장이나 골프장과 같은 위락시

설의 개발이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이다. 이점에서 南韓의 事業投寶 및 經

營技術의 支援은 북한의 관광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네변째로 a光交通綱의 構築部門이다. 북한의 관광교통망은 항공, 철도,

도로
, 해상항로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러한 교통망의 다양성에 비해 외국으

로부터 북한에의 접근은 아직도 라은 불편함이 있다. 이점에서 남한측의

지원은 북한의 국제교통망과의 연게에 큰 도 움이 되리라 본다.

다섯번째로 對싸g)5마케팅部門이다. 북한이 국제관광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1964년 合儒法제정 이7-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북한은 세

게관괌기구(WT0)에 가입하는 등 국제적인 관광교류분야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있으나 아직까지도 북한의 관광이미지를 통보하기에는 크 게 역부족

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낱북한이 공동으로 대외마케팅을 수행한다떤 남

북한의 관광발전에 공히 도움이 되리라 본다.

여섯번째로 듈 수 있는 것이 觀光情報의 交潔 및 A力開發部門이다. 북

한은 국제관광시장의 동향이나 경쟁국가의 활동 등 관광관련 정보나 지식

의 관리에 있어 매우 초보적인 단계이며 관광인력의 서비스 수준도 국제적

인 수준에 크게 미달된다. 그러므로 납한과의 관광정보의 교류 및 인력자

원의 공동개발은 북한의 관광발진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하지민· 이상에서 거 A 납3힌· 관광사업협력 부문들을 실질적으로 午

진하는 데는 여타 국가간의 관광사업협력과는 달리 별도의 접근 방식이 반

드 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남북한간의 觀光事業協力은 國家利

益 이상의 民族利益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접과 그 추진방향에 있어 爾4b

韓의 統-路線과 기본적으로 그 맥을 같이 해야 한다는 점에서이다. 이러

한 점을 고 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의 추진방식을 크 게

네 가지로 제시해 보았다.

우선 그 첫번째로 제시된 것이 段階別 接近方式이다. 남북한 관광사업

의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여타 국가간의 관광교류와는 딜리 남북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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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점진적인 추전방식이 필요하다.

두번째로 多者鬪 協/7方戒을 들 수 있다.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은 궁극

적으로는 남북한 쌍방의 문제이다. 하지만 가능한 다자간 협력방식을 취함

으로써 양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할 수 있는 緩衝機能이 필요하

다.

세번째로 低影響 接近方戒을 들 수 있다.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은 통일

이전의 남북한간의 관광사업협력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점은 통일이후의 문제이다. 통일이후의 국토이용에 대한 선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네번재로 政府保障方戒을 들 수 있다. 남한 관광기업경영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과의 거래는 매우 위험성이 크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한 양측의 정부차원에서의 확실한 보장이 필요하다. 그 에로서 남북한 정

부간의 
'

觀鶯協憲'이나 남한의 경우 
'

確디bW 觀315交潔基金'의 확보 등이

省요하다.

위의 네 가지 추진방식에 기초하여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의 推進內容을

단계별로 설정·제시해 보았다. 초기단계, 성장단계, 그 리고 완성단계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된 추진내용에는 앞서 검도된 6가지 추진 가능분야들

을 대상으로 세부 실천사입들을 명시하였다. 이렇게 추젼사업내용을 제시

하는 데는 향후 전개될 관광사업협력의 실질적인 추젼에 하나의 기준이 되

었으면 하는 바랍을 안고 있다.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을 추전하면서 갖게 되는 기대는 단지 관광부문의

교류중대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確디h和解 및 理解의 增進

은 물론 局族의 同質性 휴保, 北韓關放의 促進 등이 기대되며 더욱이 여타

부문의 교류협력의 찰성화에도 크 게 기여할 것을 기대해 본다. 이점에서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은 남북롱일을 지향하는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의 증진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확신한다. 남북한 관광

사업협력의 점진적인 추진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이고 단계적인 남

북통일의 달성을 기대해 보는 겟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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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序 i

최근들어 세계는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동구권의 개방, 소련공산체제의 몰락, 중국의 시장경제요소

도입, 동서독의 통일 등 과거의 냉전적 이념대결 구도는 화해와 협력에 기

초하는 섀로운 국제질서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난 1990년

10월 3일에 이룩된 동서독의 통일은 같은 처지에 있는 남북한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남북통일에 대한 기대를 다시금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주면여건의 이같은 호의적인 변화는 남북한간의 統-論議에도 상당한

진전을 가져왔다. 1991년 9월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이 이루어졌으며, 동년

12욀 13일 서울에서 게최되었던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은 
'

남

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이후

1992년 2월 이 기본합의서와 
' 

낱북 3개 부속합의서'가 채택·발표되었으며,

1992년 b월에는 
'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및 
'

남북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

와 
'

남북연락사무소'의 구셩안이 채택·발효되었다.o

이로써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갖

추게 되었으나 1992년 10욀 제8차 고 위급회담이후 북한이 팀스피리트 운

련의 재개를 이유로 남북대화의 전면줌단을 선언하면서 더이상 아무런 진

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후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대화의 새로운 진

전을 기대雙으나, 1993년 3월 북한이 核4t散禁도條約(NPT)을 탈퇴하면서

남북한간의 대화는 완전 첨체기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간

접교역중심으로 소량이나마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온 남북한간의 물자교

역마저도 현재는 크 게 위축된 형편이다T2)

오뉼의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 글에서 전개하고자 하는 確뎌h韓 觀

光事業協力어1 대한 논의는 일면 공허한 같도 없지 않다. 하지만 오늘날과

1) 정용길, 
"

부속합의서 발효와 남북관계 변화전망", r통일문제연구] (통일

원), 제4권 4호
,

1992 겨울, 靜. 10-18.

2) 이상만, 
" 

낱북한 경제교류협력의 과제", r통일문제연구J (통일원), 제5권
1호, 1993 봄, pp. 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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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남북한간의 길·등국면이 겯쿄 오래갈 수는 없으며 또한 지속되어서도

안된다는 신님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의 진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의 발굴 노

력은 분명히 그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비정치적 교류의 활성

화에 크 게 힘입은 롱일 득일의 설례는 남북한의 통일 노력이 어떻게 진행

되어야 할지에 대한 많은 시사접올 안겨준다.3)

이 굴은 이러한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의 중전율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서 南北韓 g)5事業協力의 페能性과 그 推進方%을 제시

하는 데 언구의 목적율 두고 있다. 구체적인 논의의 전개를 위해 본 연구

에서는 우선 지금까지 전게되어 온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의 현황 및 문제점

율 샅펴 보고자 하며, 북한 관광의 실태에 기초하여 남북한 관광사업협력

의 가능성율 분석하고 그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올러 이를 통한

기데효과 및 전망을 제시해 봄으로써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의 당위와 향후

의 전개방향各 찾고자 한다.

II. 南北韓 g先事業協力의 現渴 및 問題點

1. a교事業協力의 現況

님-북 양 은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에 대하여 상호간에 계속적인 관심을

표현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다. 최근들어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면서 이의 시행차원에서 3개 부문

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가운데 남북교류협력 부문에 관광분야가 포함

된 것이 지금까지의 유일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 관광사

업협력의 정도는 남한측의 일방적인 제의나 계획수립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는 것이 현상황에 대한 가장 적합한 진단일 것이다.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이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2년 2필 통

3) 최수경, 
"

독일 통일과정의 분51과 한반도의 통일전망", f북한 통일연구

논문집(l)J (통일왼), 1991, pp. 12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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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이 설악산과 금강산 지역을 자유관광지역으로 개발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하면서 부터였다. 이후 1989넌 1월 한 민간기업인이 북한을 방문하고
'

금강산 공동개발계획'을 잠정합의한 것을 계기로 하여 관광사업협력이

남북한 교류협력의 중요한 대상으로 다시금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1990년 이후 전개되어 온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의 진행추이를

데략적으로 살퍼보면(<표 1> 참조), 우선 1990년 10월 교 통부가 남북한 관

광사업협력을 위해 
' 

남북관광교류주진위원회'의 구성제의와 금강산 및 비

무장지대의 국민관광지 개발계획을 발표했음을 볼 수 었다. 이어서 1991년

1월 교통부는 동해안과 금강산지역 그리고 서해안지역을 대상으로 남북한

연결 관광루트의 개발계획과 동경, 서울, 평양 그 리고 북경을 잇는 항로개

설 추젼게획을 발표하였다.

그후 남북고위급회담(제1착 회담 1990. 9. 4-7)이 한창 진행되던 1991

년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민간기업차원에서 관광사업협력이 추진되기

시작雙다. 한 예로 1歸1년 7월에는 남북한의 몇몇 주요 여행사들이 외국관

광격 및 해외교포들의 남북한 동시방문을 위한 남북한 공동상품개발계획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부응하여 교통부에서는 1991년 말까지 판문점에 비자

발급사무소와 간이세관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북한측과의 협의를 추전하

기도 하였다.

특히 1991년 9월 17일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을 계기로 하여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에 있어서 큰 젼전을 보여주었다. 그 뒤를 이어 1弱1

년 9욀 30일에는 남북한의 몇몇 여행사들이 남북한 순수 민간관광객의 직

교류 계획을 1991년 말 이내에 성사시키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1991년 12월 13일에는 
' 

남북사이의 화합과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면서 남북한 관게에 큰 전기가 마련되었다. 뒤이어 1991

년 12월 14일 교통부는 경의 , 경원선, 금강산선의 철도 및 해로, 항로의

연결공사의 추전계획을 발표雙다.

1992년 2월에는 남북한의 몇몇 주요 여행사들이 남북한간의 연계관광

상품의 공동개발과 내한 외국인의 북한 송출계획을 추젼하겠다고 발표했으

며, 1992년 3월에는 
"

북한이 1992년 5월 1일부터 남한 주민에 대해 백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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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금강산 관광을 개방하기로 결정雙다"는 사실이 평양에 본사를 둔 금강

산국제관광회사(제미교포와의 합작회사)를 骨해 알려졌다. 이에 따라 1992

년 4월 11일 교통부는 남북한간의 기본합의에 따라 단체관광 의 방문만

율 우선 허용할 방침임을 발표하기도 雙다.

1992 9필 17일에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하여 
'

남북

3개 부속합의서'가 제택되었다. 부속합의서에서 합의된 사항은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부문으로 이 가운데 남북교류협력부문에 관광분

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렇게 해서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이 마침내 본격적인 단게에 접어들게

되었으나 1992년 10칠 제8차 고위급회담 이-7 북한이 팀스피리트뿐련의

재개를 이유로 남북대화의 전먼 중단율 선언하면서 다시금 침체기로 접어

들게 되었다. 그후 1993년 2월 신정부가 暑범하면서 세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竝으나, 1993 3실 북한이 @1확산 금지조약(NFT)의 탈

쾨률 선언하면서 낭북한 有게는 더옥 경색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은 사실상 아무런 실짇적인

소득도 없이 남한 의 일방적인 제의와 牛전계획만이 무성한 형편이다. 하

지만, 관광사업의 경제적 1 력을 이미 인식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올. 갑안

할 떼 臧더5韓 ax事業協/)온 관광외적 상할이 해결되는대로 조만간 현실

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 90년 이후 남북한 관광사업협력 추이

날 짜 주 체 주 요 내 용

90. 10. 11 남(교통 J 
'

남북관광교7추진위원회' -7-성계획

금강산, 비 4지대의 국민관광지

개별 방안 추진

w

91. 1. 3 남(교-牙부) - 납북 연결 관광·千트 개발 추진

(동해안, 骨강산 지역, 서해안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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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 산악지역에 관광특구 검토

- 동졍-서을-평양-북경 항로 개섭 주진

91. 7. 15 남(旻데, 아주여행사) - 외국관광객 및 해외교포들을 대상으로

북(고려문화원, 중외여헹사, 하는 남북한 공동상품 개발 시도

금강산 국제관考회사)

91. 7. 25 남(교통부) 국내 6개 여행사(롯데, 아주, 대한, 한극관광,

크오롱, 연방여행사)에 북한 접촉 숭인

91년 말까지 판문졈에 비자 발급사무소와 간이

세관사무소 설치 위해 양측 협의

여행안내원의 상호교환고육으로 남북한 공동

해외 홍보 추진

9L s. 30 남(쳔지管공여행사) - 91년 말 이내로 낭북 순수 민간관광객 직교류

북(금강산 국제여힝사) 추진 계획

91. 12. 14 낱(교동부) - 경의선, 경윈선, 금강산선의 철도 및 해로,

항로의 연결공사 추진 계획

92. a 21 남(K여헝사) 
- 남북한의 연게관광상품 공동게발 추전

북(조오여행사) - 내한 외국인을 북한에 송출 추전

02. 3. 5 1軾금강산 국제관광회사) 북한은 9끄년 5월 1일부터 남한 주민에 대해

백두산과 금강산 관광을 개방키로 결정혔다고

평양에 본사를 둔 글강산 국제관광회사의

박경윳회장 발표

92. 4. 11 남(교통부) - 남북한간의 기본 합의에 따라 댄해관광객의

방문만 우선 허용

9으 9. 17 남북고위급회담 낱북 3개 부속합의서 재택

3개 합의부문증 교류협력부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물자교류, 자원의 공동개발. 경제협력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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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포합)

철도, 도로
, 해로, 항로의 연결 및 개실

민족구성원외 자유왕래 및 - 접촉 실시

자료: 교동개管연구원, l'남북관考자원 공-暫끼1발방안에 관한 언구J ,
1992

,

l)p. 128-132 참조

2. 觀36事業協力의 閨題點

지금까지의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의 진행牛이를 검토해 볼 때, 남북한간

의 관괌사업협력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음올 지적할 수 있

다. 우선 그 첫번째로 들 f 있는 것은 관광외적 상황에 의해서 관광사업

협력이 크게 엉향올 받는다는 점이다. 그 예로 1992년 9월 
'

남북 3개 부속

합의서'가 채택된 이후 낱북한 관광사업협력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기데

循으나 뒤이어 있은 팀스피리트훈련이나 핵문제로 언해 남북한간의 관광사

업협력이 전면 중단된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관광사업협

력이 군사문제나 정치문제와 연게되어 작용하는 한, 남북한 관광사업협력

의 전정한 발전은 이-7에도 기대하기가 어렵다.

두번째로 들 수 있는 문제는 관광사업협력에 데한 북한의 블확실한 태

도 이다. 북한이 관광사업협력에 대하여 상빵한 매력을 느끼고 있음은 분명

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관광사업협력에 대하여 정부차원

의 공식적인 제의나 대화를 낱한측에 피력하기보다는 주로 민간차원의 비

공식적인 통로를 통하여 관심율 전달하고 있다. 물론 북한의 이러한 태도

는 관광교류로 인해 북한 네부의 세게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러하는

북한의 폐쇄적 정책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이러한 태

도를 고 수하는 한, 남북한 관광사업협혁은 당연히 쉽게 달성될 수는 없다.

세번째로 들 수 있는 문제는 관광사업협력에 대하여 남북한 양축이 그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우리 남한의 경우

일찍이 1980년대 초반-7-터 관광자원의 공동게발을 제안하는 骨 각骨 관광

사업협력 계획안들올 제의해 왔다. 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선언적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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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구상에만 그 철 뿐 실질적인 성과에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관광사업협

력의 활성화를 위해서 남북한 양축은 경제적 효과는 물론 비경제적 효과까

지를 내포하고 있는 관광사업협력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다른 어뗘

한 부문의 교류보다도 관광사업협력에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해야만 할 것

이다.

네번째로 지적되는 문제는 관광사업협력을 위한 정부차원에 있어서의

구체적언 보장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향

후 남북한 관쾅사업협력의 실질적언 진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헤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간의 공식협정이 엾이는 민간기업들의 적극

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없으며 분쟁이나 사고 발생시 그 해결데책이 마련

되기도 어렵다. 특히, 인적교류률 포함하는 관광사업협력에 2어서 관광객

의 신省보장에 대한 협정의 마련이 무엇뵤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관광사업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타 교류부문과는 별도의 가청 
'

관광협정'이 남

북한 정부차원에서 반드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III. 南北韓 g充事業協77의 可能性 分析

1. 北韓의 觀先實態

가. ib류의 g光政策

.

북한은 전통적으로 관광과 관광산업에 대헤서 매우 부정적연 입장을 취

해왔다. 북한이 이러한 태도를 갖게 된 데는 무엇보다도 관광을 
"

낭비적이

고 안일한 생활을 추구케 하는 비생산적인'4)활동으로 보는 북한의 노동중

심적 가치관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로는 
"

외국관광객의

증가로 소위 부르조아 날라리 풍조가 들어오고 체재내 모순점이 드 러나며

4) 통일원, r북한개요] ,
1992, pa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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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8)는 체제유지적 차원의 우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휘해 온 북한의 관광정책은 하영법6)이 제정된 1984년各 기준

으로 합영법 이전의 정책과 합영법 이후의 정책으로 크 게 나누어 볼 수 있

다. 어기에서 한 가지 밝혀야 할 점은 북한 당국이 관광·정책이라는 표현을

실제로 사용하여 발표한 자료는 없다·는 정이다. 하지만, 펀의상 우리의 기

준에서 관광과 관련된 북한 당국의 활동을 관광정책이란 개념으로 묶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합영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북한은 관괌과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보

다는 정치적 호과에 더욱 관심율 Y어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

기에 있어 북한의 국제관광은 체제강화 차원에서 구소련, 중국, 동구권 사

회주의 국가들과 주로 
' 

짐단 선별관광객 교류'의 형식으로 실시되어 왔다.
'

/>

구체적인 예로서 당, 정, 군의 간부들을 매회 10여명씩 묶어 1년에 수

차례씩 사회주의 국가들과 상호 교환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우수 노동자둘

율 선발하여 포상여헹형태로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울 구겅시키는 형식, 구

소련이나 중국에 거주하는 ·친북계 교포들을 선정하여 조 국율 구경시키는

형식, 혹은 재일 조 총련게 교포듈의 7 국방문형식 등이 그 전형적인 모습

이었다. 따라서, 이 당시 복한 당국이 관광을 통해서 기대賓던 효과는 무엇

보다도 북한체제의 흥보 및 선전, 친북혜외교포들의 주체사상화에 있었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국제관광업무를 관장하는 정부차원의 정

색기구도 존제하지 俯았으며, 소규모의 
'

조선국제여행사'가 이같은 관광업

5) 고영唱·, 
"

북한의 관광정잭과 실상", r통일시대를 대비한 관광전망과
대책) (YMCA 기념세미나), 19완3, p. 19.

6) 북한은 1984년 9월 전문 5장 2[i개조의 
'

탑영법'을 제정하여 서방 자본주의
국가률 포암한 세계 각국 회사, 기업소가 북한 역내에서 합영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겻을 권장하27 있다. 어기에서 합엉기업이란 

"

한 나라의 회사.기
업소가 공동투자, 공동경영, 이윤의 공동분배, 손싣에 대한 공동부담을 전제
로 창설하는 기업"을 말한다. 참고: r경제사전J 2권(평양: 사최과학왼 주
체경제학연구소), 1罷5, p. 570.

7) 고 영환, 앞의 논문,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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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수행雙다.

그 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사정이 극도로 어려워진 북한은 적

은 투자로 쉽게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인식에서 관광산업에 새롭게

눈을 뜨 기 시작雙다. 이러한 관광 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식은 1984년

합영법 제정시 5개의 합영데상분야(공업, 건설, 운수, 과학기술, 관광업>에

관광업을 포합시킴으로써 구체화되었으며, 이어서 1086년에는 정무원 하

의 기존 
'

국제여행국'을 부부장급(차관급) 수준의 
'

국가관광지도총국'으로

확대 개편하였다%8)

국제관광지도총국 산하에는 실무집행을 담당하는 
'

조선국제여행사',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알선업무를 담당하는 
'

조선국제청년관광사', 선

전업무를 담당하는 
'

관괌선전통보사', 그리고 합병회사로서 대외창구역할

을 하고 있는 
'

금강산국제관광회사'가 있다(<표 c> 참조). 이들 조직은 대

외관광사업의 실무를 맡고 있는 
'

조선국제여행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1984년 9월 합병법제정 이후에 설립된 것이다.

한편, 북한은 1987년 세계관광기구(WT )에 가업함으로써 국제간 관광

교류협력부문에도 비로소 참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1987년 12월 
' 

관광선전

통보사' 발족을 계기로 하여 관광소개영화, 관광안내책자 등을 제작.선전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1991년부터는 동년 3월에 있었던 베를런 세계관

광박람회(lTB), 4월에는 세계관광기구(WTC) 동아시아·태평양위원회에 참

가하였으며 199쯔년 3월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던 세계관광기구

(WT ) 동아시아·태평양위원회에도 참가했다.9)

19SO년대에 들어서면서 관광산엽의 경제적 효과에 더욱 매력을 느 끼고

있는 북한은 1993년을 
'

관광의 해'로 제정하고 새로운 관광자원의 발굴,

출입국 절차의 간소화, 관광편의시설의 확충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관광산업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유는 물론 극심한 외화난의 극복

에 우 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김정일 세습체제로 이어지

는 북한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무마시켜 보려는 것

8) 통일毛, r북한의 관광사업 추진동향) ,
1992, 勝. 3-6.

9) 통일원, r북한의 관광사업 추진동향) , 1992,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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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다. 어찌賓든 지금까지의 추세로 뵤아 북한의

향후 관광정책은 관광외적 상황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더욕 적극적이고

궁정적인 빙·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네다보인다.

<표 27 국제관광지도총국 기구표

- 

1

l Ie l
l l國

1 
翟

[ …*‥*
.

J

나. 北韓의 a光資源

북한에서는 사실상 관광이란 용어가 널리 쓰 이지 않고 있다. 대신에 유

희, 유람, 탐R, 휴식, 정양, 휴양이란 표헌들이 즐겨 사용되어 왔다. 예로서

남한에서 管하는 국민관광지가 북한에서는 인민휴식터로, 시민공원은 유원

지로, 관광위락시설은 문화휴식장으로, 관광휴양지는 문화휴양지 등으로 표

현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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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북한이 외국관광객 유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관

광이란 표현이 급격히 보급되고 있다. 외국관광객들이 사용하는 호텔이나

명소를 관광여관, 관광업소, 관광용지, 국제관광도시 등과 같이 관광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1987년에는 관광개념을 본격적으로 사

용하여 북한의 9개 지역(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청진, 남포, 원산, 함훙,

개성, 판문점)을 
' 

데외관광지역'으로 선포하기도 하였다.11)

북한의 관광자원을 검토하기에 앞서 밝혀야 할 점은 북한에서는 아직까

지도 관광자원에 대하여 종합적인 분류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 러므로, 주로 부분적이고 선별적인 차원에서 외국관광객을 위한 관광자

원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관광적 매력을 개략적

이나마 망라해 본다는 생각에서 자연관광자원, 문화관광자원, 도시관광자

원, 휴양관광자원, 시설관광자원의 5개 분류기준을 잠정설정하고 북한의 관

광자원을 요약·기술해 보고자 한다.

T 自然 )6資

북한은 매우 우수한 자연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수많은 명산, 자연호

수, 강, 동굴, 협곡 및 계곡과 같은 자연경승지가 있으며 석호, 사정, 사구,

사주와 같은 해안관광자원이 풍부하다.12) 북한의 명산으로는 익히 알려진

벽두산, 금강산, 묘향산, 백운산 등이 있으며, 자연호수로는 평양시와 남포

시률 배후로 하는 대성호, 강원도 통천군 소재의 시중호 등이 있다. 또한

강변경숭지로는 대동강, 보통강, 압록강 둥을 꼽을 수 있으며, 동굴로는 빽

령대굴, 동룡굴 등을 들 수 있다. 계곡으로는 강원도 세포군 소재의 삼방계

곡, 황해남도 벽성군 소재의 석담구곡이 유명하다. 이밖에도 엣부터 잘 알

려진 관동8경중 3경(시중대, 총석정, 삼일포)이 북한에 있으며, 관서8경이

소재한다(4표 3> 참조).

10) 한국관광공사, r남북한 관광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
1992

, 淨. 58-59.

11) 교 통개발연구원, r낱북 관광자원 공동개발에 관한 연구) ,
1992, pe73.

12) 한국관광공사, r북한의 관광자원J ,
19罷

, pp. 13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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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관서8경

록강가에 자리잡고 있으며 강건너 만주 집안지

어 보인다.

강계성 서쪽에 자리잡은 인풍루는 압록강으로 普

의주군 조 선통군정

. 포수(높이 IOm)가 구슬같이 맑다하여 옥포라고도동림폭포
었으떠 폭포위에는 용바위, 병풍바위들이 있다.

날 영변읍성의 서편에 있는 약산위의 누각으로

변 동대로도 지칭되며 동데 주변에는 진답래, 소

, 기암괴석이 이루어져 있다.

약산동데

백상루 기 1757년(조선 엉조80년)에 세운 T자 모 양의 목조
로 안루의 서쪽 교 외에 있으며, 동쪽에는 망경루

불사가 있다.

강선루 려시대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기 위한 영빈관으로
진 동명관 누각 중의 하나로서 奇골산 무산 12봉

경에 자리잡고 있다.

동강변 북안, 모란봉 산기슭 위에 있는 이 정자는 명
강 건너 경치를 바라볼 수 있다. 부벽루, 숭년전,

. 밀데, 현무문, 금전문 동이 낱아 있다.

연광정

. - - . - . - - - - -. 

- - 최

$안·1방·Il

悔 .&,

l f%그 혀[기

[....伊

- .

니 용

인뭉루 강게시

동림군

영변군

안루시

성천군

평양시

자료: 통일원, r북한방문안내] , 1993, pp. 100-103,

한편, 함경남북도와 강원도 일원에는 아름다운 석호가 딸이 있으뗘, 동

해안을 따라 해수욕장의 여건을 구비한 굣이 많다. 대표적인 해수욕장으로

뇬 용현(청전시), 남송정(이원), 속후(북청), 마전(합훙), 송도원(원산), 유선

대(이원), 형제도(해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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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化觀充寶源

북한에는 우리나라 고대의 역사와 문화를 보 여주는 수많은 문화유적이

있다. 또 한 각 지방마다의 고 유 민슉놀이, 특산물, 향토음식, 향토주 등이

유명하다. 북한은 문화재에 대하여 국보급, 보물급, 사적, 명숭지, 천연기념

물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표 4> 참조). 북한의 문화정책은 북한 헌법

제37조(근로자를 위한 인민적, 혁명적 문화건설, 복고주의적 경향을 管대하

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에 기초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이념에 배치되는 유교, 불교문화재와 민속자료들은 가

치가 없는 것으로 배격한다. 또한 무형민속문화재(축제, 전숭, 전통무용 등)

에 대해서는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관광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북한은 문화재를 외부에 공개하고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있

다. 그러나 훤시유적지(선사시대의 유적, 구석기, 신석기시대의 유적, 고 분)

는 관광대상지로 샅지 않고 있으며 불교사촬, 향교, 서원, 성곽, 누각, 왐릉

등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관광대상화하고 있다.

4표 4> 남북한 지졍문화재 보유현황
' 隆

훤

l 용 ( 한 ( 북 i
l l 

- - J

l l ,, 目 l 目 l
( .. 료 ] 目 ( : ]
( 지방문화재 l 2, 416 점 l -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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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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倦 都市觀先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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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외국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도 시를 중심으로 도시재개발, 도로

포 장, 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며, 대도시의 국제관광도시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3) 대표적인 에로는 평양톡별시, 남포직할시,

개성직할시, 원산시, 함흥시, 청전시, 신의주시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평양

시는 북한의 이른바 
' 

혁명의 ·수도'로서 독지공간과 휴식공간이 풍부하며,

조신중앙역사박吾관, 조선민속박물관, 조선혁명박물관과 같은 박물관 및 기

념관, 인민대힉습당, 인민문화궁전, 5· 1경기장과 같은 교육문화시설, 대성산

유원지, 만경대유희장, 능라도유원지, 모란봉공원과 같은 공원 및 유찡지

동이 있다. 남포시는 평양 서남방 fkm 지점 대동강 하구에 위치하며

1992년말 현재 인구 약 81만멍으로 북한 제2의 도시이다. 남포시는 중국의

칭따오, 텐진, 따 둥과 연결되는 국제항구이며 육로로는 평남선(평양-남

포)과 평안선(남포-온천)이 연결되는 철됴의 기착점이다. 또한 대동강을

이옹한 하천운수가 발달되어 있어 교통의 요지이다. 관광명소로는 서해갑

문, 와우도坤수욕장, 평양골프장 둥이 있다. 개성시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

운 북한의 도시(서舍에서 78km)로 판문점에서 개성도심까지는 불과 12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게성시내 및 인근지역의 관광명소로는 고려박물관,

성균관, 박연폭포와 관음사, 공민왕룽과 만수산, 송악산과 만월대, 선죽교,

개성남대문 등이 있다. 인산시는 평양으로부터 200kIll 떨어진 문화.관광의

항구도시로 강원도의 도청소재지(1992년말 현제 인구 약 29만명)이고, 외

국(주로 일본)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해상관문이며, 금강산 관괌의 관문

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함흥시에는 함흥본궁, 만세교, 구경대 둥이 있으며,

청진시에는 경서온천지, 부령팔담 듕이 있다. 신의주시는 중국 단동시와 연

결되는 관문도시로 의주읍성, 천리징'성지, 벡마산성지 등이 있다.

설 休養챙光寶源

북한에는 온-천과 약수터가 꽤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이와

같은 굣에 근로자들을 위한 휴양소와 정양소를 세워 근로자들의 휴식, 휴

13) 롱일원, r북한방·문한내] ,
1993, pp. 60-99



367

양, 요 양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위한 법적 근거로 노 동법

제7장(노동과 휴식) 제6C조(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실시)와 제67조(국가

는 정양소, 휴양소망을 여러가지 형태로 늘리고, 그 시설을 현대화하며 관

광, 탐승 등을 널리 조직하여 근로자들의 늘어나는 문화적 휴양에 대한 수

요를 충족시킨다)를 두고 있으며, 이외에 토지법 제17조 7항(도시와 마을,

휴양지, 휴양소의 위치와 규모, 명승지, 천연기념울 및 문화유적물 대책)이

있다. 대표적인 퓨양지로는 강원도의 삼방, 원산의 송도원, 주을 온천, 통천

의 시중호 등이 있다. 휴양소와 정양소의 호칭으로는 사업일꾼 휴양소, 온

<표 5> 북한의 대표적 전시·관리시설

특 정

민족의 전통적인

대표적 시설 비 고

작품 진열

숭리기념(
3 둥 i

6. 25전쟁 업적을

구성

강요하는데 이용

괵7양대극TI-, 見6 옹 v ]
주8-립교예극장, 국립무용극

, 의1장, 천리마국립연극극장,l
l 泳 醫 1

아동예술극장.극 장
국립

'

자료: i%艮롱%t r북{g e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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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직刻5

pp. 112-IZ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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쳔휴양소, 온천정양소, 약수터-P-양소, 저수지휴양소, 가족휴양소 등 다양하

다.

卷 施펼g光資源

북한의 시설관광자핀은 크게 전시·관람시설과 위락시설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전시 · 관람시섣은 대개 주체사상화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예로 <표 5X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혁명박물관,

보천보혁명박물관, 신천박물관,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동과 같은 박물관이 있

으 며, 조선해방전쟁숭리기님관, 당창건기님관 둥과 같은 기님관이 있다. 또

한 노동자들에 대한 사상교육장으로서의 회관 및 궁전이 있으며, 펑양대극

쟝, 모런·봉극장, 국립예술극장 둥과 같은 국장이 있다.

한펀, 위락시설로는 관광휴양단지, 유원지, 스 키장, 골프장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들은 대개 소규모로 외국인율 주 이융자로 개발되어 있다

(<표 6X 참조). 대표적인 관광휴양탄지로는 송도원, 시중호, 백두산, 묘향

산 등을 들 수 있으며, 유원지로는 보롱강 유원지, 대성산 유원지, 와부도

유원지, 마전 유원지 둥이 있다. 골프장은 평양골프장과 서산골프장 둥이

있으며, 백두산 스 키장과 외금강 스 키장이 개발되어 있다.

다. dh韓의 s光事業

북한에는 주민들의 여행이나 지역간 이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떼문에

이에 관련된 사업은 거의 발달되지 못慷다. 그러나 80년데 이우 외국관광

객 유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호텔, 여

행사, 식당 동과 같은 관광사업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북한의 숙박시설은 1980년데 이전까지만 해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

우 미흡한 수준이었다. 그 러나 관광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 륵히 1989년 평양축전을 게기로 호텔 건축에 적극 나서 현재 양적인

면에서는 어느정도 수용태세를 갖추게 되었으나 서비스의 제공이나 운영면

에서는 아직까지도 국제적인 수준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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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북한의 위락시설

( 干 旻

.韻.

C, . ..

] 단지(유원지)

] …… l ‥‥ i · · 1
( - 송도원 i- 왼산시 ( i

i:柔 l:猛諾,l - ]
] - 묘 향산 l- 평북향산군 ] (

[-…*‥ l-…… l - l
l - 대성산유원지 l- 평양 대성산 l l
l . . (300h·) i 구역 ] l

lT泣認'I l-*‥ l - l
]-‥-· [認渚뤼 / i

- 

認,, 고紅 기
認,, l 일 

'11

갸篇'비
i 認鴻'* l-·*· l - i
l-‥*‥‥ l-…%…*l - i
l-·‥‥* ]-…… l-… l

자료: 한국관광공사, r북한지역관광자원J , 198의.

조선신보사, r조선관광안내] , 1영0.

한이 19S2년을 기준으로 해외선전책자에서 소개하고 있는 관광호털은 모

두 26개소에 객실수는 4,oar실에 이른다. 이중 1984년 합영법 제정이후 건

축된 것이 평양 4개소(객실수 1,88)실), 지방 7개소(객실수 673실> 등 총

11개소이펴 객실수에 있어서는 전체의 62%를 차지한다. 이들 숙박시설은

특급이 2개소, 1급이 5개소, 2급이 9개소, 3급이 10개소로 2등급이 나뉘어

져 있다(<표 7> 참조). 한편 북한 최대의 특급호텔(객실수 3,000개>을 목표

로 착공되었던 유경호털은 재정 및 기술상의 이유로 외곽만 완성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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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말 현재 공사가 완전 중단된 상태이다.

(표 7> 북한의 관광숙박시설

등 급

평양고려호텔, 향산호텔(향산)

d玉 ,
교y d'd, 호4[ 졍련五唱5>V'광향y고

금강산호텔(고성)

샹촹잔8'촨[ 대통강려4[ 평향44(Lf칭A향y[罷關 
w 習 ' '

청천려관(향산), 청병려관(향산), 송도원려관(진산),
자남산려관(계성), 향구려판(남포), 신훙산려관(함훙)
해1$可권(弔향): 개성6축d권f%쟁"L'VI場專행 <管홍>/
풍전호텔(과일), 해주려관(해주), 혜산호텔(혜산), 베게봉
호텔(삼지연), 온수봉려관(백두산), 삼지연려관(삼지연),
3·8려관(사리윈)

고'門 
國 關 ' 

團

'

關

l 
w '

] 
'

"

」 등 骨 l 수 1
l.-..-... - - - . - . - . - i.. - - . - -. - ]. - . - . . . . - . - - . .
l l l

[..조흐 . . )/團0 <액

l ‥ l ‥ 1期照]
l

시 설 명

자료: 骨일원, r북한의 관광사업 추진동향J ,
1992에서 정리.

여헹업의 경우에는 
'

국가관광지도총국' 산하의 조 선국제여행사(1953>,

조신국제청년관광사(1985), 금강산국제관광회사(합영회사, 198S)가 외국인

어행알선을 전담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여행상품

各 판매하고 있으며 근년에는 미주 한인교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상품

울 개발·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관광시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

고 관광객 입국이 저조하여 순수한 관광목적의 입국자는 연간 2만멍에도

달하지 못하고 외화수입도 1억뷸에 미치지 못한다.14) 헌제 북한의 관광시

장으로는 일본 조 총련게 교포
, 해외의 친북인사, 사회주의 국가의 어행자가

대표적인 예인데 중국이나 소老으로부터의 여행자는 관광목적보다는 사업

목적이 대부분이다. 북한의 관광수입은 주로 관광 이 지출한 경비, 외국관

광객 대상의 입국세(1인당 50-100불), 방문교포의 헌금으로 이루어진다.

북한의 여행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관광상품에는 크게 5가지 자원들이

포管되어 있는데 이들은 김부자찬양 및 정치선전시설물, 문화사적지, 산업

14) 한국관광공사, r남북한 관광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J ,
1992, p. 21.



371

<표 8> 북한의 전운관광상품

동산탐험관광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9박 10얼 - 14박 15일

무용표기법배우기관광 평양음악무용대학7박 8일 - 15박 16일

태권도관광 22박 23일-40박 41일 평양체육관

골프관광 4박 5일 - 6박 7일 평양글프장

감탕치료관광 30일 - 37일 시중호요양지

조선말배우기관광 15일 - 30일 평양외국어대학

7일 - 14일 교육기관교육일군관광

동의치료관광 30일 - 40일 조 선동의연구소

혼례식관광 4일 - 7일 평양, 개성

백두산도보관광 10일 - 15일 백두산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동식물조사관찰관광 10일 - 1정일

사냥관광 7일 - 15일 청단군, 연산군

백두산백두산천지섕물조사관광 10일 - 15일

10일 - 15일 백두산백두산화산대지질연구관광

j
h41 l 判巷

l% 7 l 양글丑장 J
ll3輔

--C-
[ (刺

기

i 동의
陽

( 혼

t ..
A 도J

구 붓 일 정 장 소

- ]
[

자료: 통일원, r북한방문안내] , 1993, pi 39.

시설, 전통음식 및 토산품, 명승지 동이다. 관광상품은 이같은 자원들을 대

상으로 하여 기본관광상품과 전문관광상품으로 구분해서 판매되고 있다.

이중 기본관광상품은 평양권, 남포권, 금강산권, 원산권, 백두산권, 묘 향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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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개성 . 판문점권 동을 대상으로 하여 3박4일에서 14박 15일 코스까지 다

양한 상품으로 구성된다. 또한 전문관광상품은 14가지의 천문관광프로그램

을 포함한다(<표 8> 참조).

이러한 북한의 관광상품에는 크 게 2가지 원칙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하나는 북한의 묘든 관광상품은 4일성의 생가인 만경대를 비롯하여 주

체사상탑과 같은 정치선전물 답사를 반드시 포 함하고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모든 관광상품이 정헤진 코스 와 안내원의 동행-율 의무화 하고 있다

는 점이다.15)

관광사업에 관섬을 갖기 시좍한 이후 특히 
'

평양축전'올 전후하여 외국

관광객올 대상으료 하는 식당들이 대거 등장慷다. 평양에는 현재 고급식당

으로는 청류관과 옥류관이 있으며, 중국과의 합영으로 최근 개발한 청춘식

당(1990. 11)이 있다. 이외에도 평양 창광거리에 器개의 젼문식당들이 들어

서 전문식당가를 이루고 있다(<표 9> 참조).

<표 9% 평양 장광거리의 젼문식당

國 金 例 野 野 甲 

. . w . w . . w 

.

w w 

.

. . . w 

.

. w w w 

.

. . .

. IX992년f重>tr.w團罷圈胃

i · * 기 ‥ l · i lF-.-·-----.--·-----l---.---.----·-------.--l-----.---.--.----------.·------.-.-.--------.--.....-.--·--
언덕식당
무지개식당
구룡맥주집
양주집(l)
양식당(2)
봉화신선로식당
진주조개구이식당

경대식당

요한수식달

한식

중국식
병 · 생백주
스테이크류

야채류
신선로

조 개, 가리비
키건고기만두

일식. .

한식대문과 기와집
중국식 실내장식, 여적원은 중국식 장
소나무, 진나무, 상륙수로 장식
원헝畓(가운데에 분수 있음)

게, 조 개, 바다가재 샐러드 요리

외국인에게 륵히 인기 있음

손님이 직접 요리해서 먹옴
만두요리(중국식 만두)

민물고

통일원, r북한방문안내J , 1993, p. 54.

합영법 제정 이후 북한 당국E 관광사업의 데외합작에 큰 관심을 가져

왔으나 그 실적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표 10> 참조). 대개의 합작규모가

15) 롱일원, r북한의 관광사업 추진동향) , 1992,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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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형태이며, 합작선도 순수 외국인 투자가 보다는 재일 조총련계

교포나 기타 해외교포들이다. 관광부문에 있어서 북한과 조총련 간의 투자

내역을 살펴 보면 평양골프장(1986), 은하수식당(1986), 창광커피숍(1987),

동해관(1987), 유경합영회사(식당, 1988), 평운합영회사(1988), 관광대동합영

회사(운수업, 1988) 등이 있다. 한편, 재미교포 단독 출자회사연 금강산국제

관광회사가 1989년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 외에 프 랑스기업과의 합작

으로 시작되였던 유경호텔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으며, 최근에는 흥콩

기업의 참여가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6)

<표 10> 북한의 대외관광사업 합작실태

피 ·% l ·]l M
l i

, ... l 일본(易총련계) l 창광산호텔 커피숍
詩 戚

l 일본(조총텬계) l 낙원백화점

, ... l 일본(星총련계) l 평양골丑장
' %g 醫

l 일본(조총련계) l 은하수식당

1987 i需(韓制기 ·諾句
( i

l 일본(조총련계) l 유경합영회사(식당)
1968 l 일본(조총련계) l 관쾅대동합영회사(운수업)

l 미국(교포) l 금강산국제관광회사(단독출자)

1989 l 易( ) l ( 7
l i

‥‥ …… l ·招·割··……

자료: 통일원, r북한방문안내J , 1993, pp. 38-52.

한국관광공사, [북한의 관광자원) ,
1歸1, p. 110.

교 昏개발연구원, r남북관광자원 공동개발에 관한 연구)

1992, p. 66.

16) 한국관광공사, r북한의 관광자원) , 1992, pp. 1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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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北韓의 諸般 觀光受容態勢

북한의 관광교통망은 항공, 철도, 도로
, 해상항로에 의헤 구성된다, 이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국제관광교통수단은 항공펀과 기차편이다(<표 11) 참

조). 북한(조선민항)이 현재 운영하는 정기 국제항공노선은 모 두 5개 노선

으로 평양 - 모스크바 - 베를린(주1회), 평양 - 모스크바 - 소피아(주1회),

<표 11> 북한의 관광교통망

. 평양 - 모스크바 - 베를린 (주1회)
· 평양 - 모스크바 - 소 피아 (주1회)

국제노선
. 평양 - 하바로프스크 (주1회)
· 평양 - 북경 (주2회) ·

항공부문
평양 - 방콕 (주1피)

국내노선 평양 - 청진 (정기노선

횡향 고 ·9취 L 한롱 북경 (어객, 총 l. 347km)

평양 - 신의주 - 단동 - 만주리 - 자바이칼 - 모스크바

(화물, 총 8, 666km)
국제노선

철도부문 l. 평양 - 두만강 - . 핫산 - 모스크바 (여객, 총 10,214km)
' 

], 弔희'd"0공향1w % / 도

국내 선 ], 펑먹선 (평앙 -. 덕천) · 평남선 (평양 - 남포)

별 Il선 (멱. 
.

-

. . . %줏<

백두림첩선관광열차 삼지언선

지 하 철 2개노선 (평양, 총 34km)

평양 - 강도평양 -. 남포

평양 - 숙천

강도 · 평양 - 원산

묘향산(관광도로)
· 해산 - 삼지연(관광도로)

도로 부문 평양고속도로

원수( . / 고결(.권광폭臭)

인산 - 고성 (관광해운)
團 고 고 고 

團

고 

團

團 團 團 귀 

團 고

고 

團

團 團

대동강 (평양 - 남포)

압록강 하구(대평만)

해운부문 연한해운

· 대동강 하구(서행갑문)
· 압록강 (수풍호)

내수면유람선

자료: 민족통일중앙협의회, r방문자를 위한 북한편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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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 하바로프스크(주1회), 평양 - 북경(주2회), 평양 - 방곡(주1회) 노선

이 있다(<표 12>w 참조). 외국 국적기로는 러시아의 아에로플로트사가 모스

크 바 - 평양, 하바로프스크 - 평양 간을 주1회씩 2회 운항하며, 중국민항

이 북경 - 평양간을 주1회 운항한다. 이외에 부정기 항로로 동구, 중동, 아

프 리카 지역을 취항하고 있다. 국내 정기여객$로는 평양 - 청진간이 유일

하게 개설되어 있으며, 대개의 국내항공편은 공용목적이나 외국관광단의

관광목적으로 이용된다.

<표 12> 북한의 국제향공노선

기억이

<NJ kie i%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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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철도노선으로는 신의주 - 단동 통과노선, 만포 - 집안 통과노선,

남양 - 도문 통과노선의 소련국경 철도노선이 있다. 이중 여객노선으로 신

의주 - 단동 롱과노선(평양 - 북경)과 두만강 - 하싼 통과노선(평양 - 모

스크바)이 있다. 평양 - ·으경노선은 총운 시간이 23시간으로 주4회 운행

되며, 평양 - 모스크바 노선은 주2회 운영되며 소요시간은 1주일이다. 국

내철도 노선으로는 평의선(평양 - 선의주), 평원선(평양 - 원산), 평덕선

(평양 - 덕천), 평남천(평양 - 남포), 펑해선(평양 - 해주) 등이 있다.

북한의 주요 고속도로는 평양 - 남포, 평양 - 강도, 평양 - 원산, 평양

- 숙천, 평양 - 개성, 평양 - 묘향산, 원산 - 고 성 구간 둥이 있으며, 금강

산, 판문점, 묘향산 둥을 연결하는 관광루트가 마련되어 있다. 평양축전을

앞둔 지난 1987년부터 평양에는 택시운항이 재개되어 외국관광객들이 이

용할 수 있다.

국제간 해상교롱은 주로 회·물노선으로 러시아, 중국, 일본과 정기화물노

선이 개설되어 있다. 국제간의 여객운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연안교통수단으로서 금강산관광各 위한 원산 - 고성 구간이 정기 운항되

고 있다.

외국관광객을 위한 쇼 핑시설로는 평양의 경우 벡화점, 외화상정이 있으

며 호텔마다 전용상점이 있다. 주요 벡화점으로는 중구역에 평양 제1백화

점, 제2백화점, 역전백화점, 아동백화점이 있고, 모란봉구역에 서평양백화

점, 선교구역에 동평양백화점이 있다. 이외에 외국인을 위한 외화상점이 평

양에 10여개가 있다,

북한의 관광인력교육 및 훈련은 외국관광객 유치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지난 1980넌대부터 이루어졌는데, 주로 평양외국어대학, 영양상업대학, 안

내동역학교, 관광강습소를 몽해 관광교육 및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이중

평양상업데학에는 1987년 관광학과가 설치되어 고 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북한의 관광관련제도로는 외국관광객을 위한 관광안내원제도와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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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제도가 있으나, 관광진훙을 위한 독립적인 법적 장치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北韓의 觀36事業協17 潛在1)分析

앞서 북한의 관광실태에서 살펴 본 바대로 북한의 관광능력은 한마디로

초보적단계에 머문다고 할 수 있다. 수려한 자연관광자원을 위시하여 관광

매력은 충분한 편이나 이를 산업화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여

기에서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을 위한 북한의 관광교류잠재력을 자원성, 산

업규모 및 구조, 수용태세, 정책의 순으로 분석해 보면 다읖과 같다.

첫째, 자훤성 측면에서 북한은 상당한 관광매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자원화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광

자원은 자원성만으로 완전할 수는 없다. 이를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하느냐

가 고유의 자원성보다도 오히려 증요하다. 예로서 한省도 최고의 자연명소

라고 할 수 있는 금강산의 경우 그 아름다움만으로 완전할 수는 없으며,

이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는 관광단지의 조성작업과 같은 전문적인 개발

과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산업규모 및 구조적 측면에서 북한의 관광산업은 아직도 극히 유

아적인 단계에 머무는 것으로 판단된다. 계획경제채제하에 있는 북한의 경

우를 시장경제체제하의 남한과 그데로 비교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나 산

업의 규모나 구조적측면에서 볼 때, 북한은 아직까지도 관광을 산업화하기

에는 충분한 산업체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여행사의 예만 보더라도 고

작 3게사가 외국관광객의 유치와 알선을 전담하고 있다. 이 경우 현상유지

는 몰라도 한 단계 위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첼째, 수용태세떤에서 교 롱, 편의시설, 서비스체제에 걸쳐 아적까지도

미횹한 점이 많다. 우선, 항공교통의 경우 북한의 현수준은 공용목적과 같

은 기본적인 왕래를 겨우 수용할 정도 밖에 되지 못한다. 국제관광의 활성

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항공교롱망의 확충이 그 선결과제가 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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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과의 철도망 연계라는 유리한 지리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철도

망은 2개의 국제노선이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의시

설면에 있어서도 오직 외국관考 만을 위한 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등 사회전반적인 지원체제를 갖7고 있지 못하다. 서비스면에 있어서도 전

문인혁의 확보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재, 관광정책면에서 볼 때 북한은 아직까지 관광진흥을 위竹 포 괄적

인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합영법이 제정된 1984년 이후 북한은 외

국관광객 유치에 큰 관심을 가져왔으나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통합적인 점

책노력이 부족하다. 특히, 군사문제나 정치문제와 연계되어 관광정잭이 운

용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와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3. 關할事佛] 分析

분탄국가간의 관광사업협력은 독일과 중국에서 그 유사한 예를 발견할

수 있다. 서 과 동독은 이미 하나의 독일로 통일되었으며, 중국과 데만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분단상태에 있다. 이들 두 분탄국가가 보어준

상황은 관광사업협력을 통헤 남북한간의 실질적인 교류방안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이점에서 우선 독일의 사례를 살펴 보고, 이어서

중국의 사례를 살펴 보고자 한다.

가. a逸의 事例

1990년 10월 3일 마침내 통일을 이룩한 서독과 동독은 이미 1989년 11

월 9일 베를린 장벽이 개방되면서부터 통일의 수순을 善아가고 있었,다. 베

를린장벽의 개방이후 동독주민의 대규모 서독이주 사태가 있었으며 동독주

민들은 자유선거와 공산당의 종식을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통일과정은 일면 매우 극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매우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평화통일의 실질적 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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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은 분단이후 연합국 관리이사회의 합의(1946. 10)에 의해 인적

교류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적교류는 에를틴 봉쇄기간(1948. 7 -

1949. 5)중에도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초기에는 주

로 서독인의 동독방문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1964년부터 연금수혜자를

대상으로 동독인의 서독방문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1960년대말까지 동독의

교류역제정책은 계속 이어졌으며 이러한 가운데 서독인은 비록 제한된 범

위(연 1회 4주간 동독에 있는 친척방문, 동베를린 1일 체류 등)내에서 연

간 약 9만명 정도가 동독을 여형했다.17)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

일반통행협정'(1972. 5)과 
' 

기본조약'U972.

1기이 체결되었다. 이를 계기로 하여 동서독간의 여헹이 제도적으로 확산

되고 조건도 크 게 완화되었다. 동독은 서독인의 동독혁행기간을 卽일까지

연장해 주었으며 서독인들이 동독에 있는 가족과 친지를 만나는 겻이 더욱

자유로와 졌다. 서독인들이 동독을 방문할 때 서독인들은 비자발급비용으

로 5마르크(DM)의 수수료와 방문지거리에 따라 통행료暑 내야하고 동독체

류일수에 따라 1인당 25마르크씩 계산하여 동독확폐로 강제환금을 해야雙

다.18) 이에 반해 서독은 동독주민의 서둑방문시 아무卷 제한을 주지 않았

다.

1981년 4월 
'

동서독 이주 협정'이 체결되면서 동독주민의 서독이주가

실현되었으며 1982년 처음으로 동독주민 8천명이 서독으로 이주헤 왔고

이후 연간 약 3만명이 이주해 螢다. 또한 198C년에는 서독청소년연맹과 동

독청소년단간에 관광차원의 청소년교류에 관한 세부사항이 합의되었으며

1983년부터 6개의 선정된 청소년여행단체(동독의 국영 
' 

청소년 여형사'와

서독의 5개 민간여행사)가 14세에서 30세까지의 청소년단체여헹을 주선하

여 본격적으로 학생들의 수학여행과 청소년 단체여행이 이루어졌다. 동독

에서의 여행프로그램은 서독주재 동독상주 대표부暑 통해 사전허가를 받아

야 혔고 1명의 동독측 수행원이 늘 동행하도록 되어 었었다.19)

l7) 국토骨일원, r동·서독관계발전과정J . l簡7, p. 60.

18) 국토통일왼. r분단국롱일문제] ,
1990, pp. 31-33.

19> 통일원, r독일통일실태 자료집-경제·사회분야] ,
19圈, p Z7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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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부터 서독인들의 동독관광이 크 게 확대되였다. 특히 1986년 
'

문

화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면서 문화예술, 학술, 체육분야의 교류와 협

력이 활발해졌으며 동서독 도시간과 대학간의 자매겯연이 활성화되었다.

이에 따라 관괌교류도 큰 왈기를 띠었다. 1987년 9필에는 청소년의 관광여

행의 주 단체로 선정된 서독의 청소년여행사와 동독의 FDJ 청소년관광여

행사간에 동서독 청소년의 단체여행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 협약이

체결되면서 동서독 청소년들의 관광여행이 광법위하게 시헝되기 시작하였

다. 1988년 11월에는 동독주민의 여행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 
'

동독의 여행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며 이률 동해 동독주민의 서독방문과 왕래가 다소 자

유로와졌다.CO)

<표 13> 동서독 청소년의 관광여행

연 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l983
-

J 

- - -

晋 胃 w 野 

-

동독방문 서독청소년수
IO, 000

IS, 000

22,000

36,000

50, 000

50,000

77, 000

78, 000

서독방문 동독청소년수

300

l, 200

300

1, 000

3,000

3, 760

s, 000

자료: DB]R 서류(박성희, 앞의 논문, p. 303에서 재인용).

이상에서 살펴 본 독일의 사례에서 특기할만한 점으로는 1946년 분단이

후 동서독간에는 비록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끊이지 않고 게속해서 인적교

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아욜러 독일의 동일에는 이같은 인적교류는 물

론, 경제교류, 체육교류, 체신교류, 문화교류 등올 포함하는 비정치적 교류

가 크게 기여賓음을 알 수 있다.21) 그 가운데서도 동서독 청소년의 관광교

20) 박성희, 
"

동서독 청소년 교 류에 관한 연구", r통일문제연구J (롱일원)

제5권 1호, 1993 봄, pp. 289-312.

21) 최수경, 앞의 논문, w.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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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는 특히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의 구상에 시사하는 바가 크 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발전적인 증가를 보였던 동서독 청소년관광은 통일이후에도 상

호간에 체제이해 차원에서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표 13>

管조).

나. 中뾰의 事例

분단이후 중국과 대만은 기본적으로 대립적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나 영토 그 리고 인구면에서

월등한 위치에 있는 중국이 대만과의 관계를 좀더 유연한 관계로 변모시키

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혁기간(1966-1976) 중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암흑기를 가졌던 중

국은 문혁이후 1978년부터 섀로운 전기暑 맞이하기 시작했다. 1978년 중국

의 
'

국가여유국'은 여행자를 외국관광객, 홍콩, 마카오 및 대만동포로 구분

하여 유치활동을 본격 전개하기 시좍雙으며, 동시에 외극 및 화교청년들의

중국관광 및 친지방문을 전담하기 위한 
'

중국청년여형사'를 설립하였다.

그 결과 1978년과 1980년 사이에 증국을 방문한 여행자수는 약 1천 51만

명으로 이들이 소비한 외화는 약 13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22)

1980년대에 들어와서 증국은 관괌산업에 더옥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984년부터 중국인의 국내여헝을 확대 허용했으며 증국 국영항공사인 중

국민항은 전국 취항을 위하여 5개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1989년까지 모두

11개의 자회사가 설립되어 288개 노선에 취항하고 있으며 연간 1,500만명

의 여객을 수송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1986년부터 외국인이 당국에 사

毛허가 엾이 랑문할 수 있는 도시가 전국 436개로 확대되있다. 1988년의

통계로는 전국의 관광호텔은 1,300개(節만 객실)에 달하고, 150만명의 관광

부문 종사자, 전국 220개 대학에서 관광유관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해에 유치한 외국인 방문자수(해외화교 포함)는 3,170만명으로 認

認) 교 통개발연구원, r남북관광자원 공동개발방안에 관한 연구J ,
19S2

,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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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불의 관광수입을 올렸다d23)

외국인의 관광사업平자%il도 관심울 갖고 있는 중국은 경제특구暑 설치

하면서, 경제특구내에 관광륵구를 부가가치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루자환경

개선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는 중국은 경제륵구

의 활성화에 谷 기대를 하고 있으며, 흥骨이나 일뵨자본의 관괌부문에 대

한 투자가 상당한 진척을 보이2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에는 관광멍

소률 중심으로 관광륵구暑 지정 · 개발하고 었는 데 처음으로 광동성에 觀)6

特區가 조성되었다. 이곳에는 테마공원, 레크레이션 지구, 낚시터, 수렵장,

暑프장, 동식물원 동이 들어섰으며 하1외의 50여개 平자기관이 약 3억 4천

불 정도暑 루자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외에도 수개의 관광명소가 이미 관

광류구로의 발을 서두르고 있-A며, 이곳에서는 루자자나 관광객에게 비

자발급이 면제되고 있다.

대만에 대하어 계슉적으로 유화책을 가지고 접근해 온 중국에 반해 대

만은 반공정책읗 고 수해 왔으나 최 에 들어서는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

고 있다. 대만은 1985년 처음으로 간접교역율 중십으로 데중국교역을 허가

하였으며 1987년에는 대만인의 중국친척방문율 히용하였다. 그 동안 대만인

의 루자暑 %크 게 장려해 온 증국은 1990년에는 대만기업인만을 위한 
'

대만

루자구'暑 설치하기까지 하옜다. 이러한 양국간의 관계게선에 힘입어 1987

년부터 1991년까지 5넌간 骨국을 방문한 대만인의 수는 약 350만명에 달

하고 지출한 여비는 약 70억불에 달하는 것으료 앝려진다.

대만정부는 이·직까지도 관광목적의 중국방문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은 대만인 빙'문자에 대하어 어행요금과 호텔숙박요금의 할인, 철도역

과 공항에 전용안내소·趾 설치하는 동· 대만인 방문자률 위한 각종 편의暑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외 롱게에 의하면 거주지역별로 보았을 때 데

만이 1989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표 14> 참조).

23) 한국관광공사, r남북한 관광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
19S2, pp.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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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빌
j ,罷, l

14>

1觀
1일본

醜
1일본
1일본
1대만
1대만
대만

중국

l

223,

24S,

265,

368,

470,

483,

S77,

591.

541,

S4羲,

946,

주요

1미

'
·

」미국

1미국
l,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대만
일본

일본
일본

관광시징

2

130,305

145,254

168,298

212,337

239,557

291.779

315,332

437, 7에

358,龍飜

463,265

640,85된

장

l 1호주
r 1호주
r 1호주
l 1영국
3 1영국
1 1미국 :

리미국 ;
리미국 :

지미국 (
l

j ,
fl

,sj..
45이호주
09히영국
671l영국
1351영국
40히호주
72히싱가폴
so이영국
9561소련
IS히소련 ]

13히소련 :
l

l필리펀
1영국
1펄리핀
1필리핀
1필리핀
1필리핀
1서독
1필리핀
1필리핀
1영국
영국

5

27, 680

42, 047

35, 773

43,202

57,868

53, 419

60,067

71,421

78,034

78,034

14,613

41.

76,

54,

72,

7S,

79,

83,

300,

214,

233,

314,

SO9

515

606

385

264

189

107

590

347

805

簡5

자료: 한국관광공사, r남북한 관광협력방안에 관합 연구) , 1992, p. 19.

IV. 盲北韓 觀36事業協1)의 推進方案

1. 조本方向

남북한 간의 관광사업협력은 여타 국가간의 관광사업협력과는 다른 의

미를 갖는다. 흔히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국가간 관광사업협력에 있어

서 남북한간의 관광사업협력은 국가이익 이상의 민족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기 동시에 남북통일이라는 공동과제를 안고 있는 남북한의 입장에

서 관광사업협력은 남북의 통일노선과 그 기본방향을 같이 해야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은 다음의 세 가지 기본방향에 기초

해야만 할 것이다.

그 첫번째로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은 평화적인 남북통일에 기여해야 한

다. 관광사업협력은 다른 유형의 경제唱력과는 달리 인적교류를 반드시 포

24) 구영록, 
"

한국의 국가 이익과 롱일정책", r롱일문제연구J (통일원), 제5권
2호, 1993 여름, pp%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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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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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047

35, 773

4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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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34

78,034

14,613

41.

76,

54,

72,

7S,

79,

83,

300,

214,

233,

314,

SO9

515

606

385

264

189

107

590

347

805

簡5

자료: 한국관광공사, r남북한 관광협력방안에 관합 연구) , 1992, p. 19.

IV. 盲北韓 觀36事業協1)의 推進方案

1. 조本方向

남북한 간의 관광사업협력은 여타 국가간의 관광사업협력과는 다른 의

미를 갖는다. 흔히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국가간 관광사업협력에 있어

서 남북한간의 관광사업협력은 국가이익 이상의 민족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기 동시에 남북통일이라는 공동과제를 안고 있는 남북한의 입장에

서 관광사업협력은 남북의 통일노선과 그 기본방향을 같이 해야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은 다음의 세 가지 기본방향에 기초

해야만 할 것이다.

그 첫번째로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은 평화적인 남북통일에 기여해야 한

다. 관광사업협력은 다른 유형의 경제唱력과는 달리 인적교류를 반드시 포

24) 구영록, 
"

한국의 국가 이익과 롱일정책", r롱일문제연구J (통일원), 제5권
2호, 1993 여름, pp%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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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 이를 통해 상호신뢰가 구축될 수 있어야만 하며, 남북화헤 및 협

력에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은 점진적인 남북통일을 위해 효과적인

수단이 되어야 管 것이다. 신정부의 
'

한민족공동체 롱일방안'에서 제시된

남북한의 공존공영의 원칙C5)은 남북한 관괌사업협력에 있어서도 반드시

적용되어야만 한다. 국가이익보다는 민족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단게적으로

상호이해의 폭을 확대해야만 管 것이다,

세번째로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은 완전롱일 이후의 한반도 이익까지도

고려해야만 한다. 남북한 관광교류협력은 남북한의 기적인 이익도 중요

하지만 완전통일 이후에 나타날 장기적인 영향까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항

것이다.

2. 推進 페能分野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온 결국에는 남한의 자본 및 기술눙력과 북한의 관

광잠재력에 따라 그 협력의 범위와 정도가 빨라질 수 있다. 물론, 이룰 논

하는 데는 관광외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우선 논의의 계속적

인 전개를 위 이 부분은 별도의 변수로 간주하고자 한다. 앞서 실펴 본

북한의 관광사업협력 참재력에 대한 검토에 기초할 때 남북한간의 관광사

업협력이 가능한 분야로는 관광지·인개발, 여행상骨개발, 관광사업 두자 및

경영지원, 관광고롱망의 구축, 데외관광마케빙, 관광-정보의 교류 및 인력개

발 부문 등을 둘 수 있다. 이暑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a光資8開發 部門

북한의 관광자윈을 자연관광자원, 문화관광자원, 도시관광자핌, 휴양관

25) 우철구, 
"

세정부의 통일정책과 남북연합 형성에 관한 문제", r롱일문제연

구) (통일원), 제5권 2호, 1993 여롬,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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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자원, 시설관광자원 등으로 분류해서 평가해 볼 때 북한은 특히 자연관

광자원의 자원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의 본격

적인 관광자원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금강산지

역이나 백두산지역의 경우 국제적 수준의 관광단지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고 할 수 있다. 문화관광자원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고 대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수많은 문화유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적극적인 발굴이 미

홉하며 특히 전통놀이 축제의 자원화가 이루힉지지 못한 실정이다. 도시관

광자원의 개발은 평양시를 중심으로 정치적 의도와 함께 개발되었으나 외

국관광객을 위한 위락시설이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또한 북한의 온천지역

은 관광휴양단지로의 개발 가능성이 층분하다고 판단된다. 시설관광자원의

경우 북한에는 산악지형의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스 키장이나 골프장과

같은 관광객 이용시설이 개발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광자원의 미개

발 부분에 대한 남한의 협력은 북한 관광발전에 매우 긴요하다고 판단된

다. 남한의 협력 내용으로는 북한관광자원의 실태와 걔발 가능성 파악을

위한 남북한 공동조사에서부터 실제 개발 및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포

함될 수 있다. 또한 개발자금의 지원 및 공동투자, 개발 노하우0mow-ho

w )의 제공, 새로운 관광자원의 발굴조사 등 관광자원 개발부푼에 있어서

남한의 자본 및 기술의 제공을 통한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의 가눙성이 매우

크다.

나. 旅行商品렵發 部門

여행상품은 한마디로 관광자원을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구성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소비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우선 필요하며 이에 따라 관

광자원을 구성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획능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까지도 극소수의 국가기관 형태의 여행사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묘로 업무의 전문성이 크 게 떨어지는 실정이다. 또한, 대개의 상

품이 賓몇 특정시장, 예를 들어 중국, 동구권국가, 재일교포, 재미교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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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양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러한 북한의 상

황을 고려할 때, 남한 여행사의 상품기획 등력은 북한의 여행상품개발에

크 게 도옴이 될 수 있다. 또한 남북한의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하여 여행상

품을 공동개발할 경우 님-북한 주민의 상호관광여행이 실현되어 남북한간의

상호이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다. 觀光事業投資 및 經營支援 部門

북한의 관광사업은 아직도 극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문다. 외국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이 매우 부족하며, 여헝알선업과 전문음식점 등이

아직도 불과 소 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점에서 남한의 투자 및 경영기슬의

지원은 복한의 관광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륵히, 숙박시설의

경우 많은 자본과 전문적인 경영눙력이 필요하나 북한의 입장에서 단독적

으로 이률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남한의 합작루

자와 호텔경영기술의 이전을 통한 관광교류협력은 남북한 양축에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라. m光交通劃構築 部門

북한의 관광교롱망은 항공, 철도, 도로
, 해상항로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

러한 교통망의 다양성에 비해 외국으로부터 북한에 접근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불편함이 있다. 항공편만 보더라도 국제간 노선이 겨우 5개에 불과하

다. 또한 국내선의 경우 평양-청진간이 유일하게 개설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만일 서을과 평양 노선이 개설된다면 북한의 교롱연계는 크게 확

대되며, 남북한 관광객의 직접교류에도 크게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북한의 국제철도노선(북겅, 모스크바노선)과 남한-철도의 연결은 대륙으로

연결하는 국제철도노선을 완벽하게 구축하게 된다. 또한 남북한 관괌도로

의 연결올 부분적으로 시도할 수도 있다. 해상교통의 경우 북한의 남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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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을 남북한간 혹은 국제 크 루즈라인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해상을 롱한

남북한 관광객의 교류 및 외국관광객의 유치에 크게 도 움이 되리라 판단된

다.

마. 對外觀貴마케팅 部門

북한이 국제관광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1984년 합영법 제정 이후

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북한은 1987년 세계관광기구(WT0)에 가입하

는 등 국제적인 관광교류분야에서 꽐동을 하기 시작했으나, 아직까지도 북

한의 관광이미지를 홍보하기에는 크 게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외적인 관광마케팅올 실시한다면 북한의

관광발전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남한의 관광이미지에도 궁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뒨다. 공동마케팅 활동분야로는 관광안내책자의

공동발간, 국제관광전시회 동시管가, 남북한 공동의 관광전시회 개최 등을

들 수 있으며, 남북한이 주축이되어 주변국가들과 협혁기구를 결성하는 겻

도 남북공동의 대외관광마케팅 활동에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바. 觀焉情報交潔 賓 )L力開發 部門

북한은 1986년 기존의 
'

국제여행국'을 
'

극가관광지도총국'으로 확대개

편하는 등 정책적인 차원에서 관광교류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혔으나 이

의 활동이 대체로 산하 여헝사의 운영수준에 머문다. 따라서 국제여행시장

의 동향이나 경생국가의 꽐동 등 관광관련 정보나 지식에 대해서는 아직도

일천한 실정이다. 또 한, 관광인력의 서비스수준에 있어서도 폐쇄적 사회속

에 있는 북한이 국제적인 표준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경험이 크 게 부족하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금 전문경영인력의 확보면에서도 북한 대학에 관

광학과가 설치된 것이 1087년임을 감안할 때 아직도 전문경영인력이 충분

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낱북한 관광정보의 교류



388

및 인력개발부문은 북한의 괸·광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관단된다. 구체적

인 내용으로는 관광정보 및 자료의 상호교환, 관광학술세미나의 개최, 북한

관광인력의 교환교육 등을 들 수 있다.

난. +險錦 AA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은 앞서 논의된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의 기본방향에

기초하어 그 실질적인 수진방식이 결정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5절에서는 우선 세부추진방식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각 단계

별 추진내용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가. 細部推進方式

본 연구에서는 다음 4가지 추진방식을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에서 고려해

야 할 행동원칙으로 제시하고자 한다(<표 15> 참조). 이들 네 가지 추전방

식은 실제로는 상호배타적이라기 보 다는 상호보완적이며 관광사업협력에

관련된 의사결정자, 관광기업경영자나 관광정부의 행위에 공히 고려되

어야할 사항들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T 段階屬[l 接近方武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은 여타 국가간의 관광사업협력과는 달리 양 체제

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급진적인 접丑방식은 피해야만 한다. 륵

히 관광교류로 인한 대외개방올 우려하는 북한의 입장을 고 려할 때 관광사

업협력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반3시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

한 원칙은 남북한 관광사업의 추전가능부문의 선쩡에서는 물론 각 부문의

추진네융의 결정에 있어서도 드 시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의 효과적언 관

리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

남북한 관광사업 협력추진위원회'의 구

성이 필요하며 각 위원은 정부와 민간기업 그 리고 학계의 전문가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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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각계의 합의를 도 출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표 15>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의 추진방식

다자간 협력방식단계별 점근방식

저영향 점근방식 정부보장랑식

磬 多者聞 協方方或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은 결국에는 남북한 쌍방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능한 다자간 협력방식을 취함으로써 양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충

돌을 피할 수 있는 완충기능이 필요하다. 이러한 졉근방식은 관광자원의

개발, 여행상품의 걔발, 관광사업의 투자 및 경영지원, 관광교롱망의 구축,

대외관광마케팅, 관광정보의 교류 및 인력개발부문 등 모든 추진 가능분야

의 수행에 적용되어야 할 원칙이다. 특히, 남한과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는

복한의 입장을 고려할 때 남한 단독의 투자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북한의 열

등의식을 어느정도 보완해 줄 수 있는 기능으로서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이점에서 다자간 협력방식은 남북한 관광산업협력의 초기단계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3 低影響 接近方戒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은 통일이전의 남북한간의 관광사업협력을 의미한

다. 하지만 여기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은 통일이후의 문제이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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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개발사업에 있어서도 마管가지이凍으나 록히 관광개발에 있어서는 자언

촨겅의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통일이7의 국토이용에 대한 선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25) 근시안적인 개발로부터 야기唱 수 있는 자

연苟손이나 자연파괴를 억제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점에서 각 사업추전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낱북한 공동

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마련 등을 구상해 불 수 었다.

卷 政府保障方式

남북한 관광교류협력은 양 측의 체제가 다르다는 점에서 파셍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남한의 관광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민간기업의 신분으

로 북한의 국가기관과 교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북한

의 경제가 매우 불안하며 관광교류가 정치문제와 군사문제에 언계되어 지

금까지 작용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한 관광기업 경영자의 불안은 매

우 크다. 띠·라서, 이러한 교류여건을 공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띤

헝태로든 양측 정부의 보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남북한 정

부간의 
' 

관광협정'이 처]결되어야만 하며, 낱한의 경우 가칭 
'

남북한 관광

교류기금'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므로 관광객의 신변안전은 믈론

루자외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

나. 段階別 推進內容

앞에서 논의된 4가지 추진방식에 기초하여 갹 단계별 추진내용율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표 16) 참조).

7) 初期9P騰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의 T·진을 위呵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남북한

정부의 관광사업협력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장이다. 그 예로서 남북한 정부

26) 이장춘, 
"

통일시대의 관광전망과 대책", f롱일대비 낱북한 교 롱 및
관광심포지움J (교롱개발원), 1993. 9. 9, pp. 9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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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

관광협정'의 체결을 들 수 있으며, 남한의 경우 
'

남북한 관광사업협

력추진위원회'의 구성과 낱북한 관광사업협력기금'과 같은 금융적 지원책

의 마련도 펄요하다. 이러한 정부차원의 협력기반조성위에 각 추진가능분

야별 우선 사업대상을 선정해야만 한다.

관광자원의 공동개발부문에 있어서는 북한의 관광자원에 대한 남북한

공동자원조사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관광단지의 공동개발 내

지는 관광특구의 설정을 추잔 할 수 있다. 여형상품의 개발부문에 있어서

는 우선 남북한 관광기업외에 외국관광기업올 포함하는 다자간 협력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남북한 주민보다도 초기에는 외국인읗 대상으로 판매함으

로써 북한의 개방우려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관광사업

의 투자부문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중국의 실례에서도 보듯이 북한의 특정

지역을 관광특구로 설정하도록 유도하든지, 혹은 북한이 고러하는 경제룩

구내에 관광특구를 부가가치적으로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현재 고려될 수 있는 관광특구의 대상지로는 금강산지역과 비무장지

대를 들 수 있으며, 비무장지대에 대해서는 이미 통일동산, 평화도시건설,

만남의 도시건설 둥과 같은 구체적인 구쌍이 제시될 수 있다. 한편 UNEP

(유앤환경계획)에서도 비무장지대에 평화공원을 조성할 것율 남북한에 제

의한 바 있다. 최근에 거론되는 두만강하구지역도 고려할만하다. 투자방법

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외국기업을 포함하는 다자간 협력방식이 적절하리라

본다.

관광교롱망의 구축부문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하는 낱

북한 공동여행상품의 판매를 대비하여 부정기적인 전세항공노선의 개통

등을 고 려할 수 있다. 대외 마케팅부문에 있어서는 우선 국제 관광전시회

에 남북한이 공동참가하는 項을 고려할 수 있으며 관광정보의 무분적인 직

접교류률 위해 남북한 공동학술세미나나 정보교류세미나의 개최 등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磬 成長段階

초기의 탐색기간을 성공적으로 지나면서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이 성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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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들어설 경우 각 부문별 협력은 보다 발전적인 사업네용이 포함될 수

있다. 우선 관광자원의 개발부문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특정지역(관광탄지)

에 한정되었던 것이 점차 확대되어 전개될 수 있으며, 여행상품의 게발에

있어서도 남북한 양측의 공동게발이 실현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여행

상품의 판매에 있어 초기에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나 성장단계에 들어

서면서부터 남북한 주빈을 대상으로 확데시킬 수 있다. 하지만 남북한 양

체제에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그 대상율 청소년이나

노 년층으로 한계를 두는 것은 고려헤 볼 수 있다. 관괌사업의 투자부문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관광특구에만 한정하나 점차 그 범위를 확대시킬수 있

으 며, 외국기업을 제외한 남북한간의 순수한 공동루자틀 고려해 볼 수 있

다. 관광교롱망의 구축에 있어서는 남북한 주민의 관광교류가 실시되면서

부분적으로 정기노선의 개통이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대외마케팅 및 정보

교류부문에 있어서 남북한 공통관광전시회와 같은 적극적인 방법율 시도해

뷸 수 있으며 관광정보의 상호교류를 위한 상설기구의 운영도 고려해볼만

하다.

3 完成段階

이 담겨1는 롱일이전의 성숙단계를 말한다. 그러므로 어느 의미에서는

통일단계에서의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의 추진내용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

다. 우선 관광자왼의 개발부문에 있어서는 북한 전지역에 대한 낱북한 공

동개발로 개발범위가 꼭대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여행상품의 개발부문

에 있어서는 여 상품의 남북한 단독개발이 가능하며 남북한 주민을 대상

으로 연령이나 직업에 대한 제한없이 판매가 가눙해질 수 있다. 관광사업

의 투자부문에 있어서도 투자지역이 전면적으로 팍대되고 남북한 단똑의

루자를 고려해볼 수 있다. 관광교롱망의 구축부문에 있어서는 남북한 주민

의 자유로운 관광교류를 위해 관광교통망의 완전개통이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대외마케팅부문에 있어서는 남북한 공동의 마케팅이 전면적으로 가능

해지며 관광정보의 완전상호교류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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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남북한 관괌사업협력 단계별 추진내용
關醉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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刺 脅 

l' 育刺荊1'認'懷割l
l l·국제관광전시회 등 i·남북한 공동관광전1·공동마케팅의 확대 (

헙삘 l. 黑 회fl.雲易...].栢,.....l
l l 교류 l 교류 l 류

V, 南北韓 觀先事業協力의 期待效果 및 R望

L 期待效果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남한측의 입장에서 살펴

보면 크 게 관광내적 효과와 관괌외적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관광내적 효과로는 첫째 관광이미지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우리나라의 분단상황은 결크 안전한 관광목적지로서의 이미지를 심어

줄 수 飢다. 하지만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율 통해 평화적인 이미지를 얼마

든지 연출할 수 있다.

또 한 기대되는 것이 관광매력의 증毛효과이다. 남북한이 공통으로 관광

상품읗 판매할 경우 낱한만의 매력보다 칠씬 배가된 매력을 창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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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이 관광수익의 중데효과이다. 물론 새로운

관광사업의 추진으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럼

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이 성공적으로 추진칠 경우 북한은 물

론 남한측의 수익증대률 동시에 기데할 수 있다.

한펀, 여타 부분의 사업省혁과는 달리 관광사업협력의 경우 관광외적인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는 비단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

반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공같하고 있는 사항이기도하다. 최근의 한 여론조

사에 의하면, 남북한 관광교류로 기대되는 효과 중에 대부분이 관괌외적

효과였음을 볼 수 있다.zn

우선 들 수 있는 것이 남북화해 및 이해 중진 효과이다. 남북한 관광사

업협력을 롱해 남북한간의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상호의 체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족 동질성의 회복효과률 기대할 수 있다. 낱북한 공동관광상품

의 개발이나 공동마케팅 등을 시도하면서 결국에는 하나의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율 상호 공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북한의 게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점은 북한외 현 입장으

로는 매우 우려하는 사항이나 어떠한 형태의 관광사업협력이든간에 걸국에

는 북한의 개방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여타 교류협력부문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관광사업협력의

점전적인 추진으로 상호이해의 중진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롱해 얻어진

상호신뢰는 다른 부문의 교류협력에도 크게 도 움이 되리라 본다.

意. 展 望

1980년대 이후부터 국제관광에 관심을 가져 온 북한은 처음에 기대

27) 최승담, 
"

통일을 향한 남북관광자원 공동개발방안", f통일대비남북한 교

통 및 관광심포지움J (교통개발언구원), 1993. 9. 9, 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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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특히, 자본과 기

술면에서 열위를 면치 못하는 북한은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 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합영법을

제정하고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코자 하였으나 그 성과 또한 매우 미

미한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에게 있어 남북한 관광사

업협력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관팡사업협력을

통한 경제적 효과만큼 관광교류에 의한 체제노출을 우려하는 북한이

단시간에 적극적으로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기

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루자와 희생으로 충분한 기대효과

暑 달성할 수 있는 관광사업협력은 남북한 양측에 큰 매력이 되고 있으

며, 여타 교류협력부문보다도 우선적인 협력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데는 크 게 두 가지 전제조건의 해

결이 펼요하다. 그것은 양측 정부의 확실한 보장대책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 첫번째는 관광사업협력과 정치적 문제를 연계시

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관광사업협력은 장기간의 개발사업을 포함한

다. 만일 현재와 같이 모든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이 정치적 문제와 연계되

어 작용될 경우 관광사업협력의 성공적인 루자보장장치의 마련이 있어야만

한다. 또한 낱북한 정부의 루자보장장치의 마련이 있어야만 한다. 특히 남

한의 경우 민간기입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루자자본의 회수에 대한

전망이 불루명할 경우 민간기업익 참여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점에

서 남한 정부는 각종 투자보장책을 강구해야만하며 이에 대한 북한측의 보

장책도 마찬가지로 모 색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해결된 이후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은 본격적으로 전

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통일독일의 사례와 중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던 관괌교류의 실례는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의 성공을 확신하게

해주는 실증적인 중거를 제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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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結 論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우선 南北韓 a光事業協力의 WiSE을 살펴보았

으 며 그에 따른 鬪병點을 검토해 보았다. 1984년의 합영법제정 이전과 그

이후로 크게 대별되는 북한의 관광정책은 합영법제정 이후부터 관광사업에

대하여 매우 호의적인 태도暑 취해왔음율 볼 수 있다. 그 러나 실질적인 성

과측면에서는 기대만큼 크게 가시적이지는 못했다. 또 한 북한은 남북한 관

광사업협력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치적 상할과 연계되

어 작용하는 결과 아무런 실질적인 진전올 보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견하에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의 可能性과 推進

方案율 모색해보고자 하値다. 우선 븍한의 쁘鶯潛在力을 분석해 본 걸과

븍한은 무엇보다도 자본과 기술이 크 게 부족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점

에서 남한의 자본 및 기술력은 북한의 관광발전에 일치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의 추진방안은 크게 추진가능분야의 설정과 추진방

식에 대한 논의로 나누어서 고촬되었,다. 우선 推進페能分野로는 관광자원

개발 부문, 여행상품개발 부문, 관광사업루자 및 경영지왼 부문, 관괌교롱

망구축 부문, 대외관광마케팅 부문, 관광정보교류 및 인력개발 부문 등이

제시되었으며, 細部 推進方式으로는 탄계별 접근방식, 다자간 협력방식, 저

영향 접근방식, 정부보管방식 등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관

광사업협력의 段階8[l 推進內容을 설정·제시해보았다. 초기단계, 성장단게,

그리고 완성단계의 세 단게로 구분하여 제시된 추진내용은 향후 관광사업

협력의 실질적인 추진에 기준이 되였으면 하는 바람율 가지고 있다.

낱북한 관광사업협력은 관광내적 효과는 믈론 관광외적 효과가 지대하

다는 점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의 어떠한 다른 부문보다도 우선적인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은 다른 국가간의 관광사업협력과는

달리 민족간의 교류라는 측면에서 남북한의 國家利益만을 고려해서는 안되

며 民族利益을 동시에 고려헤야 한다는 어려운 점이 있다. 롱일 이전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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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후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상꽝하에서도 독일인들이 보여

준 
"

통일은 미래에 대한 안전한 루자이다m28)라는 자신감은 향후 남북한

관광사업협력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당위를 제시해 준다. 남북한 관괌사업

협력의 점진적인 추진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이고 단계적인 남북통

일의 달성을 기대해 보는 것이다.

08) 디터 지메스(주한 독일대사), 동일독일의 제문제", r동독 3주년 기념 륵

별강연회) (건국대 행정대학원), 1693. 9. 21, (한국일보 1弱3. e. 22, 6면에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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